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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

남북한은 평화통일에 도달하기 위한 첫단계로서 신뢰구축과 이에 관련퇸 조항들을 남북기본

합의서 및 부속骨의서에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화 단계에서 남북한은 의

견 대립을 보였다.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로 각측은 자션들에게 유리한 방안들을 제시했고, 상

대측은 이를 자신을 약화내지 붕괴시키기 위한 전술로 받아 들였다. 따라서 남북한간에 논의되

었던 신뢰구축조치들(CEMs)은 
' 

신뢰저해조치들'로 인식되는 경향 마져 있었다.

신뢰구축문제와 관런된 보다 구체적인 문제들로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채택하기

위한 협상과정에서 북한이라는 폐쇄사회에 軍)J直入적인 직접접근과 零合(Zero-Sum)적인 사고

에서 오는 협상의 비효율성을 지적할 수 있고, 유럽의 경우와 비교해 볼때, 이 합의서들에 명시

되어 있는 신뢰구축조치들은 부분적이고, 목표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의 저해요인들을 정치사회학적 시각에서 규명하여 협상론에

접목시켜 봄으로써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의 폭을 넓히고, 현안 타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남북한 신뢰구축조치들의 현황과 문제점 :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헬싱키 회담(1975) 이전에는 신뢰구축조치들이 운용적 군비통제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玆었다,

그러나 현재는 雨者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즉, 신뢰구축조치는 분쟁당사국들간에 정치.군사적

긴장을 谷화하고, 일련의 실질적 수단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려는 노 력이다. 보다 구체적으

로, 분쟁당사국들이 심각한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젓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하는

정치.군사적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뢰구축조치는 재보장, 투명성, 전쟁이나 위기 발발에 대

한 예측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런데 남북한은 그간의 협상과정에서 신뢰구축에 대해 현저한 입장차이를 보였으며, 운용적

군비통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 채택.발효되었지만, 이런 입장차이는 해소되지 못하고 세부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단계로 이월되었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 해소와 그로부터 파생된 경수로 제공 협상으로 남북한관계의

개선과 신뢰구축문제가 답보상태에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신뢰구축문제와 연결되01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까지 협의, 채택된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조치들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조

명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목표의 불명확성, 신뢰구축조치들의 제한성, 협상중점과 방향설정시

옥표와의 미연계, 북한의 비밀성/[폐쇄성을 충분히 고 려하지 않은 데에서 오는 문제점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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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신뢰저헤요인 및 CBMs의 비대칭적 수용성

냠북한 신뢰구축의 원초적 장애는 
' 

사회빔·위'(social defe11Ce) 내지 
t

사최통졔'(sociM control 의

� 

약화에서 찾아질 수 있다. 즉, 북한이 1360, 70넌대에 사최통합도가 높고, 斗최동제가 효과적으

로 이루어지고 9)을1%, 북한은 남북한 관계개선과 신뢰구축을 위한 밀은 제안들을 健였고, 한국

정부는 이런 안들이 한%I·사최의 昏제력 약화旦 이어짇까 우러하어 소극적으로 대응했었다.

It>1니· 횬1재는 그 반대의 상항이 도레하었다. 따라서 본 장 서는 남북한 양측이 제시한 신뢰

7-축 닝-인페 대한 정치체제의 수용성을 사최와의 관개속에서 3T폈하고자 兎다.

한국의 동일이넘갈등과 제도적 수용성

통일문제와 관런한 남한내부에서의 이넙겯동과 민주화된 한국정부의 수용성을 고찰하여 북

한의 신뢰구축방안의 수용성을 규띵하고자 兎다. 특히, 한국징부 및 지배엘리트들이 우리하는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이 한국의 재야통일운동가들의 주의.주장과 어느 정도 친촤력이 있으며, 한

5 [사회의 방위능력 악촤로 이어짇 수 있겠는가를 규떵하고자 健다,

이는 한국의 정치발전에 따른 정치체제의 능력 신장, 민주주의 체제의 공고촤, 제야 통일운동

가들의 전략 및 노 선정립 동과 깊은 상관관게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사회적 분열과 사회통제

'

농업집단촤', 
'

싱·공업의 협동화'를 통하어 1958넌 이후 북한사최는 
'

사회주의적 생산관 의

A-일적 지베'를 구축하고, 
'

진체주민의 사최주의 노 동자촤'틀 추구하어 왔다, 그러나 40넌 이상

의 공산촤 과정을 통해 체 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최계충은 그 구셩비에 있0-1

큰 번화를 주지 못慷디-. (26.l%에서 28W로 싱·숭, 그러니· 다른 자료에 따르면 헥심게寺이 20-

25%로 깁-소) J. 뿐만 아니라, 굉양 시민들과 지방주민들간의 각종 기회불晋동이 제도적으로 강

요 됨에 띠·라 지억적 편린화 힌상이 심각히-고, 이·직도 577만명(27%)의 대계총이 존제한다는

것은 40넌 이상에 )j 1 북한의 계 정첵이 게4구성원만 바꾸었을 푸, 사최적 통합도를 높이고,

지지계층의 저번을 힉대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兎다는 것을 의미한디-,

이와 권-이 통管도가. 낮은 북한사회는 어러가지 사최통 장치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의 충

걱이니· 권럭이양과정에서의 징통성위기에 대해 대단히 취약할 수 81 없다.

19SO년대 후반부터 북힌패서의 정치키, 사최키 일탈현상은 J증히·고 있다. 그리고 %구 공산

사최의 봉 직진에 공통지으로 보였딘 ' 2차사최엉억'의 획·대 힌상도 보인다, 이외. 같이 북한사

최의 분일 심촤는 </1릭엔리트晋애게 신뢰//-축을 위한 조치들을 u]H린하는 에 있어서 소극적이

고
, 한국의 제인·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펑가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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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적 접근을 통한 손실보상전략

본 장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채택하기위한 협상과정에서 부각되었던 주요

현안들을 신뢰구축조치骨과 관련하여 협상손익을 평가한 뒤에, 이를 단계별, 영역교차

(cross-Section) 방식을 통해 손실보상점을 다차원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한국사회에 맨주주의가 공고화 되고, 북한이 통일전선전략을 포기하기 전까지 신뢰구축조치

의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 단계에서는 오직 형셕적 신뢰구축조치만이 가능할 것

이다. 따라서 운영원칙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 남북한 양측은 경제적 신뢰구축과 사회,문화 신뢰구축에 주력해야 될 것이다.

경제적 신뢰구축조치를 마련하는 데에 있어 한국은 
' 

費用 對 效果'에 기초한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협상에 임하고, 북한이 사회·문화적 신뢰구축조치에서 양보를 할 경우에만 이 원칙을 유보

해야 될 것이다.

CSCB나 시나이案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는 
' 

신뢰구축후 군비감축'이라는 순차적 과정을 적용

하기는 힘들 것이다. 북한이 군비감축을 
' 

신뢰구축의 방법'으로 고집하고 있기때문에 신뢰구축

조치들과 저수준의 군비통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신뢰구축의 제2단계 즉,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의 실질적 포기 이후

에 남북한이 군사력 평가에 합의하여 상호군사력균형감축(lvSFR)을 달성한 후에 주한미군은 철

수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남북한 양측은 모든 개별 영역에서 손익균형점을 찾으려 하지말고, 여러 영역에 걸쳐

서 균형점을 찾도록 해야 될 것이다.

졀론 및 정책건의

신뢰구축조치의 일반적 개념이 한국에 적용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에는 신뢰구

축의 궁극적 목적이 평화공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통일o)] 있기 때문이다. 신뢰구축조치와

통일간의 상관관계는 추구하는 통일의 형태에 달렸다. 즉, 남북한이 통일의 형태로서 느슨한 국

가연합을 추구한다면 신뢰구축조치가 그 목적에 도움이 되고,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하겠지만,

과도기 없이 급격한 현상타파를 통해 통일을 추구한다면 그 정책은 신뢰를 구축하는데 큰 장애

가 될 것이다.

남북한 각측의 내적 민주화는 바람직한 통일의 형태로 양측을 접근 시킬뿐만 아니라, 통일정

책 입안자들에게 자신감을 f고, 정책적 대안을 퐁부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신뢰구

축은 각측의 정치발전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재야 통일운동가들을 체제내에 포용하여 한국사회의 방위력을 강화시키고, 북한사회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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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주촤에 역동성을 부어하기 위해 이들을 실득.·유도, 체제대에 수各하는 졍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뢰구축조치들을 마린하기 위한 대북 헙상시 촤해{J략, 혹은 문제헤결 1략 (problem

so lving)에 핀1'한 디.양한 설可논리들EL 개1身헤야 1다,

이 
-] 

목적의식에 따라 제야 통일운동가들에 한 징지, 데북 혭상력 제고를 위한 정체, 정전

제제 전환문제o]> 대한 대북 섬득논리 및 대국1핀 홍보방안 등을 건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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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

-

남북한은 평화통일에 도달하기 위한 첫단계로서 신뢰구축과 이에 관련된 조항들을 남북기본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에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화 단계에서 남북한은 의

견 대립을 보였다.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로 각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안들을 제시했고, 상

대측은 이를 자신을 약화내지 붕괴시키기 위한 전술로 받아 들였다. 따라서 남북한간에 논의

되었던 신뢰구축조치들(Confidence Buildin g Measures : CBMs )은 
' 

신뢰저해조치들' (Confidence

Destro ying Measures)로 인식되는 경향 마져 있었다. 신뢰구축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공

감하면서 구체적인 실현단계에서는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신뢰구축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문제들로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채택하기 위

한 협상과정에서 북한이라는 폐쇄사회에 軍刀直入적인 직접접근과 零슴(zero-sum)적인 사고에서

오는 협상의 비효율성을 지적할 수 있고, 유럽의 경우와 비교해 볼때, 이 합의서들에 명시되어

있는 신뢰구축조치들은 부분적이고, 목표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방

법상의 기술적인 문제외에 
' 

사회방위'(social defence)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지역적 분규는 국가간의 분쟁(iuter-states cort flicts 보다

� 

국가내 분쟁

(intra-state COlI flicts)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계급갈등, 종교분쟁, 인종분쟁 등, 실로 다

양한 국내분쟁 양상이 전개되어 왔다. 남북한 콴계에서 야기되는 긴장과 갇등도 경계선에서 무

장력에 의해 야기되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 안정을 파괴하고, 終局에는 정치체제를 붕괴시키

겠다는 정치.전략적 의도에서 비롯되는 바가 크 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남북한간의 션뢰구축의 저해요인들을 정치사회학적 시각에서 규명하여 협상론에

접목시켜 봄으로써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의 폭을 넓히고, 현안 타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간 남북한 신뢰구축을 군사부문에 한정시켜 생각해옴에따라 남북한과 같은 
"

고 질적 갇등

관계"에 신뢰구축 일반론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신뢰구축조치들에 대한 포

괄적 개념을 수용하여 영역별 손익평가를 한후, 이를 단계별, 영역교차(cross-section) 방식을 통

헤 손실보상점을 모색함으로서 헌안닥결에 다양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연구를 수행하며 또 하나의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

2차사회영역'(second

soc ial space)의 확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북한의 대남정책을 순화시키고, 이를 위해

재야민간통일운동가들이 담당해야 될 부분과 정부가 이들을 제도권내에 홉수하여 활용할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T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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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 신뢰구축조치들의 헌황과 문제점 :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햅싱키 회답(1975) 이전에는 신뢰구죽조치들이 운용직 군비통제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있었다,

그러나 헌 는 兩者가 개념적으로 구별된디·. 즉, 신뢰구축조치는 분젱당사국들간에 정치.군사적

견장을 왼·화하고 일런의 실질적 수뎐·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려는 노 릭이다.l> 보다 구체적

으로, 분$당사국들이 심각·한 위힙이 존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하

는 정치,군사적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뢰구축조치는 제보장(relISSurauce), 투명성, 전젱이q.

위기 발발에 대한 애측성울 제고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2}

그 런데 남북한은 그간의 협싱·괴.정에서 신뢰구축에 대헤 현저한 입장차이를 뵤였으머, 운용적

군비통제의 한부분으로 인식하는 겅향이 강하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 체택,발효되

었지만, 이린 입징·차이는 헤소되지 못하고 세부실친빙·안 마련을 위한 협상단계로 이월되었다.

그간 북한의 헥무기게발 의혹 헤소와 그로부터 파셍핀 경수로제공 협상으로 남북한관계의 게신

과 신뢰구축문제가 딥-보싱'태에 있으나, 이 힌인'들도 근본적으로는 신묘]구축문제와 언걸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헌재까지 협의, 
' 

채택된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조치들의 문제짐을 디.긱-적으로 조

명헤 볼 필요가 있디-,

먼저, 기본합의서 체택 협상에서 남북힌· 양측은 신뢰구축조치들을 운용적 군비통제외. 구분하

지 曾고, 이를 군사부문에 한정적으로 적용하려 했디-, 따라서 신뢰구축에 대句 직접적인 표헌

- e-로는 기본힙'의서 제12조에 
'

3/사적 신뢰조성"이리·는 문구로 부분적으로만 기술하고 앴디-. 그

러L)- 신뢰구축조치들은 정치, 겅제, 사최.문촤, 군사 등, 어러 엉익애 걸처 복합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본힙'의서 
' 

제1장 남북화해'는 정지직 신뢰구축, 
' 

제2장 남-吟불가침'은 군

사적 신뢰구축, 
' 3징· 님'북교류.힙릭'은 니·띠지 엉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w

1) AmIrew Mack tIt피 Ptllll Kei11, Security an Arms Co뻬roI iu the North Pacific, (Sydney: Alleu & Unwin,

1288), p,25S.

2) 군비통제는 朝디]을 ·제한, 축소, 통 혀-기 위한 노릭으로 정의 될 수 있다. 따라시 군비통제는 특정국

가의 군시-능)]에 내한 힙'리적이고, 정)E한 펑가를 IL 구한다, 그린네 그에 대한 합의에 도딜·하기 위해

서는, 히 수량먼에서, 지니·치게 긴 시간이 요 구된디-. 그러니· 신뢰구축조치들(CBMs)은 이 평가문제暑
. 회하고, 군시A과 /l. 3(성내%을 건드리지 鶴'고 넘이갇 7 있다. 신뢰 축1치들은 비공걱키, 우호

적 CI]도 (frieud]y posture)를 취'립'으且씨 지3[의 7사직 의도에 데해 상데펀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게

되1- 것이다. 따라서 군1-0통제니· 무장'해제(dism'mameu0를 군사적 ' 하드웨이'라 한다민, 신뢰/축조치들

은 제보장(rc-assuraucc) 즉, 71십 할 수 있고, o)) l'頓' 수 있는 능버合 고 양시키도록 설게핀 조치들을 통

헤 
' 소프트웨이'吾 1화시키는 깃음 기닝[한다. Mas@hiko Asad;l, 

"

Coufidouce-Buildiu g Met1SIll·Ui in BIrn
' 

Asia, A 21paucsc PerMpoctive"
,

Askm StIfvey, Vol. X X VIiI, No,5, May 1988, p,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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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비록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채택하기는 했지만, 다음 도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신뢰구축을 위한 주요현안에 대한 남북한간의 입장차이는 좁혀지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극히 선언적인 합의로 귀결됨으로서 실행성이 결여 되었다.

경제적, 사회.문화적 신뢰구축조치들은 부속합의서채택 협상을 통해 비교적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정치.군사부문에서는 공격적 의도의 잔존과 상대에 대한 불신, 안보불안감에서 비롯되는

입장들을 견지함으로서 진전 될 수 없었다.

먼저. 졍치부문에서 북한이 대한먼국을 국제사회의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기를 거부함으로서

합의문에 주체들의 정식명칭도 기입하지 못했다. 그리고 남북한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이견은

부속합의서 채택협상에서도 좁혀지지 못했다. (여] : 국제기구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는 문제의 이월) 또한, 북한은 
"全往民의 

자유왕래를 방해하는 법적, 제도적 규정 철폐55

(보안법 철폐문제)를 고집함으로써 기존의 대남 통일전선전략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았다.

군사부문에서는 신뢰구축조치돌이 제대로 논의 되지도 못했지만, 북한은 대북제재시 한국의

대미 협력가능성을 봉쇄하고, 남북한 양측의 지리적 불균형성에서 오는 전략적 우위를 이용하

려 했다. (서울, 평양지역 안전보장문제 이월)3)

[남북한 입장차이와 그 결과]

3) 불가침 경계선 문제는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채택협상에서 일반적인 국가대 국가간의 협상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은 첨예한 대립점이 되지 않았다. 이는 쟁점이 될 헌안들을 양측이 피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남북한의 주요 관심이 다른 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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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販虛[압面[

上述한 신뢰3L축조치들의 제 영억들긴·의 상관관 나, 그들간의 순차적 효과 (sequential

e ffectiveness)를 AI가할 때,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들은 최종탄게에 실헹 될 수 있는 깃이디.. 그러

나 북한은 정치.군사문제를 -원선직으로 해질하기를 고집하고 있디..

순수 신뢰구축조치라는 관린에서 납북한이 해온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체택입상에서 다

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다.

칫째, 모호성의 문제를 지직힐· 수 있다, 신뢰구축조치들의 목표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 주체에 대한 합의가 명화히 이루0-] 지지 않음에 따라 신뢰구축조치들의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骨다.

신뢰구축조치晋의 3접적인 목a표기· 평회.공존인지, 통일인지 불분멍 하다, 그 린네 8표를 어

디에 두느냐에 따라 신뢰구축조치들으) 내各이 힌저히 달라질 것이디..

낱북한 모두 3지인 목표로 완진한 통일을, 그리고 이를 위한 과도기를 섣정하고 있디.. 그

러나 CI 과도거에서의 핑촤공존에 뎨헤시는 긴헤가 다%다. 즉, 한국온 두 국가 q]지 정부의 존

재를 인정하고, 이듬의 신뢰구축과 펑화공존을 추구하고 었다, 그리나 북한은 두 국가의 존재

1실을 인정하4 들지 않고, 정치,군사적 헌안 타결을 신뢰구축과 동일시 함으로써 신뢰구축의

꼭표 라 빙·법을 전도시킴에 따라 신쾨7축의 내용 tIl-린을 어 1게 하고, 그 목표를 불분tA하게

하-'D- 있디·. 신뢰구축, 평화공존, 통얼이라는 일린의 과징이 합의되어야 단게적 진진을 위한 각

단게o]]서의 데책이 마런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측은 군사적 平명성, 에측성 증대와 힘·께 비무장지대 (DMZ)내에서의 무럭충돌 가능성을

불신조장의 원인으로 보고, 완충기농의 고의. 군인사간 관계종진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들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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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서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뢰구축조치들 중 한 개 조치일 따름이지 목표는 아니다1.

그리고 위기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불가침 부속합의서 2 , 3, 4조의 실친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으나, 유럽의 위기관리제도는 CPC (Conflict Prevenhon Centre 로서

� 

이 기구는

對面 정보교환본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둘째, 부분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았다. 신뢰구축조치들에는 정보조치 (Information Measures), 통

신조치 (Communication Measures ), 통고조치 (Noiiication Measures), 기동관찰행위조치 (Maneuver

Obserl/er Conduct 닐easures) 등, 정보 및 통신조치 의에 감시조치 (Itspection Measures), 불간섭조치

(Non-Interference Measures), 행동 혹은 긴장완화조치 (Behavioural or Tension-Reducion Measures),

억제조치 (Constraint Meast1res), 선언조치 (Declaratoty Measures) 등 제한 혹은 기습공격에 대한

조치 등이 있다.4)

기본합의서 12, 13조에 협의, 추진하도록 합의된 신뢰구축조치들은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

연습의 통보 및 통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인사 교 류, 정보교환, 적통전화 설치 등이

다. 그런데 이 조치들은 주로 정보 및 통신조치에 국한되어 있다. 특히, 13조에 직통전화의 용도

를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확대 방지용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보다 다양하게 사용 될 수 있다, 그

리고 
"

통제"의 의미가 불분명하다. 한국은 훈련의 규모 제한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북한은 성격

과 횟수 제한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세째, 신뢰구축조치들의 출발접은 선의의 양보에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모 두 후슴的 視覺

(wero-sum perspective)에 따라 
' 

피아간 유불리'로 추진대책을 수렬함에 따라 상호 합의점 도달이

어렵고, 불필요한 논쟁이 야기 되었다. 투명셩 증대, 안정, 위협방지 측면에서 추진해야 합목적

적이며, 합의점 도달이 쉬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접근방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안보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북한은

모든 것을 비밀로 보호하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정치, 사회, 경제 부문 뿐만 아니라 국방정

보도 이미 상당히 공개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에게는 정보교환의 절박성이 상대 으로 낮다, 따

라서 군사공동위원회의 진행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극히 초보적인 정보교환부터 시

범적으로 실시하고, 북한의 사소한 반응도 이를 높게 사야 될 것이다, 즉, 심리적, 우회적 방법

이 필요하다. 한국측의 판단기준으로 형평성을 요구한다면 현재 규정된 사항들의 실행 마저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도

4) lamcs Macintosh
,

"

Confidence (and Securfty) Buildin g Measures in the Arms Co피r혜 Process: A Canadian

Perspect ive"
, (prepared for The Anns Control an d Disarmatl]etIt Division, Department o f External Affairs

,

Otrawa
,

Canada), Arms Control an d Disarmarnent Studies
,

No.1
, Chapter Six 참조.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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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한 신뢰저해요인 및 0BMs의 비대칭적 수용성

납북한 신뢰구축의 원초적 장에요인은 두 2'[기·의 능력의 불균형과 비대칭성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가 처헤 있는 국 촨겅에 대한 데치능력과 
' 

사회방위'(social defe11CC) 내지
' 

사회통 
' 

(social contro l)농럭에서 불균형 내지 비대칭성을 보임으로서 신뢰구축조치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이 어러웠다,

즉, 한반도 주빈의 역학구조가 북한에게 A-리뎄고, 사최통합도가 높고, 사회통제가 효과적으

로 이루어 지고 있딘 1970넌 까지 냠북한 관게개선과 신軻구축을 위한 많은 제안들을 북한이

주도적으로 蠻었다. 한국정부는 이런 제안들이 한국사회에 대한 통제력 약화로 이어질까 우러

하여 소극적으로 대응雙었다, 그러나 현제는 그 반대의 상황이 도레하였다, 즉, 국제사회의 역

학구조가 북한에게 불리하게 헝성되어 있고, 사최통제력이 헌저히 약화된 상핀예서 한국이 제

안하는 키·종 경제 , 사회.문촤적 신롸구축안들에 대헤 북한당국은 이를 북한의 사회빙'위 약화

외. 궁극적으로는 북한체제의 봉괴, 昏수통일을 노 리는 술수로 인식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

고 있다.

본 장에서는 납북한이 각긱· 제시한 신뢰구축 방안에 대한 수용성을 이런 관점에서 검토헤 보

고 자 한다,

3. I 한국의 통일이념갈등과 제도적 수용성

북한이 제시한 신뢰구축방안들 중에서 남한이 수용하기 힘든 항목들은 주한미군 칠수, 미-북

힌· 펑화헙정체짇에 의한 정전체제의 전촨, 제야세력을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일전선전략의 효

웅세럭으로 동원하는데 방해가 되는 보안법의 칠페 동이다.

그런데 이 현안들은 한s/정부의 데북한 안且능력 즉, 1고사능력 뿐만 아니라 한국사최대부에

서의 제야 통일 동 추진세럭에 대한 통제력과 그들의 주장애 대한 수용성과도 관계가 된디·,

3,1.1 주한미군 철수문제

한국정부의 고 위 점첵건정지·들과 제야 통일운동가들 긴·에 가장 큰 시지'의 차이를 보이는 사

항이 주한미군의 절수문제일 것이다, 재야 통일운동기·들 사이에도 ·칠수의 방법과 시기에는 차

이가 있으니-, 철수의 딤·위성은 모두 공유하고 있다. 그리나 정부 실무자들은 헌단계에서의 대북

i/사럭 연세를 만최하기 위해 미군의 주둔이 절대적으로 핀요히·지만, 통일후에도 미군을 계속

주둔시커 한반도 주1-j의 감대국·趾에 대한 억지럭을 제공 빌는 깃이 통일한국의 국익에 부힙-된

다.는 인식을 깆·고 있q-. 따라서 주'한미v·의 省수(제는 2원적인 성긱을 띠고 있다. 즉, 
'

파언 미

군의 도 움없이 남한의 군사럭만으로 대북 전쟁억지력合 발취할 수는 餓는가'라는 문재외. 
'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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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동북아 평
.

화체제를 구축하는데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과연 한국의 국익에

일치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먼저, 첫째 문제에 대한 인석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남북한의

정확한 戰力評價.IE較가 불가능하고, 공개적으로 논의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1988년 9월에

이영희교수가 
"

남북한 전쟁능력 비교연구"를 통해 기존의 
'

북한 군사력 우위론'에 대해 반론을

제기 하면서 시작된 남북한 戰力 비교논쟁은 오관치, 정병호의 
'

북한 군사력 우위론' 수호와

하영선의 
'

남북한 균형론' 등으로 논쟁이 발전되었으나, 각자 상당한 설득력은 가지고 있지만

정확한 평가.비교기준을 가절 수 없는 한계때문에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5>

둘째, 그간 한국의 戰力構造가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어 자체 전쟁수행능력을 충분히

기르지 못했다. 특히, 한국은 그간 통제,지휘.통신.정보체계 (C3f)를 미국에 주로 의존해 왔기 때

문에 60면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

느 냐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6)

현재의 한국군 戰力發展計劃에 따르면 한국은 수년내에 한국군의 자체 전력만으로도 대북

전쟁억지력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미군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통신체계의 지원은 한

국의 경제수준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단계에서의 미.군철수불가론의 중요한 論據 중의
된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보.통신체계를 미군으로부터 제공받는 수준은 못되더라도 북한의 정

보.통신체계暑 제압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발전시켜야 되고,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 런데 이는 경제력과 기술의 발전과 깊은 관계가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인적, 물적 자원을 효

율적,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사회적 민주화에 보다 더 委은 관계를 갖는다.

세째, 급진적 통닐운동가들이 지적하는 종속론적 시각은 차치하더라도 기존의 대미 의존적

안보정책에 익숙해진 한국의 지배엘려트들의 정서적인 문제 또한 합리적 판단을 沒寄하는 중요

한 요인이 될 것이다.

안보정책에서 충분성을 추구하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뢰구축조치

들(CBMs)을 포함한 우리의 통일정책을 수행하는데 주한미군이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이

다. 협상의 상대인 북한과 포용해야 될 재야 통일운동세력들의 첫째 요구 사항이 
'

주한미군철

수' 이므로 정부도 이에 대해 기존의 고정관념에 따라 不可論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상태가 일정수준 이상 공고해지면 철수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신뢰구축조치들

과 관련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역동성을 더 엎을 수 있을 것이다.

5) 이영희, 오관치. 하영선씨의 논쟁은 r 월간조선」 1989년 4월호 참조.

6) 1934넌에 합참정보본부가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정보헌대화 기본계획」 에 의하毛, 한국군의 군사정

보 대미의존률은 신호정보에서 99%, 영상정보에서 98%에 달하는 등, 미국군사동맹국 중 대미의존률이

가장 높고, 미국의 정보지원 없이 자주적 군사정보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현재 전행중인 금강, 백

두 사업이 완료되어도 신호정보 의존률은 96%나 된다. 조선일보 1996년 10월 1일자 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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骨찌] 문제 죽, 
'

한국이 퉁일되고 난 뒤에도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먼서 주빈 강대국들에 대한

억지럭을 제공 빈자'는 주장은 한국의 지배옘리트들의 너무도 안일한 대미 의존적 안보관의 반

엉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냉전구조 속에서는 한-미 양자체제와 주한미군이 평화유지 유효兎

을지 모르니., 다자간 안보힙력체가 주도적 역할을 曾 시점에서도 이런 구상에 집착하省 통일한

국이 대외정책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극히 제한 철 것이다.

빙·콕애서 1924넌 5월애 개최퇸 아세안 지역협의회 (Al{F) 고위당국자 실무협의에서 한국정부

가 제출한 
'

한반도 주 1의 새로운 안보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구상'에서 동북아 안보정세

에 대처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데미 군사력 의존에서 한발 벗어나 억내제국에 의한 다각적인 체

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한미군에 치우친 펑화유지의 한게를 밝힌 깃으로 봐서 정부V

이 는 이 사안에 대해 시갹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다.7)

3,1,2 정전협정의 대체문제

정전헙정은 한국진젱후 헌제까지 한빈·도에서의 남북한 군사관게 및 미군 주둔의 제도적 틀

을 구성하고 있다. J 런데 정전헙정은 그 내용이 군사적 성일에 한정되01 91기떼문에 교진딩-사

자吾간의 정치적 문제해결을 위한 최답개최가 정전힙졍 제41 제60힝·에 명시되어 있고, 그에

의거하어 개최되었던 세네바 정치회담o] 싣패함에 따라 정전협정체결 이후에 발){A한 문제들에

데해 군사적 문제 이외에는 해길힐· 수 있는 빌적 기반이 조 성되지 못했다. 이외· 같은 정진협정

의 한징적 성격과 남북한 관게를 포팔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후속조치 마린의 실페는 
'

정진협

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게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省대 j-

제빕해석의 세로운 경향에 따라 사고의 전흰·이 필요히·다.

정전헙졍에 데한 헌대 국제리해석은 제2차세게대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과거에는 정전

힙정을 헤석하는데 있여 정전힙정을 체걸하이 전젱상대를 임시 중단하고, 그 다음에 펑화조약

을 체질함으로써 전쟁이 종료되고, 평촤상테가 구축된다는 V각을 했있다, 그리나 제2차세 대

전 이후에 미.소 불록체제가 힝싱되먼서 세계에서 일%]난 어떤 무럭충돌도 감데국의 이句관게

에 연걸되지 種·는 것이 似있다. 평촤조약을 체견하려먼 어느 일방이 상데방을 완진히 압도헤야

전쟁1의 윈인이 해결되면서 조약체결이 가농한데, 2차 세 대전 이후의 무력충돌들은 미.소펴 이

헤관계가 얽히 있어 J-것이 불가능榮기tril문에 펑촤조약을 체걸한 경우가 거의 없다,

길국 한쪽이 다론쪽을 압도할 수 일는 상테이기떼문에 이런 사실관계가 게속힘으로서 진

을 마칩네 포기하게 VI 것이다. 전毛원인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진쟁울 계속할 수 似기 문에

포기骨으로서 CI런 사실상司가 오레되01 법률상데로 빈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징진힙정 그 지.

체만으로도 진젱이 종료되고, 펑촤싱·태에 V닫'하는데 법적히·지·가 없다는 것이 헌대 국제11학지·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論 윈

7) 조 선일보, IW4넌 5월 25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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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해석이다, 따라서 정전협정이 반드시 평화협정으로 대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8) 더

욱이 북한과의 협상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이 평화협정을 체결

하기 보다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들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실천방안들을 마련하여 실

질적인 평화정착이 구현되도록 하는 젓이 더 바람직하고, 실현가능성이 더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야 통일운동가들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

다, 그 들은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누구를 당사자로 해야되는 지는 구체격으로 밝히지 曾

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산하 
'

조국통일위원회'에서도 
"

조미간의 휴

전협정을 미국의 책임었는 태도하에 평화협정으로 전화(환)함으로서만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

험 제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당사자를 북 미국으로 간접적으로만 상정해 왔다g9)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55을 직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국정부의 졍전협정

당사자성과 통일문제의 주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한국정부의 입장과는 완전히 대립되는 것

이다.

북한이 1991년 3월부터 유엔측 수석대표에 한국장성이 임명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사정

전위원회 본회의에 불참해 오다가 급기야 94년 4월 29일에 군정위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정전협정을 파기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

게 되면 한반도에 
'

공고한 평화상태'가 도래하기도 전에 한반도 평화유지의 실질적 역할을 해

왔던 주한미군의 법적 존립근거가 반으로 줄어들고,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북한 설득력은

그 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북관계의 실증적 경험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정도의 공고한 평화는 문익

환 목사의 
'

평화협정 체결'이나, 김영환씨의 
'

평화선언' 등 형식적인 조치 만으로는 보장되기

힘들다. 이런 관점에서 평화협정 체결이나 주한미군 철수가 전제조건으로 제시되거나, 충분한

평화보장조치 엾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재야 운동가들의 통일방안들은 한국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주장들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는 어느정도 대처 능력이 있는가 한국정부는 남북한간에 평

화협정을 체결하고, 중국과 미국 혹은 유엔측 당사국들의 사후 인정을 받는 형식을 취하고자

했다. 중국이 2994년 이붕총리의 방한을 계기
'

해서 한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 동조하는 견해

8) 이런 주장이 해오]에서는 한국전쟁 종료 직후인 1954년부터 J. Stone
, 1. Starke 등에 의해 제기되어 왔

다m 헌재, 국내에서도 아직은 소수이지만 유병화 교수를 포함하여 이런 주장을 하는 국제법학자나 관

련 전문가들이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김명기, 
「
한반도 평화조약의

. 체결1, 국제법출판사, 1994 ; 拙稿, 
"

南4b韓 후事關係發展 속에서의 후事停戰委員숍 - 懸案과 對策-",
r 韓國政治의 爭點과 利害,, 박영사, 1993년 참조.

9) 
'

범청학련 남측본부 (전대협) 중앙위원회 통일방안'의 
'

전제조건', 
"

제3회 한총련 통일일꾼 전진대회"

토론자료 2, p.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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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趾 표명함으로서 비교적 유리한 상촹에 놓이게 되있다.10) 그러나 북한은 이 문제에 대헤 한국

을 배제시키고 미국과의 직접헙상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괸·철시키려 두 빙·힝·으로 정첵을 추구

하고 있다. 한 빙·힝·은 한국의 응능력을 약촤시키기 위해 미,북한 핵협상과 겅수로 공급힙상에

언게시키려 시도했다. CI렇게 힘-으로써 종레에는 이 문제가 독립된 헌안으로 한국정부가 설득

헤이· 될 데상이 북한파 제야 통일운동가들이荒다면, 이제는 이 문제가 다易 헌인·들과 연 되면

서 힌.국정부가 이 문제애 관헤 설득, 동조를 구해야 될 대싱.국가의 수와 동시4] 고러해야 될 번

수들이 ]만骨 늘어난 것이디·.

또다른 한 방향은, 한국이 4자최담형식을 빌이 이 문제를 해질하리 하자, 북한은 미국파의 펑

촤협징 체결 혹은 그 과도기로서 
' 

집·정휩정'을 체싱하자는 기존의 주장을 관省시키기 위해 징

전체제의 파기, 한반도의 불안정상핑 조성으로 ' 평촤를 답보할 평촤힙정을 체겯해야 퇸디.s는 국

내외 여론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힌재 친북성향을 띤 한국내 재야 및 학AW운동세력이 o]기에

동조하고, 이러한 이론조성을 위해 운동을 전게하고 있으나, 이 분제는 일반인들의 관십을 끌지

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리-서 한국정부는 이 헌안에 대한 적극리인 홍보할동과 학술회의

개최 등으로 북한과 국내 친북세럭의 주장이 잘-V 되었음을 국네,외에 알러 어론을 선도 할 필

요 가 있다,

3.1.3 보안법 철폐문제

한국의 보안법 省페哥제는 
' 

제이· 통일운동가들의 주장내용과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이 어느 정

도 巷화럭이 있는가, 북한의 통일전11전략이 한국사회에서 어노 징도 동조세력을 규함할 수 있

고
, 효과를 거둘 것언기·'하는 문제의- 긴밀한 인관을 깆'는다.

1980년 에 민중통일운동을 전게했던 故문악쵠· 목사나 한국기독교교최 의최 骨, 종고t게 통

일운동가늘은 북한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펀·적인 시각을 기.지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 보

디· 호의지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통일운동가들은 북한을 인식하는데 있어 전체주의적 접근방식

이나 
'

공산주의논 악이고, 지·본주의는 선이다'는 식의 양분법직 흑백논리를 비리고, 북한체제가

사최주의체제로서의 자기발진논리를 깆'고 있q-는 것을 인정히.자31 주장해 兎·다. J 위에서 북

한사최의 수한 상힉-파 조건, 고유한 겅험을 통헤서 일상의.된 특수한 받전경로를 딤·섹헤야 된

다는 깃이다. 북한사최주의체제를 분석한 때 북한사최7의기. 지힝·하는 이넘을 이 하고, 0깃이

만늘어넨 헌싣의 CI-잉·한 사회작동윈리를 분석하이 L:l- 이넘이 북한사회 힌실에 어떻게 구체적으

로 구힌되고 있는가를 관曾해야 된다는 깃이다, 따라서 북한사최주의를 내제적으로 접근하여

m

m W

10) 군실무지·들에 따르면, 376년에 중국은 I f한의 군징위징첵에 인절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북한
에 인임坤傲-다고 한디.. 따라서 정진체제의 1촨문제에 데헤서도 중국은 북한과 H]장.을 v-이 헤왔다.
L./-러니- 이%총리는 訪韓중이딘 94년 10월 31김에 핑화체제로의 진촨문제는 

;' 

남.북힌,을 포함한 VI.련 당

사국들이 침·이히.이 해길坤야 %1더."는 한국측 71징·에 동조하는 긴·해를 피릭히-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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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해야 된다는 것이다.11) .

이와같은 논리에 따라 북한은 사최주의의 일반적인 발전논리가 강하게 관철되고 있는 사회

주의체제이며, 파벌투쟁과 숙청도 북한사회주의체제가 하나의 공고한 지도집단을 가질 때까지

북한사회주의 발전의 필연적인 경로로 인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리고 북한사회를 통제사회

로 만든 겻은 북한체제가 아니라 군사적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남북한관계때문이라는 것이

다. 또한, 오늘의 북한은 전략적으로 무력통일을 포기했으며, 남침할 경제적 능력도 없다는 것

이다.12]

한국의 지배세력이 고 정관념으로 갖고 있는 분단의식, 냉전사고와 함께 
'

북한 컴플렉스'는

물론 극복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된 면족국가가 제도적 다원주의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려면 통일의 동반자로서의 북한의 현체제는 접근방법이나 인식태도의 문제 이전에 변혁의 당

위성을 안고 있다. 특히, 북한 사회주의체제 성립과정에서 드러난 비주체성은 차치하더라도 무

자비한 숙청과 탄압을 통한 김일성, 김정일의 권력의 사유화와 전체주의 徵侯群을 모두 갖고

있는 북한의 현체제는 인식의 문제를 떠나 신뢰구축의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부인될 수 없는 사실이다.

재야 통일운동가들 중 일부는 
'

북한이 변해야 통일이 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물론 한국의 사회와 국가의 성격, 대미관계도 변해야 되겠지만, 북한의 민

주화와 개방은 통일의 펼수조건이다. 통일이 이질적인 두 체제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사회내

부의 통일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의 통일이라면, 현재와 같이 폐쐐적이고, 전체주의체제를

가진 북한과 통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의미가 飢다.

그 런데 일반 韓國民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아직 대단히 보수적이다. 물론 한국전쟁 미경험

세대가 국민의라수를 차지하는 오늘날,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는 데에는 동조 하지만, 현실로서의 북한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을 극소수다.

故문익환 목사는 그의 "

연방제 3단계 통일방안"에서 남북한 각자가 분단논리와 흑백논리를

극복.타파하고, 兩者의 價値收敍을 위한 執道修표을 위해 민중민주주의를 실헌하고, 인적.문화

적.경제적 교 류추진 등을 통해 통일환경을 조성하고, 남북한 UN동시가입과 평화협정 체결 및

미군철수 둥을 선행조건으로 실시한 뒤, 다음과 같이 3단계에 걸쳐 연방제 통일을 실헌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1단계에서 군사와 외교는 남북한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대영제국형의 연방제

를 실시하면서 영세중릴을 언하고, 2단계에서는 남북한이 현 사회.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

면서 군사와 외교는 통합하여 남북한 정부를 2단위의 지방정부로 위치지우고, 마지막으로 지방

11) 송두율, 
"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월간 사회와 사상」 , 1988년 12월호.

12) 이종석, 
"

북한체제 인식을 둘러싼 논쟁, 전체주의적 관점과 내재적 접근방빕", 「월간 사회와 사상」

(전권특벌기획 2,
90년대 한국사회의 쟁점),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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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단위를 道 수준으로 세분하자는 것이다,13}

백기완씨는 3<B)의 
"

반외세 민종해방통일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단게별 이헹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인g은 없이 제1단게에서 민중주도로 y]주정부暑 수립하이 경제의 예속촤, 사회적 활

펑등구조, 분단지힝·적 가치,제도,문촤의 철페, 주한미군칠수, 핵기지·칭페, 평화 1징체걸 동을 헤

결하고, 제2단계에서는 남북의 두 체제가 국가연합을 구성하는 민족연립정부를 수립하고, 마지

막 제32-게에서 단일 민족국가를 수립하자는 것이다.14)

한국기독교교최헙의최는 1988년 4월에 게최된 
"

세게기독교교회협의최"에서 
"

NCC 평촤,통일

신언"을 체택하떤서 민족의 촤헤와 통일을 위한 기본원히으로 7.4공동성멍의 3데 윈칙 (자주,

평회., 사상.이넘.제도를 초윌한 민족 데단짇)과 인긴·의 자유와 존엄성을 최대한 보 장하는 인도주

의와 통일논의에 대한 온 국민의 민주적 침-어, 특히 민중의 우선 찰여吾 제시 하었다.

그리고 이상의 원칙들에 입각하여 이산가족의 재싱·봉과 자유로운 거주의 보장, 고향방문 허

용, 인좌제 페지, 통일논의의 자유v]· 양심의 자유 보장, 상호비방 및 적대행위 중지, 각종교류,

빙·문, 통신의 개방, 겅제교류의 최대한 개빙·, 휴진'헙정의 핑화힙징으로의 전환 및 불가칩조약의

체결, 펑촤협정 둥의 조치외· 신뢰 회복, 평촤와 안정의 국제$] 보장이 이루어진 후의 미군 칠%·

및 유엔7사렁부 해체, 남북간의 군사력 %l'축, 헥T기 省수, 국제힙약이나 남북힙상시의 자주성

건·지, 민족의 이익에 배치되는 모든 오]교조약 페기 또는 수정 동을 실시管 젓을 남북한 兩政府

에 요구하였디·.15)

이외에도 길낙중씨의 
"

3차 7개년게획에 의한 평화통일방안", 김엉환씨의 10단게 언방제 통일

방'안 둥, 嗚'은 재야 통일운동기·들이 빈주촤외· 외세배격율 진제로 한 통일빙·안들을 제시 했었다.

그 y-!네 정부,여권에서는 그들의 주장이 통일의 파정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f 통합을 추

진하자는 깃인가에 비판의 免7)을 두고 있었디·, 즉, 냠한정부의 통일방안과 같이 lit 류.헙럭을

우신시하고 징치.군사헙상을 나중에 해나아가는 기X주의 방식과 북한정부의 통일방안과 같이

정치,군사최담을 7선하고 길 류.힙릭을 나중애 하는 빙·식, 0리고 이 둘을 동시에 추진하는 빙·

식 중에서 이디에 체당하는가에 따라 분류하고, 그들의 주장이 同時推進論 내지 정치.군사헙상

우선 방샥에 가까우미, 언방제에서 준비단게로 제시된 깃은 북한의 
'

고려민주언방공촤국안'의

신건조5-8- 변힝시 l 것에 불과하다고 핑가하미 白眼視 하고 있디..16}

그러나 노 네7 정부 이후부터 추진헤온 한국의 북정 내지 통일정첵은 어느 정도 동시추

진방식을 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냐하1El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힙·의서들에는 교 류.협

p r a 5 a a k a

13) 분익쵠·, 
"

연빵 통인의 31난게과정", r 윙긴 사회와. 사상」 , 1彌8넌 0권호,

14) 벡기3<)·, r 昏일이냐 삔·통인이냐」 , 힝성사, ]彌7.

15) 시겅석, 
"

기독]l(게의 통인%e젱, 이싱·과 헌신", r 신동아」 ,
198S넌 6월%,

16) +'h享成, 省鎭焦, 統-論議의 變遷過租 1945-1933, 1993, 12, 민족통인인3L윈, pp, 삐1 - 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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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뿐만아니라 정치.군사문제까지 포함되어 있고, 비핵화 공동선언과 핵문제의 우선해결원칙

등은 한국정부가 先導的으로 정치.군사문제 우선해결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중통일론자들은 과거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을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돌리고, 민중운동으

로부터 중산충을 이탈시키기 위한 정략적인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보아 왔다. 물른 국제환경의

변화와 시차가 있어서 직선적으로 대비할 수는 없어도 그간 민중통일론자들이 주장해오던 내용

들 중 상당한 부분이 남북고위급회답의 성과들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방향으로 진

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김경재씨가 주장하던 
'

상대성 인정'은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

남북화

해'와 그 부속합의서의 채택으로 제도상으로는 이미 이루어 진 것이고, 김영환씨나 한국기독교

교 회협의회 등을 포함한 많은 재야통일운동가들이 주장해온 군비축소도 기본합의서 제12조상

의 규정과 군사공동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실현시키기로 되어있다. 학생운동단체들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민주.통일운동가들이 주장해온 
' 

반공국시 철폐', 
' 

국가보안법 철폐' 둥도 이미 부분적

으로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화해부문 부속합의서가 발효되고 세부실천방안들이 마련되

어 실천되는 단계에서는 실현될 수 밖에 盟다. 
'

따라서 현시점에서 보안법 철폐문제나 개야 통일운동세력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과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과거 어느때 보다 높다

고 볼 수 있다. 그 런데 이는 한국 정치체제의 민주화와 정부의 정통성과 긴밀한 연계관계가 있

다. 즉, 1980년대 사회변혁운동의 맥락에서 주장 되었던 
' 

맨중통일론'이 일정 부분 제도권에 이

미 수용되었고, 정치적 민주화에 따라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을 상실 兎기때문이다.

3.2. 북한의 사회적 분열과 사회통제상의 위기

남북한 신뢰구축을 위한 노 력들에서 북한은 일종의 딜렘마에 빠져있다. 즉, 북한이 한국사회

에 대해서는 통일전선전략을 추구하면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여행과 접촉 보장, 인쇄물과 사상
團

에 대한 접근 허용 등을 제안하면서도 북한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약화를 야기시킬 수 있

는 통행, 통신, 통상, 언론매체 개방, 이산가족 재회문제 등 사회.문촤적 신뢰구축조치들과 경제

3 신뢰구축조치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딜렘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上記 한국측의 신뢰구축조치 案들이 수용되기 어려운 북한사회의 취약성을 개

급정책, 계급구성, 일탈현상을 통해 나타난 사회적 통합도와 省키스 (Elem츠 Handkiss)의 
'

2차사

회' (second soc icty) 개념을 통해 2차사회영역의 확대 가능성을 중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3.2.1 계급정책과 사회통제
'

농업집단화', 
'

상공업의 협동화'를 통하여 1958년 이후 북한사회는 
'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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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알적 지배'를 구축하고, 
' 

전체주민의 사회주의 노 동지·화'를 추구하어 왔다, 그 과정에서 북한

당국은 2958년부터 IO60년대 말까지 중앙당의 
'

집중지도'를 통하여 반헉명분자의 성분분류와

투$, 북'한주민의 fl-·色化를 추구했으며, 그러한 목직에서 1964닌 4윌부터 1969넌 사이에 주민

등록사업을 실시하여 1971년 2칠에는 북한주민은 3게寺 51개 부류로 분류하었다, 그 질과 익) 87

만가구 391만 5친명을 헥심계충으로, 약 70만가구 351만병을 동요게충으로, 그리고 약 173만기·

구 7 3만 5친멍을 적대게층으로 분류하였다.17) 그리고 개급정책의 주요 과제를 동요 충과 적

대게층에 대한 경게강촤와 사상교양의 강촤에 두었다.

1970넌대 북한의 게급정첵은 양면성을 띠였디·, 즉, 
'

3대 기술혁멍'을 통해 도시-농촌간의 셍

필·상의 격차를 헤소시키고, 
'

게(차이'를 좁힘으旦서 공산주의 정권체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

돔의를 유.도해 내기위한 일종의 
' 

사탕과지·정첵'을 실시하玆고, 디·른 한편으로는 사상, 기술, 문화

에 걸친 
'

3대헉띵소조 운동'을 통헤 노 동자, %-민, 사무운]들을 
'

혁명촤', 
'

노동게급화' 시키면서

동시애 반혁명적 요소에 대해서는 칠저한 독제를 실시하는 
' 

체찍毛첵'을 실시하있다.

이상의 게급정첵 결파, 북한사회는 김될.기 교수의 평가처럼 한편으로 과거의 불펑둥 체계를

해소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꿀평둥 체게릅 제도叫 시켰다. 즉, 다른 어떤 사최와도 달

리 출신성분과 베겅에 따른 게2치.별이 세로운 불평둥 구조의 주요 축을 이루먼서 북한주민들

의 사회, 경제, 문최.생활에 있어서 충촤된 위계서열을 형싱하였다.18)

上記 3게충 51개 부류는 1950-60닌대에 실시된 주민조사시.입에 의거한 것이고, 그 주요 지

표도 일 시대 및 한국전젱 당시의 행적이므로 이제 C-1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디·. 닯시의 게금

구성윈듣이 이제는 고 렁촤 되어 사망했거나, 사최활동언렁을 넘겼기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러한 계급차별정첵의 징파, 불평둥체계가 제도화 되어 헌재의 게급구조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

을 미첬을 것이라는 깃이다.

통일원에서 근넌에 발간한 한 자료에 따르먼 현재의 북한주민들은 핵심게寺 598만명 (28%),

동요계충 g62민·띵 (45%), 적대게층 577만명 (27%)으로 나뉘어 진디·,19) 즉, 40닌 이싱·의 공산화

괴.정을 통혜 체제에 대한 자발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회계충은 그 구성비에 있어 큰 변화를

주지 못했다. (26,l%에서 28%로 상승, [J-리니· 다른 자료에 따르면 헥심계층이 20-25%로 김'소)

그 뿐%V)· 아니리·, 핑양 시민들과 지방주민들 간의 리'骨 기회불균둥이 제도적으로 강요 쐰에 따

라 지역적 편린촤 힌상이 심긱-하고, 아직도 577만밍(27%)의 적대계총이 존재한다는 것은 40넌

이싱·에 걸친 북한의 계7정첵이 게급CIL성윈만 비3't있을 昏, 사회적 통합도를 높이고, 지지계층

의 저1io을 픽 하는 네에는 성공하지 旻慷다는 깃을 의미한다.
J

17) 뵤디. 자세한 내용은 김- - 기, 
"

게급의 촬평兮구조외· 게61정첵", 「북한사회의 /조와 번화」 , 경남대

학교 극동문제언7소, 1967
, ;)p,203·-206 참'조.

18) 싱'게서, pp,207·-208.

W) 통인윈, f 북한게」CL 
'

91」 ,
1990,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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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통합도가 낮은 북한사회는 여러가지 사회통제장치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의 충

격이나 권력이양과정에서의 정통성위기에 대해 대단히 취약할 수 밖에 없다.

3.2.2 일탈현상과 개혁추진세력의 등장 가능성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에서의 정치적, 사회적 일탈현상은 금증하고 있다. 이런 일탈현상의

증가가 동구에서와 같은 개혁추 세력 내지 현 폐쇄적 독재체제에 변혁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

세력의 성장으로 연결 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측은 
"

북한주민들이 통제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김일성교도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

과 반체제 집단 (dissident poup )의 不在를 지적한다. 그러나 북한사회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 이

런 입장은 충분히 부정 될 수 있다.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주면들의 인식은 그 들을 농담의 대

상으로 루T 시킬 정도로 정상적이며, 노동당 가입을 白眼視 하기도 하고, 각종 공사현장의 실

태는 상부에서의 통제가 조직하부에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20) 그리고 북

한내부에 반체제집단이 존재한다는 주장과 함께 적지 않은 증거들도 있다. (2992년의 4.25 군부

쿠데타 음모 및 안종호 부총참모장를 포함한 40여명의 군장교 처형사건 등) 따라서 체제 불만

세력들을 조직화 시킬 수 았는 여건과 계기가 조성되고, 메카니즘만 주어진다면 개혁추전 사회

세력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였다.

구소련 및 동구의 예를 볼때, 전문관료형의 기술적 지식인들에 대한 정치 중원은 활발 했

으나, 창조적 지식인의 범주에 속하는 쟉가, 예술가 등은 정치권력의 중핵기구에 거의 대표되지

않았고, 학계출신 또한 극히 희소兎었다. 따라서 창조적 지식인과 정치권력간의 접합도는 무척

낮았었고, 이들 속에 반체제적 아웃사이[-1의 서식 가능성이 컸었다.21) 이런 관점에서 봤을때 아 
'

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표증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북한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엾을 것이다.

지식인듭의 체제 비판적 소리는 혼히 청년문화를 자극하게 되는데, 1990년에 있었던 김책공대

학생들의 
'

김정일 경제정책 비판 대자보 사건'이나, 같은해 5,1절에 원산에서 있었던 
'

김부자

초상화 A손 및 反金 삐라 살포사건' 등은 그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조르단(Zbipiew A. Jorda 의 폴란드 청년문화 분석에 따르면, 1964년 당시 청소년 연령집단

과 여타 연령집단 간에는 격심한 문화적 격차가 았었는데, 이들은 옷차림, 머리 스 타일, 음악취

향, 성행위, 퇴폐문학 등에 있어 서구의 
'

성난 젊은이'(atTry youIT man)과 매우 친화성이 깊었

다는 것이다. 조르단은 그 이유로서 이 청년들이 부르죠아의 원규나 규범적 전통에서도, 마르크

스 이념이나 실제 행태에서도 공히 설 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들은 세계를 부정하는

20) 1991년 1 1월의 평강역 폭발사者이나, 1996년 8월말에 있었던 니.진-선봉 경제특구 도로공사에서 있었

던 북한군 6군단 소속 군인 200여멍의 폭동과 120명의 총살사건은 이런 맥락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극

단적인 예로 해석 될 수 있다.

21) 안병엉, r 현대공산주의언구, 억사적 상촹.이데올로기.체제변동」 , 한길사, 1982,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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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론자(11011-confounist)로서 
'

퇴거의 이데各로기'(ideology o f w ithdraw0暑 표빙·하게 되있다고

설명한다.

이와같은 헌상은 공신·정 ·l 치하의 동구71에서는 거의 보편키이었딘 헌상으로서 동구전문가

들은 동구 칭넌분촤의 이런 소외적 경힝이 다읍 세 가지 주요 源泉으로부터 비롯 되었딘 짓이

라고 7장한다. 칫째, 가족가치의 전통적 오.인과 사적 A%활영%1에 대한 침투를 서슴지 않는 공

산주의 이데올로기간의 긴장. 둘째, 사회직으로 공인된 목표성취 수단에 대한 집근에 있어서 개

인간의 십한 펀차, 세째, 개인주의적 가치체계외· 공산주의적 가치체개간의 갈둥,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인들중 노 동자의 이름으로 딩·내 지베를 강회.하는 국가주의(statism)와 인의 주체 자

유를 긷'7하는 칭넌들의 셍횔'의씨간의 상충을 풋하는 세1쉰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兎고, 이는

칭넌吾의 2님적 무정향싱을 심촤 시키고, 소외화를 자극兎디·는 것이다.22>

과거 동구 공산사최의 이와 같은 에는 헌제의 북한 칭넌문화를 이해 하는 데에 낄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떤 上記 소외의' 세가지 tr 천은

� 

북한사회에도 거의 같은 형태로 존제

하머, CI 결과의 표증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이미 수넌진부터 남한 및 서방의

대중가요들이 친숙한 청닌들 사이에서는 비밀리에 불리워지기도 하고, 정치적, 이념적 이유보다

는 사회적, 경제적 이유때문에 월남하는 사람들의 수가 최근 띨닌긴에 괼목할 만큼 늘어난 깃

各 좋은 에로 볼 수 있을 깃이다.

코 본스키(Audrzei l(urbonski)의 언구겯과, 동구 자유촤의 베경조건이 지식인과 칭년의 소외였

딘 것 처림 북한사회의 변헉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럭V 헌재의 페쇄적이고, 고t조적인 시.회정

책으로부티 소외된 지식인과 칭넌들에시 찾아질 수 있올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외부사정을 질· 릴고 있는 소촨 유학셍들, 
'

비통신'을 롱헤 남한사정을 일·

수 있는 지베엘리트들(진체주민의 2-3%)과 국제회의 참석, 합작회사 및 관광사업 종사, 해외근

로 둥을 통하이 외부사정을 일'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개헉, 개방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

당히 9)을 것이디·.

따라서 이들이 조직촤 되고, 더 나아가 이들의 운동이 북한주민 72怪에 해딩·하는 동요 및 적

데개충애 平리를 내릴 수 있는 어긴이 조성되도록 대북정첵을 수헹해야 된 깃이다.

3,2,3 2차사회영역의 확데
-%9키스 

(Blemtr Hallki弱)는 1980년대맏의 헝기·리에는 사최의 지배지 (공식>) 영역과는 다본

조직원리에 의해 통지되는 사회의 제2영역 즉, 일종의 
u

2치.사최M가 존재한다고 전 兎디-. 헨키

스 에 따르면 ]차, 2차 사최는 헝가리 a [민들의 서로 다른 집답들을 의미하는 깃이 아니라, 두

계의 다른 조져윈리 셋트에 의헤 기·긱· 지배되는 사최 존재의 두 차윈을 의미하는 깃이다, 그

m m m m

w

22) 싱에서, pp. 169·-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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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시 헝가리의 1차사회와 2차사회를 확연히 구분지울 수 있는 2분법적인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23)

省키스에 따르면, 上記 
"

假系-異贊" (system-foreign)의 조 직원리는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공공

영역, 문화생활, 사회의샥, 정치적·사회적 상호작용 분야에 나타난다는 것이다m24>

후기공산사회를 설명하는 핸키스의 이와같은 변수들은 북한사회를 설명하는 데에도 원용필

수 있을 것이다, 즉, 탈북망명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1차의식인 주체사상, 집단주

의에따라 사회주의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고, 국가의 유일지도체계에 순종적이긴 하지만, 그 외

에 2차의식이라 볼 수 있는 
' 

자유주의' (개인주의), 온정주의(nepotism), 소시민적 성향 등을 일반

화 된 가치정향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을 직접 도.통제하는 일선 간부들은

23) Cf. Elem r Hankiss, The 
"

Second Socicty
"

: Is {here an a lternative soc ial mo del emer ging in COl1 tem porary

Hun gary ,
Social Research, Vol.55

,
Nos.l-2 (Sprin틸Summer 1988), pp.21-22.

24 ) 
" 

체계-이질"(systrm-foreign의

� 

개념에 대한 설멍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상게서, pp. 14-17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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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이러한 2차의식에 데해 방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와서 )W필·이 어러워지

면서 공안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의 통제는 거의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한 신뢰구축

을 위한 제 조치들은 필시 2치.의식, 2차징제의 확장을 초래 할 젓이다,

통일문제와 관린하여 사최세%에 대한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의 면 서는 북한이 더 강하다

고 평가 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최적 취약성으로 인하어 선택의 폭은 북한이 필쎈 더 약

하디.고 볼 수 있다,

4. 다차원적 손실보상전략

본 장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채백하기위한 헙싱·과정에서 부각되었던 주요

현안들을 신로)구축조치들파 관린하어 헙상손익을 평가한 뒤에 이를 단계별, 엉역교차

(cross-section) 방식을 통해 손싣보상점을 다차원적으로 규밍하고자 한다.

4. 1 현안별 손익계산

4.U 정치적 힌안

[項目別 有,不1'l] 판단]
團

고 

團 團 團 

a p 團 團 團

團 團

1 

團

團 團 團

[ ·f씨 ·-]엿 1 어 判 判 ]
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

이 힌안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 내지 수정시키는 데에 주요 목적이 았기떼문에 한국의

위신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방위정책의 본지인 수정을 의미하는 문제이다. 북한이 핑촤공존과

신뢰구축을 추구한다먼 한,미상호방위조익1은 수정될 수 있을 것이q-. 따라서 한국의 유.탈리 정

도는 -9F한의 데도에 달兎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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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정 전체제의 전환(O· 미-북 평화협정체결 
- ]

이 문제는 일견 법률상의 문제 즉, 전쟁종식의 문제, 당사자 문제로 인식 省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이 이 문제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평화공존

을 추구한다면 주한 군은 장 가 지 않는다, 
'

'

]‥l:柔,끈""" [.삽渚 ... 律1- i· l

북한의 요구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측면의에 별 의의가 없다, 김영샅 정부는 1994년부터 이

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오다가 최근에는 4자회담을 통해 실헌 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안

을 채택할 경우, 평화협정이 이미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고, 이를 피하자면 평화협정은 위임사항만 나열하는 선언적 합의서가 될 것이다.

[ 환(3), 본합 확且후 ll 
)

끼"""'"" . 紅고] 고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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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힌· 외교관계가 정상촤 되거나, 주한미군 침수게히이 징해지떤서 주한미군문 대한

북한의 인식이 달라지면, 이 안은 실힌 될 수 있을 깃 1다.

印귀재 
'

[기[/
이 안은 상대측에 대한 대웅키·드 제시 외에는 의미가 飯디-, 유·불리는 자 체제의 민주화 정도

와 사회세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달 1있다,

4.12 경제직 헌안

1團關團團圍 
團

關 鬪

6Ai득존<61'"" 
唱 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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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記 현안들은 남북한 모두 실현하기를 원하므로 이행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문제들dI]

대한 한국의 대북 우위가 확실하므로 한국의 의지가 부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떤 영역보

다 크다. 따라서 한국은 다른 영역에서의 협상성공을 위해 이 영역에서 많은 협상칩을 개발할

수 있을 젓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다른 영역에서 바람직한 조치를 취할 때, 한국은 경제영역

에서 양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사기업들이 비용 대 효과 비율 (cost-benefit ratio)에 기초한 경제적 합리성

에 따라 이 문제들을 담당하도록 위임해야 된다. 이 경제적 합리성은 북한이 보상을 받을만한
' 

우호적 태도'(friendly posture)를 취했을 때에만 유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

는 것은 신뢰구축에 필요한 북한의 우호적 태도를 유도하기 위한 협상론의 차원에서만 팔요한

것이 아니라, 통일후 경제적 흔란도 최소화 시키고, 통일비용도 줄일 수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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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사회 · 문화적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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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분촤 신뢰구축조치들은, 앞장에서 분석된 비·외·권·이, 북한사회의 취약성떼문에 북한딩·

국으로서는 >身아들이기 힘·들다, 한국의 언론매체를 북한주V)들에게 개방하먼 북한7민들의 사

최의식은 급격히 1<0힐· 것이다. 그 뿐만 이·니리·, 이산가족의 제회 내지 재질합'과 그들의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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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거주는 북한내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고, 그들로 하여금 중요한 사

회적 비중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사회.문화영역에서 한국은 북한을 바람직한 통일의 동반자로 유도하기 위한 많은협상졉을 개

발할 수 있을 젓이다. 그런데 북한과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영역에서의 보상을 동반한 심

리적, 우회적 접근을 시도 할 필요가 있다, 이 영역에서의 대북협상에서 한국정부가 개발, 제시

할 수 있는 협상칩의 다양성과 대북 설득력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공고화 정도와 정부의 사회

관리능력에 달려있다,25)

414 군사적 현안

l 규兄 부 동과 군사 습 통보 통 ]

l

[ DM % 화 용 1
f-- 

--a--i

25) 민주주의의 공고화문제는 또 다른 언구주제이므로 여기서는 詳論하지 않겠다. 그러나 시민권의 규범

과 원칙이 다수 시민들에 의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실행될 경우에 이론적으로 민주주의체

제는 공고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양동훈, 
" 

제3세계의 민주화과정 ! 개념화의 문제" 한국정치힉회보,

28집 1호, 1994
, pp.656-455.

그런데 省팅톤은 통치자들이 거의 결과로 권력을 포기할 때 민주주의는 현실촤 되고, 권력순환이

주요 정치적 집단들에 의하여 두번 이루어지면 민주주의체제는 공고화 될 수 였다고 주장한다. s.

Huntir1彭011, The Third Wave Dcn10Cratization in the Late Twenheth Century (Normarc Univ. o f Oklahoma

Press
,

1992), 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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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권 손익평가에의하면,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들의 주요 현안들에서 남북한 모두 유리하다.

상기 유.불리 평가는 현재의 긴장상촹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만, 남북한이 진정으로 상호 신뢰

구축을 원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한다면 불리한 것으로 평가되는 다른 헌안들에서도 유리한 점

을 많이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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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객콴적 가농성에도 불구하고 군사직 신뢰구축조치들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되기 힘든

것은 군사 힌안들이 零슴的 시각에따라 다루어 지기떼문이다, 지난 빈·세기 가까이 구축되어

온 
' 

사·저 장치' (military a pparatus)는 북한에서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이러한 시긱을 변회. 시

키는 데에 중요한 제어역管을 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신뢰구축조치들을 
t 

적촤통일1이 셍존전략

인 자신들의 체제를 약촤시킨다고 인식하고 있디·. 한국에서도 신뢰를 구축하기 위헤 정부가 일

1:8'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보수세력들이 제동을 길고 앴디-. 이런 의미에서 남북한 신뢰구축의

장에돌은 냠북한 판기}에만 존제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내부에도 존재한다.

4.2 손실보상점 모색

영억교차를 통한 손실보상전략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
북한의 통일진선진략 포기

- l

된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l. 군사릭 펑가에 ]
l 대한 힙·의 [
i. 김-시체계가 구비 1

3프 」 1초고라柒,] [1-招 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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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 : .

한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고, 북한이 통일전선전략을 실질적으로 포기 할 때까지 신뢰구

축조치들의 중요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제[단계에서는 형식적 신뢰구축조

치들만이 가능할 젓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운영월칙을 정하는 젓이 중요하다. 양측은 경제

적, 사회,문화적 신뢰구축조치들에 우선 치중해야 될 것이다. 물론, 북한당국은 사회적 취약성때

문에 사회,문화적 신뢰구축조치들에 대해 소극적일 젓이다. 그 런데 전술한 바와같이 경제적 신

뢰구축을 비용 대 효과 비을에 기초한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협상을 운영하면서, 북한이 사회.

문화적 신롸구축조치들에 대해 양보를 하면 이 
' 

경제적 합리성의 원칙'을 유보함으로써 북한에

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많은 협상칩들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나 1단계에서도 한국은 북한에게 정치적 신뢰구축조치들의 손실보상점을 제시 할 수 있

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구체적 평가기준을 제시하면서 
" 

한반도에서 평화상태가 공고해지면 의국

과의 기 체결 조약도 수정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실천조치가 완전히 구

비되면, 정전협정을 이들로 대체 할 수 있다". 
"한국의 보안볍은 구체적 弔가기준에따라 북한이

통일전선전략을 포기하고, 북한내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겪우에는 수정내지 철폐될 수 있다".

제2단계 :

한국의 경우는 시나이案(Sinai Platl)이나, 유럽안보협력회의(CSCB)와는 달리 신뢰구축후, 군비

감축을 하는 수순을 밟기는 힘들 것이다. 북한이 군축을 신뢰구축의 한 조치로 인식하는 한, 신

뢰구축조치들과 기본적인 군축은 동시에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을 젓이다.

제2단계에서 한국은 남북한이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산정에 동의한후, 상호균형감축(MEFR)

이 이루어 지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또한 대북 자본.기

술平자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북한에게 손실보상을 함으로써 북한의 민주화를 고 무시킬 수 앴을

것이다.

남북한은 각 영역에서 損益均衡點을 찾으려 하지말고, 영역을 교차하면설 최종적인 손익균형

점을 찾으려 해야 된다. 이는 일괄거래 협상방식 (package dealing)과는 다른 개념이다. 일괄거래

방식은 이미 제시된 협상안들을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묶어서 거래하는 것이지만, 영역교차

병식을 통한 손익균형점 산정 방식은 多 k元順次方式이므로 시간과 공간개념이 더 가미된 접근

방식이다. 현재 채택되어 있는 부속합의서와 관련 분과위원회, 공동위원회들의 운영양식은 화

해, 불가첨, 교 류,협력 등, 각 분야별로 협상을 하게 되어 있어서 각 부문에서의 일괄거래는 할

수 있을 지 모르 지만, 다차원순차협상방식을 하기는 어렵다. 이는 협상정책의 차욈에서 이루어

져야 되는 문제이지, 협상테이블에서의 기술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협상운영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어야 되고, 단호한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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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o flexibility)을 기조로 한 일관성 있는 대북징책이 수립되이야 한다. 그리고 진정 신뢰구축을

원한다면 상대즉의 약한부분은 최피하는 우최직 접근을 택해야 된다,

5. 결론 및 정책견의

5,l 결론

신뢰구축조치들 (CBMs)에 대한 일반쟉인 개넘을 한국에 그데로 적용할 수는 餓디.. 한국의 경

우 신뢰구축조치들의 최종목표는 펑화11존에 있는 것이 아q라 민족통일에 있기때문이다. 신뢰

구축조치吾과 통일간의 상관관게는 남북한이 원하는 통일의 헝테에따라 달렀디-. 만약 통일의

형테로 느슨한 국가언'%]-을 남북한이 원한디·면 신려구축조치들은 이 목적에 부합되고, 상호 보

완관계가 형성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과도기 없이 극적인 현상타파에 의한 통원을 추구
a

한다면, 그들의 통일정첵은 신뢰구축조치들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도 북한 게 흡수통일에 대한 우러를 불식시커 줘야 되%지만, 북한은 A

화통일정착을 포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련의 실질적 조처들을 취해야 된다.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 체택되었음에도 분구하고 상호 불신과 의심이 이전히 남아 있는 깃은 이런 신뢰

<규축의 기뵌적인 전제조건이 이루어 지지 館·'效기때문이다,
I

대내적 빈주촤는 이런 목적에서 필요하다. 대녜적 민주촤는 남북한 긱·측을 바람직한 민족통

일상으로 수럼시킬욘만 아니라, 정첵결정자들로 하여금 자신갑·을 깆·게 함으로써 통일정책에 억

동성을 불어 넣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정치번昏과정에서 게헉추진세력이 자연스럽

게 동장하는 젓이 바람피한데, 한국은 그들이 조직촤 되고, 그들의 개혁운동이 북한주민의 약

72%에 헤당되는 동요 및 적대 게층에 뿌리내릴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데북정책을

추진해야 될 겻이디·.

북한과의 힙상에서 
' 

체찍과 당 정시'을 쓰는 젓도 필요하凍지만, 한국이 북한에게 사용할

수 있는 ) g·의 지魂대나 제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헌싣을 고려할떼, 북한이 제일 중요시 하

는 
'

무기' 즉, 
' 

민중'合 체제내에 수용하이 대북졍책의 주요 수단으로 삼는 것이 가정 장기적이

고
, 안징적인 징첵 안이 될 수 있을 컷이다.

또한 제야 통일운동가·들도 급진적인 일부 운동가를 제외하고는 과거와 같은 원초적인 구호

성의 통일안 제시 보다는 제도씬에 진입하이 자기들의 주장이 징책화 되도록 노 럭하고 있으므

로 한국정부의 제야 통일운동세력에 데한 통제릭은 힌저히 신장 되있다고 볼 수 있다.

볼프V 옴%Il(Wolf&ttng Mommsen)이 1960, 70넌대 독일의 민족격 통일성의 像을 
' 

민족% 자기

동일성의 문제는 사라지고 실용직 자기이헤가 자리를 잡았다'고 묘사하며 제시健던 네 가지 이

-7들 즉, 괴·거에 대한 문제의식 결이와 자기위치에 대한 비역사지 규정, 뿌리 짚은 반공주의적



태도와 보호국인 미국의 가치와 교호형식 그리고 스스로 이룩한 경제성과에 대한 자의식격 요

소는 오늘날 한국의 먼족적 통일성의 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25)

한국이 대북정책을 취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대북 우위를 신뢰구축과 북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체화 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감상적인 자

만심이 되어서는 결코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한국이 당면한 현안들에 대

히 정부가 취해야 될 정책적 대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 한다.

5.2 정책건의

5.2.1 재야 통일운동가들에 대한 정책

정부는 재야 통일운동가들을 체제내에 포용하여 한국사회의 방위력을 강화시키고, 북한사회

의 민주화에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들을 설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다음 같은 설득논리가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분단한국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민중주체의 이상사회 구성논리로 분단구조를 극복한다는 것은 설현성을 획득하기가 힘들다, 수

없이 많은 통일방안들이 이미 제시 되었으나 결실을 거두지 못했던 것은 그 案들이 정책결정으

로 전환(conversion)되기 위한 필수조건인 구체성과 지지의 강도, 효과적 전달방법이 부족했기때

문이다. 따라서 민중통일론이 정책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案吾이 보다 더 세련화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일의 당사자로서 북한이 갖고 있는 변혁

의 당위성을 실증적, 이론적으로 지적하고, 변혁의 역동성을 민중통일른자들이 제공해야 될 것

이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들의 실현을 앞두고 있고, 민간차원에서의 교 류는 이미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 헌단계에서 한국정부도 과거와 같이 북한을 彼岸의 경계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소

극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 정치체제의 민주화를 통해 혁명이념에 기초한 공격

적 대남정책을 순화시키고, 북한사회의 먼주화를 통해 독재권력의 주宅동원력을 약화시킴으로

써 전쟁도발 가능성을 억제하고, 폐쇄적 자급자족 경제체제를 세계 자유시장 경제궤도에 교차

시킴으로써 북한사회 내부에 민주화 촉진요인은 유입시키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당면 헌안인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되면 남북한 관계는 다차원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 단

계에서는 민간차월에서의 접촉.교류가 활발해 질 것인데, 지금과 같이 한국내 맨간단체들을 정

부가 법률상의 인,허가제도만으로 통제하기는 대단히 어려워 질 凍이다. 따라서 개야 통일문제

관련 단체들을 제도권내에 수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노 태우정부이래 한국의 통일방안의 근간이 되고 있는 
'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

26) 유르겐 하버마소, 
"

독일통일과 마르크화 민족주의", 「
사회와 사상」 , 한길사, 1990년 6월,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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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 이제는 그 실친성을 구체적으로 김토해야 될 것이다, 완전통일의 중간딘·계에 실정해 놓

고있는 남북한 同數의 의사걸정기구들 (남북정싱·회담, 냠북긱·旦회의, 남북평의회 등)에서 합의

를 보지 못할 경우나, 걸정사항들에 대한 履行興否 심사 동에서 It民族的 權威暑 반드시 팔요

로 管 것이디·. 그 단게에서 
'

內的슴意'를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북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재야세력들을 체제내에 수용하어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될 젓이다. 그릴지

못할 겅우 이들을 이용하려는 북한의 노 럭은 더욱 거세질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통일을 향

한 남북한관게 발전에 걸림돌로 게속 작용할 것이다.

편제 운용되고 있는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명실상부한 기구가 되도록 제야세력에게 문

호를 게V하고, 활성최. 시키는 깃이 힌실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디·, 지난 1995닌 8월

30일에 출범한 제7기 펑통지.문최의의 경우, 기초.괸·역 자치탄체 의최의원으로 구성된 지익대표

5,327띵, A능대표 6 ,
102멍, 57국게에 걸친 헤외지역 자문위원 11785멍으로 구성되어 있는 빙·대

한 조직이다,27> 이 딘·체가 범민족적 권위를 깆'춘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직능대표와 헤외대표에

통일운동가들을 A극적으로 엉입할 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기구를 북한이 주징·하는 민간단체

의 T류나, 넘민족최의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5.2,2 데북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정책

헌단게에서 대북'팁상릭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이 인·고있는 다음의 문제점들이 극복되

어이· 한다, 칫쩨, 한국의 인사제도상 자주 교체 될 수다에 없는 헙상대표들의 경험부족, 둘째,

정권교체와 장기적 플렌의 부재 서 비롯되는 협상목표와 전략의 불면확성, 세쩨, 힙상과정보다

극적인 효과를 선호하는 협상종사자들의 엉웅주의적 대도. 데쩨, 헙상주제에 한 미숙과 과도

한 첵임깁·에서 비롯되는 협상장에서의 7도권 싱'실. 이러한 문제짐들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민

저, 국가적 차·원에서의 펴·AI한 지도릭과 지원이 있어야 되고, 협상통로가 통합되도록 헤야 된

다. 그리고 협상대표단에 보다 큰 자율성을 부어하고, 불팔요한 부담이q- 제약을 지우지 밀아야

핀다. 헙성·실무자들의 잦은 교체를 지양하고, 에비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어 체게적인 교육을 통

헤 힙싱-기·의 전문성을 딕보헤야 된다, 췹상싣7자들은 협상전술 및 기법을 풍부히 개발하어 힘

상·진행시 주도권을 징-악해야 퇸다. 힙상럭을 강화시키기 위헤서는 공게성괴· 비림성을 조화시키

고
, 힙상공간을 확보하고 계산된 모호성을 구사할 펄요가 있다, 아울러 힙싱·효과를 극대화 시키

기 위해서는 인내와 도1·호힘-이 요구되며, 비공식적인 탐섹과 외적싱적· 전개를 협싱·에 연 시킬

필요기· 있디·, 그러나 신괴구축조치들을 t]}국1하기 위한 힙상에서는 촤해전턱2 (분제헤걷전릭0)이

주로 구사 되기떼문에 4은 데북 신득논리들이 개발 되어야 한다,

27) 1996hd 10윌 1원 헌제 총 7성윈은 131214rd이A, [J.중에는 1,933딕의 이성대표둘이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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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정전체제 전환문제에 대한 설득논리 .

5,23.1 對4b 설득논리

현 정전체제의 파국상태는 군정위 수석대표에 한국장성이 임명된 것에 대해 북한이 이를 인

정할 수 없다며 군사정전위원회에 不參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차후 설립될 군사공

동위원회에서 군정위 기능을 홉수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兎다. 북한은 정전체제의 붕괴를 기

정사실화 시키려 노 력하고 있고, 한국도 어느정도는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내

포 된 다음 사항들에 대해 한국으로서는 반드시 破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0) 韓側 首席4代表 os定에 대한 論騷 및 讚3旱

조약당사자에 대한 비엔나 협정 제1조상의 정의, 한국이 정전협정 체결을 지지한다는 1953년

7월 11일자 한 · 미 공동성명, 정전협정 체결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조약당사자로서 지켜야

할 義務履行保障에 대한 공산측의 요구 등은 정전협정 체결당사자로서의 한국정부의 法的 權能

을 의심할 수 없게 한다, 또한, 1953년 12월 20일부터 한국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군정위 활동에

참여해 온 項은 기정사실(fait accom pli)이다. 그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제2조 20항에 의하면 군

사정전위원회 10명의 고 급장교 중 5명은 국제연합 총사령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전협정에 명시된 국제연합 총사령관의 고유한 임명권에 따라 정전협정 당사국인 한국측 장성

을 1964년 6월 16일부터 c)V庸代表로 챰석시켜 왔던 것 또한 기정사실이다.

그 런데 한국장성이 차석대표로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고,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것은 문

제가 된다는 것은 극히 편협하고, 비민족적이며, 비논리적인 사고임을 북한측에 지적해야 될 것

이다.

(2) 停戰委 不參 및 일방적 파기에 대한 抗議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의하면, 남북한은 
" 

弔화상태가 익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

수"해야 된다, 그 런데 현 남북한 관계가 정전상태를 대체할 만큼 擎圍한 평화상태에 도달했다

고 남북한이 공히 인정한 바가 없다.

또한, 정전협정 제5조 62항에 따료면 
" 

정전협점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接受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이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정전협정은 그 어떠

한 규정에 의해서도 명확히 교 채된 적이 없다.

정전협정 제2조 31항에 따르번 군정위의 휴회는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하에 7일 이내의 기간

동안만 기.능하머, 어느 일방의 수석위왼이 24시간 以前에 통고하면 1沐合는 끝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전협정에 군정위 휴회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있는데, 북한이 현재와 같이 군정위

회의에 無限定 불참하는 것은 이 조항에 대한 具體的인 違反이다. 吟라서 북측의 군정위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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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북 기본합의서 제5조, 정진헙정 제2조 31항 및 5조 62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동시에

3-건· 진헹되어 온 남북한 관계개선의 기본정신에 違背되는 행위이디-,

(3) 軍停委 기능의 군사공동위원최 l]及收主張에 대한 反級

군정위의 전반적인 任務는 정진헙징의 싣시에 대한 감독과 모든 정전힙정 위반사건에 대헤

힌의, 처리하는 것이다.(정협 제2조 24'힝5. 이레한 전반적인 임무의 한 - 遺으로 군정위는 비무

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v·정의 집헹을 감독하고, /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하미(정헙

제2조 25항 卷,E목), 군정위 수석위일은 한강하구, 비무징·지대에서 정진헙정 위반사건을 조사

하기 위헤 공동감시소조를 파긴할 수 있는 權1淚과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접에서 발)g한 정전힙

정 위반사건에 대한 特別監視, 視蒙을 위헤 중림국감독위원회릅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정립 제2조 27항 및 28항),

이와 같이 군정위는 51 고 유의 권한과 717률 기·지고 있으머, 군사공동위의 기능은 제7차 남

북고위급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르먼 기본합의서상의 불가침 괸·런조항들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

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첵을 협의, 이헹하는 기구이다.
5

군사공동위원최가 제기능을 수행하리면 군정위와의 71밀한 힙조관게를 유지하re] 유기적인

補完관개를 헝성해야 될 필요는 있으니·, 기구의 속성상 군사공동위가 군정위 기능을 모두 昏수

할 수는 없다. 군사공동위가 흐수 못하는 군징위 31유기능 중에는 지난 40년 가까이 낱북한간

군사적 인·정을 도모하는 데에 징징적인 역활을 健으며, 헌 남북한 관게에서 아리도 펄요한 부

분이 많다,

그 뿐만 아니라 어떤 법이 效能을 샹실할 때는 U 存立現由가 미약헤짇 만큽 위반사베가 似

거나, 法{Ii-l]定싱·황의 변화기· 先行되어야 하나, 힌 납북한 관게에서는 아직까지도 정전협정에 대
'란 

멍백하고 구%Ii적인 위반사긴들 (에 : 무장간첩 침平사긴들)이 발셍하고 있으므로 D- 여건이

성숙되있다고 볼 수 없다,

(4) 武7J紛刺 발싱1시 機能的 空白 指摘

남북한간의 武)0紛7Ll가 받생 할 경우, 
'힌 

외· 같이 정전체 기· 파3싱-1데에 있으먼 이를 협의,

헤결할 수 있는 방빔이 없다. 이와 같은 기능적인 空白은 그동안 발 한 일런의 사권들 (남측

唱기 3대의 우발적 납방한게신 추월시·건, 북한 무장간71 A투사긴들)에서 이실히 증떵 었다,

이외- 갑은 시-긴들이 넘'북힌·이 共히 納得할 수 있는 수준에시 해건되지 않고 지니.간· 경우, 이

는 향후 남북한 군사관게는 물론 여타부문에서의 관게발전에도 지대한 악잉향을 미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헌제와 잠은 기능적 공빽이 211속된 경우 가벼운 무장충돌이 심긱·한 무력분7·로

上%1-되는 것윤 막은 방법이 但다.

따라서 헌재와 같이 군정위를 空轉시키미 정전체제를 파국으로 꼴고가는 것은 남북한 관게

를 1])1우 위 骨고 약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남북기-FL합-의서 이행에 데헤서도 역기능직 역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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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남북한간에 공고한 평화상태가 조성될 때까지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도 현단계에서는 정전협정이 준수되고, 군정위가 그 本來의 기능을 발휘해야 됨을 북한측에 설

득해야 된다,

(5) 基28슴意書 履行을 위한 군정위의 有機的 補完機能 필요성 脫得

積星階에서 기본함의서에 규정된 交流協力問履나 無寄通航權 보 장문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停戰協定과 同協定의 실천기구인 군정위의 기능정상화가 필수적이다.

기본합의서에 규정된 특정사항들에 대해서는 현 정전협정상의 군정위 기능과 유기적 협력하

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발적 칠범 및 무력충돌사건 발생시

이에 대한 전상조사 및 가해정도에 대한 평가는 각 사안에 따라 군정위와 중감위에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管輔區城 侵%E사건 발생시 이에 대한 조사 및 송환문제와 관련하여 군정

위 및 중감위기능을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귀순과 偶發的 侵犯이 불확실한 경

우, 당사자의 自由意思審理를 중감위에서 담당하게하면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기본힙의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군정위 기능은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하고,

이미 합의된 실천과제들에 대해 가장 容易한 슴童點을 導出하고, 실현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군정위가 기본합의서의 부속기구들과 유기적 보완관계를 형성해야 됨을 북한측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회담장소(군사분과위원회 혹은 군사공동위원회)에서 
'

군정위 해체'와 관련된 주

제가 정식의제로 채택되지 않고 餘他體恩를 논하는 과정에서 l>l+i議恩로, 혹은 私談의 형식으

로 거론될 때에는 上述毛 내용들을 - 目陳然하게 설명할 시간이 허락되지 않을 젓이다. 따라서

매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강경, 혹은 種健對應方式을 選別的으로 취해야 한다. 즉

회담장소에서 상황의 흐름을 중단시키거나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펄요가 있을 때

에는 논박, 항의 및 논리전개의 1단계 이월 내지 先得戰略을 구사하고, 회담분위기를 온화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설득논리를 주로 구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2.3.2 對國民, 對 El,報方案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따라 남북한간에 신뢰구축의 제도적 틀은 마련되었으나, 그 구체적

실천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수많은 장애요인들을 克服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 력이 필요함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남북고위급회담이 시작된 1990년

이후 96년 9월까지 한국측에의해 적발된 북한 간첩 및 무장특수요원 남파사건만 15회나 된다는

사실은 신뢰구축조치들에대한 북한측의 實踐意志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며, 현재의 남북

한 관계가 정전협정체제에서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시키기에 아직 맵機備무임을 말해 준다는 것

을 국민들에게 屬知시켜야 될 것이다,

군정위를 해체하고, 정전체제를 붕괴 시키려는 북한의 행위와 주장에 대해서도 앞에서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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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항목별로 그 不當함을 指摘하여 국민들에게 훙보해이· 될 필요기. 있다,

그러나 대북콴게에 대한 對國民, 對싸 l,報에 있어 가장 중요한 戌은 우리정부가 당장 가시적

인 성과를 추구하기 보다는 진지한 협상자세를 갖고 총체적 대북정첵에 따라 납북한관게의 헌

안들을 성싣히 헤겯헤 나아가고 있다는 것율 講識시키는 것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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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

향공운송산업은 그 성격상 국가간 교 류의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일단 교류가 이루어지면 이에

따르는 파급효과 및 그 지속성이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연구

는 국가정책 및 관련 산업분야의 측면에서 매우 가치가 있다,

특히 최근의 대북방 교류증진에 따라 그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임을 고 려할 때 동일 관제공역권내에 위치한 북한의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기존 연구가 미약하

다는 사실은 북한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한 자료부족과 그 동안 정부의 향공정책이 조심스럽게

수립 · 유지되어 왔고, 이에 따라 민항업계 역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북 교 류협력정책을 추구

해 온 것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을 대비하여 항공산업의 육성이라고 하는 국가적 과업과 효과적인

항공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위해 북한의 항공산업이 갖는 정치, 경제적 특성을 파악하

고, 앞으로 예상되는 남 · 북한 항공운송산업의 협력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시하려는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항공운송산업이 국가통합에 미치는 일반적 영향을 검토하고,

둘째, 고 려민항(전 조선민항)으로 대표되는 북한항공운송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항공

정책의 기조와 대외경쟁력, 경영방식, 및 경제적 성과 등에 초점을 두고 각 특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북한의 국내외 교 통관련 정책자료를 수집, 조사, 분석하고 산업의 구조상의 특성과 문

제점을 파악했으며

넷째, 정부 차원의 항긍협력방안을 모 색하였고

다섯째, 항공사 차원의 제반 항공협력방안은 외국사례도 참고하여 비교 · 분석 제시하옜다.

냠북통일은 예측 불가능한 돌발적인 계기에 의해 이루어 질 수도 있고, 꾸준한 춘비를 통해

북한의 개발을 유도하는 단계적인 전략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 어느 경우에든 남북간

교통로의 연결은 인적 및 물적 교류의 확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남북간 교 통로의 연결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시설에 대한 별도의

투자없이 가장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는 교 통수단은 항공이며, 해운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즉시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철도와 도로의 지표교통은 끊어진 휴전선 일대의 구간들을 복구하는데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 더욱이 북한의 열악한 철도와 도로사정을 남한과 같은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할 것이며, 헌재의 북한 사정으로 보 아 그 모두를 남한에서

부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항공교통의 성과 Mitrany, Nye, lacob 등의 통합이론을 종합해 볼 때도 남북한 항공교통협

력 추진이 통일을 추진시키기도 하고 통일 이후의 한반도의 동질성 회복 項 신속한 제반 인적

· 물적 왐래를 도모하므로 통일 과업 수행의 조기 완수와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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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국제항공어건과 환경은 띵실공히 아시이. · 태1' 양 시데가 될 젓이띠 특히 잠 력이 谷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동북아 지역의 비중이 크게 骨대할 깃으로 상된다, 특히 21세기 남북한

통원의 가능성에 대비한 민항공의 제반 기반조성을 이룩해야 하111 신 인천국제공항의 성공직인

게설과 Hub화 전략 추진으로 (통일)한국의 중심적 3할을 강화헤약 될 것이다. 한국은 통일 이

진인 퍅1제도 양적으로는 ICA답 8위권의 민항공 주요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질직으로는 세계적

수준에 미횹한 점이 적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21세게 아시아 · 테평양 시대의 주도국

으로 성장히.기 위한 정부, 산업, 군, 학계의 촌체적 노 럭을 기울여야 할 것이디.. 이러한 주요 시

점에시 한국의 힝·공정첵 수립에 고러혜야 할 과제와 방향을 요익· 정리하면 디-음과 같다,

첫쩨, 게속 급속히 성장하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민간항공 발전을 위하여 역내 항공의 점

진적 자유화(Progressive Liberalization)를 실헌할 수 있도록 노 력한다. 7한 효과적이고 조 직적인

지역적 힙조를 도모하기 위하이 이 지억에서도 BU, N/ILPTA, Audean Pact 둥과 같은 역내 민간

항공헙력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기빈.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한다.

둘째, 보다 독립리이고 전문인력을 짓추고, 자율지으로 항공정책을 수림 시헹할 수 있도록 항

/행정기구를 팍대 강촤 개펀한다, 헌재와 같이 긴설교통부의 1개국 단위로서는 한계가 있디..

A{벳1 정부긴·, 비정부간, 세게 1는 지역적 제반 국 항공기51- 횔·동(ICAO, 1ATA, OAA 骨)

에 적극파건 참어하여 집차 주도적 억'함을 하고 특히 ICAO 의 33개 이사국 피선을 위하여 총럭

적 외교교섭을 전개한다.

넷째, 국제겅젱릭이 있는 국적힝·공사 육성을 위한 제반 항공징첵을 과감히 수립 추진한다,

디·섯 , 세계적 수준의 충분한 항공진문 인럭 양성을 위해 졍부, 군, 산업계, 학 의 공동 종

합 징·기 대첵을 수립한다.

어섯째, 신 인친(영종도) 국제공항 등 긴설울 비롯한 어타 국제공항의 건설 . 확장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아 · 대시장 및 동북아의 중십기지로서의 기본 시설을 叫보한다,

일곱찌1, 인천 국제공항이 개항되는 2000닌까지 각骨 국제항공회의를 유치 한국가 신 공힝.을 동

시에 홍보한다.1에 : 제3차 아세아 · 오세아니아 지억항공 헙력회의(1998), 제4차 세게힝.공우주Y]대

회(1997), 아 · 태지역항공국장·회의(1328), 기타 ICAO, 1ATA, OAA 전체 또는 위윈최 최의 등1

어確< 아시아 · 테핑양지역 전체 지역힝·공기구가 설립필 때까지 동북아지억 항공헙릭체제

(Sub-Regional Aviatiou Cooperz ioll System)를 민저 구축하는 것을 신중히 71토 괸에국과 헙의 추

진한다,(예 : 2000닌까지 B%itIg-Scotll-Tokyo(BESTO) Shuttle Service 개섣추진 등1

아홉{ 인제 %1자기 이루이짐지 모르는 통일에 뎨비 남북한 민항공힙력 방인·을 31-체적, 세부

적으로 사전 인구 · 준비한다,

省변 ,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심도 있게 
'꺼의 

추진하기 지헤서는 정부, 군, 산업계, 학게 공

동의 항공정책 협의최(기.칭)-趾 7싱하고 징기히으로 모이 중지블 모으고 공청최를 통하여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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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렴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특히 앞에서 설명한 남북한 민항공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와 방향을 요약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남북한 정부간 항공협력 과제

1) 남북한 항공 당국간 민항공 공동위원회(가칭) 설치
a

2) 남북한 양측에 이득이 되는 민항공 분야의 협력 추진

- 북한의 영공개방과 항공로 설정 이용

- 남북한 항공 우펀물 수송 협조

- 항공전문인 공동 교육 훈련

- 국제 항공기구에서의 공동협조

3) 남북한 공동항공 정책의 연구

둘째, 남북한 항공사간 협력증진 과제

- lATA 등 국제항공사 기구를 통한 항공사간 협력

- 상호 총대리점 임명을 통한 영업상의 협조제제 구축

- 공동운항방식에 의한 남북한간 직항 정기노선 개설

- 남북한간 합작회사 섣립 또는 다국적 항공사의 설립

- 남북한 항공사간 공동위원회 섣립

- 남북한 부정기(전세기) 공동운항의 활성화

- 남북한 항공사간 임직원 상호파견 교류

남북한 민항공 협력중진은 역시 전반적인 남북한 관계발전과 주변 4대 강국과의 관계에 크 게

영향울 받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북한의 정치 · 졍제적인 내부불안 요인과 일관성 없는 태도에

따라 한반도 긴장상태가 조성되는 졍우도 있었다, 하지만 역사의 방향은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퇴색과 분단국가의 통합이며 남북통일도 시간의 문제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연방(서독)이 통일전 20여년 전부터 전분야에 걸쳐 꾸준히 점진적인 협력과 교 류

를 해 왔듯이 우리도 인내를 갖고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한 단계씩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제반 곽제는 한가지도 쉬운 것이 없으나 21세기 통일과 아시아 ·

태평양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들이며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이다.

따라서 항공관련 정부당국, 군, 산업계, 학계는 중지를 모으고 일치단결해 힘을 기르면서 제반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 나가는데 국내적, 국제적 최선의 노 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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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항공운송산업은 그 성격상 국가간 교 류의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일단 교 류가 이루어지면 이에

따르는 파급효과 및 그 지속성이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항공운송샨업에 대한 연구

는 국가정책 및 관련 산업분야의 측면에서 매우 가치가 있다.

특히 최근의 대북방 교 류중진에 따라 그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임을 고려할 때 동일 관제공역권내에 위치한 북한의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기존 연구가 미약하

다는 사실은 북한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한 자료부족과 그 동안 정부의 항공정책이 조심스럽게

수립 · 유지되어 왔고, 이에 따라 민항업계 역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북 교 류협력정책을 추구

해 온 것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을 대비하여 항공산업의 육성이라고 하는 국가적 과업과 효과적

인 항공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위해 북한의 항공산업이 갖는 정치, 경제적 특성을 파

악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남 · 북한 항공운송산업의 협력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시하려는데 그 목

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공운송산업이 국가통합에 미치는 일반적 영향을 검토한다

둘째, 고 려민항(전 조선민항)으로 대표되는 북한항공운송산업의 현황을 분석한다. 특히 항공

정책의 기조와 대외경쟁력, 경영방식, 및 경제적 성과 등에 초점을 두고 갹 특성과 주요 성과를

규명한다.

셋째, 북한의 국내외 교 통관련 정책자료를 수집, 조사, 분석하고 산업의 구조상의 특성과 문

제점을 파악한다.

넷째, 정부 차원의 항공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향후 남 · 북교류를 전제로 한 항공교

류 전망 및 정책협조 추진방향 등을 제시한다.

다섯째, 항공사 차원의 항긍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여섯째, 통일 후 바람직한 항공운송산업구조와 정책방챤을 제시한다,

1 . 2 연구방법

북한의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기존 연구가 미흡한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정부기관의 일부인

동시에 독점적 국영체계로 운영되어 온 고 려민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 용이하지 못했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또한 항공산업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방, 외교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변수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적인 정보의 공유가 가능한 타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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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연구자 나름데로 7근 노릭이 없이는 관런지.로.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다는 특징을 갖는다.

더구나 북한이라는 언구 대싱·은 3접 지·iL의 수집이 낳가능하다.

따라서 본 언구에서는 북한의 항공운송산업에 한 실페 파악을 위해 가능한 2차자료

(Secolldary data)骨 이용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헤 ICAO, 미국, 독원 둥 제 3국의 김·행물을 적극

활용하는 문헌연구의 언구빙·법을 비한디·. 특히 최종적인 남 · 북간 힝·공협릭중전전략의 도춥을

위해서는 국 · 내외 전문가 면딤'을 통하여 가능한 데안떨 정치식, 경제직, 기술적 타당성을 걸정

한디..

본 언구에 적옹되는 연구빙%론을 정리하면 다읍과 같다

(l) 문헌언구(국내, 국외 자료조사)

(2) 사레분셕(중국, 독일의 사레언구)

(3) 전문가 면담(ICAO, 북한진문가 등)

(4) David Mitmny의 통합집곤 이론의 흔용 및 겁중

(5) 기타 언구지·, 전문가 언석최의 겯파 분석, 정리

1 . 3 연구내용

본 연구의 전반부에는 북한의 항공운송산업의 구조외. 산업정책, 제도와 경제적 툭성 둥에 초

접을 두0-1 현촹분석을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남 · 북간 항공협력방안을 정부차윈의 힙력빙·인·과

항공사차윈의 허력종진 진략으로 긱-각 구분하어 분식하고 싣헌 가능한 민항공 교 류 헙력 증진

전략의 대안을 제시한다

본 인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읍과 같다,

(l) 항공운송산71이 국가통합에 미치는 엉향

(2) 북한 항공운송산업의 현일·가 분석

(3) 북한 민항의 제도적, 정첵직 특성과 남 · 북한 힙력 가능성에 대한 검토

(4) 남북한 정부긴 항공'唱력빙·안의 제시

(5) 남북한 항공사간 
'항공힙럭 

증진 전략의 제시

1 . 4 예상효과

항공산업은 지식, 기술 집익처 신·입이고, 고j(가가치 산업이머 타산업으로의 기술 파규효과

가 배우 큰 산7]인 동시에 국제운+-산업의 측Ic에서는 국가간 정치, 겅제, 문촤적 I( 류를 촉진

하고, 관관산7]의 해외진춥을 유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딤·당하기도 한다. 한펀 최근까지 주로 비

공식적으로 이루어지 오고 있는 남- · 북한 교역과 징제헙릭에 대한 논의의 진전에 따라 남 . 북

한 산엄간에는 다긱-적인 경제협릭체제가 모섹피고 있어 조만간 힝·공운송산업분야 억시 이에 대

힌 관심괴· 논의기- 진척科된 전망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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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항공산업계에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로서 국내항공사, 정부, 국제민간항

공업계의 항공정책수립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타 항공분야의 협력방안 수립시 참고모델이

될 것이다. 남 · 북한 항공교통분야의 협력은 초기자본투자 없이도 신속, 용이하게 이루어질 뿐

만 아니라 타 교통분야의 협력촉진은 물른 경제, 관광, 문화교류에도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칠

戌이며, 더 나아가 남 · 북한 동질성 회복 증대로 정치분야 협조와 남북통일을 이루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2. 국가통합과 항공운송산업의 역할

2.1 국가통합이론

우리는 지금 개방사회, 국제화 사회, 지역화 사회 및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더 나아가서

얼마 안 있으면 21세기 우주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탈 이데올로기, 탈 넝전%로 말미암아

아주 특수한 북한과 쿠바를 제외하고 세계 어느 나라 사이에도 교류와 왕래가 가능하도록 개방

되었으며, UR 타결에 의한 다자간 자유무역, 자유경쟁에 의한 국제화 사회가 될 젓이며, 세계화

의 과도기 단계로 EC, NAFrA, ASEAN, APEC 등 지역개방협조체제 구축이 빠른 속도로 진행

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한뱐도나 동북아 또는 lABA만의 문제가 아니고 UN 등 전세계의

문제이며, 이스라엘-PL0간의 문제가 중동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 평화 관련 문제이듯이

우리는 아주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연관적인 단일세계에 살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사회가 국제

화, 세계화 등의 탈국경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주원인은 과학문명의 발달 특히, 교통, 체신수단

의 발달에 겨인함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싣이다. 교 통수단 중에서 가장 짧은 역사룰 갖고 있음

에도 급속히 발달한 항공교통수단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항공운송산업의 특성과 발달이 국가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며 이

를 위해 통합에 관한 이론을 파악하고, 항공운송산업의 특성과 국가통합과의 판계를 검토하고

자 한다.

통합(Inteaatio미에 대해서는 말은 학자들의 수많은 이론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본제와 판련되

는 몇 가지 기본개념과 이론만을 소개하기로 하戚다. 통합에 대하여 하아스, 린드버그, 에치오

니아, 도이취, 제이콥 등의 여러 가지 정의가 있으나 이들의 통합이론에 대한 주된 관심은 나뉘

어져 있거나 흩어져 있는 인간집단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과 공동체가 된 후 그

것을 유지하는 방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을 일반적으로 정의한다면 
"자림적인 

사

회적 단위의 상호관계가 변화하여 그 결과로 관련된 모든 단위체들이 자립성을 앓고 더 큰 사

회적 단위체의 일부가 되는 과정 및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다(위등반길등의 정의)

통합에 대해서 나이(Nye)는 다음과 같은 지역통합의 모형을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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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제적 통'骨(economic integration)

나.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

다, 정치 통합(political integat ion)

1) 기관 통합(iustitutional integat ion)

2) 정책 통管(policy integration)

3) 태도 통합(attitudinal iutegration)

4) 안진공동체 통합(security il1tegration)

경제 통합을 
" 

디.른 국가에 속하는 경제단위간의 차별을 엾애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 단

게로는 약한 것부터 강한 깃까지 다섯단계-자유무억지억, 관세동 , 경제동DI, 진宅31 졍제통管-

으로 나뉘고 있다w 사회적 통管은 국경을 넘는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왕레의 증가를 말한다, 이러

한 증가힌상이 최고에 달하여 국가단위의 사회내에서의 커뮤니케이선 및 싱·호왕래수준끼.지 오
a

르게 되면 그 
- 때는 범국가적 사최가 형성되는 것이디-. 정치적 통합은 통합중에서 가징· 어렵고

또 그 결과가 가장 谷 통합이다. 정치4 통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상테,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를 말한다, 즉, 첫째, 최소한 어떤 초보적인 기구를 갖추고 있고, 둘째, 정책헝성에서 상호의

존적이며, 셋째, 서로기. 동일체 의식과 공동의 의무깁'을 느낄 것 둥이다. 정치통합은 한마디로

맙해 두 개이상의 정치단위가 하나의 정치단위로 합처지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정치단위가 되

기 위해서는 단일정책수립기괸·이 헝성되어야 하며(기관통합), 데내외 정첵이 한가지로 되01야

하 (정제통합), 주요 사 판단아 대한 공통된 테도를 가질 수 있0-]야 하고(태도통합), 나아가서

는 구성원사이에 하나의 공동체 속에 속하고 있디·는 유데의식이 헝성되어야 한다(안전공동체).

미트라니(David Mitraf1y 는

� 

그의 기능주의 통합이론에서 두 개의 중요한 명제를 제시하고 있

다. 즉, 서로 교호작용을 하고 있는 사회간에 기능 인 상호의존괸·게가 셍기민 공통의 통합이익

이 생겨나고 이 공동이익은 두 사회를 불가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통합추진의 큰 요인이 되DI,

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기능적인 거조관 는 디-른 차원에서의 협조관게를 유발한다는 이른바 분

기이론(RaInif'icittioll Theory 이다�, 이러한 두 개의 전제 밑에서 미트라니는 기존 주Y·1채제라는 어

긴 속에서 통합을 헌1실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으로서 
" 

비정치적있 기술적 차원의 협조로부터 시

작하이 점차 징치직인 통힙'으로 나아가이· 한다,"는 접진론을 주장兎다.

통합의 진제조d, 즉 통힘'요인으로 이骨(Philip E, Jacob)은 일 개의 l(!1수를 제시하고 있다,

즉, (l) 지리적 인접성, [2) 동림서 (3) 상호작용 (4) 상호긴·의 지식(인식상의 인접성) (5) 기능적

이익 (6) 사최적 특싱 (7) 구조적 틀 (8) 주권종속지위 (9) 정부기능의 효율성 (IO) 통합경헙 등

이다.



. 61

w

2.2 항공운송산업의 특성과 역할 및 국가통합에의 기여 .

항공운송이란 안者이나 재화를 항공기를 사용하여 장소적으로 이동시키는 현상이며, 이러한

항공운송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징수한 운임으로 수익을 얻는 일종의 사업이

항공운송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항공운송은 그 역사가 비교격 깝고 가장 늦게 등장한 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철도, 자동차, 선박 등 육상운송이나 해상운송의 보완적 역할에 지나지 않았지

만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항공기 제작기술의 발달, 전세계적인 항공노선망의 형성, 함공수

송수요의 격증 등 금속한 발전을 거듭함으로서 오늘낳엔 가장 선구적인 교 통수단으로 발전하였

으며, 대표적인 국제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01] 이르렀다. 항공교통의 특성으로 흔히

고 속성, 안전성, 정시성, 쾌적성, 경제성, 응수성, 국제성 등을 든다. 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겻은

역시 고 속성이다. 타 교 통수단에 비해 몇 배의 속도를 지니고 있고 항공기는 철도, 자동차, 선

박 등 육상이나 해상교통 등 타 교통기관 보다 속도면에서 가장 압도적인 우위를 점유하고 있

으며, 이것은 항공운송만이 갖는 고 유특성이라 할 수 있다,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국제

항공노선망을 구성하여 항공교통이 국제교통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나 타 교통기관

보다 비교적 고 율의 운암을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항공운송 고 유의 고속성의 가치가 인

정되기 때운이다.

다음에 항공운송의 주요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외교정책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국제향공은 흔히 국력의 상징이며 일국의 정치적, 경제 , 기술적,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 제 2차 대전이후 신생 독립국가들도 앞을 다투어 항공회사를 섣럽하여

국가의 강력한 보호하에 운영하여 왔다. 이는 국제항공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국제적으로 그

국가의 국력을 상징하고 국가위신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항공운송산업은 대외정책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서 정부의 특정

한 대외정책의 실현이나 국가간의 정치적 제휴나 협조상 괼요할 경우 항공협정을 체결하기도

하며, 타당성이나 채산성이 없이도 특정국에 대한 항공노선의 개설을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경제발전의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항공운송산업은 고 용기회를 확대시키고 국가 산업기반의 확대, 강화, 국민 총자본의 회전을

향상 및 생산성의 능률화 둥 국가경제발전의 촉전제로서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고립

되억 있고,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국제항공노선을

개설하여 항공수송을 촉진합으로써 국가의 무역, 관광여행, 투자 둥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국제수지 개선의 역할

국제항공은 외국항공사의 이용에 따른 자국외화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화획득의 수단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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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으로써 s-제수지 개선에 크게 기어하고 있다. 작은 국가가 비교적 데7/-모의 s (제향곰수송

을 통하어 적극적으로 외촤여득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닛째, 사최 . 문회. 교류 촉진수단으로서의 악할

국제사회의 데표키 교 통수단으旦서 국제항공은 전 세개A으로 정치, 징제, 사최, 문촤 등 모

든 먼에서 국제 교R를 매개하고 촉진시키는 억힐-을 수행하고 있다, 힝·공운송은 기合, 지식, 사

상 및 정보骨의 국제적인 보2을 촉진함으로써, 인간의 사고나 범위를 세게적 크·모로 팍대시컸

으머, 신속 · 페적한 헤외어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문촤적 역할이라51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적 띤건을 제거하고 상호 이해 종진을 통한 국재징치의 안정파 펑화증진

에도 공힌하고 있다. 인간의 생활이 향상되고 가치관이 다양화될에 따라 한 충 더 힝·공기의 이

용이 증대되변서 사최적 문화적 역할도 더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다섯께, V 동과 자본의 이용껌위 확대의 역할

항공운송은 기술과 - 노 동력의 이용에 있어서도 그 동원 범위를 확대시컸을 뿐만 아L]라, 그

이동을 용이하게 히·Al, 신속촤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디-. 더욱이 자본의 국네

적, 세게적 이동도 항공수令에 의해 용이 · 신속촤 되었다.

여섯쩨, 국제분업파 무억촉진의 역할

19세기 해상교통발달이 국 적 분업고)- s f제적 산업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절 적인 기이를 했

으머, 최근에 급속도로 발달한 항/수송은 이러한 지역적, 국제적 분엽과 교류를 더욱 촉진하는

데 중요한 3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 적 분71하에서 국민경제의 상호교환의 형태로 이루어

지는 국제무억운 힝·공수송과 헤운의 데량수송, 윈거리 수송의 기능발딜·에 의존하지 鶴'을 수 餓

다. 항공수송의 발달은 지역 , 국제적 시장의 하대와 유통과정의 합리화에 크게 영양을 주며,

각' 국의 국내거레는 물론 국제무역의 발7:1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이하고 잇디..

일骨째, 항공기 제조산업 발달의 吟진제로서의 의할

국제항공노선에 그 국가의 항공회사가 취항하는 젓은 항공기의 자국제조를 유도하여 힘.공산

업을 촉진하는 게기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항공기를 제조할 수 있는 미국, 엉국, 러시아, 캐나

다, 일본, 스 페인, 인도네시아, 브리-짇 둥 일부 <T가에만 해당된다. 한 f, 중국 등은 집· 력을 길

리 항공기 제조산업에 g-여할 에징이다.

여種째, 국기·방위 도3L로서의 억할

힝·공 송산입은 비상시에 공군수{-력에 바로 동원될 수 있는 예비수%대(Rcady Reserve)의 역

한을 한다. 즉, 힝·공기외- 훈런된 조종사, 징비사 동은 그대로 촬용될 수 있기 떼문이다. 따라시

평시에 힝·공운송산7]의 육성은 에비공</릭을 중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옴으로 국가 방위 도구로

서의 중A성피· 3'함이 인정되고 있다

이상과 간은 힝·공운송의 제반특성과 역힐·이 세게통힘·에 어떻게 기어骨 수 있는지 겁토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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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항공운송은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발닿하여 세계를 결과적으로.작게 만

들었고, 우리들을 단일 세계에 살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항공교통의 고속성과 지구표면의 장애

물에 구애됨 없이 세계 어느 지짐간에도 항공교통로를 구성하여 편리한 왕래를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項째, 항공교통은 국제관계를 중진시켰다. 항공교통은 국제교류의 수단으로서 세계인류의 접

촉(Contact)을 깊게 하고, 국제 협조정신을 증진시키고 형제애를 발전시켰다. 또한 항공교통은

시간과 거리를 단죽시켜 각국의 정치가들이 쉽게 만나 대화를 갖는 의견을 교 환하는 현대 회의

외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국제관계를 잘 발전시켰다. 넓은 의미의 국제관계 입장에서 볼 때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을 여행하고 다른 생활방식을 볼 수 있다면 상호이해와 협조

가 증진되고 더 하르게 평화와 풍요의 시대에 도닿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교통은 경제적인 통합발전에 중요요인이 된다.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국제분업과

무역을 촉진시키며 관광, 투자 및 자본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셋째, 항공교통은 사회문화교류를 촉진시킨다. 항공교통은 인구의 접중과 분산 또는 이민에서

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세계인구의 분산에도 기여한다. 또한 문명은 본질상 국제성이 있으며 크

게보면 교류의 산물이다. 따라서 상호접촉으로 문화형태의 이전은 바람직하다, 사회생활의 원리

를 보면 낯선 사람들끼리 적대관계가 되는 우가 많으며 상호 충분히 아는 사이에는 상호협조

격이며 특히 공동이악이 있을 경우 상호의존적이 된다고 한다. 민간항공은 국제접촉과 이해의

동맥으로서 이는 평화로 향하는 국제적 단결을 이룩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평화에도 기여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항공운송산업의 특성과 역할을 통합이론과 연관시켜 검토해 볼 때 첫째, 항

공교통은 나뉘어져 있거나 흩어져 있는 인간집단을 연결하여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과정

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항공교통은 Nye의 통합모형중에서 경제적 통합(무역, 관광, 平

자, 자본이동 등)곽 사회적 통합(국경을 넘는 커뮤니케이션과 존재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셋4째. Mitran 의

� 

기능주의 통합이론(서로 교호작용을 하고 있는

사회간에 기능적인 상호 의존관계가 생기면 공통의 통합이익이 생겨나고 이 공동이익은 두 사

회를 불가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통합추진 … )과 점진론(비정쳐적인 기술적 차원의 협조로부터

시작하여 점차…)으로 볼 때 항공교통의 역할이 중대하다, 넷째, ][acob의 톰합요인 10가지 중에

서 항공교통은 0) 지리적 인접성 (2) 동질성 (3) 상호작용 (4) 상호간의 지식 (5) 기능적 이익 등

5가지에 직간접으로 크게 기어하고 있다, 즉, 항공운송산업은 그 특성이나 역할을 볼 때 다른

어느 분야보다 국가통합에 크 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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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항공운송산업의 헌황분석

3,1 북한 항공운송산업의 발달과정과 현황

북한의 
'항공운송분야는 

전반적으로는 관런시설 및 규모가 메우 낙후되0-1 있고, 북한 공군의

지배하에 있는데다가 힌 북한의 경제수준에 비추어 骨 1111 변간항공의 받전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민긴·항공 팔달과정을 보면 1946년 12월 10일 북조선 항공건실

중앙위원회가 발족하였으나, 
'항공은 

소런 주둔군에 의하어 계속 운영되어 왔으며, 휴전후 야

비로소 민간항공으로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1358넌 평양7충-청진간 민간정기 항공운항이 개시되었으나 1958년에 일벤·인의 국네 여헹의

통제로 인한 이객수요 감소와 이에 따른 경영난으로 평양-칭진간의 정기운항핀도 페쇄되玆고,

1960넌부터 북한공군으로 이관되01 헌제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인민 무력부에 속해있는 공군

산하부대의 기구인 조선민용항공총국(약칭 : 조선민항, 최근에 고러민항으로 개칭될)에서 모든

여 기의 운항 둥을 관장해 針디..

북한의 국내선은 평양-함용, 칭진의 1개 정기노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기 으로 공무수행

을 위하이 운弔하고 있으띠, 순안비'행장은 국내'항공의 중추직 역할을 딤당한다. 여타의 국내항

공들이 이용하는 공'항으로는 원산 등 10여개가 있으며, 모 두 공군기지를 이용하고 있디-,

북한은 1960년대에 중국 · 소련과 항공협정을 체걸한 이래 1990넌대 초까지 총 41개국과 항곰

힙정을 체걸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운힝·중인 국제항공노신은 4개국에 지니.지 越·고 있으떠, 이들

국가와는 주 l-2회의 평 1111이징, 평양-모스크바-베를린, 평양-불가리아의 소피아, 평양-하비.로

프스크간의 국제 정기 노 선과 평잉-동구, 중동, 아프리키.간 비정기 노 선애 취항하고 있다. 근래

에 홍콩과 평양, 평%과 일본사이의 전세기 운힝·애 관한 협정을 조인하여 힝·공의 국제촤에 대

비하고 있다.

1992년 8월에는 대국과 항공험정을 체짇하어 핑양-북경-빙·콕긴· 주당 2회의 정기노선 취향에

힙4의하였으나 양국간 수요부족으로 부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1996년 초에는 미이-W라도 항

공교섭으로 부정기 운항을 한적이 있으나 게속되지 못하고 있으머 북한은 IE한 1996닌 12월 엉

공을 개방하고지· ICAO 및 한국, 관계국과도 협의중이나 당분간은 상호취항보디-는 염공통과만

허정-하는 상딩·히 제한키인 내용일 것이다.

IS91년만 힌재 보유 힝·공기는 총 64대(경비宅기, 
'할리콥터도 

포함)이며 여객기는 27대이다,

기종은 AN-24(8기), TO 기종(6기), IL 기종(13기) 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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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 3-l > 북한의 민간항공 일지
l

[ 연 1 내 용 l

l1946. 12. 10 l북旻선 항공 설 중앙 원 발족, 운 권은 소 1군 장악 l
11953. 12. 1소料)營공운수주어/,l-),1-7·]]게 관한 어 剡 1 .

, 히
l ]공운수 합작회사 셜립, 최초의 국내정기노선 운항개시(평양-심양-치타/주l
l 12회 l

11954,5. l 어 깨이· 授·]씨(替-將-初려) l
11955.9.8. i 催普커·]닐(智收 러·1 익) 싸喉 智써퀴
l 1운영 l
l l l

l1958. l일반인의 규제에 따른 수요감소 및 난으로 평양- 진간 국내 선 1
l l폐쇄 l
l l l

i 1958. 12. l소련과 의정서 조인(평양-모스크바 노 선에 TU-)04 취항> j

11959.2,18. l . 情割 巷 l

l‥‥.·, l‥-…*····……--… l
l1959. 4. l l평양-북경간 정기 선 개설 l

11960. 1싸判營晋엮特앗(冊俱.普>硏) i
l1974. l吾,有6따, 싸 까 智荊 ·純 째(까·, 싸, y]· 히
l 1둥 총 39개국과 체결) l

11975.9. 1替-아惡忍村判後判케해‥1넘 l
l l (북한:AN-24, 소련:TU-154, 각각 주 1회) l

11977. IIC%0혀前智軒)利 l
11978. l 割] 例 버Bl 이 1L52 TU-·5租 朝 傍 菩-d
l l크바간 적항 증편 운항(주 2회) l

11987,Il. l 尼·]- 씨荊 情 桂

11988. 1智-壯料- 有 ‥1넘 l
11990.i.13 1智- 軻 ·11村製 情 項判 이 l
11992.1,23 1特]]·-ly)隋 . 智卷쩌 料 …l] 授割 퍼 l
11992.8.29 l 까 智例巷(替-별- 聘 이낸 刊 ·여w 버 1

l‥‥.‥ l*紀‥11*荊 l
l 1995. l 국제항공업무 통과 협정 가 l

l·996. ·ATA(報妥*制) 利 聘 智·E* fCAO 能* 刻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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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북한의 항공행정 및 항공기업 현황

북한의 유일한 힝·공회사인 고려민항(전 조선만항)은 IS55년에 설립된 조선 항공운수최사를

1958닌에 개팬한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항공기업의 형대를 취하고 있으나 과거 중국이나 소런

괴.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의 일부로서 단순한 [띵기입체가 아니고 복합적인 정치 , 경제조직이

다. 따라서 이 조리에 의해서 l 간항공의 수W활동은 물론 항공헹 , 안진지도 및 김·독, 공항괸

리, 항공교통관제 동의 제 업무가 이루%1지고 았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민간용 수송기의 총 보유데수는 24대이머 모두 소런제로서 소헝의

AN-2률 비롯하여 IL-2, IL-18, AN-24, TU-154, IL-62가 있다. 이중 IL-2, IL-14, IL-18, AN-24는 국

내선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머 신형인 TU-153, IL-62는 특벋기로 이용하고 있다. 국제선용으로는

AN-24를 주로 사各하고 있으머 1376년에 신규로 도입퇸 TU-154는 특별 운항에만 사용하고 있

다. 국제선용으로 운힝·이 가%한 함공기는 17데이다. 헌 국내선은 1개 노 선만을 정기운함하

고 있으이 국제선은 중국, 소%], 동독, 불가리아 兮 4개국의 5개 도시(북경, 모스크 바, 하바로프

스크
, 메를린, 소피아)에 정기노선을 게설하띠 취항중에 있다, 북한은 1977년에 ICA (국제밋간

힝·공기구)얘 가입하었으며 ]액6닌에 1ATA(국제힝·공운송껴회)에 가입하었다,

< 표 3-2 )w 고 리민항 헌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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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에 설립된 금강산 국제항공회사는 재미교포 박경원씨가 설립한 회사로서 항공사 명칭

은 에어코리아(Air Korea)를 사용하며, 회사성격은 민간금의 유한책임 회사이다. 사업범위는 국

제 및 국내항공운송으로서 여객과 화물의 운수를 담당하며, 계열사로서는 금강산 국제D룹

(1988년 셜립)산하에 금강산 국제 관광회사와 금강산 국제 무역개발회사(1988년 9월 18일 북한

과 합작설립)가 있다.

금강산 국제항공회사는 1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주로 전세편에 이용하고 주 업무는

여행사의 특성이 강하다. 전세기 운항 실적은 1991년 5월 평양-나고야간에 북한 최초의 전세

비행편을 운항하였으며, 1992넌 4월에 나고야-평양간 전세 비행기(TU-154, 90명)로 김일성 생

일축하연 참가단(일본인 관광단) 수송을 담당한바 있다. 이 회사는 북한의 합영법에 의한 특수

한 사례로서 북한의 교통과 대외개방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4 표 3-3 y 금강산 항공현황

i 회사성격 l 민간급 유한책임회사 l

l 퉁록주소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평양시 중구역 경 동

l 전화번호 l 850-2-814212 l

l 텔렉스번호 l 5954KSKP l

l 등록자금 
[

500만 달러

[
l 등록일자 l 1991년 3월 1일 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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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북한의 공항과 시설 현할

공항은 약 33게이1:11 이중 민간이 촬용할 수 있는 공항은 약 10이개로 일·러저 있다. 대표직인

企안1항을 비롯하여 신덕, 원산, 헤신·, 어량, 개친 둥으로 공군기를 힐·各하고 있는 짓으로 열리

저 있다, 면간이 일VI-적으로 사용하는 북한의 민간 7제공항은 평양근교의 순인·공항으로 1955

넌에 긴셜되있고, 1937넌부El 제신올 위한 공힝·칭사를 긴설하였다. 근래에 원신·공힝·을 민간공

힝·으로 전횐·하였다고 한다,

순인·s제공항 시설헌힝-을 산피보면, 관리는 민2항공국(CAA띠신·하 지1·S'항공관리 시.무소얘서

하며, 제트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는 3y500 <70m과. 4,000 < 60m둥 2개가 있디.. 착륙시설로

L 초단파 빙-향담지 무선국, 계기착륙장치, 거리측정칭-지 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일·러졌다,

K 표 3-4 % 순안(평07) 3제공항 제원

'A' 
· 

륙시설 : 저중파 비t-M'향 ) ]L선 동대(NDB), 계기착륙쟝치(IL8), 초탄파전빙·힝·무선둥데

(VOR), $단파1%'힝v지무선국(VDE), 거리측정장치(DME), 정)破접근팀지기(PAR)

3.4 북한항공의 수용능력, 국제경쟁력 및 전망

북한 주민의 국네외 항공여행은 특정인에게만 허各되기 때문애 국내 자제 발J생수요는 미약

하며 따라시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국니 힝-공 운송농럭이나 국제 경쟁]럭온 크 게 닛·은 수준이다.

71러니. 3 1·제촤, 개방촤 추세에 따리· 납한을 포힘·한 외국인의 밤문(관굉-, 비즈니스)을 대폭 개방,

히- · 히-고 한국 밋 외국힌공시·외· 제휴한다면 [제항공의 수요는 크 증데할 것이고 앞으로 북

힌·의 민항공이 진<0-적으로 발전할 짐'재%은 충분히 있다고 사로,되떠 이러한 것이 남북한의 진

]/1적인 교 류'唱럭과 통일에도 기이할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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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 민항의 제도적, 정책적 특성과 남 · 북한 협력
가능성에 대한 검토

4. I 전반적 교통체계 및 정책분석

북한은 전형적인 구 소련식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수송수단은 국가소유이며 주관

적 재산으로서 통일적인 수송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와는 달리 철도, 자동

차, 선박, 항공기 등 각종 수송수단간의 상호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국가가 일팔관리

하고 있다.

북한의 교통은 가장 전형적인 후전국의 교통체계인 철도 의존적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북

한교통 구조의 특성이다. 북한 교 통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철도조차도 현 상태로는 국가경제

발전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았을 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체계촤되
J

어 있지 當다.

또한 철도시설의 대부분이 일제시대의 유물로서 철도시설이 노후해 있으며 부분적으로 시설

을 보강하고 전철화를 추전하고 있는 젓을 제외한다면 철도의 확장(연장)이나 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서의 도로교통은 철도교통의 보조적 기능에 불파하며 북한자체의 폐쇄성으로 말미암

아 국제교통인 해운이나 항공교통은 아주 유치한 초기단게에 그치고 있으며 외국선박이나 항공

기의 운항조차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면을 감안할 때 북한의 교 통은 철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발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교 통수단간의 불균형된 발전이 교 통 구조상의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조기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투자는 물질적 생산부문(직접

생산부문) 특히 중공업 부문에 집중시켜야 한다는 기본 노 선 때문에 국가 생산의 잠재력을 개

발하고 중대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간졉자본인 교 통에 대한 투자를 거의 못하였으며

설혹 투자재원이 마련될 경우에는 철도의 전철화, 복선화에 집중투자하였고 도로교통은 물론

해운, 항만, 항공 등 가타 교 통에 대하여는 거의 투자를 못하고 있어 종합적인 교통체계와 균형

있는 교 통구조로 발전할 수 없었다. 그 결과 교통문제가 북한의 경제발전의 큰 장애요소로서

시금히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로 되었다.

4 표 4-1 > 교통수단별 화물 수송의존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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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산악지익이 씹아 도로교통이나 칠도의 촤장 는 한게기. 있으어 철도나 도로망의 확

장도 필요하지만 헌 철도의 단선을 복선촤하고 전칠촤하고 도로의 씩·장, 고속도로화와 2시에

3E장 을 딱데할 경우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막대한 투·자기· 소요되어 시실상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항공교통망의 처·장과 강화애 역점을 두고 있듯이 북한애서

도 큰 투자없이 쉽게 교 통망을 구싱하고 파장일 수 있는 항공교통망의 파장이 시급하다,

4.2 북한의 항공협정제도 분석

북한各 헌제까지 42개국 이상과 항공협정을 체걸했으머 공군산하의 민용향공국이 주도적 역
'曾을 

하었다. 실제로 취헝·국가는 5-6게밖에 안되나 납북한 대결구도시 UN외교 듕 소모적 경

외교의 일환으로 힝·공'협정도 가급적 밀·'은 나라와 체길한 것 같다.

ICAO를 통하이 최근 입수한 북한이 체·결한 4개 힝·공협정(이라크, 파키스틴·, 콩고 및 루마니

아)을 겁토하인 대게의 정우 일반직인 힝·공협정의 심대를 따릴·으미 가장 중요한 부분의 노 선구

조도 제3국의 중긴·지접이나 이진지점(beyond point)이 세분화 되어있지 않고 출발지짐(평양)과

목적지점(상대국의 수도)만 명기되어 싱·호 당장 취항게히 없이 헝식 으로 체결한 인)g·을 준다.

더욱이 북한측에서 빈억한 국문 항공휩정문안을 보면 전문용어의 이해도 부족한 듯 하다. 예를

듭면 m76닌 6욀 3일자로 체결된 이라크와의 항공헙정에서 
"

Internatiofial Air Service(국제항공업

7)"를 
"

국제항공봉사"로 번역했으머 1979넌 3윌 15일자 루마니아와 체겯한 항공협정 한국어본

제1조 둥에 의하면 
"

Designated Airli11e(지정항공사)"를 " 

지정된 管공기업소"라고 6역 기재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수송의 중요성과 헌데화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제 2차 7개년 계획(19V8-84)에도

주요 과업으로 띵시'鼓으나 자본부족으로 실적이 미약할 따름이며 1991년의 If납북한 기본합의

서」 에서도 제 19조 「남과 북은 晋어진 철도외. 도로를 연걸하고 로 · 항로를 개실한다」 라고

명시적 합의를 兎다.

북한은 1991년 12월 28일 정IL원 걸정 74호에 의거 나진시와 선%지구를 자유경제무역지

대로 하고 청진힝·울 자유무역힝·으로 긱-기 개발한다는 계획을 쌀표慷다. -吟한은 외국인 접투

지·(한국 포함)를 유치하어 나진 · 선봉지역을 2000넌대 중계무역, 수송업, 가공공%, 관광업을 f

릭산엄으로하는 국제무억과 상업도시로 삔·들 게획이다, 그 를 위헤 단게적으로 사회간집자본 설

비의 긴설이다.

항만사업(15.2익불 부]IL모), 접 L 전칠화(6친만굘 兮모), 고속도로(317km에 딜·하는 6개 고속도로)

긴설과 더불어 항공부문에서는 선달에 인간 어객 2s000만멍, 촤물 250만톤의 수송농력읗 가진

공항긴설이 게피피어 있다.(7.3억불 규모) 외국인 투자회· 경제활동의 원활화를 위한 통신밍·의

국 화 사업으로 나진시에 축먼직 l.i민· 평빙·미터에 4만 회선 규모骨 가진 국제위성통신센타

w



71

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전력부문 사업은 전봉원유화력발전소의 확장요로 발전능력을 총 40

만 필로와트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관광 및 서비스 부문사업으로는 안주-신해와 우암 . 曾포의

2개 관광지 개발, 나진 · 선봉 개발촉진센터 건설 및 나진 관광호텔 건설이 있다. 북한은 1994넌

12월 이래 영공개발원칙을 선언하고 1996년 12월 실시를 목표로 ICA핸 및 한국 등 주변국들과

적극적으로 실무교섭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북한의 정치경저]가 01느 정도 안정되고 주요국가들과의 우호적 관

계가 유지되는 젓이 선결과제이다. 최근 북한 경제의 악조건과 그로 인한 정치 · 경제불안과 군

사적 도발 등이 견장상태를 초래하여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 

4.3 북한의 항공교육 및 교육훈련 체제

북한의 조선민항은 1946년 소련과의 합작운항 경험으로 민항공운영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나

구 소련의 Aeroflot 역시 국가기관으로서 최소한의 행정 및 기술분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에 국

한되고 서구식 마케팅 및 경영기법은 교육받지 못하玆다.

북한은 1977년 ICAO에 가입이래 소수의 고정멤버가 대표로 3년마다의 총회에는 참석하나 각

종 분과위원회나 심포지엄, 안전세미나 등엔 외화부족 이유인지는 몰라도 참석치 않고 있다, 더

구나 민간단체(학회나 연구소, 대학)주최 항공관련 연수과정이나 세미나 등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어 현대식 민간항공 전문교육이 없는 상태이다, 북한의 조종, 정비, 관제요원은 공군요원이거

나 공군에서 교육받은 요원들로서 국제민간 항공전문요원으로서의 전환교육이 영공개방에 따
A

른 국제항공협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최근에 고려민항은 1ATA에 가입하여 제반정보 수집

및 매뉴얼 도입연구에 좋은 계기를 맞이했으나 항공전문요원은 단시일내에 양성되는 것이 아니

라 막대한 투자와 더불어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하여는 통일대비 한국측에서

사전 협력, 지원할 필요가 았겠다.

5. 분단국 또는 미수교국간 항공협력 사례

남북한 정부간 또는 항공사간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전에 타 분단국 또는 미수교국간

항공협력 사례를 먼저 검토하凍다.

5.1 독일의 사례

2차 세계대전후 독얼은 공산주의 동독과 자본주의 서독으로 얄분되었으며 베를린은 동독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베를린은 미. 영, 불, 소 4개국에 의해 4등분되었으나 주변은 동독에

포위된 상태였다. 베를린과 서독과의 항공교통은 20mile 폭의 3개의 COlT idor가 설정되어 서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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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를린괴.의 모든 수송은 Luftha11Sa를 베제한 체 Pall Am, British Airways외· Air FraIlCe에 의해 진

딥-되었다.

1955닌 동 · 서독 징부기. 잠정적인 영공주71이 허용되있으나 베를린으로부터의 항공수송은

역시 인합국에 의헤 배타적으로 소우·되있다. Ill)를린에서 탄생된 Luft11ausa가 베를린 운항권이

한돤 것은 불행한 일이었으머 뎌구나 베를린 빌'착 언 500만떵 TA수송의 황급시장에서 배척

딩·한 것은 더욱 고 통스러운 일이다.

1971넌 서독과 소런간 항공협정이 체결되었으나 베를린에 운항권을 바로 최복하는데는 별 도

움을 못 주었디-, 그 동안 동독은 별도의 Lufthansa를 설림健으나 추후 Interflug로 개칭했디·. 물론

두 독일 향공사는 양국간 힝·공훤정이 없이 타)hA 영각을 비헹할 수 飯있디·.

칫1친째 동서독 힝·공사인 Luftha11Sa와 luter[lug간 회담이 양정부 당국의 %인하에 동서독간 직
'링로 

개신 목 으로 게최되있으나 연합국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국 의무조향 It]1문애 죄·질되었
된

다. 질국 1984넌 8苟 3일 Irnerilne Agreemeut(양'힘·콩사간 상대1%'의 항공권 상호인징 등)가 체결

되고 언합국의 숭인을 득하였으머 전후 40닌만에 Lufthansa는 동독에 정기편을 취힝·할 수 있었

다. 이는 두 분단국가간의 관게정싱-화에 크게 기이한 조치로 평가된다. 동시에 Interflug도 서독

의 여리지점에 취항허가를 득하였디-.

동 . 서독 분게선에 띠·易 AI)IZ(비宅급지구역) 1111문에 동독의 Leipzig로 의 비행은 체코상공을

우회하어야 兎디.. 1111를린 취항은 아직 Luft11allsa에게 불허되있고 PaIn Am 과 Dritish Airways에 의

헤 지111]되었디-, 대안으로 Luftl]UllStt와 Air France는 Euro Berlin PraIICe이라는 새 
'항공사를 

공동설

1하어 1988닌 1 1월 7일 Frankftrtt피- Berli11에 취항兎다, 이 최사는 Luf[11011Sa(49%)와 Air

France(51%)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었으며 프랑스에 등록되0-1 베를린과 기타 지익간의 비헹을

인힙·국 Corridor를 통헤 운항할 수 있었다, 이 회사는 급속히 반전하여 8대의 B-737을 소유 또는

일치.히-여 Stuttgart, Munich, Dusseldorf 및 H(Irnburg斗 Berli11긴·에V 취9하였으며 2년민·에 DM 25

백만 운항수입 혹자를 기록'致다. 물론 이 회사의 모든 영%지윈은 Luftlwltsa외. Air France에 의

해 지원되玆다.

1彈0<l 동 . 서독 통일 이후에는 전 독일 영공이 ul(thansa에게 개방되있으므로 Euro Berlin의

목이은 없어져서 점차 운%·을 축소하다가 19940 최종식으로 문을 닫았다, 1390닌 10월 3일

Luft1111rnit 는

� 

통얼기넘 
'31시·에 

l-석하는 독일언)%- 국회의원들을 Cologne /Bonu에서 1111를린으로

수송兎으미 수주후인 1卽0년 10월 28일에는 베를린으로부티의 정상적인 정기펀을 제개兎다. 동

독이 2괴될 당시 Lui'1han a 는 이미 동독의 Leipzig에 주 2회 정기운힝·하3'i 있있으미 Dresden을

추가 운항했는데 누/든 통일절차는 오A]l 시간이 걸릴 깃이리.고0he reun ]ficatioll process %voul(]

ut kc quite a long hme) AI긱·兎고 그렇게 급삭스$게 이부어 질 것으로 생긱·하고 준비하지 못하

있다. 따라서 Luli]]Wtnsit도 수주내에 급히 모든 운힝 骨비를 서눌러야 
'榮으며 

자인이 l%11 A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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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중지를 해야 했으므로 Lufthansa는 Pan Am의 1200여명의 직원과 시설을 인계받았다,

Lufthansa와 fnterflu 는

� 

통일전인 1990년 1월 이미 제반분야에서 협조 증진키 위해 PartrIership

합의를 했으며 곧 공동 자회사인 InterhaTla Setvice(Catering)과 111terhansa Simulator Center(Pilot

tra ining)를 베를련에 설립兎다,

Interflug는 오래된 비경제적인 기종들(러시아제)로 경제적인 01려움에 봉착했으며 결국 1991

년 4월말 해체되었다. Lufthansa는 베를린에 있는 fnterflug 원 L000명을 홉수했으며 추가로 베

를란에 과거 Interflug 직원 2,500여명을 재교육시켜 여행 및 관광산업에 취업시키기 위한 회사

를 설림蠻다. 통일된 독일의 통합 Lufthansa는 경영합리화와 점진적인 민영화의 길을 걸으면서

미래의 도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5.2 중국과 대만간 직항로 개설 문제

대만은 중국과의 직접 교 통망 연결에 중국보다 신중하고 보수적인 입장이다. 대만은 중국이

대만에 대하여 적대행위를 포기하고, 대만에 대하여 무력행사를 단념하고, 대만을 중국과 동둥

한 정치체제로 인정하고, 대만의 국제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약속할 때 중국본토와

의 항공, 해운 직항로 개설에 관한 협의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은 1997년 7월 혼콩과 1999년 마카오를 중국이 홉수할 경우 대만의 지위가

불리해 질 것이 명백하다. 대만은 1997년과 1999년 이후에도 흥콩과 마카오의 항공,해운 교통로

를 막대한 이익때문에 중단할 수 엾는 입장이다. 따라서 대만은 중국 본토와의 준 항공 및 해운

직항로(quasi-direct a ir all d sea w ith Mainland Chilla) 천략을 취하고 있다.

첫째, 대만은 남부 Kaos11iung항에 
"

o ffshore shipping ce11ter"(국제해운지역)을 설치하여 이 지역

과 중국본토와의 해운항로 설정 가능성을 계획하고 있다.

둘째, 대만은 1995년 Ail Macao 및 홍콩의 Cathay Pacific Airways와 중국본토와를 연결하는

직항로 개섣에 합의하였다. Ail Macao는 51%의 주식을 중국본토에서 소유하고 있으나 동일 항

공기로 타이베이-마카오-상하이-베이징을 운항하도록 허용되었다.(그러나 타이베이-마카오 구간

과 마카오-상하이-베이징 구간은 비행편명이 다르다) 홍콩에 기반을 둔 Cathay PacifIC Airways의

자회사이기도 한 Dragon Air는 주식의 469가 중국본토 소유이나 카오슝-홍콩-중국본토를 운항

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다.(홍콩 중심 비행편명은 다름)

셋째, 대만과 중국본토간의 직항공로는 양측의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최종단계에서 개설

될 項이다. 지난해 대만의 정부 및 항공사 대표들로 구성된 항공교섭 대표단이 베이징과 상하

이를 방문하여 중국의 항공당국과 항공사의 고위관계자들과 직항로 개섣문제에 대하여 심도있

는 논의를 가졌다. 아마도 빠르면 1997년 중 상하이와 연결되는 직항로가 개설될 수도 있을 것

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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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비수교국간의 항공헙력 사례

국가간의 정기 항공노선의 개설은 헤당' 2국간의 항공헙정체걸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나 2

국간의 항공호1정은 국가간에 체결하는 조약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당사국간의 국교 정상촤를

간1제로 하는 것이다, [q-리-서 국교가 없는 상 에서는 사싣상 정부간의 항공힙정체唱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항공노선을 개설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얘는 에히적으로 민간항공사간의

제휴 또는 합의형태로 운수입정을 체걸하어 헤당정부가 승인하어 노 선을 개설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항공사간 운수힙정으로서는 첫째, 항13정을 대신하는 운수헙정, 둘 , 힝·공협징을

전제로한 운수힙정, 셋 , 항공헙정을 보완하는 운수힙정이 있으나 국교가 일는 국가간에 항공

교통밍'을 구성하는 데로 첫 번째의 경우로서 그 방법으로서는 상무협정(Conlrnercial a greeInent)

을 체걸하고 이를 정부가 승인하는 잉태를 취하이 노 선을 개설하는 깃이다,

1964년 한일국교 정상촤 이진의 KAL과. 1AL은 양사간 체질한 상무협정에 의하여 한일간 노

선에 정기취항을 하였디-, 국교가 없는 상테에서 양국간의 항공교통망을 구성하는 전 단계로서는

필요에 따라 부정기宅(Charter 을

� 

허가하여 운항하는 사레도 적지 않디-. 1986넌의 아시아올림픽

경기를 게기로 한 · 중 및 한 · 소간 부정기 운항이 실시되었으며 1972넌 9필 일본과 중국긴- 국교

정상화 이전에도 일본향공은 상하이에 Charter편을 운항하였디., 또 디.른 사레는 미수교국가의 힝.

긍사간에 합빙회사를 설립운항하는 것이다. 베트남 국엉 항공사외- 캐나다 태펑양 항공사는 1989

년 6월부터 호치밍시와 벤쿠버를 인필하는 징기노선을 주1회 개실하어 공동운항하고 있다.

6. 남북한 관광교류 촉진을 위한 항공교통 협력
오들날의 관굉·산입은 특히 국 괸·광의 발달은 교 통수단의 발달에 상관관게를 이룬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항공교통의 발달에 힘입은 바 d다, 오늘날 국제관광은 나라마다 차이기. 있으

나 대부분은 
'상공고(통을 

이7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특히 한<·[이나 일본의 경

1에는 90%이상의 국제뫈괭·이 힝·공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한뱐도의 특수한 상뢴.에서 북한

으로의 이헹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은 데단히 크고
,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관광협력에 대한 노

력은 2레 진부터 있이 왔다. 본 장에서는 남북한의 관괌교류 추진에 대헤 겁토해보고 관욍.교

7·지원을 위한 항공교통 입력빙'안에 대헤 고칭'해 보感다

6. I 남북한 관광교류 필요성과 문제점

6.1.1 필요성

남북콴굉·헙릭은 남북교류헙력사업 중 우선 으로 추진되어야 할 분야이다. 협력의 잡재릭과

납북한간 협력을 통하여 얻을 수 었는 실익은 어러가지가 았겠지만 코게 다음과 긴·은 3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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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

첫째, 비정치적인 관광분야의 협력을 통하여 범민족적 화합을 유도,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판광은 지역간 혹은 국가간 교 류를 통하여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산업

으로 그 중요성이 이미 인정되고 있다, 관광협력을 통한 연적교류는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두

체제간의 이질감과 -적대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물론 북한은 현재로서는 우리

의 자본과 기술만을 필요로 하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협력관계가 성

숙되면서 상호신뢰감이 형성되면 이러한 그들의 우려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이를 위하

여 초기단계의 협력에서는 단기적인 이윤의 추구보다는 상호신뢰를 회복하여 장기적인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에 더 큰 비중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국토의 알체성을 회복하고 국민휴식공간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반도는 지난

40년간 철책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었다. 남북협력에 의한 남북관광자원의 상호연계

개발이나 남북한을 포함하는 공동관광지역의 형성은 그 동안 이분화 되었던 국토를 상징적 또

는 물리적으로 일체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그 동안 군사상의 이유로 접근이 제한

되었던 휴전선 부근 관광자원의 합리적인 활용과 남북관광자원의 상호연계는 새로운 국민휴식

공간을 확충시키고 여가공간 선택의 폭도 넓혀 줄 것이다.

셋째, 한반도 관광매력을 제고시켜 관광수입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남북한 관광자원이 상호

보완적으로 개발 및 운영됨으로써 관광목적지로서의 한반도의. 매력이 당연히 제고될 것이다.

즉 관광객 욕구의 다양화 추세에 부합하는 보다 폭넓은 관광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그 동안 이념상의 이유로 극단적으로 대치되었던 남북이 이념을 초월하여 상호 협력한다는 사

실은 자유와 평화를 한반도 관광이미지를 형성하여 새로운 한반도의 매력증대로서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의 계기가 되어 관광수익증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관광

협력을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장래 한반도의 통일비용

을 경갚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6.1.2 문제점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은 정치 · 경제적 많은 잠재력을 가진 것이지만 미래의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쉬운 일만은 아니다. 관광협력윽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남

북한 정치적 견장완화이고 남북관계 호전 이후라도 미개발된 북한의 상황으로는 판광협력 동반

자로는 부족한 형편이다. 이러한 남북한 관광교류협력의 커다란 문제점을 나누어 생각해 보면

미개발 관광국으로서의 북한의 문제와 남북한 교 류협력상의 문제이다.

민저 남북한 교류협력상의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한국은 남북관광교류에 대한 강한 의지와 의욕을 갖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관광교류를

담당할 정부부처나 관련기관, 제도, 법적인 부분이 정비되지 옷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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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 담북 관광지 공동게발사업에 관한 겅-위도 공동개발의 방법, 입지, 투자비, 촨수빙·법, 투

자의 우선순위 등에 관헤 전히 연구된 바가 임다.

A빚 
, 한국의 관괭·기입이 북한파의 관광교류를 추진한디· 도 싣제로 창구역할을 수헹할 기

구가 없다,

넷째, 투자비 규모, 투자비 산졍, 완굉·싱'풉의 기획 둥과 완린한 Kt10W-how가 현제는 축적된

).)]-가 진허 似디·.

다섯 , 한국의 관괭·기업이 북한의 관광실테 및 북한의 체제실상을 앙지 못하어 실제로 관광

교류사 많은 문제짐을 노 출시킬 수 있다.

어섯째, 남북관광교류를 구체촤시키고 언구할 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디-

일곱쩨, 북한의 관팡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함으로 이를 확충하는 데에는 막데한 자본, 기술,

인력이 펄요하다.

이디 , 남북 관광교류헙력을 위한 단%적 접근방법이 마린되지 못하고 있다, .

다음은 헙력의 파트너로서의 북한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다

첫째, 관굉·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吾 수 있다, 북한은 십가한 외촤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빙·펀으로서 관괭·의 유 - 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관굉-을 서구 지-본주의

문촤의 퇴폐적 온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외 인과의 교 류와 관광객 증가는 북한의 순수성과 헉

멈적 얼기를 파괴시지 공산주의시-싱·과 주체사상을 오엽시킨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분

이·에서의 그들의 헙릭 미-인드는 근본적으로 한게가 있다,

둘 , 북한을 어헹하는 외<T인에 대한 관광활동 통제이다, 북한에서의 관굉·은 안내원의 동행

하에 정해진 코스만음 괸·굉-할 수 있다, 일1%0시으로 인·내원 21펑이 동헹하는데 그 중 한멍은 인·

네윈이라기 보다는 김-시원이다. 이g)·같은 이 - 로 괸·광객은 지억의 사촤외- 문촤를 직접적으로

경혐하고 싶은 격-구暑 충족시짇 수 餓다. 히 야간에는 통헹이 제한되기 떼문에 나이트 라이

프가 없어 지르하고 쓸쓸한 밗을 보내야 한다.

셋째. 북한의 괸·굉·수덮·태세 부족 및 낮은 서비스 수준이다. 숙박,교통, 쇼핑, 위락시섣 동 각

종 관광관Fl 시선이 l]]비하어 관苟·객에게 큰 骨111을 주고 있다, 특히 교 통시설은 지극히 미흡

헤시 관광·지의 언계개빈'의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미昏한 교동제게로 척-한내 관광루트는 관

굉·지간을 A접 인게한 순환관굉·푸3긱circular t·outc)가 이.니라 평양을 중심으로 한 빙·사선힝 루트

(radial route)로 헝성되이 있이 관굉·지와 괸·$-지暑 이동하는 장시간이 소요된다. 正한 서비스

의 수준이 낮다. 이는 북한 사최에 서비스 산업이 존제하고 있지 않기 떼문이다. 서비스 개노/이

부재하기 It]1문에 괸·괭-종사자들의 태도가 경직되어 있고 날친절하며 따라서 고객관리 차원의 서

비스공曾을 기대하기 어럽디·. 특히 관광骨사자들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기나 사71체의 ic 동

자 신분을 가지고 y)어 리업의식이 징여되이 있고, 업무개선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자랄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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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력과 창의성이 미흡하다. .

넷째, 사업의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투자여건이 미흡하다. 우선 북한의 경제력이 낙후된 관계

로 국내 관광시장이 지극히 취약하다. 또한 외국투자 유치를 위한 법령체계가 미홉하다. 외국기

업의 북한투자 허용을 위하여 1984넌 합영법을 제정하여 투자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와 법령을

제정하기는 하였으나 아적 충분치 못하다. 또한 폐쇄적인 북한체제의 특성 때문에 구체적인 타

당성 조사와 분석이 불가능하여 외부투자가 지극히 위축되어 있다. 기존의 외부투자 실적도 대

부분 조총련을 통한 項인데 그 투자 규모는 중소규모 수준에 불과하다.

다섯째, 대외적으로 북한의 이미지가 부정적이다. 한 나라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콴광객 유인

력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최근 핵사찰 문제 등으로 더욱 악

화된 상태에 있다. 특히 체제유지를 위한 사회적 통제 및 인권문제 등은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욕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6.2 남북관광 교류의 역할

현대의 관광현상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순수관광, 겸목적 관광으로 대별된다. 겸목적관광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순수관광목적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접근하는 과정에서의

관광은 순수관광 목적에 우 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순수관광목적은 관광을 통하여 민족의

이질같을 해소하는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분단된 국토의 남과 북에 존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분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성이 완전 배제

된 상호 순수관광목적의 방문기회를 창출시킬 필요가 있다, 당장 남북한의 현재 성황으로 볼

때 순수관광목적 관광에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은 순수관광이 앞에서 제시한

신뢰, 성실, 인내의 가치관이 확립된다면 순수관광에 대한 북측의 거부감을 상당히 줄일 수 있

을 것이다. 북한 는 행의 자유가 한국처 보장되어 있지 않 있다. 한국을 방문할 여 비

의 문제를 생각하면 북한 경제사정상 매우 어려운 점도 있다. 따라서 한국방문자에 대해서는

여행 및 관광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조그마한 관광을 통한 상호

방문의 물고를 트는 것은 판광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이라는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잇다,
t

순수관광 목적형 관광객 교류촉진을 위하여 동시에 수행하여야 할 역할은 남과 북이 상호보완

함으로써 상호이익이 되며 경제적으로 한국에 비하여 열세에 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순수관광으로 끌어내는 상호보완성의 지혜를 창출하여야 한다. 순수관광은 관광이 추구

하는 가장 숭2한 이념 중의 하나인 평화, 비폭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선진제국은 관광과 여가

를 권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고 보면 여행권이 제한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순수관광에

참여시키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다,

순수관광목적의 관광객 교류가능 항목을 제시하고 이의 접근 방법을 논해보면

첫째, 설악산 . 금강산 공동개발의 시작과 개발후 이 지역에 국한시킨 남북의 관광객교류 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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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니라 외례 관광)긔의 자유로운 왕래기· 싣헌되는 
'항목을 

섣정할 수 있다.

둘 , 남북이산가족의 교 류를 관핑·과 언계시키는 l·g·안을 검토할 수 있디..

Ad째, 북한이 요구督- 수도 있는 순수4·굉·목직의 관꽝객 교 류에 대한 제안을 신축직으로 겁토

할 수 도 效다,

넷 , 진면적인 지. - 욍·레를 전제로 한 관광교류를 조]旦할 수 있다.

위의 네 기·지 항목중 싣악삳 · 骨강산 공동개1갈을 통한 괸·광교-E는 공동개발에 투입되는 시

간 · 비용올 고려하먼 당장 괸광교류로 이어지지는 鶴'더라도 관광교류를 위한 공긴·을 마런한다

는 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남북이산기.족 교류를 관광과 인계시키기 위헤서는 상당한 인내와 노 력이 뒷1긷·침되이야 하는

어러움이 있다.

북한이 요구할 수도 있는 순수관광목적의 관굉·교류는 북측에서 어러가지 힝테의 교 류게충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웅할 전략수립과 신축적인 대웅자세가 필요하다,

실악산 · 骨강산이 공동개발되고 님'과 북의 신뢰r/-축을 비-팅·으로 전면직인 관광교류가 싣시

되는 것은 상뎡한 시간과 k 력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북관핑-교류는 설익-산 · 骨감

샨 공동개발에 대한 넘'북의 헙조체제가 이룩되먼 동시에 순수관굉 목적의 관굉·g교류에 데한

북측 요구에 대힌· 신중한 겁토, 남북이산가족 교 류를 판광·과 언게시키는 교 류방안 동 남북관굉·

교류가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상된·적응헝으로 교 류·의 딘이]외· 교 류의 전략을 신축적으로 운용

할 필요가 있다고 판탄된다, 결국 순수관굉·목적의 관굉·교류가 북한 담국자에게 북한체제를 전복

시키거나 와헤시키려는 %적이 아닌 순수한 민족의 원체김-을 되曾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어한

다는 인식파 믿음을 주어야 한다. 여헹비에 대한 부남도 북한 당국자가 부담으로 벧·아들이지 않

게 되는 싱·호 보완성의 지헤·창출이 필요하다. 상호 보완성의 지헤는 비징치적 · 비군사적 . 비폭

력적인 방법으로 상호신뢰를 구축하어 통일로 가기 위한 지懷데를 만드는 제1단게의 작업이다

6.3 남북한 관광교류 협력분야

6.3.1 북한의 관광자원 및 시설 현황

북한의 관광지·윈을 fl 2기·지로 나·누이 살피보먼 지.언괸·광지.원과 7촤관광자원으로 나누어

살피볼 수 있다, 관팡상품으로 개발되었거니· 가h-성이 있는 이러한 자원들은 창의직 사고를 가

지고 싱·품朴될시 충분한 2재력이 있다]1 보여지지만 헌제는 북한을 데표힐· 수 있는 tI-판상

품이 헤외시징·에 일'리지지 %고 있는 신정이다. 북한 전익에 있는 관광지는 최근까지 42 개소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관광지는 문촤 · 휴식터, A-원지, 휴한지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가 시도에

위지한 깃들이디-,

북한의 지·연관굉·은 7·{번·적으로 자원싱이 우수히·이 개발·잠재력이 높은 깃으로 펑가된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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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대체로 험준한 산악과 유수량이 퐁부한 강과 하천을 많이 보전하고 있다. 아름다운 자

연풍경을 갖춘 계곡이 산재하고 있으며 특히 산악경승지, 해안경승지, 온천 둥이 많다. 북한의

대표적인 자연경승지를 보면 내륙지역은 백두산과 이동 무산군에 이르는 고산지대로 UNESCO

에서는 1980년 백두산 일대를 국제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곳이고 금강

산을 중심으로하는 한반도 최대의 산악 해안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곳이

다. 이외에도 수려한 경관을 가진 미개발된 자연경승지는 남한 보다도 C-1 많은 편이다.

문화 광관자원은 역사문화적 弔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수의 문화재가 苟손되거나

변형되는 등 민족문화보존이 소홀히 되고 있다. 사회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유교, 불교 문화재나

민속자료들은 배격되어 이에 관련된 문화재의 실태파악도 곤란한 실정이다. 한편 행사, 놀이,

경기, 축제 등 전통적 민속은 공산당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역사적 전통

성을 상실한 주체사상 합리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의 관광시설 개발은 지극히 미약하다 위락시설은 소규모로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개발되

고 었으며 이용대상도 외국인을 중심으로 극히 제한되어 였다, 하지만 북한은 70년대 초부터

관광자원개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주로 자연자원개발에 역점을 투어 왔는데,

백두산지역은 온毛치료와 스 키관광, 금강산 · 묘향산지역은 등산관광, 남포 · 원산은 낚시관광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둥 근래에 와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광개발에 노 력하고 있다.

특히 제3차 7개년 계획(1985-1991년)에서 관광개발부분이 강조되었다. 국가 주요사업계획 목

표로 고 속도로 건설, 근로자 문화휴식장 건설, 소비재 공급증대와 함께 백두산, 묘향산, 명사십

리 해수욕장, 몽금포'해수욕장, 금강산 등의 관광지 종합계발 관광지역으로 선포하였다. 한편,

1987년 
'

7월에는 백두산, 금강샨, 묘향산, 청진, 남포, 원산, 함흥. 개성, 판문점 등의 9개의 지역

을 외래객 유치를 위한 대외개발 관광지역으로 선포하였다. 또한 북한은 서구관광객의 유치를

목적으로 평양 · 묘향산권, 남포권, 백두산권, 신천 · 개성권, 원산 · 금강산권 등 5대 관광권을 설

정하여 개발을 추진하여 왔으나 큰 진전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

< 표 6-1 X 북한의 5대 관광권과 개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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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骨 백1>산권역든, 김일서 우상화사7]을 위헤 힝·일 진적지로 개발되어 있어 김일싱 우상촤

를 위헌· 동상, 비석 등 많은 기님물이 설치되어 9)디-. 방 객 수{-시섣로는 심.지연호省 및 권단

숙박서설이 있고 기타 위락시설 l< 편의시설 동도 구비되0-1 있다. 한펀, 금깅-산지억은 뜨1산-

급겅-신·휴양지 종힙·게빌-개반게 
' 

치.윈에서 개빌·이 이루어져 왔디., 윈산-금깅·신-간 도로가 정비

되고 철도가 부설되었으머 원산-고성구간 유람선이 87닌부터 취항하고 있는 것으로 일·러지고

있다. SC한 급경·산지억에 할교사卷·이 보수되어 숙아장소피- 1자물관으로 이성-되고 있으며 급강산

순쵠·도로 일 동산로도 학충되있다. 숙박시실로는 조총<·! 교포전- A벨, 금강신.호텔, - 정여관

등이 있고 기타 스키징·, 보트 놀이징· 등의 위락시설 및 1>]의시선이 있다.

북한은 관꽝횔%에 기·될이 되는 숙박시설의 경우 질파 양에 있어서 메우 ) 족한 兮 이다.

1980넌대 吾어 북한은 외국인+l·꽝객 우.치사입 학兮정책의 일촨으로 호텔건설에 많은 平지.를 하

기 시작-하였다. 특히 
" 

핀임<축 ·l"을 
게기로 외국인을 대싱·으로힌· 호넬이 긴설되있으나 외<,f인을

수- - 할 수 V)는 호%-E 대부분 평양둥 원부 대V시 및 주요관광지 주빈에 Y]중되어 있다. (재

치국인 괸·굉·%이 이- - ]· i 있는 숙박시설인 꾄쉥-여괸.(관굉.호덴)各 전역에 35게소가 있으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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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 객실수는 약 55000실이다. 주요 관광지나 휴양지에는 호텔의 별장. 야영각, 여관, 휴양소 등

이 위치하고 있고 주요 이용 대상은 북한 주민이다,

최근 관광전문식당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북한여행이 제한되던 시기에는 관광전문셕당이 청

류관, 옥류관 등 2개소에 불과했다. 하지만 관팡개방 이후 특히 평양축전 전후로 각종 식당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밀. 보리, 조, 기장, 감자 등 밭작물을 이용한 향토음식이 관광음식으( 개

발되어 전국 30여개소의 전문음식점을 통해 외국관광객에게 소개되고 있다. 한편, 근래에는 김

일성 생일을 기념하여 평양 통일거리에 수용능력 51000석 규모의 북한 최대 냉면집을 개관하기

도 하였다.

북한관광을 지원할 수 있는 교통시설은 지극히 미약하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형으로 낭

림산맥등 험준한 산맥들이 방해하고 있어 동서간의 효율적인 운송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I

나타나 있다. 생산체제도 지역단위 중심이고 지역간 왕래가 제한되어 왔던 관계로 전국적인 교

통망이나 운송수단이 발달되지 못하였다. 1960년까지는 일제시 건설된 철도와 도로의 시설 및

장비를 수리 · 복구하억 사용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수송능력의 부족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

이다. 특히 관광을 위한 대중 교통수단이나 정 운행노선은 거의 없다. 북한의 육상교통체계는

일제시대에 건설된 철도망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도로는 철도의 보조교통수단 역할을 하

고 있어서 여러관광지를 연계하는 관광루트 개발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해안교통체계는 해안이

동서로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해안운송은 극히 미미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것은 남북 교 류가

본격화되면 한반도 
'

전국일주 크 루즈의 최고 관광코스가 될 수 있어 가장 극적인 변화가 예상되

는 분야이다, 항공교통체계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선과 국내선의 제한적운항으로 매

우 취약한 상황이고 항공시설 및 국내외 항공노선의 개발수준이 취약하다. 현재 북한내 국내선

공항은 군겸용과 간이공항을 포함하여 17개소이며 국제선공항은 평양근처 순안 1개소뿐이다.

북한의 국제노선은 오직 아시아 대륙횐단노선과 중국노선이 있을 뿐 서방세계로의 항공노선은

假으며, 단지 동남아-일본으로부터의 관광객수송을 위한 전세기 취항이 부정기적으로 있을 뿐
a

J

이다. 
'

6.3.2 공동개발 관광자원

남북한 관광교류가 활기를 띠게 된다면 관광자원에 대한 공동개발이 있을 凍이고 우선적으

로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의 개발이 선정되고 개발될 凍이다. 북한의 개발 잠재력이 높은 관광

자원과 남한의 자원을 연계 개발하는 공동개발에 선정될 수 있는 자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 관

광개발대상지역 선정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로 서 자월성, 시장성, 접근성 등을 들 수 있

다. 하지만 남북관광자원 공동개발 차원에서의 평가는 공동개발의 특성을 감안하여 남북자원

연계개발 가능성 및 관광객 관리의 용역성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지리적으로



82

-11측이나 남측에 대한 한징퇸 자원올 개발하는 깃보다는 인게가 기.능한 자원을 통한 효과를 제

고.하는데 도움이 일 깃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A 원·개발에 있어 특히 그들이 지닌 패쇄적

사회성4상 자본과 기술의 유입은 허릭·하지만 인쟉인 교 류를 통한 왕레를 쉽게 허럭·하지는 鶴·

을 깃이다, 그러한 점에서 외 의 관광객들이 북한의 사회에 쉽게 접하지 않는 고립된 지억의

게발을 신호하고 있다,

한국은 국 · 도71공원의 개발파 관광단지 개발 및 관괸·기반시섣의 확충 등 개발측면에서 경

제발전과 더불어 신진제국 수준의 노 하우를 축적해 두고 있디- 이와 같은 개발의 노 하우는 이미

f의 탄계에 있는 선악산 · 금강산올 공동개발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산 도]어 있는 삭호(겅

포,촤진,심일포,엉唱·호 등)지억을 t어 개발하는 빙-안이 장구되야 한다,

원산지익은 산익-자원과 동해안의 수리한 자언경관으로 멍사십리, 속후, 마진 등의 해수A장

을 중{]의 해안징관과 구친각, 힘훙본궁, ))Ii운산성 등 조선의 사적지가 여러 y.에 산제헤 있어

륙 · 혜안복骨관광형 관광지로 개발하기가 유리하디·.

또한 한반도 최대의 멍산이 빽두산의 괸·팡자윈을 중심으로 설정한 권역의 자원은 다종의 희

귀동식물, 삼지인, 비昏폭포, 천상수구십구곡 동 산악겅관이 매우 뛰어나고 오국산성, 최령향고,

원시유적지가 있기 떼 에 판광성의 A-헝을 고러하어 익사문화힝, 휴양 유락힝으로 개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개반 빙·향을 보면 우리나라 게g·신화의 창조과정과 개국신촤마을 조싱과 한

민족의 얼과 사상을 고취시키 민족의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교육기관의 도입 둥이 우선시 해

야 힐 것이다.

관팡자원을 핑가해보먼 금강산, 판문접, 개성, 윈산, 닙'포지역이 비교적 공동개발 $재릭이 높

은 젓으로 나타난다. 백두산과 묘향산지역은 지.윈은 뛰어나지만 접근성 및 남북언계 가능성이

불량하기 떼문에 공동개발의 우선순위는 타자원에 비하이 낮다.

< 표 6-2 > 북한의 괸·광지억벌 수2 세 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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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콴광공사, 북한지역콴광조사, 1989

6.4 남북 관광교류 추진방안

남북한 관광교류 추진방식은 여러 가지로 연구되어 오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

으 나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이상적인 안들이 많이 있어 왔다. 다음은 구체적이고 적용가능한

콴광교류 추진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첫째, 점진적 단계별 접근

남북관광교류협력은 점진적 접근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즉흥적이거나 급속한 접근은 금물이

다. 점진적 접근방볍은 관광측면에서 상호교류와 완화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짜는 작업

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점진적 접근방법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지속적인 교

류를 가능케 할 이점이 있다. 남북교류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단계별 접근방법을 채택하여야 한

다. 이는 점진적 접근방법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관광교류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

법이기도 하다,

둘째, 다자간 접근 賀 협력형태

남북관광교류의 촉진방식은 남과 북 양측이 주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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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 퓨의 i기 단게에서는 오히러 낱과 북의 관광시장에 관심을 가짇 수 있는 일본, 중국

骨과 협럭헝테의 디-자간 추진방식이 효과를 더할 수 있다. 다지.간 접근방식은 남북간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장짐과 괸광Z(류의 진 은 가시촤시킬 수 있는 이점도 있다, UNDP 에서 주관

하고 있는 나진 · 선봉지구의 개발형테에서 한국이 침·이할 수 있는 부분을 설정하어 칩.어하먼

이는 다자간 접근빙·식의 한 에가 될 것이다. 디-자간 협력방빕은 이행상품의 공동개발과 같은

so ft한 측먼에서부터 관광지공동개발과 같은 hard한 측민까지를 모두 표방할 수 있다.

셋째, 콘소시엄힝테의 협럭방빔

q·지·간 접 방식이 다소 소극허 헙력방빕이라면 콘소시엄헝태의 협릭빙·씹은 보다 적극적인

힙력빙'빕이 될 수 있다, 북한의 특징지구를 개발하기 위헤 막대한 투자제원을 조달히.기 위해

개발을 위한 吾소시엄헝태가 바람직할 깃이다,

넷째, 통일부작용 국소촤 접근빙·빕

남북관굉·교류힙릭의 추진방식중 가장 충요한 내- - 은 관광교류헙릭이 통일시 납북간 제반 부

작정-은 극소화하는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것이다. 남북관광지 공동개발이q. 관광싱·품 공동

계발, 관굉·시실 공동개발 모두가 남북지역간 불曾힝헤소, 남북 주민간 소득격차 坤소, 남북의

문촤이질감 해소에 도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쩨, 북한의 g·제사회 침·여 유도헝 접근빙-식

님-북관광교류헙릭방법의 다른 형테는 세 에서 고 7]된 북한을 국제사최의 일원으로 유도하는

접근빙'식이 되어야 한다. 북한이 고립을 피하고 개방화의 긷을 건는 것은 국제사회 모두가 바라

는 입장이기 til)문에 남북관광1'(류힙력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저야 한다

어섯째, 북한지억 관팡자원 보존형 개발

남북괸·핑·공동개발이나 관괭·싱'품의 공동개발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31되어야 할 사힝.은 북한

지역의 자인환겅의 보존이다, 어셔한 헝태로든 북쪽지익의 자연셍태게를 관광게발이린. 이름하

파괴해서는 안된다. 비무장지대, 게마고원지구, 백두산 칠봉산, 묘향산, 근강산 등의 자연생

대지 는 보존 · 개발방식을 취해야 헌·디-.

일곱쩨, 무용·지나 핑·]/지 중심의 Z·굉·/개발

북한지역의 d·광/%L동게발은 그 내상지기- 기.능한 Y- - 지나 쵱-무지骨 대상으로 하어야 한다.

여割째, - 한지억 주민참어헝 개발과 지익고- - 창출형 게발

북한지익 관광지개1관이나 괸·괭·상품개발은 북한지익주민의 骨어가 보장되고 관굉.공동개발의

긷과가 북한지억 고성-칭·骨이 되1<- t-g·항01]서 개발되이야 한다, 이는 통일시 님·북간 지익걱차헤

소피. 지역주tr 긴�- 소A3치-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 
'

- 째, 투자의 과실송급 보장

남북간 관광교뉴힙릭의 가장 큰 이슈는 이떻게 북측지역에 투자한 파실의 A-금을 보상받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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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 정부당국자의 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남북 대화시 이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한다

6,5 남북 관광교류에 있어서 항공교통 지원 방안 .

이상에서 설명한 남북한 관광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광지에 접근 교통수단으로서 편리

한 항공교통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공항시설을 볼 때 5

대 관광 개발권을 비롯한 제반 관광지에 대형기가 취항할 만한 먼간공항은 없으며 인근 군공항

을 겸용해야 하는데 특히 한국측 항공기의 운항은 보안상 허용되지 어려을 젓이다. 따라서 전

반적인 남북한 민항공협력 방안은 다음장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여기에서는 남북한 관

광교류지원을 위한 항공교통 방안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갰다,

첫째, 초기에는 수요면에서나 북한의 통제 편의상 대형 단체관광객의 방문은 허용 안될 것으

로 사료된다. 따라서 건섣이 용혁한 헬기장을 5대 관광권역내에 설치하여 20-30명 단위의 헬기

운항으로 관광교류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헬기 운항원가가 비싸 경제성 문제가 있으나 육로로

장시간 소비하는 것보다는 단시간에 이동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다음에는 30-40명 탑승의 소형기 즉, commuter기의 운항이다. 북한처럼 산악지역이 많

고 동서거리가 긴 지역에서는 소규모 간이 공항을 관광지역 근처 곳곳에 건설하여 commuter 기

를 운항하는 것이 낮은 수요에도 적합하며 경제적일 것이다

셋째, 판문점이나 비무장지역 공동구역내에 헬기장과 commuter 공항을 건설하여 남북한이 공

동관리 사용하며 남북한 관광객의 중계지점(tramfer point)으로 찰용하며 북한지역관광은 고 려민

항편에 의한 방문, 한국측 지역관광은 한국측 항공사가 맡아 수송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당분간 남북한 합작자회사에 의한 항공운송이나, 제3국을 포함한 3자 합작회사 설립으

로 공동운항하는 방안도 고 려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설악산-금강산을 잇는 남북한 공동 관광상품을 시급히 개발하여 이를 헬기운항이든

속초 원산간의 공동운항편 개설로 관광교류를 지원하는 방안도 신중히 추진할 수 있을 젓이다.

속초 원산간의 운항시 동해 공해상공을 우회해서 상호 보안상의 문제를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섯째, 장차 한반도 평화가 성숙되고 남북교류가 무르억어 상호신뢰가 구축되면 서울-평양

수도간 직항로 개설로 관광교류 및 제반교류를 지원할 수도 있겠다,

廉 6장의 전받 남북한 관광교류 관련 자료는 한국관광공사, 이장춘, 최승담 박사의 이론 과

견해를 요약한 것이며 후반 향공교통 지원방안은 필자와 홍순길 박사의 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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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 · 북한 정부간 항공협력 방안

힝·공분야01) 있이서 남북한 징부간 힙력을 위해서는 첫째는 힝·공당국간 남북한 민항공 공동

위원회(가칭)의 실치이다. 1989닌 1 1월 28일 서독의 Kohl수상이 연빙·의회에서 헹한 연셜에서
" 10개향 통원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 2힝·"에 보면 
" 

양국 주민에게 혜댁을 주는 빔위 대에서

독립언방(서독) 정부는 昏독과 모든 분야에서의 협릭관게를 유지"를 밝혔고 
it 5항"에서는 tv·叫

정부의 공昏위원최 설치"와 특히 
" 

진문분야별 공동위원회"를 강조하였다.

남%한 민항공 공동위원회기. 설치되면 l' 남북기본합의서」 제19조의 일헌을 위한 남북한간

제반 힝·공로 개설 추진 7제의 구체화 방안도 헙의힐· 수 있을 것이다.

둘쩨는 현 분단상 에서 양측에 이득이 되는 민힝·공 분야에 한 힘럭 추진이다. 그 중 하나

는 북한의 엉공개방o]i 따른 필수 불기·결한 남북한 괸·Al)힙조이다. 북한은 1994년 12윌 엉공게방

및 통과비헹허 - 방침을 표명했으머, 1996넌 1윌 이후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이 관게관이

남북한을 방문하이 항로개싣 의사를 타진하였디·. 1996년 6월에는 국제항곱운송헙최(1ATA)에 가

71신청 하였으머, 지난 9월10-13일에는 태국방콕에서 ICAO 주재로 남북한 및 일본, 중국 항공

당'국 실무회의가 개최9있으며 다음과 같은 윈칙적인 힙'의와 진전이 있었다.

1 구/평양 FIR을 통과하는 북미주/서울간 항로게설 문제와 북한상공을 통과하는 일/중간

힝-로개설 문제가 논의되었요머,

% 모든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차벌 게빙·원·칙과

卽 통과 항공기의 안진보장 조치 등에 관하어는 하의가 이루이절다.

卽 그리나 대구/평양 FIR을 통과하는 항공기 안전운항의 핵심사항인 대구/(펑양 관제소간 괸.

제직집 통신밍· 구성빙·식에 대하어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9월13일 회의를 종료하였다.

남북한 및 ICA0는 남북한 71· 소긴· 가장 적절한 관제직접 통신y 구성방 q에 대해 상호시간

을 두고 띤밀히 길토한 후 조속한 시일내 다시 헙의를 게최하고, 그 겯파를 토대로 대구/평양

FIR 통파 국제항로 게섣문제를 타길하는 빙-향으로 노 력하기로 하였다,

북한이 선언한태로 396닌 12윌 이전 타걸이 되어 동넌 12월부터 평양 FIR 통과항로 게싣운

함되먼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0-] 남북한은 물론 제33 항공사에게도 이익이 퇸디.,

(1) 항시간 힐약(y)간)

국적항공사 - 4
, 418 시간

외2兮공시 - 3
, 142 시긴

게 - 7
, 560 시간

恭 유류 절약(넌간)

국>항&사 - f 9727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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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공사 - $ 6159852卽 . .

계 - l 15
,
8765000

卷 한공보안시섣 사용료(Over Flight c harge) 지불

국적항공사 - $ 1
,
331,520

외국항공사 - $ 8395280
ms 騰

겨] - s 2,170,800

다음옌 남북한간 항공우편물 수송에 대한 협조이다. 현재의 긴장상태가 어느정도 해소되고

나진 · 선봉지역 개발도 본격화되고 전반적인 경제교류가 다시 활성화되면 전반적인 남북한간

항공우편이나 항공소포 수요가 증대할 것이고 이러한 수요를 소형화물기에 의한 항공편으로 흡

수하면 남북한 양측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다음으로는 항공전문인 교육분야에서의 협조이다. 북한은 현재 근본적으로 민간항공 전문인

이 거의 없거나 태부족한 상태이다. 고려민항 자체가 공군의 산하조직으로 소규모 운항을 유지

하고 있으며 42개 이상의 항공협 을 체결했음에도 수요부족으로 소수의 외국항공사만이 북한

을 취항하고 있는 설정으로 현재까지는 만간항공전문인력의 확보가 그리 심각하게 느 껴지지 僧

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공개방으로 외국항공사의 북한영역내 취항이 늘어나고 고 려민항의

국내외 운항도 크게 확장되면. 민간항공 젼문인이 더욱 부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민

항공의 건전한 협력을 위해서는 북한 항공종사%의 양적, 질적 수준도 향상 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남북한 공동항공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항공전문인의

교육지원 시설로는 한국항공대학교나 한국공항공단의 항공기술교육원을 확충하여 활용함 수

있겠고 국적항공사인 KAL이나 ASIANA의 교육시설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凍다.

다음에는 국제 항공기구 또는 제반 국제항공회의에서의 협조이다. 국제항공기구나 제반 국제

항공회의에서는 남북한 대표는 예민한 정치적 의제가 아니라면 가능한 협조하고 협 하며 상호

지원하는 공동대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것이 남북한 긴장완화, 교류증진, 통일의

길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

셋째는 남북한 공동항공정책의 연구 및 수립이다

남북한간 전반적인 협조관계가 증진되면 장차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공동항공정책 수립에

대한 공동 Workitl g Group을 구성하어 연구할 필요가 있다. EU도 현재 공동 항공정책을 수립중

에 있으며 A8BAN 이나 ANDEAN PACr에서도 지역내 구성국가의 이익을 위한 공동항공정책에

서도 지역내 구성국가의 이익을 위한 공동항공정책을 수립 또는 시행중에 있다.

이에는 T 한반도 항공노선망 卷 공동대외 항공교섭정책 卷 항공사 정책 卽 공항개발정책 6

공역관리정책 卷 항공전문인력 수급정책 등이 포함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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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 · 북한 항공사간 협력증전 전략

8. 1 항공사간 협력에 관한 일반 이론과 사례
미

지역촤, 국제화, 세게화 시대릅 맞이하여 
'향T운%산7]의 

헙력빙·안은 항공사간의 제휴, 다국

적화 및 그 룹촤 骨合 통하여 실헌되고 있는데 이애 대한 구체적인 방범과 헌힁·은 Bill Cheng, 김

省용, 유욍·의, 이태윈 등의 이론을 참고하어 정리하먼 디-읍과 갑다

8,1,1 항공사간 제휴

힝·공사들이 제存(Alliance)전릭]을 체택하고 있는 이유로서는 T급성장하는 징보기술에 대한

平자, 기업이미지에 대한 투자 농 고정투자(Fixed-cost)의 분담, 卷시장개발 또는 상품개발에 대

한 위힘의 분담, 卷싱-호 제살끽-기식 경젱으로 인한 소모전으로부터의 탈피, 1각 제휴멤니의 노

신망 공유 및 시장확데를 통한 고 들의 쟘제적 욕7 충족 둥을 들 수 있디-.

이%. 같은 항공사긴-의 제휴방식은 크게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htuce)외. 마케팅 제휴

(Marketiug Allia11Ce)의 형대로 구분된다,

1) 전략적 제츄

진략적 제휴는 지분참여가 없을 수도 있으나 주로 항공사들간의 소유지분에 대한 일Is- 또는

상호투자를 통하여 이미 타 산업에 있어서도 보펀화된 깃이다

특히 항꽁산업은 범적으로 국제적인 횹수 · 骨빙이 2 되어 있는 관게로 80년대 말부터 항공

사간의 지분침여 빙·식이 필·용되기 시작하먼서 주로 항궁사들 간의 수요하보 및 규제상 확대가

이려운 취약 Network 대한 보강첵으로 이루어玆다. 전략적 제휴의 장기적인 목표로는 통함된

운잉시스템 및 공동브렌드를 개발하어 소비자에게 온라인(On line) 항공 서비소(seamless trave l)

를 제공함으로써 휴 항공사 그 룹이 타 그룹이니. 타 힝·공사보디. 경젱우위를 회.보하러는 데 기

1를 투고 있다,

2) 마케팅 제휴

미-케팅 휴는 1J잉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으로도 많은 아이디어들이 등징한 깃으로 71

%M'되고 있다. 헌재 주로 사- - 되고 있는 마케팅 제휴의 빙-식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T CRS 졔휴

항공사 마케팅 횔A의 가징' 강럭한 수9'이자 막대한 31정비 투자를 요구하는 컴퓨터 에의·시

스 뎀(CRS)파 이를 통한 시장정보관리 y 수익관리시스5삐YMS)은 항공사의 겅젱력 강촤애 긴·수

록 谷 잉항을 줄 것으로 에싱'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 개발 . 활용도1고 있는 세 적 데7-모 CRS

례 며러 힝·공사-趾이 가3]함'으로써 마게팅 촬동사의 71세게화 추세가 현져하게 나다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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怨 공동운항 (loirlt Operation) .

두 개 이상의 항공사가 공동운항하는 방법은 항공산업의 발달초기에 주로 사용되어 온 것이

다. 즉 경제성이 없는 노 선에서의 경쟁을 지양하고 고정된 공급력을 변동적인 수요에 대응시키

는 한 방안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수익성이 높은 시장이나 성장하는 시장에서는 사용되지 않았

었다. 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과당경쟁과 성장둔화로 인하여 여러 항공사들이 위기에 몰

리게 되자, 원가절감을 위한 수단으로서 특정노선에 다시 공동운항시스템이 활용되는 모습을

보 이고 있으며, 이는 특히 상호 제휴 항공사들간에 선호되고 있다.

卷 운항편명 공동사용(Code Sharing)

운항편명 공동사용방식은 CRS (Computer Resetvation System:컴퓨터 예약 시스템)의 발달 이후

새로운 마케팅 기법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규제완화된 미국시장에서 80년대 중반부터 지

역항공사와 대형 항공사들 간의 제휴가 이루어짐으로써 급속히 확산되어 왔다. 에년대 대형 항

공사들간에도 협정상 단독 운항이 가능한 국제시장에서 역러한 기법을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卽 기타

이외에도 정비용역의 상호교환, 일괄탑숭수속, 상호고객 우대제도 공유, 시설물 공동사용, 항

공기 공동구입 및 임대차 계약, 운항승무원 및 중역의 교환, 공동 승무원교육, 상품 공동개발,

공동 판촉광고, 기내식 및 항공유 공동 구매, 대리점 공동운영 등이 마케팅 제휴의 방식으로 널

리 활용되고 있다,

812 제휴에 의한 기대 효과

항공사들의 제휴를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이득 및 기대효과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들

주요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T 자원공동활용에 의한 원가 절감효과

卷 자본이나 새로운 경영기술의 용이한 득

卷 CMS 열람상의 우선순위 확보

卷 공항혼잡 및 공항규제에 따른 자원완화

卷 대규모 마케팅의 확보 및 적은 투자비용으로 새로운 서비스 l]발

卷 규제가 심한 시장에서의 용이한 진입

7 장거리 노 선 운영력의 강화 및 급성장 중에 있는 국제항공운송 수요의 확보

勒 네트워크의 확대로 분산되고 있는 수요의 확보

卷 신속한 연결 스케줄 제공

卷 서로간의 제살깍기 경쟁으로 인한 소모전에서 탈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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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필 항공사의 다국적화

8,2,1 항공사의 다국적화

대부분의 국가듣은 힝·공사를 국익이나 공익을 위해서 정부관리체제하에 두기를 원했고, 이에

따라 국직주의0國飾主義 ;lId[ionalism)와 정부통제를 일반촤兎었다. 그리나 세 촤 시대에 경 럭

을 강촤하러먼 지.유骨게 세게직 노 71밍·을 효율적으로 구싱, 운엉할 수 있는 다-5[직기리(多國緖

企業) 항공사가 유리하리라고 판단되이 다국적 항공기입의 출헌이 서서히 니·타니-고 있다, 대표

직인 다dr적 기업은 스 칸디나비아 i국에 의해 설립된 SAS이띠, 잉국, 스 페인, 독일, 이탈리아,

스 칸디나비아국들에 의헤 실림되는 Airlines o f Burope 등이 있다,

8.2.2 공동운항 항 사 사레

Scandinaviau Airliues System(SAS)은 1946년에 덴마크, 노旦웨이, 스 웨덴의 3국 공동의 Nationsl

Flag Carrier로서 설립되였으며 3국의 힝공힙정상 지정기업이다, 이들 복수의 국기·는 하니-의 항

공회사를 공동소유하이 각각의 항공헙정상·의 권리를 SAS가 헹사하는 독특한 방식을 체 하고

있으미 유사한 방식을 아프리카 힝·공(Air Afric]ue 이

� 

취하고 있다.

SAS의 지분비뮬을 보먼 덴마크의 DDL힝·궁(Det Danske Luf[fase1skap)이 20%, 노르웨이의

ONL 항공(Det Norske Luftfase1skal))이 20%, 스 웨덴의 SILA항공(AB Aero - transport 이

� 

30%를 각·

거- 보유하고 있다, 원레 이들 항공회사는 각3의 국내선과 근거리 국 신을 운항하고 있었지만

대서양노신을 개설하기 위하여 다국적 항공기업을 설립하이 힌재는 국제노신을 진부 일임하고

였다.

SAS는 이들 항공기업에서 11출된 6띵의 이사에 의헤 운영되고 있다, 항공기는 자 항공기업

의 소유로 되어 있으어 해당 국가에 둥록되어 있는 것을 Pooli11g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8.3 항공운송기업의 그룹화

세게지 노 신망 구성의 효울·촤, 항공기 이-g.普 吟대 등을 목적으로 향공기업긴·의 전면적 제휴

블 비-탕으且 하는 항곱샤늘의 /」7촤 힌상도 나타나고 있다. Gia1oreto(1彌8)은 C그fy 8-l% 과 같

은 거대한 규모로 세계적 시장v-v를 가집 7 있는 항공사 그룹화의 기.상모형을 제시兎었는테,

이리한 종류의 판메시장을 달리하는 거대 항곰사들이 그 룹촤하러는 움직임이 
'헌실적으로 

니.타

니.고 있다. 7한, 이러한 그 룹화는 2국간 항공협정의 규제하에서는 Ownershi]) an d Control이 양

<·:-에 주이진 항공사만이 운송권이 주어7]으로서 샘)기는 한계성을 극복하는데도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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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림 8-1 y 초대형 항공운송 기업의 애시 .

l 朝 1
강 · 양 안을 且 <

, l . 각 항공사 강 을 용하 l

의 모든 항공기 정비제공

8.4 남북한 항공사간 협력증진 전략

이상과 같은 제반이론과 사례를 참고하고 남북한 특수상황을 고 려할 때 다음과 같은 협력증

진 전략을 생각할 수 있겠다.

8,4,1 L%TA 등 국제항공사 기구를 통한 협력

1ATA(IntellIational Air TraIlSport Association)는 세계 각국의 항공기업(32개국 61개 항공회사가

참여)이 1945년 4월 쿠바의 아바나에서 세계항공회사협회를 개최하여 제2차 대전 후의 항공수

송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하고 국제항공수송사업에 종사하는

항공회사간의 협조강화를 목적으로 셜립한 순수민간의 국제협력단체로서 항공운임의 겯정, 운

송규칙의 제정 등이 주된 임무이머 준 공공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현재 105개국의

190여 주요 항공사가 가입하고 있다.

1ATA의 목적은, 첫째 세게의 제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안전, 확실 및 경제적인 항공수송의

발달을 촉진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되는 제 문제의 해결, 둘째 국제민간항공운송에 종사하고 있

는 민간항공기업의 협력기콴으로서 혈력을 위한 제 수단의 제공, 셋째 ICAO, 기타 국제기관과

의 협력의 도모 둥 세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항공기업간의 협력

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항공기업간에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할 각종의 표준방식을 설정하는

공적을 남겼다, 이 중에는 표준약관, 항공권, 화물운송장, 북수항공기업간의 연대운송협정, 판매

대리점과의 표준계약, 표준 지상업무 위탁계약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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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1ATA에 북한의 고 리민항이 1996년 6월 가입신청 하였기 떼문에 앞으로 최윈 항공사

로서 본격직인 권리 · 의무를 이헹하)]) 되먼 q-자적으로 최윈 항공사간 힙력이 증진엽은 물론

님·북한 항공사간에도 [ATA의 항공사간 언내운송헙정(Multilateral It1teriine Traffic Agreement)이

직용가능하게 되어 예를 들면, 대한항공과 고 려만항긴에 어 및 화물의 인결운송이 가능하여

각사의 운송분에 대한 항공운임의 청산도 1ATA를 통하여 가능함으로 북한의 국제 항공교통밍·

의 간접적인 확대에 획기적인 걸파를 초레할 수 있으미 남북한의 관계게선애도 긍정적으로 기

이할 것이다.

고러민항이 한 길읍 더 나아가서 가까운 장래에 동양지역 항곰사힙회(0tierllal Airline

Association : OAA)에도 가입하여 KAL과 AS2ANA를 포힘·한 최윈항공사들파 헙력 증진을 위헤

노 력한디.면 동양지역 항궁협력에도 긍징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힝·공사간 대촤증진

을 통한 분야별 헙럭이 개신될 첫이다,
a

8,4,2 상호 총대리점 임명을 롱한 영업상의 협조체제

한국의 국적 힝·공사중 하나와 북한의 고리1긴항이 잉업상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니.아가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호 총데리점(General Sales Agent)을 임덩하는 것이다. 즉

대한항공(또는 아시아나)이 고러민항을 북한에서의 총데리점으로 임명하고 대신 고러 항이 데

한항공(또는 아시아나)을 한국에서의 총대리조]요로 리임하는 방안이다.

디 나아가 보다 적극직인 제휴를 고려힌·다면 관할지억의 법위를 확대하여 한반도만이 아니

고 전세게를 대상으로하어 대한힝·공(SE는 아시아니·)이 진출하고 있는 지역과 고러t핀항이 진출

하고 있는 지역의 총데리점을 싱'호 임떵하는 절이다. 이 경우 고리민헝·이 단독 진출하고 있는

지익보다 대한힝·공(또는 아시아나)이 진출하고 있는 지역이 훨쎈 크므로 북한측에 크게 유리한

엉엽처·대 결과를 기데省· 수 있으머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납북한 항공사간 업무의 교 류 및

협력이 증대省 것이다.

843 공동운항방식에 의한 남북한간 직항 정기항로 개설

공동운항방식(Joiut o peration) 남북한간 직'상정기항로 개설빙·식에는 참어 국가 및 항공사의 수

에 따라 아래와 v·이 세가지 형테로 나눌수 있다.

첫쩨는 남북한 항공사만의 공동운항}$'식에의한 3 1'항노신 개설을 들 수 있다, 즉 예를들변 서

울-평양 및 속초-윈산간 또는 부산-서물-·핑양-신의주 項 제주-광주-서울-핑앙-칭진

>의 남북한 직항노신을 합의 설정하이 한국의 항공사외- 북한의 고리민항이 공동운'항하는 깃이

다. 공동노신항공사·는 1 KAL/고리민항, 慘 ASIANA/3't리민향, % KAL 및 ASIANA 0<리민항

동 세가지가 가능하%으나 이 중 1가지를 덱히·거나 V 선1실로 다른 공동운항방식을 취득할 수도

있겠다. 그리나 이 방뱁은 님-북한간 신뢰가 7축되고 한반도의 긴장이 완촤되고 납북교류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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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진전되었을 때 가능하다. .

둘째는 남북한 2개 항공사와 1개의 외국 항공사를 포함하는 3사간 공동운항방석을 들 수 있

다. 예를 들면 한국의 1개 항공사, 북한의 고려민항 및 중국의 1개 항공사 등 3개 항공사가 서

을-베이징-평양 또는 서울-심양-평양간을 공동운항하는 방식이다. 다론 한가지 방안은 한

국의 1개 항공사. 북한의 고려민항, 일본의 1개 항공사 등 3개 항공사가 서울-동경-평양 또는

서울-니이가타-평양간을 공동운항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비교적 실현가능하다.

셋째는 남북한 2개 항공사와 중국, 일본, 각 1개 항공사 등 4개 항공사간 공동운항방식이다.

예를 들면 북한의 고 려민항, 한국의 1개 항공사, 중국의 1개 항공사, 일본의 1개 항공사 등 4개사

가 서울-베이징-평양-동경.-서울간의 다이아몬드 노 선을 공동운항하는 것이다. 4개사간 협조

가 증진되면 다이아몬드 노 선에 베이징-동경, 서울-평양 직항로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8-2 y 다이아몬드 노 선

평양

; -

4
-41

-

서울 . ·

844 남북한간 합작회사의 설립 또는 다국적 항공사의 설립

위의 방안은 각 항공사가 중립적인 경영을 유지한면서 특정노선에 협조를 증진하여 공동운

항방식을 취하는 凍이다. 이곳에서 설명하려는 방식은 관련회사의 공 투자로 새로이 설립된

합작회사 또는 다국적 항공사로 하여금 특정노선을 운항케하며 이를 위한 지원을 분담하고 이

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첫째, 납북한 항공사간 새로운 합작회사를 섣립하여 남북한간 직항노선을 개설 정기운항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 려민항과 한국의 1개 항공사(KAL 또는 아시아나)가 50 : 50비로 합작 투자

하여 가칭 통일 한국항공사(United Korea Airline)를 설립하여 상호합의하는 남북한간 직항노전

을 운영하며 경영책임과 손익을 반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 섭에 따라서는 북한의 고려민항과

한국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3개사가 공동투자하여 합작회사를 만들 수도 있으며 교섭여하에

따라서는 40 : 30 : 30 또는 30 : 40 : 30도 될 수 있겠다.

둘째는 3개국의 3개 항공사간 다국적 항공사 설립이다. 즉 북한의 고려민항과 한국의 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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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중국의 1개사가 공동투자하여 가·칭 唱·해항공사(Yellow Se[i Air1in이를 설립叫이 운'항하는 것

이디-, 다른 하나는 북한의 고 리민항, 한국의 l 사, 일(의 1개사가 공동투자하이 가칭 한일항

공사(Korea-lapan Airlin이를 설립하어 서울-동겅-평얌간 또는 서울-니이가타-핑양간을 운항

하는 젓이디-, 투자비는 한국 : 북한 : 제3국이 30 : 30 : 40으로 하여 제3국 힝·공사가 대표이사로

추친케하고 본사도 제3<·r의 수도(베이징 또는 동겅)에 두고 71원수는 한국 3인, 북한 i인, 3국

4인으로 투자 비율에 따를 수도 있凍다,

4셋쩨는 4개국 4게 항공사간 다국적 항공사 설럽이디-, 즉 북한의 고a-1민항, 한국의 1개사, 중

5 (의 1개사, 일본의 1개사가 공동투자하여 가칭 동북아 항공사(Far East Asia Airlitte)를 섣립하여

서울-베이징-핑얌-동겅-서물의 다이아몬드 노 신을 운항하는 방식이다, 협조 진진에 따라서

는 서울-평양 및 베이징-동겅노선을 추가할 수 있겠다, 투자비는 긱· 사벋로 25%씩하어 임원

수도 각 사 ]멍씩 추천하고 내표이사는 l - 2닌씩 교데로 맡을 수 있凍으며 본사는 가능한 서울

에 두되 제3국의 수도에 둘 수도 있戚다,

8,4,5 남북한 항공사간 공동위원회 설립

정부간 남북한 민항공 공동위원최(가칭)의 실립이 펄요하듯이 남북한 항공사간에도 공동위윈

회를 심립하여 상호협력 및 한반도 민항공의 공동발전 진략을 모섹해야 할 것이다, 이 공동위

원회에는 북한의 고리민항과 한국의 데한힝·공 및 아시아나의 참여는 물론 일반 전문가나 힉·자

도 침-이하여 남북한 
'힝·공사간 

상호협럭 증진 빙·안과 한반도 민항공의 공동발전 전략을 헙의토

록 한다. 동 위원최 샨하에는 분과위나 소단위 인구모임(SInaIi Study ornu p)Y 두이 진문분야별

로도 
'힙릭방안과 

l략을 모섹토록 한다, 특히 징보교촨, 교육, 시장조사, 운항, 정비, 자재구인,

혼보, 선진 공항관리, 운송, 기상 둥 제 분야에서의 남북한 궁동운영 및 자료교환과 아울러 통

일에 대비한 A-동 인3L외· 단게별 대웅첵을 수립 추진토록 한다. 동 공동위원회 진체회의 및 분

과최의 둥은 징기적으로 개최하미 개최장소는 서울, 평잉, 판문집 또는 기타 국네장소를 교대로

할 수도 있겠다.

S,4.6 남북한 부정기(전세기) 공동운항의 활성화

정기린 설로 인한 남북한 힝·공사간 힙럭도 중요하지만 이와 벙헴해서 특수 꼭지의 昔체 수

송을 위한 진세핀 운항도 남북헹·공사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머 아마도 초기에는

보디· 힌싣성 있는 방·안인지도 모르1>다, 에를 吾먼 남북한 정부간 회의 개최시 대표단의 수송

이나, 이샨가족 상봉을 위한 수송, 관굉·교류를 위한 관광단체의 수송, 문화 · 종Jt't 31(류를 위한

제반 문촤 . 종교단체의 수송, 스포츠팀의 수송, 긴급구호 물자의 수송 동이 CI 예라 하凍다.

s.17 남북한 항공사간 임직원 상호파긴 교 류

남북한 항공사간 리력이 어느 정도 진전되먼 한 단게 더 니.아가서 싱·호신뢰 구축과 힙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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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부 임직원을 상호 파견 · 교 류 근무케하여 이해와 협조를 증진시킬

수 있고 아울러 교육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다. 초기에는 각 분야 1명 총 5명이내의 소수로

줄발하여 점차 각 분야 3-4 명씩 20-30명까지 확대할 수 있겠다.

북한의 고려민항은 전문성이나 졍쟁성에서 한국측 항공사보다는 더 후진성을 변치 못하여

교 육, 훈련, 경영자문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겠다.

9. 결어:통일에 대비한 한국항공정책의 과제와 방향

9. I 남북한간 교통망 연결을 위한 단계별 전략

남북한 민항공 교류협력 증진은 전체적인 교통분야 교 류협력과 한국의 통일 추젼전략과 연

관되어 검토되o]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 교 통망의 연결은 남북간 화해협력에 따라 인적 · 물적

교 류가 활성화되기 전에 단계적으로 먼저 구성되어야 한다. 즉 교 통망의 연결을 양체제간 정치

적 타협에 따라 전개될 남북한간 관계 진전에 맞추어 추진되어야 하며, 각 단계별 교통수요에

따라 필요한 교 통망의 연결과 구성이 먼저 계획되어져야 한다, 이 분야 전문가인 이인원, 이역

혁 교 수의 견해를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남한에서 계획하고 있는 3단계 통일전략에 의하면 각 단계별로 교 통수요와 연겯망의 구

성방안이 닿라질 것이다. 제1단계의 화해협력기에서는 인적 교류로서는 남북간 당국자 및 극히

제한된 범위의 제인의 왕래가 허용될 뿐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의 물적 교류는 상호 협

의에 의해 사안별로 제한된 물자수송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인적교류의 수단

으로서는 제3국을 중계기지로 한 간접적인 항공운송011terlining)과 판문점을 통한 도로운송을 활

용하고, 물적 교 류의 수단으로서는 남북한 항만을 직접 연결하는 정기해운편을 개설해야 할 것

이다. 또 이 시기에는 앞으로의 교 류확대를 대비하여 최소한 서울로부터 북쪽으로 끊어진 철도

와 도로노선인 문산의 경의선과 철원의 경원선의 복구공사는 착공해야 할 것이다.

제2단계의 남북연합기에서는 좀더 통합적인 교통망 구성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시

기에는 남북의 교통게획가들이 상호자료와 정보를 교 환하여 공동으로 통합교통망 구성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보다 더 진전된 범위에서의 교 통망 건설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우선 철도와 도

로는 서해안노선과 동해안 노 선 등 남한의 기존노선을 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 항공은 서울-평

양간 직항노선의 개설을 추진하되, 미흡할 경우 제3국의 항공사가 북경이나 니이가타를 중계기

지로 경유하여 취항할 수 있으며, 또는 남북한의 항공사들이 이들 중계기지를 활용하면서 코드

공유(code sharing) 등 공동운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운은 남북한 국적선사의 정기선 취항지

점을 더 늘리고 북한의 주요항만의 시설확충애 남한 설사가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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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뎐에의 통일국가기에는 남한의 세로운 교통수단인 고속전철망을 북한으로 연계하어 건설

하고, 침딘·교통수단인 자기부상얼차의 도입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긴·도 전체를 데상으

로 한 칠도와 도로망의 구성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교 통망과의 언졔를 목표로 하어 이들

국가외. 대륙통합교통제게를 3L성管 수 있을 것이다, 항공은 납북한 각 도시를 국내선으로 운항

함은 물론 남북힌- 힝·공사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V 선권 등 북한의 항공주권을 남한이 
-행

사할 수 있을 것이디.. 해운은 이미 자유촤되어 남북한의 긱· 항만에 남북한 선박이 지.유로이 취

항할 수 있을 것이다.

9.2 통일에 대비한 한국항공정책의 과제

납북통일은 에측 불가능한 돌발적인 게기에 의헤 이루어 질 수도 있고, 꾸준한 준비를 통해

북한의 개발을 유도하는 단계적인 전릭페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 어느 겅우에吾 남북간

교통로의 연결은 인적 및 물적 교 류의 획대를 위한 가쟝 중요한 전제조긴이다.

남북긴- 교통로의 언결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시섣에 대한 벌도의

투자但이 가징 신속하게 언결苟 수 있는 교통수단은 힝·꽁이머, 해운도 제한된 W위내에서 즉시

이용 가능하다. 그리나 칟도와 도로의 지표교통은 晋이진 휴전선 일대의 구간들을 복구하는데

많은 에산과 시간이 소요된다. 더욱이 북한의 얼악한 철도와 도로사정을 남한과 같은 수준까지

꼴어을리는데는 엄칭난 투자가 필요할 깃이며, 헌제의 북한 사정으로 보아 그 모두를 남한에서

부딤하지 않을 수 임을 것이디·.

힝·공교통의 특성과 Mitrany, Nye, lacob 동의 통합이론을 종힙치 볼 때도 남북한 항공교통협

릭 추진이 통일을 추진시키기도 하고 통일 이후의 한반도의 동짇성 회복 및 신속한 제반 인적

· 물적 왕레를 도모하므로 통일 과업 수행의 조기 완수와 정착에도 기어할 것이다,

21세기 국제항공어긴과 촨경욘 떵실공히 아시아 · 테평앙 시데가 될 깃이머 특히 잠재럭이 s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동북아 지익의 비중이 크게 증대할 깃으로 에상된디·. 특히 21세기 남북한

통일의 가%성에 데비한 민힝·공의 제반 기반조성올 이룩헤야 히-머 신 인毛국제공힝·의 성공적인

개선과 Htth촤 전략 추진으로 (통칭)한국의 중십지 억할을 강촤해야 될 것이디·. 한국은 통임 이

전인 힌제도 양지으로는 ICAO 8위권의 민항공 주요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잗지으로는 세게적

%c준에 미홉한 짐이 적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기세기 아시아 · 대평양 시데의 주도국

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부, 신재, 군, 힉·계의 총체키 노 릭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요 시

접에서 한국의 항공정첵 수립에 고러苟이· 할 파제와 방향은 요익0 정리하먼 다음파 같다.

칫께, 게속 7속히 성장하는 아시아 · 데펑잉: 지익의 민간힝·곰 발전을 위하어 억내 힝·공의 71

진적 지·A-촤(Progressive Liberalizatiou)를 실힌함 수 있도록 노력헌·다. 또한 효과키이고 조직적인

지역적 후]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지익에서도 BU, NAF1'A, Andean Pact 둥과 같은 3내 민간



97

항긍협력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한다. .

둘째,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인력을 갖추고, 자율적으로 항공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앴도록 항

공행정기구를 확대 강화 개편한다. 헌재와 같이 건설교통부의 1개국 단위로서는 한계가 있다.

셋째, 정부간, 비정부간, 세계적 또는 지역적 제반 국제항공기구 활동(ICAO, 1ATA, OAA 등)

에 적극파견 참여하여 점차 주도적 역할을 하고 특히 fCA0의 33개 이사국 피선을 위하여 총력

적 외교교섭을 전개한다.

벳째, 국제경쟁력이 있는 국적항공사 육성을 위한 제반 항공정책을 과감히 수립 추진한다,

다섯째, 세계적 수준의 충분한 항공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 군, 산업계, 학계의 공동 종

합 장기 대책을 수립한다,

여섯째, 신 인친(영종도) 국제공항 등 건설을 비롯한 여타 국제공항의 건설 · 확장을 차절없이

추진하여 아 · 태시장 및 동북악의 중심기지로서의 기본 시설을 확보한다.

일곱째, 인천 국제공항이 개항되는 2000년까지 각종 국제항공회의를 유치 한국과 신 공항을

동시에 홍보한다.1예 : 제3차 아세아 · 오세아니아 지역항공 협력회의(1998), 제4차 세계항공우주

법대회0997), 아 · 태지역항공국장회의(1998), 기타 ICAO, fATA
,

OAA 전체 또는 위원회 회의

등1

여덟째, 아시아 · 태평양지역 전체 지역항공기구가 설립될 때까지 동북아지역 항공협력체제

(Sub-Regional Aviatiotl Cooperation System)를 먼저 구축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 관계국과 협의 추

진한다.1예 : 2000년까지 BeGing-Seoul-Tokyo(BESTO) Shuttle Service 개설추진 등1

아홉째, 언제 갑자기 이루어질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 남북한 민항공협력 방안을 구체적, 세부

적으로 사전 연구 · 준비한다.

열번째,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심도 있게 협의 추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군, 산업계, 학계 공

동의 항공정책 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모여 중지를 모으고 공청회를 통하여 여론

도 수렴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앞에서 설명한 남북한 민항공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와 방향을 요약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項째, 남북한 정부간 항공협력 과제

1) 남북한 항공 당국간 면항공 공동위원회(가칭) 설치

2) 남북한 양측에 이득이 되는 민항공 분야의 협력 추젼

- 북한의 영공개방과 함공로 설정 이용

- 남북한 항공 우편물 수송 협조

- 항공전문인 공동 교 육 훈련

- 국제 항공기구에서의 공동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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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냠북한 공동향공 정책의 언구

둘쩨, 남북한 힝·공사간 럭줌진 과제

- lATA 둥 국제힝·공사 기31-를 통한 항공사간 헙력
- 싱·호 총데리짐 임명을 통한 잉입상의 힙조체제 구축

- 공 운항방식에 의한 남북한간 직'항 정기<·--선 게설

- 남- 한간 힙작회사 설립 또는 다국적 항공시-의 설립

- 남북한 항공사간 공동위윈최 섣립

- 남북한 부정기(전세기) 공동운'항의 활성화

- 남북한 항공사간 임직원 상호)il·견 교류

남북한 1런항공 험력증젼은 억시 전반적인 남북한 관계발전과 주번 4대 깅·국과의 관게 크게

잉힝·을 반는 것이 사실이머 특히 북한의 정치 · 겅제적인 내부불안 요인과 일굔[성 일는 태도에
된

따라 한반도 긴장상테가 조성되논 경우도 있있디·. 하지만 역사의 빙-향은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퇴색파 분단d가의 통합이머 납북통일도 시간의 (제로 평기·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인방(서독)이 통일전 20이넌 진부터 진분야에 걸처 꾸준히 점진리인 힙럭과 교 류

를 해 受旻이 우리도 인내를 깆'고 사진에 만반의 준비를 히·고 한 단계씩 짐진직으로 나아가야

할 깃이다, 이)q·에시 섣멍한 제반 과제는 한기·지도 쉬운 것이 없으나 21세기 통일과 이.시아 ·

태평양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이야 할 과제들이머 나이·가야 힘· l·st인 것이다.

따라서 힝·공관련 징부딩<·'r, 군, 산업게. 학게는 중지를 모으고 일치단결해 힘을 기르1펀서 제반

과 들을 하나씩 吾이나기·는데 국내직, 3제적 최신의 노 력을 다해야 할 깃이다.

豪 단기간에 이상의 연구를 수宅힙에 있어 자료의 빈곤으로 어러움이 많앴-으니. 여리기관 및

전문가, 선배 교-수님들의 힙조)}· 자문이 있었으머 특히 긴설교통부 항공국 괸·계자, 대한항공 관

게지·, ICAO 의 Zubkov국장, KAL 이테윈 부사장, 한국항공대 홍순길, 이영헉 교수넘들의 조인과

힙조 및 자료지우1에 릴은 김-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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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K 부록 표 l-l > 북한의 민용기 보유기종

자료 : Flityt International(93.1 월�)

< 부록 표 i-2 % 북한민용 항공기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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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표 l-3 > 북한'힝·공기 동록기호벌 기종

나[f가E
l P-5,, ] Ar,,o..v24 l , IV /J-2, l l

] :c: 섬 쁨섬
l K,,, l An,.Il..2, l , ,. .-,, l 

FNtrNGO 喉* l
l ·-… l -‥‥.‥ l ‥‥-‥ l l



101

4 부록 표 l-4 % 북한의 국제선 운항현황

고려민항 취항노선

중국민항

에어로프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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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표 1-5 > 고러민향 항공기 제원

자료 : Flight Inter11atiotlal(93.12윌)



103

K 부록 l-6 > 금강산 항공사 약력 .

1991. 3, 1 : 재미교포 박졍윤씨가 섣립

1991. 4. 15 : 양각도 호텔 (48충)에 카지노 및 디스코텍, 가라오케바 등 위락시설 서리를 통

한 콴광객 유치 활성화 추진

1991. 4. : 원산 군용비행장을 민간에 개방 추毛

1991. 4. : 금강산 주변에 외국인 전용 관광단지 건설 추진

1994, . : 최초 남북 직교역사업인 남한 쌀 5천톤과 북한 무연탄 3만톤 시멘트 1만1천톤

의 물물교환을 천지무역상사(유종열 회장)과 국제 그 룹을 통해 추진하였으나

실패

1991, 5. 21 : 나고<펑 나고야 북한 최초의 C묘ARTER 실시

1992. 2. 28 : 동경에서 재일한국민(민단계)에 대한 VISA 발급대행업무 개시 발표

1992, 3. 9 : 동경에서 한국인에 대한 VISA 발급대행업무 개설 및 금강산 백두산 관광여행

허가 발표

1992. 4. 12-16 : 나고야-평양 C묘ARTER 실시 (기종 : TO 154, 90명탑승)

김일성 생일 축하객 참가(일본인 관광단)

K 부록 표 l-7 ) 금강산 항공사 항공기 보유현황

4 부록 1-8 % 금강산 항공사 운항노선(국제선/(정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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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표 1-9 y 북한관광 상품판배 管작 / 합영 여$사 헌苟·

-i------l . - . - - - - - - ·- . - l-----.- l

지·iL ; 통일원,'북한의 관광사업 추진힌촹',내부자旦,1992.

한국관광공사,'님-북한 관광힙력 방안에 괸·한연구',1992 정리

{ 부록 표 l-IO y 남한의 남북교류협력 관련빕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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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표 l-Il y 북한의 대표적 숙박시설 .

l l‥‥i而胡·料劍·欄·棺기··……l
l
l t 1급수준 l 王원 관, w관, 춘 관, 금감산 관, 자남 ] l
l 관 i 1 산 관 i i

4

l
l l l 호 , 恐총 관광호 , 풍 호 , 주호 [ l
l l 타 l , 금수산호 , 양호텔, 봉화산호 ,

叉란봉 i 확 포함 l
l l l 호텔, 중호호텔, 안주호텔, 속 관 l i

주) 관광호텔은 여관을 포함한 것임. 관광호텔만의 평양집중도는 약 90%임,

자료: 교 통개발연구원, 
' 

남북관광자원 공동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1992

K 부록 표 1-12 y 북한의 대표적 편의 시설

l l l 양제1 화 , 양제2 화 , %전 화 ( l l
l 화 l 6 土 [ 화 >, 아동 화 , 화 , l i
l l l 화 l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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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표 l-l3 % 납북한 항공관苟.지IL 비교

l l [[100·000 (2간추 ) l

1涉]·l)·Al2·3·o···……M· 府.묘渚성F기
l l 1방문, 성묘% 추%) l
l' 

關

團 

' 

l')V3" 
" "

d' 出

」i:話삽柔< 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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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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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 . - - . - . - . - . . - . . - - ·. . ·. . . - - 새

. . . ,
:[: 認 :[ . ,...., ,7,, ,,,,,x,,料,

l [i · 국내이헹업 l,000최사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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洲 :謹紅 
"""

[雪而

l 
出!制'奉 

)孟, 認活自

자료 : 국토통일원, 한국관광공사, 북한문제연구소, 기타자료 참고자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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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

일반적으로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은 한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언식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얼마전 
i

로동1호', 
'

로동 2호' 등 중거리 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 
t

대포동5을 개

발하는 등 군사용 과학기술면에서는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은 선진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의 연구인력과 독자적인 이론의 개발을 통해 수행되어 온 만

큼 북한은 독특한 과학기술적 궤적(trajector과과 체제(system)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죽적의 경로

또한 북한이 추구해온 과학기술정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았다,

북한의 기술축적을 제약하는 경제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효율이나 기술혁신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원투입에 의존하는 저효율형 성장체제이다. 북한의 군사용 기술개발시스템에 비해 산

업기술은 낙후되어 았음은 널리 알려전 사실이다)

'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채택에 따라 북한의

제한된 연구개발인력과 자원을 군사용 기술개발에 집중함으로써 산업용 기술의 개발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미국 등 서방선진국들의 대공산권 기술이전 규제정책[COCOM 규제]과

이와 맞물려 북한의 자력갱생적 발전전략은 북한의 기술수준을 국제수준과 비교하여 낙후한 상

태에 머물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북한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발전은 북한이 대외개방을 시작한 1984년 이전까지 형성기

(1945-1960)와 확립기(1961-70), 대서방 기술협력 모색기(1971 - 83)로 나눌 수 있다. 북한당국은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한 이후 내포적 성장체제로의 전환을 모 색해 오고 있다, 북한당국은 대외

개방을 준비하는 한편, 첨단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전개해 오고 있다. 1987년에는 「

2000년까지의 과학기술개발 장기계획J 을 수립했으며, 이를 삳현하기 위한 단게별 과제로서 제

1차(2988-1990) 및 제2차(1991.7.-1994.6.)의 「과학기술 발전 3개년 계획」 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그 성과는 미지수이다.

북한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특성을 기술개발시스템과 기술확산시스템으로 나누어 한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북한의 기술개발시스템의 특성은 한국이 군수, 민수부문의 커다란 차이 溫

이 
i 모방형' 단계에 있는 것과는 달리 군수부문과 민간부문억 커다란 특성의 차이를 보이고 있

다. 한국의 경우는 실용적이고 상업적인 산업기술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핵심기술의

대외의존도가 높다.

이에 비해 북한은 자립적언 동원체제 아래에서 01느 정도 독자적인 산업기술과 과학기술 개

발능력을 갖추었으나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해서는 낮읕 기술개발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군

용기술에 편중함으로써 군용기술과 산업기술의 개발력 간에는 
'

모방형' 단계와 
' 

전통형' 단계로

그 격차가 크 다.

북한의 기술개발시스템은 (구)소련억나 중국의 경우와는 차이가 난다, (구)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사회준의 대국은 서방 자본주의국가들과 대결하기 위해 기초연구부터 응용연구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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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직인 기술개발시스1>]]을 깆·추고 있다,.3-러나 사회주의 소국인 북한의 겅우는 기초연구면에

서도 사최7의 대국에 비해 취약하1*1, 불완진한 다운 스트 립(down s traem ) 방식을 취하고 있다,

북한 과학기술정책의 결정과 집 의 중추기꾄·이 과학윈의 기능을 (구)1련의 경- 와 비교해 보

먼, 소런과학윈은 기초과학이 깆'는 비중이 매우 은 반면, 북한파학오1은 상대적으로 셍산기술

에 닐'은 비중이 두어져 있다,

북한의 기舍확산시스뎁의 특성 억시 한국과 커다린· 차이점이 존제한다, 한국은 C·[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데학-기업연구소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저 있는 
' 

확산형'의 특성을 깃고 있다, 한

3의 기숟확산시스텝은 국가의 진략적 게시 아래 입무지향적 기술개1身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

라, 적극적으로 민간기엄 게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확산헝 시스%으로 규징할 수 있다, 초기

산입촤과정에서 부족한 기술적 지원들을 %중적으로 배치, 관리하기 위헤 국기·가 주도하는 형

테를 취했지만, 그 목적은 국기-부문의 기술개반을 깅'화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민간기71의 언구
a

개발농력을 감촤하는 데 두어질디·,

이에 비해 북한의 기술확산시스템은 국방부문이나 과학원 둥 3립언구소를 외하고 대힉-과

기업부문의 연구개발기능이 상당히 취약하기나 결어되이 있다. 따라서 제풉의.기술먼에서 싱·담

히 낙후되어 있으며, 북한당국의 데중적 기술헉신운동에도 불구하고 기술苟·신-1견에서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기술확산시스54]F 동원 가능한 물적, 인적 지·윈들을 군사기술의 개발에 집중

적으로 배분함으로쎄 7히러 기舍의. 파산을 지해하는 
' 

딘·절'형' 왁산시스$d]을 가지고 있디., <)-리

하어 북한의 국가혁신시스템은 산업기술의 개발에 장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주의국가

들이 개혁개방정첵올 취하먼시 단질'힝 기술파산시스뎀을 확산헝 내지는 파2헝 시스뎀으로 진

촨하는 문제가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나 북한은 부분적인 대외 개빙·정책 이외에 중앙게히

직 정제징첵과 시장지 자극파 경제쟉 효合의 결이 등 사최주의체제의 근본직인 한개를 개헉하

고 자 하는 노 력이 없기 떼문에 독자적인 전촨은 거의 용가능한 실정이다,

이외. 같이 남북한의 이질적인 국가기술헉신시스넴의 록셩은 시스털]의 왼·전한 통힙·과 과학기

술의 교 류외· 포1력애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파힉·기술분야에서 냠북한 두 체제를 통합하

는 과제는 국겨.기술혁신시스덴을 구성하는 어러 번수吾-징7의 과학기술정책 기조, 기9전띄·,

산입 씰 기업의 37-조, 교-H- 및 훈련체제, 국제기술 힙s)c란게 능-을 어떻게 효과지으로 통합해

나가는가 하는데 달리 9)다,

납북한 과학기술의 통합을 이루는 기본방힝1은 비징치적 영역에서 과학기술 교 류%. 헙력윽

증진시키는 것이 Y 1이다. 냠북한의 국가기술헉신시스벱을 통합하기 위한 7-체적인 전략은 3

딘-게로 니-누어 볼 i 있다. 제1단게는 파학기술의 Al't류 ·

'협럭 
단게, XI)2단게는 과학기술 공동인

구·개발의 딘·게, 끈으모 제3昔계는 시스텝의 왼·전 昏힙-을 曾성히·논 a게이데, 단계법로 과학기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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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류 . 협력 및 통합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제1단계인 과학기술의 교 류 · 협력단계는 통일에 앞서 과학기술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

초과학, 자원의 공동개발,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국내외 관련기관 사이의 협력체제를 마련함으

로써 서로간에 연구개발의 젼험을 교 류한다. 또한 표준화와 Data Gase구축, 천연자원 및 생태계

의 공동조사 쟉업을 통해 실질협력의 기틀을 마련한다.

제2단계 과학기술 공동연구개발의 단계에서는 소극적인 과학기술의 교 류와 협력에서 한발

나아가 상호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교환하고 협력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과

학기舍연구원과 분야별 정부출연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북한 과학원과 산하 연구기관들과 콩동연

구를 조직한다. 그리고 한국 내부에서는 가칭 
' 

혁신시스템 통합기획단'을 구성하여 북한의 국가

기술혁신시스템과 과학기술 역량을 정밀 조사,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단계별 통합에 대비한다,

제3단계인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통합은 남북관계가 금속히 개선되고 1,
2단계의 정책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거나 북한체제의 갑작스런 붕피 등으로 인해 통일이 앞당겨짇 때 본격

화될 수 있다. 시스템의 완전 통합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뿐만 아니라 교육제도 및 산업 · 기

업구조의 개혁 등 전반적인 사회경제적인 개혁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남북한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 무엇보다 북한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텝을 개혁

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한국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도 북한의 시스템을 홉수 통합에 대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북한의 시스템에 못지 않은 개혁이 필요하

다. 한국의 경우 기술확산시스템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지만, 기술개발시스템의 전반적인

수준에서 여전히 모방형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과학기술

력을 제고함으로써 예상되는 통일의 후유증을 극소화하는 대비책이 필요하다.

통합의 주체는 북한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이 사회주의적 특성상 국가주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한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통합 주체는 통합의 초기단계까지는 국가주도적인 성격을 띠

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국가부문의 일방적인 주도는 민간주도로 젼환하고 있는 한국의 국가

기술혁선시스템의 발전에 자첫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통

합은 민간주도를 원칙으로 하되, 북한지역에서 기술혁신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초기작업에만 국

가가 주도하는 과도기적인 조 치가 필요할 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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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

1-1 . 연구의 목적

지금 북한은 기존 노 선의 
"

고 수'Y, 
" 

개혁 · 개방"이 를 둘러싼 내부 논쟁이 진행되고 있지

만 결국은 수준과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개혁개방으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러한 추세에 따른다면 북한은 낙후된· 산업기술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도입을 적극화할 젓이고,

또한 축적된 군사용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엽용 기술로의 
" 

전환"(conversion)을 서둘 것으로 전망

된다. 따라서 북한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무엇보다 남북한 기술교류 및

협력사업을 위한 정책적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북한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통일에 대비한 정책 마련의 의미도 갖는다. 우리

는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 서독측이 동독의 축적된 기술력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시키는

오류를 범했던 데서도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동독은 사회주의국가 가운데 (구)소련 다음

으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력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독과 동독의 통일과

정에서 동독의 산업시설과 기술력은 전혀 팔용되지 못하였다. 그 겯과 동독의 산업시설과 기술

력이 통일에 기여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통일의 경제적 효과가 마이너스(-)화健던 젓이다. 이것은

서독측이 동독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서독과 동

독 간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통합에 실패했던 젓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과학기술의 확산 및 개발시스템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특성에 대한 규명을 통해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기술시스템의 분

석 및 향후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과의 비교연구도 병행하고자 하는데, 이는 남북한간 기

술교류 및 협력을 위한 정책적 기초수립과 나아가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통합을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와 갛은 북한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특성에 관한 연구

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예상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통일 이전, 낱북한간 과학기술의 교 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서 활용할 수 았다. 즉, 북한과 경제협력 및 교류를 할 때 한국기업이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들어가 단지 북한의 노 동력만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진출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북한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여 민간산업화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90

년대 들어 러시아나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에서 전개되고 있는 
'

군 민 전환'(conve認}otI)방식을 웅

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올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기술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여 생산에 활용하는 방식은 자칫 낙후되고 경
털

직퇸 북한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경제효율은 떨어질 수 있다. 그 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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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은 북한의 군-민 전환을 지원하여 북한의 시스텝 내부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을 붙러일으

킬 수 있는 장접이 있디·. 따라서 북한의 국가기술헉신시스템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인

남북한 기술협릭과 교류를 위한 정첵 수립의 기본지·료로서 활各될 수 있디·.

둘째, 통일을 대비하이 낱북한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정첵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서 활 . 뒬 수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서독이 켜었턴 통일비용을 짇김-하기 위헤

서도 북한의 산업기반과 기술력을 파괴하지 않고 ]데로 통일 한국의 산업기번·과 기숩력으로

보존시키는 것은 메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북한의 d가기술'힉신시스템의 특성응 규·뼝하고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는 작업은 통일을 대비

한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언구로서의 의미도 깆'는디·. 즉, 남북한의 국기·기술헉신시스덧]

의 특성 연구와 비교는 통일 이후 남북한의 통합적인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

책수립의 기초자료로 骨용될 수 있다.

I-2, 연구의 범위와 방범

본 인구는 1945닌 해방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국가기술헉신시스템의 헝성과 발진,

그리고 그 특성에 관하어 언구한다. 또한 사회주의적 보번성과 북한 특수성이라는 관접에 입

각-하어 다음을 언구범위로 섣정한디·.

첫째, 북한 사회주의 경제할전에서 기술의 역管. 과학기술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식은 1945넌

헤빙- 이레 項 차레 1/1촤를 거듭헤 後다. 따라서 북한의 국가기술헉신시스템은 고정된 시스뎀으

로서가 아니라 단질과 언속의 종합적 관짐에서 이헤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과학기술정첵 및 정비절정시스템. 북한의 과학기술정 은 과학기술에 대한 인

식번화와 함·께 번해 致디.. 북한의 국가기술힉신시스템은 여타 사최주의국가처럼 국가주도적으

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북한딩-국의 정첵견정시스뎬을 이해하는 것은 국가기술혁신시스병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제가 된다,

/찌], 국가기술헉신시스뎀의 구조외· 기능. 2[가기會혁신시스텝을 기술의 개발측W 분만 이·니

라 기술확산이라는 양측먼에서 북한의 국기·기술혁신시스텝의 특성을 규멍한다,

넷 , 북한의 국가기술혁신시스Al]의 특성파 중국 및 한국과의 비교, 북한 국가기술헉신시스

텝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헤서는 이미 앞서 개힉, 개)p-을 실시한 중국의 선레에 대한 비교연구

가 필요하다, 또한 남북한 간의 기술교류외· 헙력을 위헤서는 한국과 북한의 국가기술헉신시스

뎀의 장단짐파 미비접과 보완짐 둥에 데한 비교언구가 불가피하다,

본 71구는 정치경제학직 접2빕의 히·니·인 신제도론적 분석에 따른다. 특히 프리민·(C.

Preelnxm, 1987)의 '

국기·기출헉신시스뎀'(the National Systeln o f lunc- va tion)개녑合 옹용한 펄지·의
'

<·f기-기술헉신시스%l 분석모텔'을 적융하어 북한의 국가기술헉신시스텝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연구한다]g), 기술의 개발능력과 식·산징도를 보여주는 국가기술헉신시스템의 특성분석은 사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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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국가(가령 중국과 북한)간의 비교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국가자본주의국가(가령 북한)간의 비

교에도 유용하다.

2. 사회주의와 기술축적: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제2장에서는 북한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주의와 기술의 관계에 관한

몇 가지 개념적인 논의에서 시작한다. 먼저 일반적인 고 찰로서 경제효율에 따른 경제발전의 여

러 모델과 기술축적의 유형을 살펴본 다음, 기술축적의 유형화를 위해 국가기술혁신시스템 개

념을 도입한다. 끝으로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사회주의 정치경제와 과학기술의 관계

등 기본적연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회주의 발전모델과 기술축적의 특성을 분석한다.

2-1. 사회주의 발전모델과 기술축적

2-1-1. 경제효율과 사회주의 체제

경제효율은 국민경제의 성장을 이룩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가 수립하는 전략

과 밀접하게 관런되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경제효율은 배분효율, 성장효율, 혁신효을이 존재하

며, 이를 이론화시킨 대표적인 경제학자의 이름을 빌어 리카도효율(Ricardian Efficiency 과

� 

갈도어

효율(Ka1dorian Efficiency), 그리고 슘페터효율(Schumpeterian Ef[iciency)이라고도 부른다.

배분효율(Allocatiorl EfCciency)이란 부존자원의 최적분배, 생산의 극대화, 산출물의 최적구성

을 동시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상태가 파레토

최적(Pareto Optium)이다29), 성장효율(Growth-Ef6ciency)이란 제조업부문에서의 설비투자에 의해

나타나는 비용체감의 법칙(law's o f decreasing costs)에 따라 
'

규모의 경제'와 
'

실행에 의한 학습'

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기술이나 생산방법, 또는 경영방식의 개선을 통

해 투압에 대한 산츨의 비율을 높이는 項이 혁신효율(ImlOVation Efficiency 이다�30>,

브루스와 라스키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 

배분효율'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평

가하고 있다31], 즉, 농업과 경공업의 인력과 자원을 중공업 부문으로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 효율'의 향상이 없이 중공업 분야의 성장만을 가져왔을 뿐이라는 것이다32), 따라서 사회주의毛

28 ) Fretrnan, 디 rECAltoh)gy PolIcy ss rf Ect%tO)7ti'c P며「omzarzceu Lesrn%07tv Prom JupIE17 London: Pinters Publishers

Ud., 1987.

29)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문제는 신고전파의 최대 초점으로, 신고전파는 완전경쟀 아래에서 자본주의가

최적상태를 달성한다고 보았다.

30) 조 성렬, 3가와 기술혁신체제의 관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성균관대 대학원 정치외교

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12,), p11-18.

31) SnIS
,

wtodzimierz al 교 Laski
, Kazimierz, From Marx to the NIarket[ Soda$ist7Z In Search O/l ScoftOIIt/C

s밋frnm, Oxforl Clarendon Press
,

1989, pp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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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농업셍산성이 骨격히 떨어지고, 겅공업이 낙후될 수밖에 似있다.

랑게(U[11ge)와 미제스(Mises)/하이예크(Hayek) 간 띰어1던 사회주의 하의 겅제게신· t쟁0he

Socialist CMculdtioll Debate)이 보여주듯이, 사최주의 이·레애서 적정가격은 중앙의 계 당국이 시

도외. 오류를 거듭하는 과징을 통헤 칠·을 수 없었기 떼문에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보디. 생산성의

향상먼에서는 비효율적이었디-33}, 즉, 사회주의적 체제는 배분효율먼에서 볼 때 자본주의체제보

디.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한펀, 사최주의국가들은 데한셍산체제를 국내적으로 뒷반침해 줄 내수시장이 질어되었기 떼

문에 
t 

성장효율'의 측먼에서도 한게를 보이고 있었다. 시장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헤 사회주

의<·r가들은 1950넌 후반부터 사최주의적 국제분업을 시도히·였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코메콘

(COMBCON) 국가들의 경우는 사회주의직 대량/%신·체제의 수림이 가농하었지만, 길3'f은 사회주

의국가들의 힙소한 시장으로 말미임아 사최주의 국제분업이 가져다 준 
'

규모의 깅제'(ecoltomy

o ( sca le)효과는 곧 싱'실되고 말았다. 더군다나 사최주의 국제분업이 형성되1펀서 한 시·회주의국

가의 모순이 전채 사최주의국가에게로 7·1가 · 이전되는 게기가 되었다.

1970년대 서구 신진지·본주의국가晋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헉명이 일어나먼서 극소전자기술를

기1$-기솔로 한 지식정보산업이 출힌했으미, 또한 헉신友율을 극대촤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전개되었다, 0러니- 사회주의국가들은 7조 취약성으로 인해 과학기술 멍의 확산이 지체되

었으며, 그 겯파 극소진자기술을 기반으로1 한 내포적 축적체제로의 전촨에 실폐하였다. 사회주

의 제는 비효율적인 정치경제 구조로 맏미임'아 자본주의와의 체제경젱에서 뒤처지기 시작雙

으머 미-침내 사최주의 세개체제의 붕고]로까지 이0-]지게 되었다.

2-1-A 겅제발전 모델과 기술축적의 유형

경제발진진략은 겅 艾율과 밀접한 관련이 y)디·. 배분효윤을 직극 활各하는 발전전략으로 리

키.도적 발진전략이 있으어, 성장효율과 괸련헤서는 케인즈 발전전략과 칼도어적 발전전략 두

가지 헝태가 존재한다, 끝으로 힉신효율을 적극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合페터적 발전전럭피 존

제한다34),

먼저, 리키-도쟉 빌' 1. 전릭4은 자본, 기술이 부족하고 국내시장이 힙소한 개도국에서 상데적으

로 풍부한 적인금 노 동을 비교우위로 하는 전략이다, 이 It]1 후발개도국의 기술전락은 주로 선진

w T

32) ibid,, p53,

33) ibid,, pp51-60.

34) 억와 유사하게 포티(M. Portc 는

� 

축적전릭7을 요1- 주도힝, 투자 주도형, 
'희신 

주도헝, 그.리고 부(途')

주도힝의 네 가지 - K헝으로 니· 고 있다, Porter, M, 
'

rhe Compciitive Advautage o f N;l(ions, Now York:

The Free Press, IA)0
, pp545-65. 본 논문에서는 투지.y도헝을 영미헝 케인즈적 축직전략과 동아시아힝

v·도이적 축적전릭t-로 7-11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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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기술도입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발전전략의 일부로서 아직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

다음으見, 킬도어적 발전전략과 케인즈적 발전전략은 모두 성장효율(Growth EffICiellCy)을 활

용하는 투자주도형 전략이다. 전자가 
' 

칼도어-버둔 법칙'(Kaldor- Verdun's law)에 따라 해외시장

과 도입기술에 의존해서도 추진될 수 있는 전략임에 반해, 후자는 승수효과가 나타나기 위해

내수시장과 기술자립이 갖춰졌을 때 채택할 수 있는 발전전략으로 통상 포드주의적 발전전략으

로 불린다35), 이 두 가지 발전전략에서는 기술진보는 해로드(R,F,Harrod)가 말하는 
'

노 동절약적-

자본사용적 기술진보'이며, 
' 

자본체화적(Capital-Embodied)'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술혁신이

경제발전과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미치는 역할이 아직까지는 간접적이다.

끝으로 슘페터적 발전전략은 기술력의 신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술혁신

주도형 전략이다. 기술경쟁력에 의한 수출 확대는 제조엄의 생산증가를 가져오고, 이것은 다시

노 동생산성을 항상시켜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메카니즘을 갖고 있다36>, 여기서 투자증가나

소득성장도 간접적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지만, 기술혁신 그 자체가 국제경쟁력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가속화될수록 국제경쟁의 양상은 자본설비를 둘러싼 투자

경쟁에서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경쟁으로 이전해 가게 된다.

선진국의 발전전략이 슘페터적 전략을 취하면서부터 기술선도국 또는 기술추격국가는 신제

품개발과 그와 관련된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졀대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후발산업국이 누리던 
' 

후발성의 이익'은 점차 사라지고, 기술이전을 통한 
' 

학습

에 의한 산업화'도 점차 어렵게 되었다. 첨단기술을 개발한 국가만이 국제경쟁에서 절대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 

선발성의 이익'이 지배하게되면서, 기술추격국의 기술전략도 점차 창의성과 다

양성에 바탕을 둔 창조형 기술전략이 지배적인 형태가 된다.

부족한 자본과 낮은 기술력에서 산업화를 시작해야만 했던 사회주의국가들은 
'

노 동사용적-자

본절약적 기술진보'를 도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주의적 기술진보는 앞서 살펴

보았듯이, 배분효율면에서나 성장효율면에서 볼 때 실패한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사

회주의적 발전전략에는 그에 고유한 기술축적의 유형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회주의의 기

술축적 전략은 고 유한 축적유형의 차원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기술축적 유형과의 비교의 관점에

서 접근할 것이다.

2-2.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유형과 사회주의적 특징

2-2-1. 기술축적의 유형화와 국가기술혁신시스템

북한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초로서 프 리만의 
'

국가가술혁신

35) 조성렬, 앞의 글, pp19-20.

36) Dosi
,

G.
,

Pavitt, K. & Soete, L. 7>IC Eco710rnics이 Tedmica/ CIta71ge a M f+Itemotiotla/ Trad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1990
, pp2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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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텝' 개념을 응용하여 기술개발시스텝과 기숩叫산시스템을 갹긱· 유형회.하고, 이들을 종합함

으로써 국가기술헉신시스뎀의 특성올 펑가하는 분석틀을 제시한다, 기술개발시스뎀은 산업화의

정도와 관게가 있디·먼, 기술하산시스텝은 경제체제의 특성과 관게가 깊다.

세로운 제품기술헉신은 수출 가능성을 높o] 주미, 동시에 내)W적 수요수준파 소득수준 0리

고 수입풉의 수준을 높인다, 만민에 기술릭신의 싣페와 그에 따른 A산성 증가의 퍼.질은 외촨

수지를 속박하여 성징'의 가능성을 제약한다, 이처럼 세계시장에서 기舍헉신이 성장의 엔진

(eugine o f growth)역할을 하게 되었다37),

러'국이 기술혁신주도힝 국제경쟁력 강촤를 위해 슘페터적 발전진략을 채텍합에 따라 이

국가의 경젱력 정책의 핵심은 독립변수로서 국가의 기술혁신능력(state's ca pabilit y o f in110Vation)

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헉신네트워크의 구축에 달려 있게 되었디·, 프리만(C, Freemal1)은 기술헉

신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

국가혁신시스템'(Natiol1al System o f Innovatiou) 또는 
t

핵-
된

기-기술헉신시스템'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 국가기출헉신시스템 모넨은 기술진보를 언구개발

(R&D)투자나 연구인력 둥 투입요소의 힘'수가 아니라, 언구개받비나 연구인릭 둥 요소들을 -7

기적으로 겯기-시키는 시스뎀(system)과 이 시스템을 원쵤·히 작동토록 지원해 주는 사회제도

(social institutiolUi)애서 찾고 있다3B),

기술개발시스템은 기술 발공징(기초언구, 윈친기술, 제품화기술, 조립 , 가공기술)의 진입단

계에 따른 구분이머, 기술확산시스템은 국립언구1, 징부骨언연구소, 학 연구소, 기업 언구소

동 각단위 연구주체간의 네트워크의 응집도로 7분한다. 응집도의 펑가는 긱· 인구주체들음 결

합시키는 각종 법렁, 제도 동의 분석을 통헤 가능하다.

이러한 기준애 따라 기술게빌'시스템의 A-헝을 의존헝, 모방형, 창조적 모빙·형, 칭.조헝의 L%으

로 나누고, 또한 기舍확신-시스 1의 유헝도 과d헝, 윅·산헝, 단절헝의 셋으로 나누이 이들의 종

힙·화를 통해 긱·국의 국기·기술혁신시스텝의 성을 유힝화하는 분석吾을 마런한다.

프리만의 ' 국가기술'힉신시스템'(the Nation1al System o f }11110Vaticn) 개념을 웅용한 필자의 국가

기舍힉신시스템 분셕모멜을 적용하어 북한의 국가기술헉신시스뎀의 특성을 분%한다, 기合의

게발능릭과 확신·징V를 보여주는 아래의 분석骨은 사회주의국가(기.링 중국과 북한)간의 비교

뿐만 아니리-, 사회주의국가--지.본주의국가(기.령 남북한RI·의 비고(에도 A-용하다,

團

團 團

團

團 團 團 p s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37 ) Dusi
,

et a l, o p dt., pp227-8.

3g) 프 리만은 5 [가'혁신시스텝을 
" 

필·동과 상호작용을 통'헤 신기舍을 창안하고 도 입하고 17·하고 확산시

키는 공공 및 민간부문 네에 있는 이러 제도늘의 내트워크"으로 정의하고, 3가헉신시스뎀의 특성1

수로시 
·:i
f가의 억힐-, 기입의 진.략:, 교육 · <안린 및 이와 VI.런뒨 사최적 헉신, 겅쟁 . 계얼 및 산입구조

의 네가지 ]수를 들고 있다. Erecmilll, C.
, Tcd1110lugy Policy aut l EcollOlnic Oerfortl][111CO: Loii01111 from

la pam: Londol( Pium16 PuMsheIA Ud.
,

IS87,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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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기술개발시스템의 유형 .

일반적으로 기술개발공정은 기초연구, 원毛기술, 설계기술, 조립 · 가공기술의 네 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 구미 선발산업국의 경우는 기초연구에서 시작하여 조 립가공기술로 이어지는 다운

스트림(down stream 방식의

� 

기술개발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일본과 한국 둥 후발산업국의 경우

는 도입기술을 바탕으로 산업화를 추진한 업 스트림(up s tream 방식이

� 

일반적이다.

기술개발시스템은 이러한 공정단계의 진입단계를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기술개발시스

템은 기본형태인 
' 

의존형', 
' 모방형', ' 창조형'과 완전한 기술시스템을 갖추기 이전단계인 

' 

전통

형', 모방형과 창조형의 중간형태인 
' 

창조적 모방형'의 다섯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1} 전통형: 전통적인 재래의 기술이나 생산방법에 의거한 기술체계를 가리킨다. 여기서 전통

적인 생산방볍이란 반드시 재래의 생산방식을 고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젓온 아니고, 신기술

과 신생산방식이 보편적으로 확산 · 보급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낡은 기술이나 생산방식을

지속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의존형: 기술개발 공정상으로 볼 때에는 최종단계인 조립 및 가공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하

여 생산하는 젓을 의미한다, 의존형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에 대해 김 영호

(l988)는 기술도입 촉진효과와 기술습득 상승효과의 결여라는 
' 

기술이중 갭(technolo%cal double

gab)'으로 설명하고 있다39), .

(3) 모방형: 외국으로부터 원친기술을 도입하거나 외국산 완제품을 모방설계설계(reverse

en gineering) 및 조립 · 가공 능력을 갖추게 된 기술개발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주된 기술혁신

은 공정혁신(process innovatiofl)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4) 창조적 모방형: 모 방형과 창조형의 과도적인 형태로서, 원천기술을 도입한 후 독자적인 설

계기술을 확보한 단계를 가리킨다.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기술혁신상의 특징은 공정혁신을 기

본으로 하면서 점차 제품혁신이 증대한다는 점이다,

(5> 창조형; 창조형은 과학적 연구에 기초하여 기술분야와 접목시키는 기초연구에서 시작하여

원천기술과 셜계기술, 조립가공기술 둥 일괄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개발시스템을 가리킨다, 이

단게에서는 주로 제품혁신(product innovatioll)이 기본적인 기술혁신 형태이다.

아래 4표2-1%은 기본적인 기술개발시스템(의존형, 모방형, 창조형)의 특성과 경제효율, 발전전

략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39) 김영호는 기술종속의 유헝을 크게 인도형(A타입)과 한국형禪타입), 중동형(C타입)의 셋으로 나누고

있 인도형은 기술이전효과를 결여한 채 기술습득 상승효과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중동형은 반대의

경우, 그리고 한국형은 기술이전 촉진효과와 기술습득 상승효과를 모두 구비한 탈종속형이다. 金泳鑛,
「貳 VT工業化2世界資本主義: 第4-社代工業化論」 , 東京: 東佯經 濟新報趾, 1988

, 第3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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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2-IX 기술개曾시스템과 겅제효율의 관게
l'團團 

團 團 國 團 團

團 關 ' '

J 
團 團 團 '

] 
' '

' 

' '

' ' ' 甲 

' 團

鄲 

' 關 '

響 響 唱 醉

n 
關

1 기舍개旨시스奮 ] 의존형 시스벰 l 모방행 시스탬 l 창조割 시스템 l
l-.-. . - . - . - . . . . . - - . - - i---.--... - -- - - - - - - l----.-------.---.-.----l--.

1엑 團 . . l.t譜紂·團團團]J>且罷 ]일3 圈 國 . J
1 발전전략 l 카도 발전전략 1 %·도%1 받전전략1 슘 발 전락1
[< 가로 /XI團]A [ A ovv<AV 기
[ 

屬

甲

53V 0 1------
l---- - - - -

-

- - - - - - - · - - - 

-

· -i------------l-------

F<보의므 모 드旱).1 부,. 
· ]

囚'고1
<출전% 조 성렬(1995), pp 15-23,

2-2-3. 기술叫산시스템의 유형

기含확산시스템은 연구주체晋간에 기술이 확산되는 구조를 가리키는 깃으로, 자본주의사최를

기준으로 할 때 국가언구소, 정부출언언구소, 대학연구소, 기업연구소 동 연구개발의 주체들 간

의 관계를 가리킨다, 이리한 관계를 규정하는 요소로서 국가부문과 민긴부문, 간부문간의 관

계 등을 규명하는 작71이 기술화산시스템을 규정하는 주요 요소이디-.

기술확신-시스5!]은 국기·부문의 기숨개발시스텝과 민간부문의 상업용 기술개발시A%의 관계

를 중심으로 피·급헝(spin on type)과 학산형(spitl o ff type ), 단접형(spin awa y type)의 세 가지 유형

으로 대벌할 수 있70),

칫째, 피·급형(spin o ff)이란 국가가 기술개빌·을 주도하고 이를 점차 민간부문으로 이전 . 파骨

시켜 가는 빙·식으로, 국가언구소나 정부출언연구소에서 발한 원천기숩을 민긴·기업에게 이전

하여 상픔촤하는 깃이다, 이 방식은 주로 군사용 기술이니. 에L-]지개발, 국가정보핀·과 같은 진략

적 기술의 개발에서 많이 니-티-난다. 이러한 스핀 Y프 방식의 확산시스텝을 가지고 있딘 니.라

는 제2차 세게대진 이진의 미 f이며, 우주 · 에너지 · 헤양 등 빅 사이언스(Big Science)게통의 원

천기술의 개管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전히 스 펀 오프 방식을 취하고 있다41),
m m V 된 p

40) 1요11Hild/S
,

Rid;artl j. lhd] Nat/'I)N 3'tr(It* Armyc IVoEouai IS'ecHrfty an d /lm Tec/]71(l/t)gica/
'

lhm·sformrnioN y1/(Ip(VII, MIMiS띠[IffiC[S, {tIllICll irn( l Lonrlou; Corncll Univcrsi(y Prcss, 1294, pp 14-31,

41 ) )( 리만은 미-CI' 7)기진지·최사들의 기술파셍(spill o ff) 과정은 벨 전촤인구소를 중<]으로 실밍하고w 있

다. 덥>사스 인스且루민트(TI)사니- 미-b[ 빈·도체신-업의 6)}심인불듣은 대부분 t礎언구소 출신이111, 또한

T]시·, 페어 치·일31, 인텔 둥의 기술자돌이 부품산입으로 이동하여 부품기술의 빌·진에 키다란 기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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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확산형(spi71 on)이란 민용 위주의 기술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업적.인 목적

의 기술개발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기술의 확산면에서 볼 때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확산지향형(diffusion or iented type)이라고도 한다. 확산형에서는 민용

위주의 개발을 하지만, 최근에는 이를 전략기술이나 군용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기술(dual

tec hnology)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셋째, 단절형(spin awa y)이란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또는 군용기술에 치중하지만, 이러한 기술

개발의 성과들힉 민간부문으로까지는 확산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가리킨다. 그 결과 국가부문

내지는 군사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기술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이중구

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기술확산시스템은 사회주의국가나 제3세계의 무기개발체계에서 흔히 나

타나는 형태이다.

2-3. 사회주의 국가혁신시스템의 한계와 전환

2-3-l. 기술혁섄의 제약요인과 
' 

계획의 역섣'

북한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주의적 생산양식과 국

가기술혁신시스템 간의 관계를 고 찰해야 한다. 넬슨(R. Nelson)에 따르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생산이 조직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상이한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이 존재하게 된다42),

자본주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특징을 보면, 첫째 상당 부분의 신기술들이 사유화되어 있

어, 이윤동기를 부추기고 시장세력으로 하여금 신기술의 창조를 자극한다, 둘깨로는 다수의 상

호 독립적이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신기술의 원천이 존재한다, 세째는 다른 기업들이나 자기

기업들이 이룩한 기술혁신을 채택하는 1 있어 사훈적으로(ex post) 시장세력에 크게 의존한다.

위와 같은 자본주의적 국가기술혁신시스템에 비해 사회주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특징은

첫째 국민경제활동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자본주의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

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둘째, 신기술들은 국가부문에 귀속되어 있으며, 정부의 계획과 의지에

의해 기업과 대학이 움직이는 규제와 지시의 체제이기 때문에 신기술의 개발은 시장 시그널

(Market Si夢1al)이 아니라 정부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임무지향형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폐쇄적

인 개발체계로 인해 기술의 원천은 독점되어 있고 폐쇄되여 있기 때문에 부문간의 결합에 의한

시너지효과(syrtergy e ffect)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한슨(P. Hansorl)은 (구)소련을 사례로 들어 사회주의국가에서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

해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연구와 생산의 제도적 분리. 둘째, 기업들이 생산방

식을 혁신하는 데 대한 유인 부족. 셋째, 신제품의 가격결정에 따르는 여러 문제- 넷째, 낮은 비

했다. Freeman
,

C
,

"

The Rise o f Science-Related Technology: Electronics", The Economics o f Industrial

Innovation
, 2nd ed.

,
London: Frances Pinters Ltd., 1982

, pp92-100.

42 ) Nelson, R. (1990), 
"

Capitalism as an Engine o f Pro gress
"

,
Researcll PolIcy 19. PP1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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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의 김·가상21', 다섯 , 외부에 데해서는 불론 연구기관 상호간에서도 폐쇄직인 정IL 운各. 어

섯 , 기술헉신을 자극할 겅겐 압력의 봔족 동이다쒜, 이러한 요인돌 때문에 사회주의국기.들에

서는 
' 

위로부터의 밍렁'에 의한 깃 말고는 기술의 국네획·산이 제대로 이루0-]지지 않·는 것이다,

이외· 같이 기술헉신合 저해하는 사회주의체 의 구조적 요인은 중앙계처의 한계와 시장의

겯어로 집약된다. 사회주의외. 같은 중앙게획경제는 달성된 수준을 기준으로 히수치를 징하는

소위 ' 

톱니의 원칙(ratchet principal)'을· 건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계획수치는 항상 증가하기 I]1

런이다44>, 그러나 이깃은 무엇보다 게혁과 기술헉신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난다.

사최주의국가에서 기술혁신은 그에 따르는 위험성 때문에 직극 나서리 하지 않으머, 설사 성

공을 거둔다 하더려-도 자2배분은 항상 달성된 수준에서부터 개획수치를 산출하기 떼문에 성공

은 보셩·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떼분에 
' 

지.본의 무정부성'을 극복하고 게어에 의한 합-리성을 추

구한다는 사최주의경제는 오히러 수헴]될 수 없는 게 을 수립하게 되고 기술혁신을 제약하게

되는 
' 

게획의 역실(planning paradox)'이 발A%하게 된디M),

- 3-W 사회주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이중성

사최주의국가들은 자본주의국가들과의 체제대결 속 서 군사 인 안뵤를 최우선의 파제로

삼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최주의국들은 군수산업에 데헤 대대적인 平자외. 인적 · 骨적 자원

의 집중적인 베분이 이루어졌다, 그 길파 지극히 낮은 수준의 민수산업과 침단수준의 군수산업

이라는 이骨구조가 심화됨 수자 없었다. 사최주의의 국가기술헉신시스뎀 역시 일부 군사용

기술부문에서 높은 성과틀 이룩兎음에도 불구하고 내부분의 민수부문 기술이 낙후되고 취약한

이중구조를 이루고 였다.

특히 사최주의 게이경제 이·래에서는 산업구조의 번촤가 기술의 W화를 초래하겨나 기술의

If화가 산업구조의 번촤를 가지오는 듕 긴T$한 관게가 이루0-1지지 못하고 있디.,

사최주의국가들이 자본주의적 개발도상국파 다른 71은 여타 개도국들은 국가기술혁신시스템

이 헝성되지도 못한 채 전반시으로 기술종속4)g페에 머물러 있는 비헤, 사회주의 국가들은

민간부문의 기술농릭 수준은 여타 개도국들파 마찬가지로 기술힉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술헉

신부제의 상태애 있는 빈-먼, 군사분야와 윈자럭산71, 항공우주산업과 같은 알부 대힝과힉·(Big

Scienco)E-야에서는 모 방힝 기술혁신단게에 이르리 높은 기술능럭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기·가 주도하는 자주힝 국'가기술혁신시스텝은 과거 사최주의국가의 무기개반체제에서 谷히

團 團 團 團 團

團 團

로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4 

團

43) Hill紹011, PIlilip,
'

l>Aadc· 07tr l Ikc/ruoiog·y i

'

71 $'o%M'(·t-l)l/CA·tc·rn RdatMu&·
,

MCICrnilltln
,

1281, pp798-9.

46) 가렁 각 기괸-들은 중잉·게키당국으旦부터 전6도 에산 진행실적을 기준으로 그 다읍 헤 산合 펀성

반게 꾀기 Iq1문에 남는 예산을 이 시키지 輪고 낭비한다든지, 중요히·지 않은 사입의 a·롤 들리잡아

에산各 보다 宙이 미·)i하러F 111농률이 발셍한디..

45) Brus au d Laaki, u p c il, p42 및 Pl자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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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던 형태로서, 자본주의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유형과는 달리. 국가주

도의 ' 

단절형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국가기술헉신시스템은 전전

일본군국주의체제 아래에서나 본격적으로 개발국가형태를 취하지 않는 일부 제3세계국가에서

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이중구조는 민간상업용 기술분야에서는 기술혁신부재의 상태

(또는 전통형)이지만, 군사기술이나 이와 콴련된 국책 기술분야에서만 자주형으로 나타나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에릭 바크는 기존 사회주의체제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이 군사부문과 민간상

업부문의 기술격차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유기적 연관이 거의 없이 단절되어 있다는 점에서
' 

파편화된 기술혁신(fr%mented innovation)'으로 부르고 있다46),

2-3-3. 개혁개방정책과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전환

1980년대 이후 사회주의국가들이 점진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취하면서 이들의 국가기술혁신시

스 템도 점차적으로 변화해 왔다. 특히 국가혁신시스템의 이중구조라는 사회주의체제의 고 질적

인 구조적 결함에서 오는 민수산업의 피폐와 개혁개방정책 이후 군수공장의 가동율 저하라는 두

가지 문에 직면하면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사회주의세계체제가

붕괴된 이후 과거 군수산업시설이나 관련기술들을 민간제조품의 생산으로 전환 중에 있다.

러시아에서 민수전환이 시작된 것은 고르바쵸프의 신사고외교에 따라 본격적으로 군축이 시

작된 1987년부터였다. 1988년 8월 Belousov계획과 1990년 2월 Symslov계획 등 야심적인 민수전

환 계획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때까지 군수산업에서 민수품을 생

산하는 비율은 1989년에는 40%, 1990년 54%를 기목하고 있다. 러시아o]]서 본격적으로 민수전

환이 전개된 199t년 8월 군부쿠데타 이후 엘친 정권이 등장한 이후이다. 그 현황을 보면, 1991

년 약 460개의 군산복합체와 200개의 연구개발기관들이 민수전환하였으며, 1992년에는 89개 지

역에서 550개 이상으 군산복합체가 민간기업으로 전환을 마根다47).

중국은 1984년 등소평(鄧少平)이 국방기술을 경제건설에 참여시킬 것을 역설한 뒤로 군수산

업의 민수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군수산업에서 민수품을 생산하는 비을을 보뎐, 1985

년 47%에서 1988년에는 58%, 1989년 66%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군수공장에서 민간

기엽으로 기술이전도 활발히 이루어져 1989년 현재 프로젝트만 해도 20,000여개에 달하며, 기술

46) 이것은 에릭 바크tB. Baark)가 중국의 과학기술정책을 가리키기 위해 처음 사용한 말이다, Erik Baark,

8

Fragmented Innovation: China5s Science an d Technology Policy Reforms in Perspect" in loint Economic

Committee
,

U.s. Congress, Chtla's Economic Ele77WIll@ /tI t/)c 1990s·' 17re Prob/et/IS lte/or+7ts,

Afodc171%aho/7, all d I+trerdepesdence
,

Vol.2, Washingon, D. 합 U. S. Government Prit1titlg Office
,

1931
,

p531,

47) 홍성범, 정성철, 7 러시아중국의 국방기술 민수전환 혐황과 한국의 효율 기술획득 방안」[과학기술정책

관리연구소, 1994), pp30국8 및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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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비도 대외 기舍무익액의 겯빈·에 헤당하는 10익 위얀(元)이 지불되였디g),

최근 러시아, 동구권 f가릅 비롯한 구사최주의권 국가나 중국과 갑은 헌존 사회주의국가에

서 전 되고 있는 d (가기술헉신시스%]의 전촨은 기술확산시스텔에서 특징직으로 나타난다. 구

사최주7'f가의 단절형 <T가기술혁신시스템은 g격히 해체되고 
'

군-1긴 전환'(conversion)방식에

의헤 
' 

파급형' 국가기술혁신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미 국가연구소 둠에서 개발한 군수기

술을 민간연구소나 기업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전2하는 사레가 졉증하고 었으며, 아직은 군수

산7]들이 민수품을 AW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짐차 민간기업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디-,

3. 북한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형성과 발전

북한은 1945년 이레 자립적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국내 자원과 원且를 唱·용하기 위

한 과학기술적 노럭으로 과학기술자의 육성과 겅제긴섣에 필요한 과학기술직 문제헤결이라는

두 가지 정첵을 기본축으로하여 과학기술정첵과 과학기술헉신시스템을 구축, 운엉헤 왔다. 제3

장에서는 북한의 겅제체제와 기술축직의 특징,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경로오). 국제기술힙럭에

관해 살퍼 본다. 북한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이 시기별로 이떠한 특징을 가지면서 /회.했는가를

사최주의적 보펀성괴· 북한지 특수성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국가기술헉신시스템의 발진과정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헤 북한이 한국에 비헤 자71적인 국가기술혁신시스%을 민지 구축

雙읍에도 불구하고, 2히리 1970년대 이후 한 1보다 기술개발수준이L}- 효율먼애서 뒤떨어지기

시쟉했는지에 데한 정치적, 정제적 원인을 규떵한다,

3-l . 북한의 경제체제와 기술축적의 특징

3-1-1, 저효율, 자원투입형 성장체제

북한의 겅제건설방 q의 가장 커디·란 특징이자 문제점은 그것이 구조적으로 북한의 기술헉신

을 가로 막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사회주의 건신의 기-E원리인 미-르크스의 이론과 
'헌셜이 

상

반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적q·라한 사레가 필 깃이q-.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주의체제

는 자본주의적 생신·판게의 진곡으로부터 셍]신·럭을 해1-g]-시키기 위힌· 기본전제기. 된다, 사회주의

체 는 겅제적 합리성의 측먼에서 자본주의보디- 우월하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자본주의체

제예서 )g신-관 와 /%신·력이 모순되는 헥심적 이-1는 지·본주의체제의 이윤추구 시스뎀에 있다

고 21L고 있디삭),

사최주의체제를 옹호하는 協'F 학자외 이론가들은 겅제빌진전략으로서 사최주의의 장점을

48) 앞'의 피, p ] l2.

49) 7신, A.A,(노 테친譯), 
['

l ·l.르크스의 기술론」, 서울[ 문힉·과 지성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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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세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는 사적 이윤에 대한 고려 없이도 경제발전에 필요한

잠재적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다. 둘째, 사회주의는 완전고용을 약속하고 투자정책에서도 자본

과 노 동 강도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셋째, 사회주의는 가격과 임금조정을

거시적 차원에서 잠재산출량과 국민생산의 배분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이다50),

그러나 이러한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존사회주의는 성공적인 발젼전략이 아

니였다, 브루스 i 라스키는 사회주의 경제의 침체가 단지 
' 

외연적' 성장체제에서 
' 

내포적' 성장

체제로 이행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현존사회주의 체제가 비효율적이었다는 데 문제

졈이 있다는 점을 장조하고 있다. 즉, 그 동안 높은 성과를 보였던 사회주의국가의 결제성장은

경제효율성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생산요소의 공급 증1-경공야 멀 농업분야의 인적, 물적 자

윈을 중공업 분야에 이동-에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잉여가 없는

성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51).

크 루그만(P. Kruynan )은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성장은 주로 생산요소의 투입, 즉 인력과 자본

의 平입증가에 의한 것으로 선진국 경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제의 효율성 증가로 인해 성장

에 기여하는 바가 극히 적다고 한다. 투입증대형 성장전략은 산업화의 초기단계에서는 풍부한

유휴자원과 노 동력을 동원함으로써 괄목한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구)소련의 경우

처럼 사회주의국가들은 노 동력의 투입 등 투입요소를 증가시키는 것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자

곧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동원가능한 국내의 인적, 물적 자원이 고갇되면서 투입

증대형 성장전략은 한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52).

박 형중은 북한경제의 경제 역시 기술혁신에 따른 노 동력 절약과 노 동생산성 향상이 불가능

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 동력 공급의 절대량을 늘이는 방식, 즉 노 동력 동원을 위한

대중운동에 항시적으로 의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53), 북한 경제는 성장의 가장 기초적인 요인

인 자본부족과 낮은 기술 문제로 커다란 장애를 안고 있였다. 북한은 공업화 기간 동안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여성 및 노 년충의 노 동력과 풍부한 毛연자원을 이용하여 자본절약

적-노동사용적이며 자원 과다平입적인 형태로 공업화를 추진하였다, 자본을 절약을 위해 노 동

집약적 형태의 생산기술과 기계가 투입되었으며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낡은 기계를 대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였다54),

50) Brus & Laski
,

o p c it., p7-8,

51) Erus all d Laski,op c it, p32,

52) Km gman, Paul
,

R. 
"

The Mith o f Ada's Miracle", Forei g71 AJ%PaIrs, Vol.73, No.6 Nov,/Dec., 1994, p,

53) 박형중, 
「
북한적 헌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정치경제학」, 연구사, 1994

, p46.

54) 북한겅제는 낮은 기술수준과 경영체계 상의 내재적인 원인 때문에 산업이 원자재 과다 사용의 경향

을 가지고 았어서, 연료 발전 몇 원자재 생산분야는 북한경제의 최대 애로분야였다. 같은 책, p45 및

북한연구소 편,r북한경제론교서울: 북한연구소,1979),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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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북한은 정제셩장의 가장 기초적인 요인은 자본의 부족으로 경제효율성을 촬용하지

못한 체 저효율적인 자원투입헝 경제체제를 유지해 온 깃이다. 새로운 자본투자가 이루어짇 때

마다 생산능릭의 양적 창과 아울러 새로운 기술을 네제한 기계장비 骨- 자본체촤 기合-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초기에는 어느 정도 고도성장을 이各 수 있있지만, 겅제의 효율성이 체

되고 자원의 동원이 한계에 부딜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징·이 어럽게 딘 깃이다,

3-11. 중공업 우선노선과 군수산업의 비데화

1958닌 3월 종파투쟁으로 언안파, 소런파 등 소위 국제파와의 노 선투毛에서 진 일성이 승리

한 이후, 북한정권은 본격적으로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q-아갔다. 그 들이 처읍 내세운 겻은 
'

중

공업 우선+ 정공업, 농업 빙진' 정첵이었지만, 1962년 쿠바사테가 일어나자 북한-중국 및 북한

소 l 사이에 상호군사헙정을 체결하는 한포1, (구)소린이 보여준 611도에 불만을 느끼고 可자리인

군비획·대 정첵을 진개해 갔-다.

1962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암위 전원회의에서 
' 

징제 및 군비 빙진노선'을 체덱하여 당면한
a

경제 설보다는 군수산업 높은 비중을 두는 중화학공입에 매진雙다. 그리하어 사실상 
t 

경공

업, 농업 벙진'은 포기되고 ' 군수산업 위주의 중공업 위주'정책만이 남게 되었다. 그 걸과 북한

은 국네의 산업연관이 취약할 수ill-[에 일게 되0-} 겅공업분야와 농업분야의 후퇴를 기·져兎·다.

1966닌 10윌 31 일성은 공식리으로 
'

4대 군사노선'을 친띵하고 한국전 직후 조직되었뎐 군

사위원회를 부활시키, 북한내에서 군사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라되었다. 이처럼 군사문제의 부

각은 군수산업과 이와 11련된 중화학공7]화를 촉발시킴으로써 절과적으로 소비재, 농업 및 사

최간접시설의 저발전을 초래하였c]·. 그 이유는 수산7]이 디·읍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았기 때

문이다55),

첫째, 군수산업은 필연직으旦 민수신·7]에 비헤 A씬 큰 규모의 平자외. 고 if 기술인력 및 숙

럭노昏력을 필요로 하는 반면, AI산의 비효율성, 투자성과의 불차실성으로 인헤 비겅제적인 요

소를 강하게 띠고 있다. 군수산업의 목직은 경제효율성보다는 무기체계의 성능이나 적시성에

있기 떼분에 수요의 탄력성이 9디·,

둘째, 군수산업의 육싱에 따른 자윈배분의 불균둥과 경제의 위축을 들 수 있다, 군수산7] 위

주의 북한 산얻]정책은 직접 으로 민수부문의 자원을 제한, 축소시키는 길과를 가지옴과 동시

에 진통적 조업 부문에서 두자회수 및 투자감소를 가져옴으로써 간접적인 힝테로 민수산업부

문의 지·원의 축소를 가져왔디·<<표3-l% 침-조). 이기에는 언3[개발비의 배분문제, 인적 지-원의 불

s-동한 베분분제가 괸·련된다. 가령 군수산업에 소요 되는 인력들은 고기舍, 고숙Al, 남성노동 짐

약적이기 때문에 t>긴·부문에서 필요한 장인적 숙련을 지닌 노 동자들이 데거 군수산%으로 빠져

T w U w

I

55) 조순겅, l 군수산업 중심의 산입 · 기술정 과 겅제위기., ,

i3제외· 사최] 제20%, 1993 져合,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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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

4표3-1% 국민총생산액 대비 국방비의 남북한 비교
(단위:%)

(자료) ACOA
,

World Milita ry Expenditures all d Arms Transfers

(for var ious years)

4표3-2%가 보여주는 북한의 산업구조는 군수산업과 관련이 깊은 기계 및 금속공업, 야금공업,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엽분야의 비중이 계속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

면, 일반대중들의 생활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공업(식료공업 포함)은 30% 내외에서

크 게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업구조를 보면,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2.3%나 되는 저개발국가치고는 공업부운

의 비중이 매우 높다. 1990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 가운데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5,3%로서,

중공업 대 경공업의 비중이 대략 7:3인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 산업 중 중공업의 비중이 32%나

차지할 정도로 비대화되어 있다56),

4표3-2> 북한의 총공업생산물의 부문별 구조

(출처) 소련 국제경제 · 정치연구소, 「1989-90 북한경제개관, (한국개발연구원 譯,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1), p4.

56) 소런 국제경제 · 정치연구소, 
「1989-90 북한경제개관,(한국개발연구원 譯,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1), p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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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공업에 대한 우신직인 자원배분, 특히 4대 군사노신의 시헹과 함께 군수산업에 집

중적으로 자원을 배분'骨으써 소비제공임 일 농업의 불6fb발전을 초레兎다,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은 소비재 AI산공업에 제공되이 파대제4산의 기반이 될 불변지.본, 즉 자본재를 생산하는

전략이지만, 북한은 중촤학공업회.를 군수산업화함으로써 중공업 발전이 겅곰업 및 농업의 발전

을 이꿀지 못하였디·57), 결국 북한의 기술혁신은 국방기술분야의 능력향상에 그치고 되고, 기술

혁신을 가속촤시키는 유인효과를 긷어하게 되었디..

3-1-3. 자력갱생적 공업화전략과 기술도입의 제약

북한은 대외 무역관계에서 전통직인 소비에트형 발진전략에 따라 비교우위의 윈칙을 거부함

으로써 북한의 산업은 At괄적이고 자력毛)W직인 산업구조를 구축하는 내향적인 방향으로 전개

되었다. 특히 자본제 부문에서 수입대체 우위전략을 구사省'으로써 북한은 경%11에서의 주체-자

립적 민족겅제를 추구하였다. 북한에서 말하는 자립적이고 근대적인 삔족공업이란 
" 

최신의 기

술로 장비되고, 주로 국내의 자원과 원且01) 의거하여 발7'1하고 국毛경제 서 필요한 자제, 원

료, 동력 및 기게설비를 기본직으로 국내에서 / %W산, 보장할 수 있는 공업을 의미한다5fo,

북한은 이러한 자립 이고 민족적인 공업화를 텀성하기 위해 독자적인 기술축 에 역Y]을

두었다 북한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 

자력 )W의 원칙, 대중의 원칙, 사회주의적 경 
' 

의 사

최주의 기술힉신 3대 우]칙을 천명하였디·, 이러한 3대 원키은 1984년 북한이 骨영법을 제정하면

서 점차 a g기술분%에 A가할 것을 모색할 때까지 북한의 기술혁신의 기본원칙으로 지속되었

다59),

lEO년대 소런을 중심으로 사최주의적 7제분입인 코메콘(COMBCON))이 형성되있을 때

낌도상 사회주의(developillg soc ialism)로서의 북한은 선진 사회주의(developed soc ialisnl)를 자처慷

딘 소련의 수직적 국제분업 압릭을 거부'巖었다, 북한은 소린의 내정간섭 그리고 자본주의 세

체제로부터의 편입 압력 동을 거부하고 자력4싱1의 원척에 잃긱'하여 자립직 민족경제긴설노선

을 추진힘'으로쌔 대외의존과 종속븐 피曾 수 있었다, 그러나 세게적 차원의 1·<동분업구조 속에

서 누릴 수 있는 기술혁신과 징보와 지식의 유fr 이

� 

차단되는 불리한 조건에서 공업건실을 하지

임'을 수 없는 불리한 위치에 있있다60),

북한이 비교- 위를 비Y으로 한 국제분업에 참이하지 館'음으로써 산업이 지나치게 세분촤되

고, 기게산업의 저해요인인 비효율적인 소71·모 A산시설의 증가추세가 니-타났다, 또한 성장에

필요한 기술도입의 제약으로 기술수준이 낙후되고 생산시설이 노 후최.하있으며, 페쇄적인 겅제
V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57) 북한언구소 ]/3, 앞의 첵, pp605-606,

5S) 
'힌데조선%·제강좌· 

)<:l)1위윈회 편,C북한의 겅제,(도서출판 굉·주, 1彌8), p87.

53) 3대Y]칙에 대한 실1 ·은 민족통인연구원 펀, 
['
남·브한 국릭추세 비교언구」 게정판, 1鄧3.12. p455 참조.

60) 고-i毛·, 잎·의 
-計,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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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따른 협소한 국내시장만으로는 기술헉신의 유인을 결여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대량

생산에 의한 자본체화 기술진보와 같은 성장효울을 이용한 산업발전을 이룩할 수 없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제분업에 참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진자본주의국가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보, 자료의 교류를 외면하였다. 북한당국은 자력갱생의 원칙을 내세워 국내의 부존자

원과 인력에 의해 기술개발과 확산을 도모兎다. 이러한 고립된 산업기술적 환경에서는 전문화

라든가 산-학 협동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북한의 공업성장은 고도한 기술이나 전문가의

참여를 필요로 하기보다는 많은 양의 원자재만을 필요로 하는 비효율적인 산업화의 경향이 두

드러破다61),

북한의 기술축적에서 그나마 중요한 역할을 한 젓은 (구)소련이나 동구권국가들로부터의 도

입기술이였다. 그러나 공산권의 과학기술 수준은 미국, 일본 등 서방 선진국들의 기술수준에 비

해 대단히 낙후되었으며, 그나마 북한이 공산권에서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구축한 기술개발

시스템도 도입기술을 부분적으로 
' 

개량'한 것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북한의 과학기술수준

은 국제수준과 비교할 때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요인이 되었다,

3-2. 북한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발전과정

북한은 일제가 남겨놓은 중화학공업의 유산으로 남한보다는 유리한 조건에서 산업화를 시작

하였다. 그러나 3년간에 걸친 한국전쟁을 통해 대부분의 산업시설을 파괴되었으며, 따라서 북한

의 전후 재건은 소위 사회주의 형제국들의 지윈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북한에 도입된 기술의 형태는 낮은 기술력 때문에 순수한 기술이전보다는 자본설비도입에

따른 간접적인 기술이전이 대부분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해호1기술도입은 자본(설비)도입

과 순수한 기술도입을 분리해서 고찰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다. 따라서 북한의 해외기술도

입은 자본 및 기술 도입이 포괄된 형태로서 파악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기술죽적은 북한의 毛제개발계획의 상황과 국제정세에 다른 크 게 좌우되어

왔다. 젼후 북한의 기술축적과정은 대외기술협력을 중심으로 19卽년대까지 사회주의국가 편중

기에서, 1972년대 이후 자주노선 정착기, 그리고 1984년 합영법의 제정 이후의 적극적인 대서방

자본-기술 합작모색기로 구분할 수 있다.

3-2-1. 제1시기(1945-60); 국가기술혁신시스템 형서기

첫째 시기(1945-196에는 일제나 쫓겨간 후 남겨진 공장시설을 정비하는 단계부터 시작하였다,

이 단계까지는 일제시대에 훈런받은 북한의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생산설비의 재가동에 전념하

였다 북한정부가 사회주의국가들, 특히 소련과 동구 및 중국의 원조 및 차관을 통해 산업 및

62) 바자노바, 나탈리아, 
r 기로에 선 북한경제」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2),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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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축잔}을 시도하기 시작한 젓은 1948닌 북한징권이 수립되고 q.서부터이디-,

1346넌 3월 소런파 
" 

정기문촤 및 차관협정"을 체길하억 이 협정에 따라 소린으로부터 10억

루블(약 5,300만 달러)의 무상윈조 및 차·관을 도입하였으머, 그밖에도 진문가 파견, 약간의 기舍

지윈과 종자 및 식물표본의 교 한 동이 있玆다. 한국전쟁 기간 중 군수물자의 지원 이외에, 휴전

이후 1956년 8월 북한은 소린과 새로운 원조협약에 의헤 3억 루블의 무상원조를 제공받았다,

그에 따라 수품 수력땀진소, 김첵 제철공장, 남旻 비철v-r속공장, 승호리 시멘트공장 동을 건실

하고 식품 및 직물공장 둥이 복7-되었다,

전후 복구 3개닌 계획기간(1954-1956넌) 동안에는 북한정부는 사최주의경제의 기초를 확림하

는 데 총럭을 기울었다. 3-러나 이 기간 동안 북한의 대외 협럭관게는 국제정세의 번화에 크게

엉향을 반고 있었다, 1956넌 후루시쵸프의 스 틸·린 격하운동으로 중소이노1분毛이 시쟉되자 북한

은 중소관계에서 중립 인 월장을 건지하1긴서 양5[과의 VI·게를 유지하였다, 1956넌 7월 9일과

57넌 3월 17일 긱끽· 소련과 원조힙정과 차판히졍을 체길하여 겅제원조를 빈·았다,

1950넌대 북한에 제공된 소린의 기술원조는 40게의 산업개발 프로젝트기· 복구되거나 세로 착

수되었다. 소린의 지원에 의해 긴실된 산업들이 북한의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 높았다.

북한의 주요 셍산제풉 가운데 소런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력 40%, A'1철 51%, 코크스

53%, 강철 22%, 압언 33%, 진기 동 100%, 전해有 아인 44%, 정제 급 · 은 100%, 초석 90%, 시

191트 18%, 1핀사 67%, 합판 100%, 통조림 100% 등이었다52).

북한이 제]차 인민경제 5개년게픽(1957-60년) 중에 사최주의국가들로부터 제공받은 자뵨 및

기술 원조는 충 6억 3,984만 曾러로서 이 기간 중 북한의 총에산세입의 25.7%, 기본 건섣투자엑

의 82.l%나 차지할 정도로 절뎨적인 것이었디-63), 그려페도 김일성대학 부총장 등 수명의 骨리

학자, 화학자가 소런에 파건되어 
'헥개발지식을 

습득하는 동 고차원적인 기술 지윈'힙력이 있었다.

한국진젱이 한창 중이던 1952넌 10윌 과학윈을 창럽하어 과학기술개발의 토데를 반들었고,

세게과학자언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동 국제적인 기술교류에도 힘을 기울였다. l[-157년부터

는 겅제계획의 완수, 절약平쟁의 강화, 원가절김- 둥 사회주의 경 운동의 한 헝테인 
' 

친리미-운

동'파 같은 노 동 산성 향상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기존의 기일성대학, /J첵 공

71대학 외에 펑양 기계공입내'힉' 둥 8개의 곱업내학음 신일하어 복'한의 사회주의 공입촤에 따리.

소요되는 기술수요에 대처하있다64),

5 I J w m

62) 니.틸'리아 바자노바(양준y역), 「기로에 신 A한겅제」 (서合:헌-5>毛 신문사, 1992),p

63) -d동문제언<IL소(107rn, 0 +헌J/·한1론」 ,p399.

64) 렵용(,채·Y/·천,「북한의 과학기會교욱·정 과 인러에 판한 M/,(성균관데 사최괴.학인C[L소, 
' 

사회과
%i)32 l 2%, 1993),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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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제2시기(1961-70>: 자주적 국가기술혁신시스템 확립기 .

1958년 사회주의적 제도를 판성한 북한은 1961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통해 사회주의공업

화를 이루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소련의 자본 및 기술지원이 전제

되어 있었다. 1961년 7월에 조인된 조 소 협약에서 
'소련은 

북한에 40만 KW금의 북창 화력발전

소와 같은 40만 KW급 평양 화력발전소, 연간 500만톤 생산능력의 무산철광 개발, 그리고 연산

3에-350만톤급 농축원광의 고 농동공장. 김책제철소의 시섣 확장, 함홍의 모직공장, 톄산의 변직

공장 및 TV센터 신축 둥에 관해 협력이 추진되었다65),

1961년 10월 소련공산당 제22차 당대회와 1962년 쿠바사태에서 보여준 소련의 태도를 보면서

북한은 반소련, 친중국 노선을 취하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데 대한 소련 및 동구와의 자본 기

술적 협력이 급속히 감소하였다. 소련은 이에 대한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북한에 파견된 과학자,

기술자들을 철수시켰으며, 당초 약속했던 생산설비 및 기술지원을 중단하였고, 이와 더불어 동

구국가들의 원조도 동결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그들이 추진하던 제1차 인민경제 7개년개획(1961-67년)에 필요한 자본과 기

술을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자본-기술협력관계가 강화되었다. 중국과

는 1958년 9월 27일 원조협정과 차관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60년에는 재차 
" 1961-64년 장기차

관협정5'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중국의 자본 및 기술수준으로 볼 때 매우 불충분한 것이 아

닐 수 없었다. 그 나마 1956년 이후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발발하여 중국내 사정이 악화되면서

만족할만한 경제-기술적 원조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중 · 소분쟁의 회오리 속에서 북한은 제1차 7개년 계획에 필요한 산업설비나 선진기술의 도입

이 원활하지 못하자 북한은 독자적인 산업 및 기술개발의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북한정부는 국

내자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용을 통해 당초의 계획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0개의 4

년제 공장대학을 각지역의 대규모 공장과 기업소에 설치하였다. 또한 고 급인력의 확보를 위해
' 

박사원'을 증섣하였으며, 각 대학마다 부설 연구소들을 만들어 나갔다66).

그러나 이 시기의 과학기술적 노 력들은 북한정부가 소위 ' 

경제-국방건설 병전노선'과 
' 4대 군

사노선'을 채택하면서 왜곡되어 갔다67), 국방분야에서의 독자적인 기술개발노력에 힘입어 북한

의 국방기술력은 전반적인 산업기술력의 낙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었다,

65) 김벙목, 정선양, 임덕순,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과제와 대웅, (서울: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4), ppS7-92 참조,

66 ) 김철환,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연구,(통일원, 1990 ). pp 29-30.

67) 함택영은 1962년 이후 북한이 
' 

자워'노선을 내걸고 독자적인 군사력 증강에 나선 것은 소련으로부터

의 군사원조가 불가능지면서 자체부담으로 대체하고, 또한 장비의 
' 

수입대체'를 꾀했던 
' 

수동적인 것'

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함택명,「경제 · 국방건설 병진노선의 문제점,(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
북

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 1993)}pl40.



138

하지만 제한된 인적, 물적 자원들이 국방긴실에 투입되면서 노 동접약직 비증강에 따른 믹·

대한 자원의 동원으로 정제건설에 필요한 자원들이 지약되었고 그 걸과 경제성장은 부전하게

나타났다, 이 때문에 북한은 당초 목표대로 정제긴싣을 이룰 수 餓있으이, 3년읍 언징·한 끝애

1970닌에 기7 달성되었디·, 북한이 당초의 경제목표를 양적으로는 달성했을 지 모르나, 기존 설비

의 개조에 의한 셍신A데가 주된 형테였기 떼문에 품질적인 면에서는 메우 뒤떨어져 있었다.

1960넌대 발부터 북한과 소런간의 관게가 개신되먼서, 1970년 2윌 양국간에 조인된 힙약에

따라 소런은 김첵제철소의 피·장(연산 100만톤-240만톤), 150MW급 청진발전소의 긴실을 지원

하였다. 신진외국으로부터 자본재 및 기술을 도입하지 못해 경제개발에 어려움을 귀었틴 북한

은 소련과의 괸켸개신을 통해 자본재와 기술의 도입을 재개합과 동시에 선진지.본주의3(으로부

티의 견제-기술협럭을 모색하게 된디-.

3-2-3. 제3시기(1971-83): 데서방 기술협력 모 색기

이 시기는 북한이 인민졍제 신6개넌 게시을 수립하고 겅제-기술힙력선의 디-번촤를 피하면서

신진자본주의국으로부터 지·본-기술적 힙력을 모섹하던 시기이다, 유엔(UN)이 1951닌 북한에 대

해 통상금지를 부과하는 결의인·을 체테한 이래 북한과 선진자본주의국가들긴·의 자본 빛 기술관

계는 20년 가까이 단절되어 팠으머, 북한의 대의협럭관계는 대부분 사회주의 가에 펀중되어

찹·었다.

1971년 이래 남북한 관계가 일시적으로 호전되면서 북한당국은 서방국가와의 산업 및 기술협

럭을 강화하기 셔작蠻다. 북한은 일본과 호주 관만 이.니라 다수의 유럽국가들과 무역거래를 희-

대하고 중단기적인 신용장읕 언장시키는 둥 기존의 태도를 바꾸었다, 그 결과 제1차 6개닌 개

기간(1971-76닌) 동안 소런으로부터의 차관 도3]액은 6억 3친만 닿러에 불과했으나 대서빙· 차

관도입액은 약 10억딜'러에 단해 사최주의국·p7부터의 차관 도입액을 능가하 되었디.68),

북한당국은 공업화를 가속화시키고 기술힉신을 촉진시키기 위헤 선진섣비와 기술을 적큐적

으로 도입하고자 하였다, 깁 일성은 1975년 ' 공업부문 일성자 대최'에서 
" 

경제가 2속하게 발7)

하고 새로운 경제부분이 AA기e 조긴 하에서는, 사최주의 시장에 속 의거하1언서 지.본주의 시

장에도 적극직으로 진출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기계와 실비를 수입해야"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비록 북한의 대서1·g- 겅계관게가 픽데되기는 兎지만, 미국과 북한긴·의 무역 및 경 괸.게는 어

7·1히 냉각되어 있었다. 더군다나 코 콤(COCOM) v-제와 긷·이 북한이 서빙‥국가와 교역하는 데는

臧'은 제약요소가 존제하고 있었다. 일본정부는 19히년 4월 북한에 데한 직접고(억을 허용하였고,

COCOM이 규제하는 7'1릭물지-외. 기술의 이7'{을 의하고는 대북한 수출과 투지페 대해 민간차

원의 교 류의 깅우에는) 특빌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다. 일본은 북한의 세 번쩨로 커다란 교역

상대 (이미, 겅제발전에 필요한 선진기술과 자본재를 식-보한다는 데 커다린· 의미가 있y)q..

68) 국·토통일윈(1977), r 북한 대9-1경제힌릭관개연3t」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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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일본의 교역관계는 70년대 초반 남북대화의 
' 

개시 둥 남북관계 안정과 19끄년 11월
' 조일우호촉젼 의원연맹'이 결성된 데 힘입어 크 게 신장했다. 북한은 1974년 일본으로부터 기계

및 설비수입이 1971년 대비 9배나 늘어 다. 특히 북한은 제1차 6개년 계획에 필요한 기계, 설

비, 플랜트 등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일본에서 도입된 주요 설비와 기술을 보면,

에틸렌 글리콜 플巷트, 시멘트 플랜트, 타월 플랜트, 기타 기계 및 설비 등이다69),

그러나 1974년 말부터 경화(硬貸)의 부족으로 북한이 약 36억 달러에 달하는 대일본 채무의

상환이 6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북한과 서방과의 자본-기술적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대일

채무의 상환이 지연된 원인은 북한이 70년대 초기 무리한 시설도입으로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

록한 데다가 주요수출품인 비철금속류의 가격이 하락하여 외환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표3-3%이 보여주듯이. 1970년 중반에 정점에 달했던 일본과 호주를 포함한 북한의 대서방 교

역관계에서 서방산업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련차 감소하였다.

북한에게는 선진자본주의국들이 장래셩 있는 교역 상대국이었고, 특히 상당히 현대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을 통해 달러 수입과 신용음 얻을 수 있어 대단히 매력 있는 국가들이었

지만, 북한경제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차관을 지급하기 위한 경화결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션
a

. 용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북한은 공업제품과 연료, 기술의 주요 보유국인 소련과 중

국에게 계속적으로 의존하는 길밖에 派었으며, 또다시 독자적인 기술개발 및 보금에 힘쓰게

되었다70), 이 기간 동안 북한에서 나타난 기술혁신상의 특징은 새로운 기술개발보다는 이미 도

입된 서방의 선진기술들을 대대적으로 공장 및 기업소로 보급하는 데 과학기술의 정책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尼-3> 聘써尋著省켜어 尋)
9위%)

A 1992년부터는 러시아와 독립국연합(CIS)의 여러나라들

69 ) 1970년대와 80년대 전반에 걷쳐 북한이 일본에서 도입한 수입항목을 보면, 기계 및 운수장비 44,5%,

재료별 제조제품 30%, 화학제품 10%, 그管에 잡제품 둥이다. 최신림, r 북한의 무역구조1(서울: 산업연

구원, 1991), pp59
,

64
,

69.

70) Popov, A,, 「북한의 경제침체와 대외경제관계: 1970년대 후반d290년대」 .

「북한 사회주의경제의 침체

와 대응」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5, pp 140-2,



140 
'

'

J%-'A'폴란드, 동독, 체코솔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힝가리, 몽골, 베트남, 쿠바,

1991년부터는 " 

기타 국가들"에 포함.
7&'k'A'추정치

(자且) Foreigl Ecouomic Relation o f the USSR: A Statistica) Report (Moscow[i990; Directiou o f

Trade(New York: ]MF
, 갹연도벌); Bazah110Va, N, Forei夢1 Economic Relation o f

DPRK(Moscow:d93), p57,

(출전) Popov, A, (1995), 
['북한의 경제침체와 대외겅제관 」 ,p l41

3-3-1. 자럭 원칙의 후퇴와 대외개방정책의 전개

북한은 ] 동안 비교- 위론애 의한 국제무역을 거부하고, 최소한의 교역만을 유지하는 페쇄

경제를 운엉혜 왔다. 이것은 앞에서 살피본 대로 북한졍제가 주변환징에 대해 대웅兎던 질과이

지만, 다른 한펀으로는 북한의 국가기술헉신시스뎀의 빙·향을 단절적인 형테로 걸정짓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북한은 1950년대 말 소린측이 추진했턴 코메콘(COMECON] 가입을 거부함으로찌

비교우위에 의한 
' 

분베효율' 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와 학습효과에 의한 
' 

성장玄율'을 적2管

기회를 상실하있다.

1970년대 서방자본주의세계를 중심으로 진개된 곽학기술헉멍의 어과 A에서 북한의 데외체

무는 늘기만 兎고, 급기야 1974넌부터는 대서방 채무의 상촨이 지언되고 이자 지불이 동결되었

디.. 당시 북한정부는 대외 체무의 원인이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성향에 기인하는 국제경제질

서의 모순에서 비롯된다고 규정하머, 불공정한 무역관게외- 차관조건이 개신되는 
' 

신국제경제질

서(New Irt[emational Econolnic Order)'기· 수립될 tr}까지는

� 

체무상촨 기일의 언장과 이자의 동겯

이 昏가피하다고 주징·하였다71>, 80년대애 들어 북한정부는 한빌 더나아가 일체의 대외체무에

대해 사실싱· 상환이 붊가능하다는 의사를 표멍해 왔다, 그 겯과 서)-沙신진국들은 북한 데한

자-틸투자와 기술이조1을 꺼리개 되였고 결국은 북한 1 스로 산엽의 발전파 기술력 향상의 기최

를 사실상 상실하옜다,

북한은 경제적 어리움에서 빗어나기 위해 제한적인 형테나미- 대외 개방징첵을 도입했는데,

그것이 바로 1984년 9윌에 제정된 
i 

%직·최사운영법'(약칭 71뼈법)이다, 북한당국은 합엉법의 도

입을 통헤 외채부남이 없이 산엽긴셜을 추진하고 아울러 신진국의 경영과 기술을 도입하고자

健딘 짓이다, 합엉71의 제정과 함에 
' 

합작투자부'를 섣치(같은 해 11월)하여 骨작平자와 선진기

술의 도입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북한당국의 통제 아31) 점진적으로 대외 방을 시도한 젓으로 펑가할 수 있는 깃이있

다, CI러나 L'1들의 당A 기대외.는 딜'리 기술이진과 같은 효과는 似있고, i히리 북한내 자본

주의적 소비재 산업(특히 읍식점, 판매짐)의 도입이 급증했을 昏이다. 이는 북한이 신1P 및 투자
m

71 ) 장인준, 
「발7느도상니·라들의 체무와 

' 

체무의 자-{<촤.' 문제,, i' <·(제AA骨, (핑잉·: [제셍쵤·시., lOSIR>l 2월

호), pp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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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였고, 또한 북한경제가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부실하여 산업 지원시설이 태부족하여 신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들이

진출을 꺼렸기 때문이었다.

1980년대말부터 북한은 더이상 자본주의세계와의 단절을 통해서는 성장이 불가능함을 깨닫

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들의 비교우위를 통해 자본주

의시장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북한은 자신들의 비교우위 요소를 값싸

고 양질인 노 동력에서 찾고, 이에 기초하여 산업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엾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유무역지대의 설치를 통해 서방자본을 유치하고,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이것은 최근 나진-선붕지구에 대한 투자 유치과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1991년 12월 28일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할 것을 발표하고, 1992년 2월 신무역체계를 수립하

였다. 1992년 2월 정무원은 기관지 r 민주조선,을 통해 
" 

대외무역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

킬데 대한 결정"을 발표72)하였다. 무역부 부부장 리신효는 이 결정에 따른 북한의 새로운 무역

체계를 
"

새로운 무%체계"로 부르고, 새로운 무역체계의 기본원칙을 
"수출을 

인민경제 모든 부

문에서 첫 자리에 놓고 수출품부터 먼저 생산하여 내보내는 원칙"으로 정의하고 있다73), 이러

한 원칙은 1993년 12월 8일 '

무역 제일주의' 방침으로 결정되었으며, 1994년 깁 일성의 신년사

및 1994년 4월 최고인면회의에서 
' 

수출산업'의 육성을 강조한 데서도 드 러나고 있다.

북한정부는 1991년 12월 대외 경제정책 부문의 급격한 상황 변화를 헌법에 명시하기로 하고,

1992년 4월 사회주의 신법을 개정하여 대외 개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된 주요

헌법조항으로는 
"

외국인 투자 장려" 조항(신현법 제36조)과 
" 

외국인 권리보호" 조항(신헌법 제

37조) 등이 십입되어 있다, 이에 앞서 북한정부는 1991년 11월 26일 대외무역과 자본유치의 분

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북한 최초의 국제합작은행인 
' 조선통일발전은행'을 홍콩의 Rub y Holding

사와 합쟉으로 설립하玆다. 이 은행은 당 비서국 
' 

화학 및 경공업부' 산하기관으로 소속되어 있

다. 1992년 10월까지 외국인 투자법 등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관련된 각종 법규들을 정비하였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은 북한이 추구하는 대외경제정책은 자력갱생적인 경제원칙에서 일부

후퇴했기는 했지만 
' 

수출지향적 산업화'로 구조전환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익르다74),

현재까지 나타난 북한의 대외 개방정책은 경제 및 기술구조상 부족부분을 충당하는 데 책초

점이 두어졌기 때문에 대형 설비의 도입을 희망하고 있지 않고 있다, 북한은 나전-선봉 자유무

72) 
f 민주조선4 1992년 2월 26일.

73 ) 리신흐, 
「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 톡성과 우월성.. 「경제연구, (1992년 제4호), pp 304.

74) 고 유환은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을 
"수출지향적 

경제구조의 조성"과 자본주의 세계시장으로의 편입을

통해 생존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난 북한의 평화를 
' 

수출지향적'구

조로 의 전환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고유환, 「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위기

와 김 정일 정권의 진로,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毛치학회보, 1996년 30집 2호. 여름), p2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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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대를 통헤 첨단산업 분이·보디·는 기술수준이 낮은 제조업 부문s불, 의류, 진기, 전자부분)

에 합직·투자를 유치할 戌을 희밍'하고 있으머, 합직'투자의 규모도 데부분 1억 달러 내외로 대3-

모가 아니다.

자유무역지대o]]서 북한이 기대하는 것은 대외 개방체제와 수魯산업전략으로 전巷·이 아q라,

북한의 산업기술부문을 첨단촤하기 위해 필요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 

수단'으로 해석된디-. 정

치적으로 볼 떼에도 북한이 에너지 및 식량을 제 때애 공骨하기 위해서 무엇보디·도 외화가 필

요한 실정이다. 특히 (구)소런 및 동구권 국가들이 붕괴된 이후 과거와 같은 전통적 교8방식으

로는 선진기술의 도입에 필요한 겅화骨 도저히 4득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디-75), 북한당국이

추구하는 것은 오히리 1987넌 이레 추진해 오고 있는 첨단과학기술부문의 개1身과 회·산을 성공

리에 달성하여 기존의 외연적 싱장체제를 내포적 성장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3-3-2. 첨단 과학기술의 중장기 발전전략
- - vooo년까지의 과학기술개발 장기계획」 의 수립

북한당국은 80닌 이후 지속직으로 경제가 41체상테를 빗어니·지 못하게 되면서 기존의 외언

적 성장체제의 한게를 절감하게 되2디·. 그[리히·이 북한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술헉신을 통해

북한의 산업구조를 소진자기술을 기반기술로 하는 내포적 성장체제로 전촨하고자 노럭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86년 김일성의 신년사와 1987넌 김일성의 신넌사에서 잇달아 표명하

고 있다.

이러한 침단 과학기술분야를 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헤서는 헌제외- 같은 북한은 낮은 기술

%·준과 페쇄 인 기술직산개발시스텝을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은 이러한 과학기술

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헤 그 동안 견지해 왔딘 지·력4AI적 과학기술개발방식을 탈최하어 선진

2과의 파학기술협럭을 A 화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 교 류와 협력을 강최.하여 선진과학기술을 적<[ 받아脅여야 하며, 만일 
' 

다른 나라'에

서 이미 연구된 과학기술의 성파를 반아들이지 館'고 자체의 힘으로 개척히·지·면 과학억링:을 효과

적으로 리용하지 못하고 시간파 자급을 랑비힘'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숩을 빨리 발전시킬 수 飢

다,.,..과'학기술曾전이 세게추세에 Nd감하지 X-하민 세계직으로 리'은 기술을 1吐아晋일 수 있디-76),

이것은 북한의 과학기술징책이 견지헤 왔딘 지-릭毛셍원3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헤 인정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깃으로, 대중운동적 기술혁신운동에서 점차 첩딘·기술분야의 육

m m

75 ) lgql노1 1월부터 러시악는 A[한과 기존의 비-터세 방A에서 경화걸제에 의한 무역기래만을 하고 있Z,

중<·'r과도 1991년 3%부터 무%대甘긴제를 <4제시장의 가격을 기초旦 스 위스 프랑-으旦 견제하기로 협

의하策디-,

76) 님'궁옥, 
f 과학기술교흐·외· 협)에서 지키야 省' 원칙과 그 Il.구,, f' 경제언구」(평양: 사최과학출71-시·,

l%2년 4호), pp24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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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선진기술의 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

1988년 3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6기 13차 전원회의에서는 산업기술향상을 위해 2 5
000년까

지 전국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전산자동화(FMS의 구축)와 초대규모 집적회로(VLSi)생샨을 선진

국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다는 목표를 제시하었다. 북한당국은 2,00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로

서 7대 첨단 과학기술분야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7대 첨단과학기술 분야로는 전자공학, 정보기술, 생명공학, 신소재, 에너지, 해양 및 기상, 핵

에너지 분야 등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생산공정의 자동화, 로봇화, 전자계산기화를 닿성하고

이를 위해 기계, 정밀전자, 로봇공업 분야의 발전에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첨단기술 과제

외에도 실용기술 과제 49개, 기초과학 과제 4개 등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정무원 산하의 각 부서와 위원회별로 과학기술개발기간을 제1단계(1987년-1993년)와 제2단계

(1994년-2000넌)로 구분하여 
「2000년까지의 과학기술개발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장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80년대 들어 기술관료의 등용을 늘려 정부원 각부와 위원회의 부장과 위

원장 가운데 기술관료가 크게 증가하였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옥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3차 7개년 계획 기간 동안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국민소득의 3-4%로 늘리기로 결정하고, 2000년까지는 55를 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과

학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인재 양성에 힘써 1987년 담시 13만 5천명 수준인 과학자, 기술자를

2000년까지 20만명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그리고 연구단지를 조

성하고, 과학자들에 대한 투자를 늘려 장비를 현대화하고, 공장과 기업소에서의 실험연구도 현

대화할 것을 제시하는 등 의욕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77>.

4표3-4% 북한의 7대 첨단과학기술분야 과제

[ 과학 술분야 ( 과 l 목 五 l

l l - 반正 술· 16 64MDR- 발 l l
[ 자 공 학 l- 용 퓨 [P[C) 작 l 국 준 l
i l - 자 且 자부품 80% 국산화 l !

77) 김병목, 임병기, 이장재, 앞의 글, p66 및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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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合발전계획,(r과학기술

정첵J 제4권 제1효,1992), 며4.

3-3-1 제1, 2차 과학기술반전 3게넌 게획

북힌·딩·국은 2
x이)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실힌하기 위한 당면곽제로서 두 차레에 걸친 

it괴.학

기술빌'진 3개넌 피"을 세워 놓았다. 제1차 계획은 1開8닌부터 1990넌까지, 2차 계 은 1991

년 7월-7터 1994넌 6월끼.지 2.t- 3닌 동인·이다. 북한당국은 과학기술발전 계피을 수행하는 데서

견지해야 할 원리으로서 1 ) 7체직 입장의 고수, ii) l단주의의 구헌, iii) 과학언구 ·결과 닐

이론과 ) &1신·실쳔의 밀 한 짇합 동 세 가지를 제시하 있q.78),

제1차 과혁기舍발전 3개년 계획(1988-1990)은 최신 과학기술을 통해 인민경제의 힌데촤를 적

극 추진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삽고 있고, 6개 과학기술 분야를 선정하이 중점 연구과제를 제

시하고 있다. 북한령'국이 과학기술적 괴.제는 진자궁학(반도체, 광섬유통신 骨), 기패공학, 신제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78) 같은 省·, p48,



료, 열공학, 유전공학, 생명공학, 화학공업, 대체에너지 개발(태양열, 풍력 등) 등 6개 중점 추진

분야와 그밖에 신과학분야, 기타 기술혁신 등이다,

북한당국은 이 가운데 전자공업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1970년대 이후 서구 선진국

을 중심으로 보급, 확대되고 있는 극소전자혁명의 성과를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

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 계획에서 북한당국이 기대하는 項은 북한의 성장체제를

외연적인 것에서 내포적인 성장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

(1988-1990년)의 과학기술분야별 추진목표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 4표3-5%와 같다.

제2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1991w7.-1994,6·)은 제1차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계획의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종전의 계획을 그대로 답습한 젓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

무원 기관지 「민주조선」 은 이번 2차 계획의 과제에 대해 김 정일이 경제발전의 현실적 요구

에 맞게 과학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시했다고 언급함으로써, 제1차 계획의 목표가 북한

의 현실적언 과학기술수준과는 동떨어진 것이였으며 실제로 제시된 목표를 닿성하지 못했던 것

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제2차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고 과학기술 행정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당적 지도를 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함으

로써 제1차 계획이 시행과정에서 혼선과 시행착오가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3-5%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 기간(2988-90)의 중점 추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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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휴J 김병목,엄빙기,이장제(1992), p47에서 작성.

이렇게하어 수정된 제2차 게획의 중점 기술분야는 제1차 게이안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제1차 게피이 전지·공힉', /%A물학, 열공학 분야의 기술헉신에 중점을 둔 반면, 제2차 게시에서

는 기게공업, 전자공업, 자동촤공업, 촤학공업 및 농업 등 포팔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E 점

서 차이가 난다. 이것은 단기간 데에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첨단과학기술분야의 기술개발을

탄기 목표로 설정한 데 따른 부작용을 似애고, 독자적으로 상당한 기술축적을 이룩한 기게공입

분야의 기술'혁신 등 보q· 헌실 인 과제로 목표가 재조정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4. 80년대 이후 북한의 국가기술혁신 시소템의
구조와 특성

4-l . 기술개발시스템과 언구개발능력

북한의 국가기술헉신시스템을 기술개발시스텝과 기술확산시스텝으로 니-누어 ] 특성을 긱-긱-

뷰멍한다, 민저 본 절에서는 북한의 기술개발릭은 군시·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가 크기 떼문에

기술게발시스템의 7-띵을 위해서는 %자를 분리하어 특성을 분석한 후 이를 종힙-하는 빙·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연구·개빌'시<뎀은 271연구소 성걱의 과학원 체제와 이공계 대학

인AL소 통을 들 수 있는데, 본 언구에서는 과학 }, 침공7]과학원과 대학인구소의 특성에 대해

산피본다. 또한 북한의 개省'능릭을 핑가하기 위헤 기존 1구를 토대로 북한의 기술게방릭을 펑

가省'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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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민간부문의 기술개발시스탬과 기술력 .

0) 과학기술관련 행정체제

북한의 기술혁신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주도형이라는 데 았다. 이것은 사회주의국가의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북한이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여 대외 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

에도 그 기조는 크게 바뀌지 僧았다. 북한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관련 행정체계의 특징은 중앙과 지방, 실행부문과 관리부문 등으로 구성된

많은 기관들이 다원적으로 제휴하는 하나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r-l] 있다. 북한정부,

그 가운에서도 정무원은 이 네트 크의 중추에 위치한 북한의 과학기술에 관한 최고정책곁정

및 관리기관이며, o]기서 과학기술에 관한 모든 기본정책이 결정된다.

북한의 과학기술활동을 실질적으로 총팔하는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정무원이 관리하는 전국의 과학기술활동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임무는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전략, 방침, 정책, 법규를 책정하고, 국가계 위원회 과학기술계획국

과 공동으로 중장기적인 과학기술발전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작성, 실시하고 예산의 책정과 감

독의 책임을 진다. 또한 전국 각지의 과학기술 데이터, 기술시장, 국제과학기술협력 둥의 제반

활동을 관리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각 부서는 아래 4 그럼4-12과 같다.

(2) 국립연구소 및 대학연구소

1) 과학원

과학원은 자연과학부문에서 최고의 학술기관이자 종합연구센터로서, 1983년 완공된 평양 북

쪽 27Km지점에 위치한 평성 과학도시 안에 자리잡고 있다. 과학원의 역할은 국가의 과학연구

분야의 계획과 정책의 수립에 참여하며, 또한 협동연구를 조직적으로 지도하고 전국적인 학술

발표회 · 토론회 둥을 조적하고 연구성과를 생산에 응용할 대책에 관해 토의하는 것 둥이다. 과

학원 산하에는 14개의 연구소와 1개의 천문기상대, 그리고 ' 

과학원 출판사' 및 연구용 기자재

를 제작 · 생산하는 
' 

과학毛 종합공장'이 있다.

<그렴4-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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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북한의 파학윈은 정무원 려속으로 과학기숟정첵을 결정하는 기괸·일 香민- 이.니라 집헹기괸이

다. 한국의 과학기술처, 한g가학원(KIST), 한국과학기술인구 소(KAIST), 한1·f게발원(KOl) 등과

긴-은 정책길정기구외· 언구기관들을 종'합한 것과 A·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과학원은

(30소런의 과학원파는 남리 기초과학분야의 비중은 메우 약한 반면, 셍산기슬분야를 샹대적으

로 깅·조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과학원의 기능이 전후복구사업과 사회주의 공업촤릅 위한 겅

제긴섣의 도구로서, 깅제게왹 초기부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낮은 기술이나마 且과적으로 조

직하어 이틀 산업화에 이용하리고 
'穀기 

때문이디·79),

이러한 특징을 31리헤 볼 ttl1, 북힌·의 기술개발시스텝은 외국의 원친기술을 도 입해다가 제품

기술魯1신을 통헤 독자직인 제풉을 1간들어내는 ' 모방'형' 틴·게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넌·지

외국기술을 도입하이 산업촤를 이룩해 나가는 
' 

의존형' 기술개발시스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L)-러나 북한의 의존헝시스뎀은 한국의 6, 70넌뎨의 의존형 기술개반시스던]과는 커다란 차이

기· 존제한디-.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대외기술입럭관게외· 전반 인 산업기술수준을 고려할 떼,

북한은 자신들이 괸요로 하는 1술을 원쵤·히 공급받을 수 있는 조긴이 아니었으1--H, 따라서 파

힉·원의 려할은 도입'할 A< 웠는 기술이나 일일이 도입하기 곤란한 애로(謹路)기술들을 부可이

파학원읍 통해 개발하는 데 있논 깃으로 보인다, 이런 71에서 판단헤 본다먼, 북한의 민간산i]

정 기술은 북한딩3이 니록 AI산기숩t언에 비중을 두었다는 짐에서는 한국의 과학기술언구소

(KIST)의 초기 익骨과 비슷하지만, 기술도R] 진효괴.를 걸여했다는 점에서 
'

불완71한s 의존힝

딘·게를 크게 7어나지 못하고 있다80),

P L 고J

'居[

[ ,[
l/[고징3L인/]-- l-· L/고 /J-[ 

. . rn 기.학.. 邑剋[/]

…-·-··……- …,-·-· i[[亞[/고
. . . . . . . rn . m . 國

니[[ 兩訓...니./11强[7반D

[.利출.目國] l. .
-

M]drn WIJ.-l-.t:-冠 A J
4 그림4-2> -L<한의 과학기술dd 행정체게

m m m

7q ) %j 정흠(1976), 
" 

기능지· 않성의 제V적 징·지", C낙한), 1976V{ 6월호, pp 107표

SO) J.l·한의 산업기會 발체제는 본 y.·분의 제2장0;)서 3f 찰·'臧5.이, 의존헝의 두 가지 헝테 가운네 기술이
진 진立과를 결어한 체 기舍습 상승%과만읍 히.논 

' 

인도힝1에 가깝디.V 핑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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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공업과학원 .

경공업과학원은 낙후된 경공업 분야를 발전시켜 주민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데 제기되는 과

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4년 9월 경공업성 산하 중앙연구소로 출범하였

다, 2956년 북한정권은 
"

중공업 우선과 농업 및 경공업 병진정책"을 표방하여 초기에는 경공업

에 대해 육성정책을 전개하고자 兎으나, 1962년 쿠바사태 이후 
' 

경제건설 및 국방건설 병진방

침'이 결정되면서 경공업분야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채로 있었다,

1978년경부터 지방공업 육성과 경공업 기술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방침 아래 경공업분야의 연

구 비중을 높여 주면생활의 향상에 주력하고 었다. 최근 들어서는 수출을 위해 경공업품의 생

산을 확대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원자재에서 품종개량에 이르는 연구사업을 벌리고 있다61),

그러나 북한의 과학기술개발체계가 가진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표방한 데 따른 한계이다. 즉, 북한의 긱4종 연구소들은 강냉이 가공연구소, 일용품연구소, 장

(脅)연구소 등 현실생활에 밀접히 관련된 것들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장점도 존재하지만, 다

른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기준과는 터무니 없이 동떨어진 낮은 기술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

점이 존재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개발한 저급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기술개발

시스템이 
' 

기술이전 촉진효과'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많은 인력과 자원을 들여 개발

하는 등 비효율이 엄청나며, 그나마 제품수준도 조잡한 것이 대부분이다,

{표4-1% 북한의 국립연구소 현황

81) 김 철환, 앞의 글, pp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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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團 團 團 團 醉 團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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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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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크 끄J.크 ET]] /박으<E y브t 쇳 J
(자료) 이항구, C북한의 과학기술언구 힌힁J , 「북한」 , 1979.12., p251.

4철환, 
r
북한의 과학기술정첵 언구,, 국토퉁일원, 1990, p69,

3) 대학연구소

북한의 긱·대학의 연7-소들은 활동파 성과가 미미한 실정이디-, 이는 북한의 과학기술의 추진

체게가 대학연구소에 적합한 기초파학분야나 기초기술언구분야에 있지 않고, 생산기술의 언구

曾에 비중이 두어져 있기 때旻에 상대易1으로 데학언구소의 기능은 제한적일 수111-[에 餓다82),

북한의 대학을 단순한 교육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기술게벨·의 기능을 갖춘 언구소로서 수헹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본 언구에서는 박사원과 인구원 체제를 깆·추고 있는지 어부를 기준으

로 삼있·니·. 북한은 자인과학 및 공학분야에 대한 인구기능을 강촤하기 위해 기' 대학 내에 박사

윈(博-1院)파 언구원(硏究院)을 두고 있다. 박사원과 언구원은 한국의 대학원에 해당되는 제도

로서, 각기 학사파정-한국의 식사과정에' 헤당-과 박사과정을 두고 있다.

일반적인 데학들이 교 육 자체에만 중점을 두는 네 비헤, 박사윈과 연구원을 깃춘 대학들은

전문 과학자, 기술자의 양성 운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의 거초언구를 담딩·하고 있다. 북한에서

박사윈과 연구윈을 깆'춘 대'희·의 힌촹은 (표4-2 · 같다.

m m t

S2) 업띵일,r북한 과학기술징체파 il't육인구제도,, 
["

겅영과 컵퓨터」,1彌0넌 10원효, pp 175-7 ·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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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4-2% 북한의 박사원 및 연구원 섣치대학 .

l 설 관 )박사원(연구원]

l [認켤픔'"'"*'智標·l · l · il 
斷 野

w

l i 학, 혜산 농 대학, 순천 축의산 대학, 해주 농 l l i

(자료> 통일원

(2) 기술개발수준 
.

북한의 5개 과학원과 이공계 대학의 대학연구소의 수준은 자력갱생 원칙에 따라 북한에서 가

용한 자원과 인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면은 많이 있으나 국제수준과 비교할

때에는 해외 선진과학기술정보의 미비, 실험기자재의 낙후 둥 연구용 시설의 빈약, 교 수요원의

부족 등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관학기술연구사업을 지나치게 당면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동원하여 장기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83),

일반적으로 기술개발력을 평가하기 위핸서는 기술규모와 연구비, 연구자수, 기술수출액, 해외

특허취득수 등의 지수가 필요하다84>. 그러나 북한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관해 정확한 기술개발력을 측정할 수 엾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

비교연도 측정법"(the Method o f Comparative Year's Survey)을 사

용하여 북한의 기술개발수준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 방법은 북한의 기술개발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가동중인 산업설비나 제품의 질로부

터 유추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북한의 기술개발단계가 아직 창조적 모방형이나

S3) 염영일, 앞의 글, p 175,

841) 기술개발력 지수는 다읕과 같이 나타낸다,

卷·1]刺- ( ·]倍·* * <·1針刺*·]隋 荊卦> }

여기서 기술규모는 다시 특허등록건수, 기술무역액, 제조업총부가가치액, 기술집약제품 수출액의 산술

평균으로 계산한다m 한국산엽기술진흥협회,r93년판 산업기술백서」, 1993.f0,
5p l53 및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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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헝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대부분 의존형이나 모방형에 o-)무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기술

개빌·수준은 (구)소련, 동구 및 중3'[으로부터 도입된 설비나 기술을 그대로 3용하여 Ai싣- 중이

거나 모 방생산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북한은 공히 아리 독자적인 기초언구외. 원친기술을 바탕으로 산업화를 이루이넨 기

술신도적인 국가가 아니라 기술학습적 발전을 이루었다, 이처럼 남북한의 기술축 이 이느 단

개까지는 공통적으로 자본제의 도입에 따른 
' 

자본체화A 기술'이다. 때문에 헌재 가동중인 산업

실비의 기술수준이나 제품수준을 통헤 남복한의 기술력을 비교 · 펑가할 수 있다.

{표4-3% 주요 제품별 남북한 산업기술 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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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산업은행,r산업기술동향: 남북한의 산업기술현等과 협력방안」 (1992.3.) .

김병목, 임병기, 이장재,「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발전계획,(r과학기술정책, 제4권

제1호,1992).

겸 철환, 
"

북한의 과학 · 기술졍책연구", 「신동아] 1990년 10월호.

김 청흠, 
"

북한의 과학 · 기술순준: 지표로 본 남북한 비교", 
r 북한학보」 11집, 1988년 1월호.

김철환(1990.IO.)곽 한국산업은행(1992.3.)의 연구 등을 바탕으로 전자 · 전기, 기계, 금속, 화학,

섬유, 요업, 기타 경공업 등 7개 기술분야에서 31개 세부 기술분야에 대해 남한의 기술수준이

도닿한 연도를 기준으로 북한의 비교연도를 나타 것이 4표4-3%이다85),

4-1-2. 국방부문의 기술개발시스템과 기술력

북한 기술개발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방기술을 위주로 하여 연구개발체계가 이루어

져 있다는 데 있다, 1962년 이래 수립된 
'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에 따라 i )고성능 현대무기와

저성능 무기의 적절한 배합, ii)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에 적합한 무기체계의 운용, iii)기습과 속

도전 전략에 잃각한 무기체계의 운용, iv) 북한 독자형의 무기체계 개발생산이라는 기본정책방

향을 세우고 국방기술과 무기체계를 발전시컥 왔다. .

북한에서는 국방 R&D 및 방위산업에 기술자원이 집중되어 있는데, 국방기술개발 위주의 체

계는 기술혁신을 위한 자원 및 연구개발인력을 군수산업에 편중시킴으로써 점차적으로 민수부

문의 산업생산설비의 축소와 그에 따른 민간부문의 고 용감소룰 가져오게 되었다86),

북한의 국방부문 기술개발시스템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일본군의 병기창 시설을 이용하여 무

기를 부분적으로 생산한 바가 있고,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는 1950년대말 소화기 및 탄약 공장을
t

건설하면서 부분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국방기술개발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62년 12월 12-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제발전

에서 일부 제약받더라도 우선 국방력을 강화한다"고 결의한 이후부터이다87), 4대 군사노선은 이

회의에서 윤곽이 제시되었으며, 1966년에 와서 
'

군 현대화'노선이 제시됨으로써 확립되었다8E>.

북한의 국방부문 기술개발체계는 인민무력부 산하에 국방과학원을 두고 있다. 국방과학원은

국방과학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0년대 초반에 설립되어 군수공업 육성을 위해 연구사업

을 수행하고 있다. 국방과학원은 인민무력부의 통제를 받으며, 유도무기, 전기 및 전자, 물리,

금속 및 화학재료, 기술경제 둥 40여 개의 부문별 연구소를 세워 무기의 연구개발과 무기소재 둥
)

S5) 한국산업은행, 
「산업기술동향: 남북한의 산업기술현황과 협력방안, (1992.3.)

86) 조舍겅, 앞의 글, p30.

87 ) 
( 조선중앙년감,, 1963년, pp 157-9 참조.

88) 骨택영, 앞의 글, PP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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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구하고 있다. 그라에도 갹종 군i공장들의 기술혁신을 지도하고 있다69>, 그밖에도 힌재 북

한애서는 군수공장 이피의 각 공장과 기업소들도 군수물자骨 생산하는 조직이 혼제되어 있다,

3수산업음 위크·로 한 북한의 기술졍책은 북한의 기會빌전에 굼적직인 먼과 부정직인 년의

두 즉 1에서 함께 기어해 왔다. 부징적인 측면은 군수산업 관린기술개받의 비경제성과 비효율

싱, 그리고 비밀주의와 특수 군사목적 위주의 개발정벼(mission or ie11t이policy)으로 인해 민수부

문으로 파d(spiu o f0되는 데 한게가 따른다는 점을 지피할 수 있다90), 특히 제한된 자원이

수한 헝태의 진단기술게발을 晋임없이 요구히·는 소수의 특정산업부문에 %1骨팀으로써 산업구

조를 왜곡하고, 민수산71은 상대리으로 자금, 인럭을 포'함한 자원의 제한을 정인할 수밖에 렬게

되었다.

북한은 민간부문의 산업기술수준이 낙후된 것피.는 달리, 레식 무기분야에서는 제3세게 국

가들에 수출할 정도로 일정 수준의 기술수준에 도달해 있다, 북한이 진반적으로 낮은 산입수

준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자원을 집중투자, 괸·리힘-으로씨 일부 국방과학기술분야에서는 메우 %

은 수준의 기초인구과 침단기술능릭의 축적을 이룩하있다. 그 동안 미국을 위시한 서방신진국

의 COCOM(데공산권 수출통제위원최) a-제로 인헤 기술이전의 쟝애요인이 있었지만, 북한의

군사관린 기술수준은 33 저d무기에서 고 성능 정밀무기에 이르기까지 다앙한 무기체계릅 유

지할 능럭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나 북한은 아래 %표4-4%에서 보듯이, 특수소재분야나 정밀진자분야에서는 싱-당히 취약하

기 때문에 완제 무기류들은 데부분 소런의 기슬지원 하에서 )g산해 왔디-, 따라서 북한이 러시

아와. 깆·고 있는 군사기술적 지원이 차단된다면 북한의 국빙·기술체제는 크게 동요할 수밖에 似

을 깃이다. 또한 사회주의 소국(/]·國)이라는 점 때문에 러시아, 骨국과는 달리 항공, 우주, 원자

력 등 1위 사이언스(Big Scieuce)분야에서는 취약성을 띤치 못하고 있다,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s

82) Al칠촨, 잎'의 曾, PP64-5 및 pp69-70.

90) 일반·적으로 7수기술산입은 다음과 김'·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 는 需要의 닐'은 가긱%l·릭도로서

가격보다는 무기체게의 성능이니. 직시성 동을 骨1t시한다. 둘째로는 일방적 공급자로서의 군수산7]의

색·과점적 성격을 들 수 있다. 세째, 군수품 가직산정이 毛가니레이윤(cost-plus)빙·식으로 이-(어지기 떼

E·에 군1산업체는 이各즘대를 위해 비- - 싣김'헝이 아닌 비-9-3대촤. 전략을 추구한다, 네쩨로는 군수

기술보야에서는 IV직인 무한가속의 기숟힉신 겅젱이 게속되고 있다, 끝으로 고 기술, 고숙Al노동집악

적이다, 조 순겅,앞의 -計,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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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4-4% 북한의 국방관련 기술수준 .

(자료) 김철환, 
「
북한의 과학 . 기술수준,, 

「신동아」 1990년 12월호. pp224-227을 기초로 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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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술叫산시소템의 특징

기술확산시스뎀의 쟨우 사최주의국가들은 거의 모든 국가들이 국방분야와 민긴·분야가 분리

된 단절험(spin awa y) 시스템을 갖고 있있다. 북한의 겅우도 외는 아니다. 어기서 중점을 y게

될 것은 착한의 기업관리체계외· 군7민간 분야의 관계, 그리고 북한파 갑이 기술후진국의 기술

축적에 결성적으로 중요한 대외 기술협력문제, 그리고 기술확산의 일익을 답딩-하게 되는 기술

관련 교육 및 훈런시스텝에 대헤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의 기술확산시스댐과 콴린하여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공장 및 기업소의 관리채게가 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과 민-군긴·의 기술적 
" 

전환(convelSion)"문제이다, 이 문제는 사최주의국가의

체제전촨과 뫈런된 t제로서, 시장적 요소의 도입 없이 
" 

전환"에 성공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문

제이다. 특히 이것은 납북한 기술적 교 류 및 릭파 관런하어 엄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바이다,

44-1. 민간부문의 기술확산시스템과 및 군-민전환

(l) 민간부문의 기술확산시스텝

일찍이 습 터(J. A. Schumpeter)는 기술헉신을 촉진하기 위헤서는 단지 연구개발(R&D) 관린

투자를 늘리는 것맙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기업구조가 메우 중요하다는 접을 지적한 바 있다,

그 는 중소규모의 기입보다는 대규모 기업이 기술'헉신에 유리하디-는 
'슘 

터 가설'을 내놓았다,

이것은 슘페터가 말한 대로, 경영지·기· 혁신(inr10Vation)을 이루기 위한 필요조d이기도 하다. 사

회7의 국가에서 기술헉신을 이룩하는 주요요소 가운데 하나는 역시 기업구조의 게혁 있다.

1彌0년대 억후 북헨얘서 나타난 기업구조의 개헉은 언합기업소 제도의 도입과 외국인합작최사

의 히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종진 북한의 기업구조 내지는 공업징리체제는 사회주의 제도의 수립 초기 지배인 단릴관리

제애서 1961넌 대안(大安)의 사업체계를 통해 叫립되었다. 대안의 사업체게는 모든 당원들과 노

동자, 기술자들이 공장관리에 커·가하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북한의 r 경제사전」 에서는 
f$

셍1산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생산자인 로동지.들파 토의하여 게시을 세우고 그 게획을 1산자 자신의 것

으로 만드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디·91), 그러나 안의 사업체게에 따른 겅잉권의 분권화는 기

술'티신 3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게픽작성자, 공장 · 기입소 핀리자(지배인), 노 동자 간의 갈등을

유반시켰다92), 또한 공입v·모기· 점차 키지고 骨속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부문간 , 지억간 .

기업간 생산언계가 복잡해지고 다양헤지1$서 죵전의 게별 기업소체게로는 겸엉개선 및 기술혁

신을 하는 데 한게에 직면하게 돠었다.

북한의 경제침체기. 장기촤됨에 따라 기업가의 기舍혁신에 필요한 진영권의 可립과 기업규모

團

도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31) 사최과학원 경제연구소, 
P 경제시.진1 (핑양! 사최파학魯 1시.,1970), p80.

92 ) 박헝중, 잎'의 비,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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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대 등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했다. 1980년대에 들어와 북한당국은 毛제재건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기업혁신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채택한 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경영권의 강화를 위한 독립채산제의 확립과 기업체계의 개선을 위한 연합기업

소 제도의 도입 등 두 가지이다.

독립채산제의 도입은 당이나 국가의 영향으로부터 경영자의 자을권을 확보하고 노 동자에 대

해 경영자들의 권한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아니라 공장 자체가 자

신의 경영 및 손익에 책임을 지는 단위가 되도록 경영권을 강화하고 기업자율권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즉, 북한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가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젼영

권의 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익의 개념을 강화함으로써 경영자의 기술혁신의 
i 

동기7

를 부여하기 위해 독립채산제를 실시했다고 볼 수 있다93), 독립채산제는 1984년 12월 당 중앙

위 전원회의에서 
"

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이 수정되면서 전산엽분문에 확대 실시되었다.

북한의 연합기업소로의 조직형태 개혁은 독립채산제가 확대 싣시된 적후인 1985년 7월에 이

루어破다. 연합기업소는 원료, 연료를 생산하는 기업소들과 그것을 이용하역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공업생산유기체로 정의되고 있는데94), 이는 독립채산제의

도입에 따라 그에 걸맞게 공엽부문의 생산단위를 개편할 펄요성에 의한 것이다, 연합기업소 제

도는 종전에 부문별 중앙지도기관인 부, 위원회의 직접지도를 받던 데서. 연합기업소가 그 권한

을 이챨받아 공업관리의 중심단위가 되어 생산 및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처럼 연합기업소 제도를 도압한 이유는 기업소들간의 연합에 의해 새롭게 생산과정

을 효율화하고, 물질적 동기를 부여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기업 경영과 구조의 개혁 차원에서 도입된 독립채산제와 연합기업소 제도의 도입은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의 기본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독렵채산제와 연합기업소 제도

의 도입에 따라 당의 간섭이 줄어들고 기업소들이 상대적으로 경영의 독자성을 갖게 되었다고

는 하지만 일단 중앙에서 수립된 목표치는 달성되어야만 하고 따라서 그것을 닿성하기 위해 품

질향상이나 원가인하 등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에는 적극적일 수가 엾고 단지 수량적인 목표달

성에만 매닿리게 되였기 때문이다55>. 결국 중앙계획경제의 강고한 장벽과 시장메카니즘의 결여

로 인해 물질적 동기를 부여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생산성의 향상과 기술혁신으로 이어지지 못

하였던 것이다,

93) 북한에서 독립채산제의 도입 필요셩이 제기된 것은 그 이전인 2973년 2월 김일성에 의해서이다. 
「

사

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일셩 저작집2S」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

사).

94) 이호철, 
「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에 콴한 연구: 개혁, 개방정책을 중심으로,,「'95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U)J (통일원, 1995), pp34-5.

95) Brus an d LasW, o p c it., ppA5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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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에서는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직면하먼서 농업과 공업부문에서 근본적인 겅제개헉

안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디·. 북힌·은 지난 1992넌 2월 「

사최주의 농촌테제,를 말표

하여 이(理)단위의 동농장을 국가소유형테인 
「농업연힙·기업소,와 「

국영농장 경영위원회,(국

영A-장)으로 아데하는 새로운 농업제도의 개혁안을 반표한 바 있다, 그 들의 논리는 사회주의가

진전된 만큼 농업도 작은 4셍산단위의 동농장 형태에서 거대 규모의 국유형태로 확대헤야 한

다는 
'

규모의 경제'론에 입각하고 있다, 이러한 빙·침에 따라 1992넌 12월 평양시 만겅대구역 협

동농장과 평냠 숙친군 힙동농장을 킥'Zl- 통합하어 국유있테의 「만경대구역 국영x-장,괴. 「숙巷군

농업언합기업소,로 게편히·였다.

북한측이 개혁개빙'의 물결을 거스르며 시도했던 새로운 싣험온 결국 실패로 끝난 것 갑다,

최근 들어 북한당국은 전인빈 소유, 엄밀히 말해 국가적 소유로의 전환을 중단하고 부분적으

로 개인농을 단게적으로 히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국영A-장의 농업생산성이 기대만
a

큼 
'향상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떨0-1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15넌간 임대, 일정 기간

국가가 농기계 및 종자 제공, AA산물의 자유처분을 골자고 한 개인농 제도를 도입兎다96}, 이 게

인농 제도는 아직 전1진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집단적 경쟉이 e-]러운 농지에

한정되어 단게직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게에 있디-.

공업관리제도에도 원정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데. 1996년 10윌부터 단게적으로 공장도급제

가 도 입될 예징으로 알리저 있다, 공장을 게인에게 도급을 주는 공장도급제의 헥심 네용은 도

급 결정과정에서부터 경쟁체제를 도입하어 공장의 이익을 더낼 수 있는 개인에게 공장을 양도

한다는 것이다. 그고1나 북한에는 공장을 인수할민·한 개인 부를 축직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입데헝식의 도급제가 당장 살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뵤다는 전문경엉인으로 특녈쳬용하는

도급제의 2기적인 헝테를 취할 가능성이 가장 높디·고 볼 수 있다,

(2) 국빙·부문에서의 기술혁신과 
'

군-민전환'의 문제

북한 국)창부문의 Y기셍산고}- 기술혁신은 조신로동딩· 군사위원최 소속 제2 징제정첵위원최와

인민무력부 산하 
-L
f빙'과학원으로 이원촤되이 관리되고 있다, 제2겅제정책위원회는 모든 군수공

장을 적영히·고 긱'종 무기외. 군사장비들을 싱1산, 조달히.는 骨 )g산관리를 담당히.고 있으며. 국빙·

과학원은 기술지도를 담당하고 있다97),

인민무력부 산혀- 국방과학윈에서의 기술개발은 주로 임무지향방식(Missioll- Oriented Type)애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2수용 기술개발의 징은 무엇보다 경제효율을 우신적으로 고리하기보

다는 성능 개신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군수부문의 기술개발은 민간부문에서

의 기술개발보다 비효율적닐 昏만 아니라, 북한의 닐·은 무기성농으로 인해 자본최수 효과가 3

a 

m m m

06) C
징힝·신문」 1926<l g월 1 1일자.

7) 김벙목, 정신양, 임니순, 「
남북한 과힉·기술협력의 과제와 내옹」 , 과학기숟정첵관리인7소, 1994,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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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기 때문에 비경제적이다,

북한은 과다한 인적, 물적 자원을 군사부문에 투입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공업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막대한 군병력 유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목 으로 일찍이 북한군을 생산현잠에 투입해 오고 있다. 가령, 북한이 자랑하는

8 Krn에 달하는 서해 갑문공사라든가, 순巷 비날론기업소, 대쳔 화력발전소, 사리원 낄륨비료공

장, 평양개성간 고 속도로, 광복거리 둥의 건설과 그밖에 수많은 대규모 사업에 군인들이 동원

되고 았다98),

그러나 이러한 군병력의 생산현장 내 투입은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생산헌장에서 군인

들의 노 동력을 이용하는 것은 단순 노 동력의 동원 이외에 전문기술력을 동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군인들의 복무기간이 5-6년밖에 안되는 관은 기간이기 때문에 기술혁신은 물론이고

자체 내에 기술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북한의 군인들이 동원되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라

기보다는 단순한 인력이 필요한 견설현장이 대부분이 젓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군수부문은 기술적으로 볼 때에는 북한내에 기술확산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

경제적으로 볼 때 군인들의 경제참여는 단순히 노 동력을 동원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

하고 있다.

본 연구의 2-3-3에서 보듯이, 러시아나 중국의 경우는 군-민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이렇다 할 군-민 전환의 사례가 飯다. 다만 切년대 들어 나진-선봉 자유

무역지대를 셜치하는 등 점차 수출산업의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이

러한 수출산업의 육성은 기본적으로 북한경제의 완전개방으로 이끌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

직까지는 속단이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점진적이고 제한적인 것일지라도 북한당국이 수출공단

을 육성하고 수출상품을 개발하는 정책이 성과를 거두게 되면 군수부문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인민무력부는 무기 수출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벌어들이는 외화를 관장하고 있으며, 이렇게

확보된 비공개자근으로 무기개발과 전력증강에 투자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이라크와 이란 등

중동국가들의 자금지원을 받아 러시아제 스 커드 미사일을 개량한 로동 1호, 2호 및 대포동 미

사일을 개발하여 이란, 이라크 등 중동국가들에게 수출하고 있다. 북한의 주력수출품목인 무기

수출이 구소련의 붕괴로 러시아로부터 각종 신형무기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제 무기의

관로는 많은 타격을 받고 았을 것으로 예상된다99),

9后) Koreo Todcry 19츠9, No.25,

99) 동룡승, 
「

북일수교과정 및 수교가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r'95 북한 및 통일연구논문집(U),(통

일원, 1995), p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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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A, 외국인 투자유치와 데외 기술도입

(l) 북한의 외국인 平자유치 및 기술도N] 정책

북한은 자력젱$적인 기술 발의 한게를 절감하먼서 외국의 선진기술의 도입을 정치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는 자IA섕] 원칙을 변겅 내지는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깁

정일은 
" 

지·력4생한다는 젓은 남의 것을 하나도 빌·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다. 남의 것이리-도 선진적인 깃은 우리나라의 실신에 알맞게 적극 반이-晋어야 한다"]에)고 하이

자릭2%AI원칙의 빈경을 정당최.시키고자 하고 있다.

또한 u 

과힉·기술의 빌-진을 위헤 합영 합작을 해서라도 선진파학기술을 직극 도입하라"101)고

지시하먼서 셍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의 $]극적인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헙-영합작사입을 추진하는 목적 가운데는 국내산업의 普성화외. 외화 획득 昏만 아니라

선진 과학기술을 도입코자 하는 의도가 크게 작·1한 깃이다,

1彌4닌 합영법의 제정에서 1991닌 Ll.진 · 선AL 자유7억지대의 설정, 마침내 IS92년 4필 북한

힌법 개정 때 제37조에 
'i

국가는 - (리니.리. 기관 · 기업소 · 단체외· 다른 나라 허인 또는 개인들과

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고 규정힘·으로써 외국기업의 북한투자에 대한 빕적 근거를 미-

런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의 대외개빙·과 관런된 빔제도 밀 세제를 살피보먼 다음과 같다,

j) 법제도

11-한은 자본부족을 해소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기 워해 외국인 투자를 히용하기 시

직·-銀다. 외국인투자의 칭톄는 중국의 管자, 합작, 외자기업에 헤당되는 합엉최사, 합작최사, 외

국인최사의 세 가지 힝테로 나누어지는데, 구체적인 내2변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북한담국은 합작최사의 겅우 겅엉관리의 다양서을 인징하지 않고 경임권은 북한측에 귀속된

다, 단지 자유무역지대 안에서만 10()W 외국인 한3출지·가 가농하다. 투자의 게약기간은 10넌
H

네가 원칙이머, 특정사업의 경우 10년 이상도 가능하다,

그밖에도 원자재의 구입을 북한에서 구입하는 깃을 원칙으로 하되 북한에서 구입하는 것이

볼가농管 경우에만 해외구입을 히용하고 있으머, 힙·엉자재싱·사에 대한 판배대금은 북한 물자

구7]에만 사용한 수 있도록 내수판매대3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q.102),

2) 세지1

-그한당국은 외d기업의 두자를 촉진하기 위헤 일정한 우데조치를 시弔하고 있다. 기업소득세

율은 합작기업의 경우 결산이율의 25%이디, 자유무역지대의 경.으에는 14%이다. 특히 북한딩·국
團 團 團 團 團 團 고

w 

團 團 團 團

團 團

團

100) 깁정31(1開4), 
「

인1;5셍활을 디욱 높인 대 데하이,(겅남대 극동문제언7소 핀, ['
J]정인 저쟉선,,

1991), p ]91

101) 김졍인(1991,10.22,), 
'

괴.학기술t杜전에서 세로 전촨을 인t키지·,

102) 깅 기 핀 대외경제혁·, r 한겅제편%:h 1男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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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진기술부문, 자원개발과 인프라 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 둥 투자장려부문에

대해서는 IO%의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외국투자기업이 발생한 이윤을 북한내에 재루자하도록 하는 유인 우대세제를 병

행하고 있다.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平자분에 해당하는 만큼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의

50%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북한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인 인프라시설에 의국기업이

재투자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 전부를 환급하도록 하는 특혜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는 중국이 수출기업이나 선진기술기엽에 재투자할 때 100% 환급하는 것에 비교되는 것으로, 북

한경제의 취약점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2) 북한의 대외개방정책과 기술도입 상의 문제점

외국기업의 북한 투자는 1992년 헌법 개정 때까지 완전히 보장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투자관

련 법적, 세제적 제도의 미비는 외국인 기업의 중장기적언 투자를 곤란하게 맏들었다. 따라서

1984년 합영법이 시행된 이래 외국인투자의 대부분은 조총련계의 투자 일색이었으며 그나마 단

기성의 경공업이나 통판매업이 대부분이었다(w표4-5% 칩조).

북한 당국은 법적, 세제면에서 외국기업의 투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했지만, 선진국의

경영방식이 북한에 도입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화에 대한 우려 때문

에 100%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합작투자를 선호했다. 그나마 합작기업의 경우 경영권은 북한

측이 장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들은 신경영기법이나 신기술의 도입을 꺼렸다. 이에

따라 합작平자기업이 북한에 줄 수 있는 신경영기법이나 기술도입은 곤란해 지고, 북한에 진출

하였던 합영기업들은 하나 둘씩 철수하기 시작했다. 최고 131개에 달兎던 합영기업들은 1995년

말 현재 20여개밖에 안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03), 현재까지 드 러난 묵한의 대외개방정책이

지닌 문제점과 한계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경제운용의 축이 중국과는 달리 개혁개방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체제유지

에 두01지 있다는 점 다, 것은 북한의 대외 개방정책을 주도하는 엘 트들 세 면에서

볼 때에는 중국에 상응할 만한 실용주의노선을 아직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는 아직 개혁개방에 걸맞게 주체사상을 재해석하려는 노 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둘째, 개방정책의 일관성 결여이다. 북한의 대외개방이 정치적인 변수에 크 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합영법과 香은 소극적인 접근을 통해 선진기술을 도입하고자 한 정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대부분의 합영기업들은 음식료품 또는 섬유가공, 봉제 등 노 동집약형산

업, 1984-1993년말까지 승인된 131개 함영기업 가운데 약 9%에 불과한 12개 기업 정도만이 자

본집약적이며 기술집약적인 것으로 추정된다1여).

103) 김병목, 정선양, 임덕순, 앞의 책, p101,



162

<표4-5% 삽영입 제정 이후 외국기업(조총런계)의 데북 투자현힁·(업종벌)

(쟈료) 통일원 자료에 의거하여 필자가 작성,

셋 로 개방지역의 선정 문제이디.. 북한3] 지.유무역지대의 셜치를 통헤 고 함, 정밀, 선진기술

의 도입을 하기 위헤서는 상대적으로 앞선 산업, 과학 및 기술기만을 갛춘 평양, 원산, 함홍 등

대도시에 인집하이야 한디·. 그러나 나진-신봉 자유무역지대는 이리한 입지면에서 볼 떼 도입기

술의 회-산효과를 갖기에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나진-선달지역이 이와 같이 불리한 입지

조긴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이유는 북한당국'이 경제개)%-의 부작용이 정치적으로 니·티.날 것을 우

러'壺기 문이다.

그렇지만 나진-선봉 자유무억지대에서 상딩·한 경제적 성과를 기두 되고 북한딩·국도 정치적

안정에 자신을 일게 되먼, 기술어·산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受춘 자유무역지대가 대도시 부근으

Y 익산되어야 할 것이다, 가링 굉·업관런 외국기업의 경우는 같은 에너지 생산지역으로 AW신·유

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경공업의 경우는 내수용과 수출용을 구별하어, 내수- - 의 겅우 물류

비용의 질감과 리시 공급을 위헤서라도 소비지 부근에 섣립하는 것이 팰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이를 일권·리으로 나진-선봉지억에만 국한하고 있고 아직 별다른 정책

번촤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1111문에 이에 따른 비효율이 에상된다, 이처림 북한당국이

겅제게헉이 없는 대외개방 치중힘·으로 과언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그 성과가 의문시된다105),

4A-3. 과학기술교육 및 훈련체계

과학교육인릭의 양성 및 畓련은 개발 내지는 도입된 기숩을 식산시키는 매우 중요한 억할

團

團 團 團

s r 

團

f 

團 

고 團 團 團 團

104) 중국의 경-F-許 보인, 게발개히 정첵을 실시한 초기인 1079-1983년 사이 겨우 2-3%만이 외국시장을
기냥한 수출산업이있고, 60%가량:이 수입데체 셍)산이있디·, 0리고 니.미지 50-60%의 기입은 중2+ 내에

서 한빌이에 매달리고 있었다, HURltg Faugyi, 
NChiua's 

ItA(roduction o f Foreip Toc1mology xmd Externlll
' 

lYndc : Allillysos aM 0 미1oIls", Asitrn Survcy, Vol.XXV11, No.5(Mcly), 1087
, p588.

105) 한31·산업 A), ['KDB산입경제,, 1男5 제41호, - 15,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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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 교육 및 기술훈련 체제로는 정규 교육기관 외에 공장, 기업

소 단위의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둥이 있으며, 기술확산을 위한 대중운동과 해왹 과학

기술 연수생 파견을 큰 몫을 하고 있다.

0) 전문대학, 이공계 대학 등 정규교육기완

북한의 과학기술관런 정규 교육기관으로는 김일성 종합대학과 한국의 과학기술연구원

(KAIST)에 해당하는 평양이과대학, 그리고 각분야별 공엽대학이 있다. 북한의 대학 가운데 70%

가량이 이공계 계통의 대학이며, 이 가운데 50% 정도는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으로 되어

있다. 대학의 수는 1982년 186개에서 1988년에는 240여개로 늘어났지만, 공장대학 등을 제외하면

한국의 이공계 대학에 해당하는 공업대학 이상의 숫자는 훨씬 적어 80여개에 불과한 설정이다.

이공계 대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샨업분야별 공업대학은 규모면으로 볼 때나 실험실습의

질적인 면에서 볼 때 한국의 이공계 대학과 전문대학의 중간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석박사과정

에 해당하는 연구원, 박사원 제도를 두고 있는 대학은 20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자의 배各능력면에서는 남한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표4-2%참조).

그밖에도 과학원, 경공업과학원 등 5개 국립연구기관에서도 박사원, 연구원 제도를 두어 과학

기술연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2984년 9욀부터는 과학기술 영재의 조기 발굴과 육

성을 위해 한국의 과학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평양 제1고등중학교를 신설하였으며, 그 뒤 같은

성격의 고등중학교를 시 · 도마다 신설하였다.

(2) 공장 · 기업소 단위: 공장대학

북한에는 정규 공업대학 이외에 공장대학이 있는데, 이는 1961년 제1차 인민경제 7개년 계획

을 달성하기 위해 처음 설립되었다. 공장대학은 대규모 공장이나 기업소의 부설로 되어 있으며,

공장과 기업소의 자금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공장 자체가 실험 및 학습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장대학의 설랍목적은 노 동계급 속에서 새로운 엘리트를 양성하고 교육과 생산 이론과

실천을 결부시켜 노 동자의 생산수준과 생산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데 두어져 있다106), 이러한

교육체계는 각 공장이나 기업소들이 산업생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을 근로자

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체에서 해결하기 위해 고 안된 제도이다.

공장대학의 학장은 지배인이 겸임하며, 교 원의 대부분은 공장에서 일하며 가르치는 과학자,

기술자. 그밖의 전문가들이머 학생은 그 공장의 근로자들이다. 공장대학의 졸업연수는 4년이며,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수업하고, 주당 18시간의 수업을 받는다. 졸업 후에는 일반 대학의

졸업생들과 마찬가지로 기술사 자격증을 교 부한다. 공장대학에 설치된 학과나 교 과목은 공장,

106) 편집국 논설, 「공장대학은 교육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우월한 교육형태,, 「근로자, 1985년 3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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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나 지역 특성에 맞게 되어 있으머, 각 공장의 기게조작, 운수, 보수 哥만 이-니라 새로운

기종의 개발 및 공징·에서 싱]겨니·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를 지·체적으로 헤項하는 데 도各을

骨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107>,

0) 기술하산을 위한 대중운동

북한은 
' 

데중운동'방식의 기술'헉신운동을 전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각 공장과 기입소에 기술

자들을 파견하면서 대중운동에 의한 신기술의 화산과 보급을 꾀하고 있다, 197q넌 12월 조선

로동당 5기 19치. 전원최의에서는 기술혁신의 획-산을 위呵 파학자외- 기숩자로 구성퇸 
'

5.t9 기술

혁신 돌격대'를 조 격하기로 걸정하였다, 이러한 당의 방침에 따라 각 지역의 공장, 기업소에 근

무하는 7수 기숩자, 기능공들은 1980넌 11짐 의천 공작기게공장을 필두로 
' 4,15기술헉신돌격

대'를 조적하어 셍산증대와 노 동럭 및 자원 질약운동을 벌었으며, 과학원 소속 과학자들로 하여

큼 
4

2.17 과학자 돌격대'暑 조직게 하여 A.산공장에 들어가 신기술보급 및 기술적 애로를 해결

하는 데 앞장 서게 하였다108),

이러한 대중운동헝 기술획·신·운동은 21骨 공장과 기입소마다 기술헉신昏격데를 조 , 운영하

여 전<직인 과학기술자들 뿐만 이·니라 일반 노 동자둘도 겅1적으로 창의 라 고안을 칭·출하도록

A-도하고자 健다. 이는 전문직인 과학자나 기술자를 Ar산鉞장에

� 

투입하어 기술쟉 애로를 시징

헤 준다는 71에서는 기술확산을 촉진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북한의 기술직 수준 자체가 낙후되

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기술헉신의 개기로는 되지 旻했다.

(4) 헤외 과학기술 언수셍의 피·건

북한이 신진기술을 습득한 중요한 통로의 하나는 파학기술언수셍을 외국에 파건하는 방법이

다, 북한은 오d 진부터 (구)소런, 동구권에 과학기술연수셍을 파견해 왔으며, 1970닌대 서구 자

본주의국가들을 중심으로 월이난 국소전자헉띵이 전세 적으로 획·산되d서 언수셍들의 헤외파

건을 증가시키고 있다.

북한이 과학 · 기술 인수 을 파견한 <·r가벌로 보면, (구)소런과 일본이 거의 비슷한 수지를

보이인서 데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미 그리'에 중국이 세 I;9쩨 연수셍 파건5[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북한당핵이 자체에서 헤걱 가능한 骨71·기슬보다는 정밀기게, 전기{:1자 둥 1단기숩음 습

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기술인수생돌을 기會선진국에 파건힌·.것을 曾 수 있디·F표4-6>참조),

피-견된 연수셍돌을 분야별로 실·피보먼, 1980년애는 기계, 보건 · 의학, 전기 · 전자, 원자력의

순으로 걱'기 15멍에서 10펑의 수준에 그振으나, 1982넌부티는 순서가 바뀌ry] 진기 · 진자, 기게,

l

107) 편집부 펀, 
「

지·旦를 해 -본 북한 파학기숩 낌·tI사,, 
r
피학세대, (서울 : 도시출판 동님, 1991년 4월

칭·긴·A.), pp253-4,

lOS) 빅· 동전, 
「

지·립긱제V선 대옹망안 강구,, ["과힉·과. 기술6,, 1989닌 2윌호, pp2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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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의 순으로 각기 101명, 87명, 35명으로 파견인원이 대폭 늘었났다. 1980년부터 84년까지 5년

간 과학기술연수생의 파견 비중을 기술분야별로 보면, 기계분야가 393명으로 가장 많고, 두 번째

가 전기전자분야 330명, 세 번캐 금속분야 232명, 네 번째가 자원개발분야로서 134명 등이다.

.

이러한 추세는 북한에서 기술도입에 중점을 두는 분야가 전통적인 기계공업 외에 극소전자

혁명 이후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전기전자분야의 최신기술들을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

다. 총규모면에서 볼 때에도 1980년 141명에서 접차 증가하여 1981년 205명, 1982년 350명, 1983

년 602명으로 정점을 이루였으며, 합영법이 시작된 1984년에는 570명으로 이후 점차 같소 추세

를 나타내기 시작했다109). .

4표4-6% 북한의 국가별 과학 · 기술 연수생 파견현황

(자료) 김철환, 
「

북한 과학기술분야의 대외협력 실태연구,, 국토통일원,1990, p74

이는 일본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이 주로 조총련계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합영법의 제정 이후

북한 내에서 합작형태로 기술교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이후 북한당국은 잇단 북

109) 길철환, 
「북한 과학기술분야의 대외협력 실태연구,, 국토통일원,1990,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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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학생의 귀순사테외- 소런, 동구권의 체제 위기 둥이 심화되면서 점차 해외 유학생, 언수)i의

파견을 대폭 제한하고, 그 대신 북한 내로 외국기업파 파학자, 기술자들을 유치하는 방힝·으로

헤외 과학기술의 학습과 습독의 방향을 비.꾸고 있다.

5, 남북한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통합과 정책시사

5-1 ,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의 기본방향

서구 자본주의국가들 사이에서도 그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딘 서독의 창조형 단 의 식산형

국가기술힉신시스템과 분권형 정책결정체게도 동서독의 과학기술통합에 커다란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서독파 동독 두 체제 간에 이루어진 경제-기술적 통합의 경우에서 보듯이, 양국의 기

술력 격치·와 생산시스템의 차이는 상데직으로 낙후되어 있던 동독의 산업시설 및 기술을 무용
a

지물로 만들옜다. 그만큼 동독의 산입샘1산력파 기술럭이 통일 독일에 벌다른 기여릍 못했디.는

젓이디J10).

한국의 모방형 단게의 苟·산형 국가기술헉신시스템과 중앙집중형 정첵결정체게는 서독의 시

스 템과 비교할 떼 많은 한게가 존제하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과학기술을 통함하는 데서 효과를

曾취하기에는 딸은 문제점이 존제할 깃으로 보인다. 다만 동서독의 국가기술힉신시스텝의 통합

과정 서 나타났던 시%착오骨 언구합으로써 우리들은 과학기合의 통합 따르는 시행칙·오를

최소촤할 수 있울 것이다.

남북한의 과학기술의 통합에서 중요한 것은 양적인 산업생산 능럭의 문제도 아니다. 냐하

먼, 같은 셍1산능럭을 보여주고 있디-고 해도 이를 생산하는 데 사용한 기술수준은 커다란 차이

가 였기 때문이다, 그렇디·고 그러한 산업생산을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이루0-1냈는가 하는 기술

수준의 문제도 아니다(w표5-l% 및 4표4-3%, r표�4-4% 참조). 두 체제간의 과학기술의 통합은 단지

산업/g산럭을 높히는 문제도 아q고, 기술수준을 같도록 만드는 작업도 아니다. 북한과 남한의

기술수준이 같은 모빙'헝 단게에 있다고 해도 )s·호 호환 인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平 체제가 가지고 있는 남북한간의 기술개발시스텝 및 기숩차산시스텝의

진정한 통骨이다, 이리한 f기·기술혁신시스텝의 튜성이 부엇인가 平 체제의 통합에서 가장 중

요한 Y]이다, 국가기술혁신시스텝을 구성하고 있는 제변수吾-정부의 과학기숩정책, 기업전릭·,

산71 빛 기업의 구조, 교육 및 훈런체제, 국제기술헙럭 관게 등-은 어떻게 효과직으로 통힘-치

나가는기· 하는 데 달리 있는 겻이다.

I

1 10) A]빙-A, 정신양, 임티순, 앞'의 첵,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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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 비교(1992년말 현재)

[ 구 분 l 남 한 { 북 한 1 s- ]

l 干 l ‥
, 66· l 22,336 l [

l G N P l 2
,
945 l 21 1 l %달 ]

l 1 인 당 GNP l 61749 l 943 i 달 l
l 장률 ] . 4,7 l - 7,6 l % l

A ., 四 나 리
1 모, l 

'

참, i : ,
, i 1 l

t 자동차생산량 i 172.5 l 1,04 l 만 대 l
] 강 철 l 2

, 805 l 179.3 l 만t [

(자료) 통일원, 「북한경제종합평가」 (1990'-92')

따라서 남북한의 과학거술적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남북한의 국가기술혁

신시스템의 특성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는 남북한 국가기

술혁신시스템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두 시스템이 가진 특성과 장단점은 냠

북한간의 과학기술 교 류 · 협력을 위한 정책적 기초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는 남

북통일을 대비하여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을 통합해 나가는 방향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과학기술분야의 교 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남북한간의 국가기술혁

신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을 염두에 둘 때, 무엇보다 남한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국가기술혁신시

스 템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본절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과 북한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특성을 비교 · 분석한다,

5-2. 남북한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특성 비교

5-2-L 기술개발시스템: 모방형 대 전통형/모방형

한국은 1960년대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기술개발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는 데 이는 북한보

다 10년 이상 뒤늦은 것이다, 한국은 1960년대-70년대 초반 외국기술의 도입을 통해 경공업제품

위주로 수출을 해 왔다. 한국의 수출지향 산업화 전략은 독자적인 제품개발력을 확보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선진기술의 도입을 바탕으로 한 조립가공 수출에 치중하質으며,

그 결과 한국의 기술개발력의 수준은 29에년대 산업화를 통해 전통형에서 벗어나 쉽게 의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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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4에 진입하玆디·.

1970넌대 중반 이후부터는 중촤학공업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는 둥 중간재보다는 최종제에 중

점을 두는 정첵을 구사헤 왔다)Il), 중촤학공업촤 이후에는 한국의 기술헉신의 특성은 대량)g산

대량수출의 구조를 통헤 공정'여신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술개발시스5]]은 의

존형을 극복하지 못하었다.

1980닌대부텨 한국정부는 독자적인 기숨게발을 감촤히·기 위해 과학기술처의 기능을 강촤하

고 기술드라이브 정찰i을 추진함으로써 한국의 기술개발수준은 1980넌대 중반 이후 짐차 모닐·헝

딘에로 진입健다. 1990넌대 중반 
'죈재 

한국의 기술럭은 초고집적 반도체(VLSI), 고촤질

TV(HDTV), 액정화면(LCD) 동 알부 침단기술제픔에서 s y 수준의 제품력을 깆·추는 骨 칭·조적

모빙·형 단게에 도달 있다. 그리나 한국의 기술개믿릭은 기초파학분야에서 낮은 수준에 미물

러 있음은 물론 기게공업, 부품산업 등 자-l<제, 중간제 산업부문에서도 여전히 의존형 내지는

모빙·'형 단개에 있어 대일 7의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는 중W입 위주의 경 징첵과 지-급적이고 응용적인 과학기술분야의 잉-w성을 통헤

비교적 높은 기술자71도를 보이고 있으미, 과학기술의 자립도 민에서 볼 때는 헌·국보다 자립적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 높은 기술지.립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닉·후한 기초과학 및 신·

7(기술수骨을 볼 때 결코 북한의 기술계발시스템이 바람직한 짓이라고 볼 수는 似다,

북한의 시스텐은 기초과학언구분야에서 사최주의 소국(/]·圖)으로시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구)소련이니· 중국과 짐'은 사회주의 데국·은 서방 자본주의국가들과 대절하기 위해 기초언구부

터 웅뎔-언구애 이르는 총체적인 기술개管시스텐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 사최주의 소국인 북한

의 경우는 기초연구민에서도 사최주의 대국에 비헤 취약하다는 짐이다. 북한 과학기술정첵의

걸정과 집헹의 중추기판이 과학원의 기능을 (구)소린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소련과학원은 기초

과학이 결는 비중이 메우 높은 반면, 북한과학원은 싱·대적으로 J셍산기술에 많은 비중이 두이져

있다112],

북한은 자럽적인 동원체제 아레에서 어느 정도 독자리인 산업기술 개발능럭을 갖추있으나

국제적인 수준파 비교하여 낮은 기술개발력은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군용기술에 펀중합으로써

군뎔-기술과 신·업기술력 {l·의 걱차는 크다. 군사기술은 진반적으로 모방힝 단게이미 일부는 창

조지 모lg·헝 단계에 외- 있는 것으로 펑기·되지만, 산71기술의 수준의 징우 5, 609.데에 도임毛

(구)소 l 닐 동구6>1의 기술이 11진적 
'헉신에 

의해 지금까지 우.지되어 오고 있다는 접에서 전통

지 딘- 룰 완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깃으로 보인다.

북한의 기술게빌·정 은 주로 중공엽부분의 세로운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 추진되있다. 북한딩·

국은 셍산하지 못하는 싱'품을 국산촤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만을 취득하고자 兎合 이머, 이미

團

團 團 로 團 團 團 團 w 

團

1 11) l;Il족통인인7원, l「님-깍한 국릭추세 비교인/」 개징%l-, ]q93.12,, p490,

1 12) %] 정昏(1988), 잎'의 잘, pp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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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생산비를 인하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습득에는 소홀하여. 내포적

축적체제의 구축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는 북한의 기술개발정책 자체가 외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2-2. 기술확산시스템: 확산형 대 단절형

한국의 기술확산시스템의 특징은 국가의 전략적 계획 아래 임무지향적 기술개발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에게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 

확산형' 시스템으로 규정할 수

있다. 초기 산업화과정에서 부족한 기술적 지원들을 집중적으로 배치, 관리하기 위해 국가가 주

도하는 형태를 취했지만, 그 목적은 국가부문의 기술개발을 강화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민간기

업의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는 데 두어졌다.

따라서 한국의 기술확산시스템은 1966년 한국정부가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를 만든 이래

국가의 전략적인 기술개발을 위주로 한 시스템이라기 보다는 주로 삔간기업들의 기술흡수 및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출연기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1973년 1월 한국정부가 중화학공

업화의 착수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확보하

기 위해 각 산업별로 정부가 출자하고, 민간기업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기 위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체제를 구축하였다.

1981년 12월에 있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편에서 과학기술처의 역할이 강화되고, 산학 연

(産-똥硏) 삼자의 역할분담체제로 개편되었다, 이 개편에서 기술의 특성과 개발의 효율성에 맞

춰 상업화 기술분약는 민간기업에게 대폭 이양하고, 기존 16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9개의 대

단위 연구기관으로 통폐합되였다. 그와 함께 민간기업연구소도 대대적으로 증설되어 1990년

1
5
000개를 돌파한 이래 1994년말 현재 25030개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확산형 기술확산시스템에서 민간기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여러 가지 문

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확산의 주체인 기업들이 상업적언 이익을 중시함에 따라 과학기술

력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인 平자暑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주로 한 투자가 성행하는 등

투자구조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가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체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부문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정책의 결정체

계는 중앙집중적이어서 분권적인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 ,,, , ,,, [프프 그

드·其흐 ·

{ 그림5-l% 한국 기술확산시스템의 분화과정

(출전) 조성렬,r국가와 기술혁신체제의 관계: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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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기술叫산시스템은 자본주의국가와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한다. 혼히 자본주의국가들

예서는 국립인구소-(정부출연언구소)-대학-기업인구소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민·, 사회주의국가

들은 특히 기업부문의 연구게반기능이 상덩히 취약하거나 길어되어 있다. 따라서 제품화기술변

에서 상당히 낙후되이 있으며, 또한 국내 기술학산시스5!]의 걸여로 그 효율이 더욱 감소되兎다,

이처럼 북한의 기술확신·시스8]은 동원 가능한 물적, 인적 자원들을 군사기술의 개발에 집중

적으로 베분함으로써 7히려 기술의 식·산을 저해하는 
' 

탄절형' 확산시스텝올 가지고 있다,, 그리

하여 북한의 국가'헉신시스텝은 산7]기술의 개발 장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q·.

북한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 

기술'헉신 돌격대'나 
' 

과학자 돌격대tg). 같은 데

중운동 빙·식의 기술확산을 시도하였지만 71 셩과는 미미한 펀이디·. 이러한 북한의 대중운돔방

식의 기술혁신운동은 신기술의 개발과 보급보다는 기존 기술의 보급과 로(隱路)기술의 해질

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w

이 때문에 1970넌대 서구 선진자본주의국들을 중십으로 발셍1하이 80년대 이후 한국 둥 신홍

공입국으로 급속히 차산되고 있었던 극소%)자헉밍(Micro Electronic Revolution)의 성과를 적극적

으로 수용할 수 없있다, CI 질과 한국이 이3-1한 과학기술혁멍의 성과를 받아들어 기존의 성장

체제를 금속히 네포적 축직체재로 진촨한 네 반헤, 북한은 여전히 지·원동원헝, 노 동짐약형 외언

적 축적체제를 유지하여 노 동 산성 및 기술력 수준이 정체될 수밖에 飢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84, 5년 독릭채산제와 언힙·기업소 제도를 도입해 보았지만 AW산성의 향
a

싱·과 기술혁신애서 벌디-른 성파를 거두지 못했으이, 최근 들어서는 공장도급제의 싣시를 검토

중에 있디-.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체제가 갖고 있는 수요 공급구조의 질어, 시징3 자극의

결이, 겅제직 효율의 결어 등 구조적 한게로 인하어 骨잉·게피집제를 온존시킨 체 미봉적인 전

촨은 거의 볼가농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러시아와 동구 국기·晋 및 중국을 중심으로 군-민전환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

러한 군-민 1환의 문제는 기술화신·시스 1의 측면에서 暑 때, 종전의 단절힝 시스템음 확·산형 내

지는 파7헝 시스뎀으로 1쵠·하는 문제이다. 북한에서는 이거 이렇다 할 군-3진촨의 사레가 조

사되고 있지 않'지만, 군-민전촨은 통한 기술확신·시스템의 게혁은 북한이 기술혁신을 지속하고

제도촤하기 위한 본가피린 tI어이 된 것이다.

5-3. 남북한 과힉끼술의 교류 · 헙력 및 통함진략

- 3-1, 남북한 과학기술의 교 류 · 협력의 의의

남북한 사이에는 과학기술의 
'힌력기빈·을 

구·축하기 위헤 상호 연구 딸의 경험을 교 류하고자

하는 시);-1가 게속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파학기술적 교류와 협력은 남북한간의 펑촤공존을 위

해서 푼만 이.니라, 남북한 주삔들 상호간에 경제직 빈엉을 위헤서도 펄요叫다. - 그 동안 남북한



171

당국자들은 과학기술이 교류와 협력을 위해 賀 차례의 제의를 내놓은 바 았다, .

맨먼저 남북한간의 과학기술적 교 류 · 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던 것은 북한쪽이였다.

북한측은 1953년 9월과 196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의 공업지대와 남한의 농업지대 간에

있었던 연계를 회복할 것을 제의하였고, 1972년 4월 및 1974년 6월에는 북한의 지하자원과 중

공업. 남한의 경콩업과 농업 등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경제협력을 제안하였다, 북한측의 이러한

제의는 당시까지 북한이 우위에 섰던 남북한 산업간의 분업체계 형성을 제의한 것으로, 다분히

정치공세적 성격을 띤 합작 제의였다.

그밖에 북한당국이 제의한 과학기술과 관련된 제의로는 1962년 10월과 1963년 9월, 그리고

1980넌 10월과 1982년 2월에 남북한의 지하자원과 바다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것을

제의해 後다. 또한 1982년 3월에는 농업부문의 함작교류를, 1985년 9윌 18일 남북경제회담에서

공업 및 기술개발분과 위원회 구성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한국측의 주요 제의내용을 보면, 2972년 6월 북한즉의 4월 남북한 분업 제의에 대해 남

북한간 인적, 물적인 과학기술의 교 류를 제의하였으며, 1978년 6월에는 남북한의 교역, 기술 ·

자본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경제협력기구를 구성할 것을, 7982년 2월 에는 남북한 기술

자의 교 류를 제의하였다. 낱북한의 자원 공동개발과 관련된 제의로는 1973년 6월 및 1980년 5

월에 자원의 공동개발, 1982년 12월에는 자연자원의 공동 이용개발 등을 북한당국에 각각 제의

하였다,

한국측의 대북 제의의 특징은 경제력 면에서 북한을 추월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대북 과

학기술 관련된 교 류 · 협력에 관한 제의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북한과의 과학기술 교 류 및

자원의 공동개발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80년대까지 남북한간의 과학기술 교류 · 협력에 관한 제의들은 모두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

고 말았다. 한 동안 중단되었던 남북한 당국자간의 대화는 17년이 지난 2990년 9월에야 재개되

었으며, 1991년 남북한 UN 동시가입 이후 남북한간의 고위 당국자회담이 상당히 진전되어

1991년 12월에 열렸던 제5차 회담에서는 역사적인 
「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였다.

기본합의서에서는 정치 · 군사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를 비롯한 과학 · 기술, 교육 · 문화, 예

술 및 라디오, 텔레비젼, 출판물 등 출판 · 보도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남북한간 교류 ·

협력을 실시키로 합의하였다. 제5, 7차 회담을 거쳐 1992년 5월 19일에는 군사, 경제, 사회 각부

문별로 공동위원회가 구 됨으로써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전되었다113), 특히 교

113) 현재 
「

남북기본합의서,를 기초로하여 구성된 교류협력문과위원회에 제출된 내용을 보면, (I) 경제교

류를 민족 내부교류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젓, (2) 서로간의 계약에 의거할 것, (3] 투자에 대한 안

전보장 조 치를 시행할 것, (4) 과학기술의 교류 或 (5) 청산결제방식, 이중과세 의 방지,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 원칙, (6) 통계 및 긍업규격의 교환과 통일, C7) 서울과 평양에 경제사무소의 교 환 설치 및 판

문점>] 경제상담소 운영 등 각종 교 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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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헙력분파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의 교 류 및 통계와 공업규격의 교환과 통일 등 남북한의 과'딱

기술의 통힙·에 필요한 원칙적인 문제에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서울과 펑양에 겅제사무소

를 교 환 설치하고 %9·문1 에 깅제상당소롤 운잉하기로 힙·의함으로써 낱북한 과학기술 교 류의 창

구를 u].린하기에 이르兎디·,

남북한 국가기술헉신시스$i의 통합은 비·정치, 비군사직있 엉억애서의 교 류와 힙력에서 시작

하어 접차 毛.진한 국기-기술혁신시스뎀의 통합으로까지 나아가는 단게적인 겅로가 기본이 필 것

이다. 낙한체제의 깁·쟉-스<] 나]부 붕괴로 통일이 잎-딩·거 질 경우도 상징해 볼 수 있으나, 이 경

우에도 동서독과 같은 임청난 시弔칙-오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헉신시스템의

통'합은 3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하에 似다114),

한국이 북한과의 경제 및 과학기술분야의 교 류 · 힙력의 확대를 희망하는 깃은 세로운 시장

의 확보라는 2시안적인 졍 논리보다는 통일 이후 겅제 및 과학기술의 통합이라는 과제를 실

현하기 위한 단게적 접근의 원횐·이다. 서독은 동독을 昏수 통일하떤서 동A의 산입기반과 기술

력·블 昏수히·지 못한채 업청난 통일비용舍 감수헤야만 兎다, 하지만 한국은 서독과 같은 정제대

국, 기숩대국도 이·L]고 동서독의 경제럭 걱차만큽 남북간의 격차가 谷 것도 아니기 떼문에, 북

한의 산업기반과 기술 을 과피하지 않고 그데로 통일 한국의 산업기반과 기술력으로 보존시키

는 것은 배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북한은 남한파는 디·-邑 입장에서 남북한간의 과학기술 교류와 헙릭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부한당국은 사최주의 세계체제의 붕괴 등 국제촨겅의 변화의· 북한의 징제난 기·속화 등으

로 자본주의국가와의 교 류와 $릭, 특히 남북한간의 II't류와 힙럭은 骨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힌재 게헉개방-파되. 보수파간의 입장 차이 If]]문에 일관된 정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개헉개방파의 입장이 관省省 수밖에 없기 It]1문에 남북한간의 정제분야 및 곽학기술분야의

교 류외. 협력에 적국적인 자세를 보이는 북한 개힉개빙·파의 입장을 중십으로 <-[-趾이 깃·고 있는

구상올 2단계로 나누이 정리하) 보먼 다음과 같다)15),

첫 , 제1딘-계로는 자원의 공동개받, 합작투자, 불자교류 등 경제헙릭과 교류 실헌하고, 둘

제2단게에서는 과학 · 기술 둥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교환하이 입럭하1)], 국제무

대에시도 서且 힙력하어 대외에 장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4치를 취할 짓을 시하고 있다. 어

기서 1단게 조치들은 나진-선할자우·무억지대의 관철에 의해 실헌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2단게

는 향후 과제로 남아 9)다. 한편 북한당국은 통일의 경우에 데비한 제3단게에 대헤서는 언급을

최피하고 있다.

본 언3L에서는 한국이 취헤야 할 님'북한 a [가기술헉신시스템의 통합전략을 일 이전의 과

I T

1 14) J,1빙3-, 징신양, 립닉순, 앞의 책, p ]48.

1 15) 「조선로동당 骨잉'위원최 제6기 19차 전원최의에 권-한 11도,, l' 旦동신문4 1991년 12월 25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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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의 교 류협력단계, 과학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단계, 통일 이후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통

합단계 등 3단계로 나누여 살펴보기로 한다.

5-3-2. 남북한 국가기술혁신시스템 통합의 3단계 전략
윈

(1) 제1단계: 과학기술의 교 류 · 협력단계

남북한 과학기술의 통합을 이루는 기본방향은 비정치적 영역에서 과학기술 교 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凍이 우선이다. 통일에 앞서 과학기술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기관 사

이의 협력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서로 간에 연구개발의 경험을 교 류하는 것이 중요하다116),
J

제1단계에서 과학기술 교 류는 자원 및 공산품의 교 류와 민간 주도의 합작투자 둥을 통해 이

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 교 류의 기본원칙은 이 단계에서는 경제협력의 수단으로서

위치지 진다. 남한에서 경제협력을 통해 북측에 제공되는 기술은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비재 생산기술이 주종을 이룰 것이며, 남한측은 북한측의 기초연구의 성과들을 이전받는 것

에 기대해 볼 수 앴다.

정부차원에서 교 류와 협력이 가능한 과학기술 분야로는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적게

받고, 파금효과가 크며, 상호 보완적인 공통관심분야가 적합할 것이다. 이제까지 북한이 제의했

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중점 교류가능 분야로는 기초과학, 기상기술, 자원개발, 해양개발, 농업

기술 등의 분야가 1차적으로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가 돨 것이다117]. 그밖에도 표준화(규

격, 용어의 통일) 및 ty 구축사업과

� 

천연자원 및 생태계 등의 공동조사를 들 수 있다, 1996넌 8

월 남북한 학자들간에 컴퓨터 자판의 규격에 대해 합의를 본 젓은 과학기술 교 류의 한 성과라

고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한국의 대비책으로는 북한과의 毛제협력과 과학기술교류를 통해 북한의 과학기

술력과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구조에 대해 보다 정밀한 평가작업이 최우선 과제로 요구된다.

이러한 작업은 단기적으로는 북한과의 과학기술교류 정책을 입안하는 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국가기술혁신시스템 통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제2단계: 과학기술의 공동언구개발단계

제1단계가 주로 민간기업들의 대북 진츨과 투자를 지원하는 가운데 소극적인 과학기술교류

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제2단계는 한발 나아가 북한의 과학원 산하 연구기관이나 대학, 기엽소

와 공동연구개발를 조직하고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아가는 단계이다,

116) 임기철, 
「2010년에 이르는 새로운 환경변화와 여건 전망」 ,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총괄편」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5, pp26-8.

117) 임양택, P
남북한 산업 및 기술협력의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1989.4.

, 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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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민간기업들은 단순히 북한주민의 노 동럭만을 활용하기 위헤 깅제협럭을 맺는

짓이 아니라, 남북한 간에 비교우위 분야와 특화분야를 발국하이 싱·호 킨제 및 과학기술의 교

류와 협릭을 감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의 언구소나 민간단체들이 북한의 연구기관들파 공

동인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페약을 개선하는 것이 펄요하다,

정부차원에서는 과학기숩 인력파 과학기술 정보를 교 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q라, 과학기

舍 교 육기관을 공동 설1하거나 한국의 과학기술언구원과 북한의 과학원이 중심이 되어 산하

연구소 간에 보다 체계적인 기술이전을 위한 기-7-를 실립하는 젓이 필요하다, 이플 통헤 공동

언구개빌· 프로그렘을 개발하어 과학기술 힙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

이 단계에시 중장기적인 국가기술혁신시스텝의 통합과 관런하여 중요한 과제는 납북한 긴-에

공7기반기술체게를 정비하는 일이다, 산업기舍먼에서 볼 떼 북한의 기술수준이 저曾하므로 한

국이 구축해 V은 /W산기반기술들을 확대 보급하여 죵동적인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디.. 그러'에

북한毛제의 취약접 중의 하나인 주요 간선
'

도로, 칩도 둥 교 통망파 전화전신망과 같이 사회간접

자본시실의 지원과 남북한 연결 사입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의 통합을 담딩·할 
' 

헉신시스텝통합기획단'(가칭)를 구성하어 남북한 국가과학기술시

스 템과 과학기술의 억량을 조사, 분석하어 이를 토대로 단게벌 통합을 추진한다118}, 북한측에게

는 매우 민같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국가혁신시스텝의 효율적 통합이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시스템의 제번수, 특히 군사기술의 민간기술로의 전환과 기업구조 빛 관리체게를

짐진 으로 게편힐· 수 있는 실천대첵을 마런하는 것이 월요하다,

(3) 국가기술헉신시스템의 통합단계

l, 2단게의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및 곱동언구개반 단계를 겅과하었을 떼q· 북한체제의 갑

작스%j 봉괴 둥으로 인해 통일이 앞당겨징 때를 데비하여 남북한 국가기술헉신시스뎀을 통합하

기 위한 사전 대비피의 마런이 필요하다, 두 시스템간의 통합은 과힉·기술정책이q- 제도긴·의 통

합, 7-성원의 통합을 포함하기 떼문에 본질적으로 갈둥의 요인을 안고 있다,

특히 남북한의 3 ;/기술혁신시스템의 통합이란 한국의 시스텝의 문 접애도 불구하고 결국

은 한국의 국가기술시스811에 복한의 시스템을 통합·하는 파정이 될 깃이다. 따라서 7엇보다 북

한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텝을 번촤시짐 수 있는 징첵프로그8%이 제시되어야 한디..

한국의 국가기술혁신시스 1 억시 기술개발이나 기술획·샨 먼에서 많은 문제주)을 인·고 있는

項이 사설이기 If]1문에, 담북한의 시스털) 통합에 앞서 한국의 과학기술정첵이나 시스템의 제정
w

1 18) 한국과학기술단체총언합·최에시는 199(마1 46 ' 

남If민간과'하기술교류추진힙의촤'를 구성하였으1)],
]Q91넌과 1992년에 [ 식촉1·의 괴.'리'기술에 VI·한 조사연구., 를 헹)하어 At한의 파학기會의 수준을 측징하
고 91디.. 또 한 1991년 s월 ' 

제1치· 한민족 
-]
(제과학기숟 학술대회'를 개최하었으미, 1992넌 5월 

' 

세

한민족과학기술iL> 헙의최 %쟈1令최'를 게최히·이 남박한 괴.학지·외· 헤외 과학자간의 교兮외- 며릭을
도모하고 있으나 북한측은 칩·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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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필요하다. 무한 기술격쟁 시대에 살약남기 위해서도 시급히 모방형 기술개발시스템에서

벗어나 창조형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그 동안 지역

편중의 부작용을 낳았돈 중압집중적인 결정체계를 개선하여 분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남북한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완젼 통합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뿐만 아니라 교육제도 및

산업 · 기업구조의 개혁 등 전반적인 사회경제적인 개혁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통일 한국의

전망 아래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이 충요하다.

5-3-3. 시스텔 통합에 대비한 과학기술분야의 정책과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독특한 과학기술적 궤적(trajectory과

� 

체제(system)를 살펴 보았으며, 그

결과 북한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은 군사부문과 민간부문이 단절된 채 기술개발수준은 각기 모

방형과 전통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북한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특성을

토대로 하여 남북한간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통합전략을 모색해 보았다. 효율적인 통합 국가

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남북한의 과학기술적 개혁과제와 시사점을 북한과 남

한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문에서 북한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북한 시스템의

개혁과제들을 시사해 주고 있다. 첫째, 단절형 기술확산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는 군사기

술의 민간부문으로의 전환 문제로 집약된다. 북한의 국방기술개발 수준은 이미 모방형 단계에

와 있으므로, 아직 전통형 단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민간기술분야에 연구개발인력과 자원

을 배분한다면 빠른 기간 안에 민간분야의 기술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의 자율적 기술혁신 마인드를 도입하는 것이다. 북한이 독립채산제를 채용하고 연

힙기엽소 제도를 운영한다고 해도 중앙계획격제의 구조적 제약 때문에 기술혁신에서 별다른 성

과를 거두지 못해 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체제가 갖고 있는 시장적 자극의 렬여, 제

적 효율의 결여와 같은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사회주의적 중앙계획경제체제를 온존시

키고서는 효율적인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근본적인 개혁은 시장메

카니즘을 도입하고, 사회주의 기업소를 자본주의적 기업으로 개편하는 길 이외에는 鼓다.

셋째는 북한의 과학원 중심 연구개발체제를 대폭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원의 기능을

점차 면간기엄(또는 연합기업소) 차원의 연구기능을 이관하고, 대학연구소의 기능을 정상화시킨

다. 과학원 중심체제는 국가가 주문하는 특정한 기술개발에는 효과적이였을지 모르지만 민간부

문으로 기술혁신의 확산에는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연구소의 기능을

정상촤시켬으로써 기초연구분야나 장기응용연구을 촬성화시킬 수 있다.

남북한의 통합 국가기술혁신시스템으로 재편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의 공동기반 생산기

술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문에서 제조되는 제품의 가치구성요인이 다르기 때문

에, 북한의 기술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남북한 시스템 통합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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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저급한 산입기술수준으로는 대외경젱력음 파보할 수 일기 [fl]문에 상대직으로 3 [제겅젱릭

을 결·춘 한국의 기만적 생산기술로 통합하는 것이 씹요하q-.

남북한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헤 7엇보다 북한의 국가기술헉신시스템을 개힉

하지 않으먼 안되지만 한국의 국가기술헉신시스5']]도 북한의 시스템을 흐수 통합에 대비하고,

국토의 骨힝曾진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헤서 -%[한의 시스템에 못지 않은 개헉이 필요하

디.. 한국의 겅우 기合펴·산시스%'!)은 어L 정도 정비가 되어 있지만, 기술개발 시스템면에서는 여

전히 창조헝 국기.기술혁신시스뎀으로 이'M하기에는 문제가 존재한디-. 한국의 과학기술력을 제

3'(함으로써 에상되는 통알 후유·중을 극소촤할 필$.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씬저 국가기술혁신시스텝을 통합하는 데 따르는 기본방'항과 윈척을 셜징하는

것이 骨요하다. 특히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에서는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통합읍 누가 주도하는

기.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왜냐먼 남북한 시스템 통합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한국의 기술혁

신시스템의 편 빙·향파 정책과제가 닫라짇 것이기 때1이다.

민간주도로 남북한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을 통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헌헹 정부출연연구소를

모 두 민간 이양하는 것이 바랍>하다. 이릴게 되1괸, 북한의 기술개발시스템을 횹수 통힙-管 경우

에V 민긴·기업의 언구소가 통합을 담딩-힐· 수 있도록 보]적, 제도적 정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스뎀 통합과정에서 기술힉신의 여러 주체간에 억管분담을 밍苟·히 헤야 한다, 상업용

민간기술의 경우는 원친기술이나 설계기술의 개발은 정부출언언구소에서 주도하고 민간기업이

침)하는 기술조합 빙·식에서 1짓어니·, 정부출인연구소의 익할가 시실을 과김-하게 먼긴·기업이나

데학의 언구소애 이잉·하는 게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주도로 시스템의 통함을 시도할 경우, 정부출언언구소는 기존과 같이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윈하던 시스템 서는 접차 탈피헤 가되 북한의 과학원 샨하 인구소나 기업연구소

의 기술통힙-파 기술개1광 지도를 담당하는 역할로 조1환해야 한다, 정부출연인구소의 억할은 보

다 장기적이Z 공공적인 성걱의 언구개발가제로 전촨헤야 한다,

기술개발시스%!1의 성격이 점차 모방헝에서 창조적 모방형으로 발전해 나감에 따라 기초언구

를 위주로 하·C 국가연구소의 싣립이 필요하다, 정]/출연연구소 기·운데 입부는 기초언구에 진넙

하도록 하는 d기.인구소 시스템으로 제편 · 킴·촤한 필-0-기- 있다. 기초언구는 (조헝 기숟개반시

스 뎀으로 71촨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이를 전VI-할 국가인구소 체제를 신형할 필요가 있다1)g),

이처럼 통합의 주체기· 민간이냐, 국가냐에 따라 향후 시스텝의 통합에 데비한 징첵과제과 달

리-진다, 북한의 국기·기술힉신시스7이 사회주의직 특성상 국가주도라는 점을 고리할 님·북한
-j(가기會헉신시스51]의 통' f- 주坤는 동합의 1기단계까지는 국가주도적인 성걱을 띠지 않을 수

m

1 12) 
'VI재 

선진국들에서는 인본의 이촤학인·51소, 독일의 1가스 프랑크 인6L소, 미국의 15 인구소 2과

같이 기초9구를 전<j-하는 국기. 차원의 언구소들이 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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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이다. 초기단계부터 먼간기업에 의한 북한 시스템의 통합작용은 오히려 북한 관계자들

의 엄청난 반발과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부문의 일방적인 주도는 민

간주도로 전환하고 있는 한국의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발전에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

서 남북한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통합은 민간주도를 원칙으로 하되, 북한지역에서 기술혁신시

스 템을 재정비하는 초기작업에만 국가가 주도하는 과도기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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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

이 논문에서는 환거래와 금융협력 및 화폐통합을 하나의 연장선상에 두고 장기적으로 추구

할 수 있는 화페및 금융분야의 남.북협력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兎다. 그 기초작업으로 환거래,

금융협력, 화폐통합에 관한 이론들을 개괄하고 환거래에 있어서의 현셜상의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았다. 대안제시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현실의 법규정을 근거로 가능한 환거래의 형태와

그 개선방안을 삳펴보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협력을 위한 법적 규정을 통해 남.북간 급융협력

의 준비상태를 분석하였다. 여기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독일에서의 금융협력사례를 서독지

역의 동독관련 법규정의 변화를 통해 추적해 보았다. 그리고 북한의 개혁시에 공조할 수 있는

금융협력을 위한 대안으로 Currency Board라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끌으로 화폐통합을 위

한 대안으로 병행적 화폐를 제안하여 Currency Board와의 연계정책을 제안했다.

이 논문에서는 현실적인 몇가지 대안들을 단기, 중기, 장기적 개념으로 연결하여 헌안인 환거

래의 문제를 당장의 현실로만 보지 아니하고 장기적 대안구상의 한부분으로 파악하여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방안을 구성해 보고자 했다. 논문의 소절속의 주요내용들을 아래에 간략히 소개한다.

l. 논문의 목見: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바는 첫째로 단기적 측면에서의 합리적인 남.북간

환거래방식의 개발이다. 둘째는 환거래 방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남.북간 어떤 금융협력방식

이 필요한지를 알아내는일힉다. 셋째는 환거래와 금융협력 방식을 화폐통합으로 연결시켜 나가

는 방안을 찾는 일이다,

2. 전제: 위의 과제들을 풀어 나가기 위한 전제로, 남한정부는 가능하면 경제적 이익도 추구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관심을 둔다고 하여 남.북 경제

교 류에 관한 기본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 경우, 정부는 경제적, 제도적 유인효과를 제공하여서

라도 북한이 남한과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길 원하고 마찬가지로 남한의 개벌 경제

주체들에게도 이러한 유인효과를 제공할 마음의 준비가 된 것으로 본다.

3. 일반적인 환거래 방식과 현재의 남·북 환거래 방식: 일반적 거래방식을 살펴보고 이방

식들의 적용가능성을 알아보고 현재 남.북한간에 이루어 지고 있는 형태의 환거래 방식을 분석

해 본다. 현재의 방식은 미국닿러화를 근거로한 간접결제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이 방식은 거래

비용, 시간지체, 위험도가 높아 비효율적 방식이다, 또한 경화가 부족한 북한의 경우 실제 투자

에 필요한 여리 자본재를 수엽할 수 없다. 따라서 남,북한 자국화폐를 근거로한 직거래 혹은 청

산계정의 설치가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 경우 현재 남한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누리고

았는 북한이 외화의 공급제한을 우려할 수 있으므로 경화로의 주기적 정산을 보장하여야 할 것

이다. 그 외에도 북한이 남한으로 부터의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독일의 SWING과 같은 신용제

공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북한이 이제도에 참여하게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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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융꺼력파 환기래에 데한 논의: 이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체제외. 서로 다易 富의 크기

를 가지고 있는 남,북한은 원만한 )'i(류를 위句서 제도적 7렴 耳은 휘의체를 통한 d융제V상

의 협릭이 필요할 昏 아니라 재정상의 공조暑 통해 자본의 빙목힌상을 해결헤주C 방안들과 그

가능성을 점검하있다. 환거래와 관린하여서도 신용거래의 가능성을 통한 재정적 공조가 가능함

을 보였다.

도 화폐통합, 금융힙력, 환거레] 화페통%l'괴· 앞에서 거론한 촨거레 및 금융힙럭의 언관성을

설밍한 부분으로 장기계'이을 통헤 이 세분야가 유기적 관런을 기.질 수 9)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2 강조 한다.

6. 남북한의 환거레를 위한 밍률체계: 힌제 주어진 빕 도 안에서 가능한 남.북긴· 촨기레 벵·

식을 알아 보기 위헤 남북한의 환거레에 관한 규정을 분식했다, 빕적으로는 양측 모 두 남,북한

간의 거래를 다른 일반외국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나 양측 다 특벌규정을 제정합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0-1 두고 있다.

7. 힌재 %f징내에서 가능한 환거래 방어: 지금 딩·징·이라도 남.북한 은행긴·에 거레은宅 지

정에 대한 합의만 되면 겅화를 근3)로한 신용장, 송2, 추심둥을 통한 일반적 거래가 가능하다.

8, 단기권1으로 개선 가능한 환거래 w안: 힌재의 법-R정 안에서 개신 가능한 환거래 빙·안은

거레촤여룰 자국촤폐나 칭신·단위등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이 를 6하는 조힝·이 似

으므로 양측 q·당자들 끼리의 합의 만 있으먼 가능하다, 약가늬 법규징을 새로 하도록 한다먼

칭산계정의 설치도 기.능하다.

9. 동·서독간 금흥·힙럭의 d11: 동서독은 접렁국의 감시하에 있었고 s그들이 정한 빕에 의해 동,

서독간의 모吾 거래가 초기에는 허가제를 윈칙으로 하있으나 짐차 통제에서 벗어나고 자발 인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디·. 가장 민지는 교억이 자유로워 졌고 1983노1에는 자본이도이 허용되기

시작하고 1988닌에는 금지되지 않은 것은 모 두 허2되는 정도로 관계가 땀전兎다. 동,서독 간에

는 제산권의 거레나 유산상속까지 가농헤지 사실상 사최전반의 교 류에 필요한 2융부문의 흐름

이 허 - 되었다, 이 과정의 설명을 위해 1983년의 연방은헹고시가 빈억, 요약되어 소개 되었고

]g88닌의 인방은헹고시는 부록에 침부도]었다.

IO. trI'북한한간 균융힙력의 가능Tg-향: hIj려 7T징을 민저 보면 났한은 님'한의 기엄이다 개인을

납.북겅제교류에 함어시키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남북 력 기금W]의 기초위에 마련해 두었으

나 북한에게 제공하는 유인장치가 릴어서 독일의 경우와 대조를 이룬다. 그러니. 빕적 규징에는

북한과의 대화만 열리면 새로운 제도를 도 입한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이 미-A되어 있다.

11 북한개헉시의 2융협력 방안: -%한이 정치적 빈동과는 상관없이 헌제의 겅제체제는 개히

의 필요성을 느 끼게 될 것이다. 이 때 제시할 수 있는 개힉프로그램으로 G]nenc y Board를 제안 .

한디·, 이 제도는 중앙은弔운잉에 대한 경헙이 없는 개헉국가들도 손쉽게 도입할 수 있고 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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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정성 및 전환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 문제가 틸 . 수 있는

준비통화의 마런에 남한이 남한화폐를 준비통화로 제공한다면 유기적 금융협력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이 때 새로 발행될 북한의 Currency Soard화폐의 단위를 남한 화폐단위와 일치시킨다

면 남.북간 교역상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였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2. 화폐통합으로 가는 길: 화폐및 금융분야의 통일준비라 할 수 있는 화폐통합의 방안으로

이 논문에서는 병행적 화폐통합을 제안한다. 이 방식은 지금까지의 제도적 결정을 통한 화폐통

합이 아닌 시장의 기능에 의한 화폐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교환율의 겯정에

의한 생산성 왜극이 없고 점진적인 경로로 화폐통합이 이루어 지는 관계로 화폐통합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다. 특히 앞에서 제안된 Currency Board를 북한이 받아들인 다면 병행

적 화폐통합은 가장 비용이 적게드는 화폐통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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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

남한은 현재 교역금액 기준으로 보아 북한의 세번째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 될 만큼 남.북한

간 무역의 규모가 성장兎다. 또한 북한에게 최대의 무역혹자를 가져다 주는 충요한 외화 공급

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낱,북한은 전체 교역량의 97.3%를 간접

교 역으로 행하는 성숙되지 못한 거래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거래에 수반되

는 대금결제나 투자에 소요되는 자본도 홍콩,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제 3국의 중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싣정이다,

화폐나 금융의 이동은 실물거래가 있으면 그 이면에 따르게 되는 그림자와 같다. 그러나 이

러한 인과관계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익기도 한다. 즉, 화폐의 흐름이 막히거나 원활하지 못하면

그 영향으로 실물의 이동도 줄어들게 된다. 거래 대상자 
' 

가운데 대금결제에 시간이 너무 지체

되거나 행정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과는 거래를 피하고 싶

어하게 된다. 패냐하면 경제학적 의미에서는 시간이나 행정수고도 모두 비용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남.북한간 실물교역이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환거래의 형태를 찾는 것

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환거래의 형태는 독릴적인 것이 아니라 금융제도에 따라 영

향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가장 원활한 실물교역을 가능하게 하는 환거래 및

금융제도의 組슴을 찾는 젓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환거래나 큼융제도의 영향을 받는

것은 경제분야 만이 아니다. 사회적 교류, 문화적 교류, 정치적 교 류도 화폐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 결국 이 연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흐름을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거

래 및 금융제도의 합리적 조합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합리적 방안이란 01떠한 목적에의 부합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았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毛

제교류가 어떠한 목적하에 수행되고 있느냐의 문제가 환거래 및 급융제도의 합리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남.북경제교류를 수행하는 주체는 기업 및 개인이다. 이들의 목적은 이윤이다. 그러

나 국가적으로 볼 때 남.북경제교류는 경제적 목적보다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장화되고 지속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목표를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

한 환거래 및 금융거래의 헝태를 찾고자 했다,

이 연구의 논리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과제의 전체적 얼개는 당毛한 과제로서

의 환거래, 중장기적 과제로서의 금융협력, 그리고 장기적 과제로서의 화폐통합이 유기적 관련

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에 있다.

따촤서 다음장에서는 먼저 환거래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었다. 처음에는 연구의 전제가 되

는 환거래의 방향설정으로부터 일반적인 환거래의 형태가 어떤 것이 있을 지를 알아 보았다.

그리고 현재 남.북간에 이루어 지고 있는 환거래 방식의 특징을 분석해 보고 그 개선방향을 찾

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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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장에서는 급 협럭의 문제를 다루었다. 남.북한간에 금융협력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협릭의 방식과 문제짐을 살%il보고 금융협럭과 촨거레와의 관계를 알아 보았다.

네번째 장에서는 지금까지 각각 보았던 환거레 및 금융협력이 화폐통합과는 어떻게 관련을

맺을 수 있는 지를 분석해 보았다,

디.섯빈 쩨 장에서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혜 보고자 慷다, 단기적으로 管리적인 환거래 방식은

어떤 것인지, 중장기적 윌장에서 적절한 금융협력의 형테는 어떤 것이 있는 지, 그리고 장기적

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촤폐통합온 어떤 방식을 통해 성취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촨거레 및 급·융 력을 통한 남,북겅제교류의 최대화 및 비용최소화의 빙'향에서 갹갹의 대

안을 제시해 보았다-.

2. 남북교역과 환거래 .

2. l . 환거래 및 금융협력의 방함이 갖는 의미

일반적으로 換(Excha11ge)이란 
" 

지억적으로 띨이져 있는 사람들 시.이에 있어서의 네차겯 暑

헌骨을 직접 수송하지 않고 은*1의 중게에 의헤 어음이나 수표등의 신.g-수단으로 宅하는 방·법"

을 말한다.120) 급융 릭이란 실물부문의 교류가 원骨하게 이루어짐 수 있도록 s융제도싱·의 공

조체제를 마련하는 것파 급융부문의 빙목현상을 해걷하기 위한제헙력관게라고 할 수 있디·. 즉,

제도적 상충부분의 해결과 제정부족에의 공동대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간 환거래에 대

한 제 7-정과 이외. 관련된 금융헙력제도는 실물부문에 있어서의 거래를 뒷받침헤주는 틀이 된

다.121) 이 틀이 어떻게 마런되느냐에 따리· 싣물부문의 거래가 늘기도 하고 骨0-1들기도 한다, 자

본이동의 양이나 속도 또한 이 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제간 투자가 엉향을 빌·게 된디·.

이러한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국제괸페니· CI니·라의 상흰·에 따라 마런되이지고 모든 거레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특정대성-국들과 경제교류를 더 증진시키기를 원하는 깅우에는 에외

적인 규정을 만들어 직용시키기도 한디-, 그 내표직인 예로 구주언骨(Buropean Ur1ion)국가들간에

적용되어 온 유럽통화제도(Europeirn Currency System)를 들 수 있디-.122) 이 국가들은 서로간의

촤폐에 데하여 핀·율을 안정시키고 자본이동애 대한 a-제骨 철페합으로 겅제A 효율성을 고 시

키는 )c 력을 해 왔다. 또 다른 에로 프寺스와 아프리키·의 엣 식민지 국가들 사이에 존제하는

E퍼nc Zolle을 들 수 있다, 이들 국가간에도· 마찬기·지로 촨거레 및 자본이동이 원활하게 진宅될
a a

120) v·조. 잉]엉촨, 오%·1잉(1996), %9쪽.

121) 체권자아 채무자가 서로 디·른 나라에 있을 떼의 환을 의국촨이라하고 동일한 국내에 있을 떼 네-51

쵠-이리· 힌·디-. 외·L·:'場·괴- 내국毛·은 거레에 따른 어려 조긴이 다를 수 W에 없다. 남한피· 북한간의 魯거

레를 이 논문에서(7 싱'거래외· 관(ltl 어긴을 고리하이 일단 국제간 거래로 규정하기로 한디·,

122) 참조, EnteniOn 이 a l,<1彈2), 6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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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123) 이처럼 화폐 및 금융부운의 제도적 협조는 관

계되는 나라들간의 경제교류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교 류를 강화시키게 된다.124)

남.북한간의 환거래 및 금융협력에 더 적접적 시사점을 주는 것은 통일전 동독과 서독간의

사례이다. 다른 여느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동독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낮고 교역 자체

도 대부분이 사회주의 국가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독은 동독과의 교역에서 현금이 팰요치

않도록 청산계정을 설치하여 내독교역을 증가시키고 교역에서의 수지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해진 한도내에서 무역적자를 허용해 주는 SW도110이라는 제도

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제도로 동독으로서는 자금에 구애빕지 않고 서방세계의 상품과 기술을

수입할 수 있었으니 서독과의 거래를 거부할 이유가 飢었다. 그 결과 서독은 소련과 함께 가장

중요한 동독의 교역상대국이 되었다. 서독이 환거래 및 금융측면에서 동독으로 하역금 내독교

역에 참가하게 만드는 제도적 유인동기를 제공하였거 때문이다.

서독은 동독과의 교역에서 경제적으로 양보를 하면서도 경제교류를 지속하고자 한 흔적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잠재적 적대국으로 대치중이었던 동독과의 경제교류를 위해 이러한 관심을

기울여 온 서독은 어떠한 이득을 얻었는가

내叫교역에서 추구한 서독의 이득은 첫째로 였다,125)

동독의 경제를 서독의 경제에 연계시켜서 서독의 이해관계와 동독의 이해관계를 함께 맞물리게

함으로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야기되는 것이므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

대하여 서로 이해관계를 얽히게 한다면 전쟁의 가능성이 줄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유지되기 위하여는 서로 의존도가 비슷하여야 할 것이나 독일의 경우 상호의존도가 비슷한 것

은 아니었다. 동독은 서독의 경제에 상대적으로 훨쏀 많이 의존하였으나 서독은 동독과의 교 역

이 그리 의미를 둘만한 정도가 되지 못했다.)26) 그러나 동독지역 한 가운데에 서베를린을 두고

있던 서독측 입장으로서는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최대의 급선무였으므로 상대적으로 호전

적일 수 있는 동독의 서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할 수 밖에 餓었다. 또한 베를린

지역으로의 안전한 통행 및 유통가능성이 보장되었어야 하므로 분쟁가능성을 줄이는 것에 많은

노 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해관계를 연계시킴으로 전쟁을 방지하게 하는 전략은 유럽연합의

기초가 되었던 구주석音苟강공동체(ECSC)의 출발동기가 되기도 하였다.127) 경제교류가 설제로

團

123) 참조. 손병해(1995) 299-312쪽.

124) 참조. MolIe(1990) 9쪽,

225) 참조. R(%sch(1986), 90쪽.

126) 서독은 동독의 젼체 교역량중 9% 정도를 차지하여 소련에 이어 두번째로 중요한 교역상대국이였

다. (참조 Ri)8마L, 1986
,

97쪽J

127) 참조 Moll 례1990),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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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젱)의 위힘을 줄어준다는 사실은 학문적으로도 입중되었다. Po1achek(1980)은 1968VI부티 1967

9 까지의 30개국 자旦骨 분셕한 결과 J/%량이 7배로 늘먼 해당국가간 적대갑은 20%기. 감소

한다는 인구결과를 발표兎다,

서독이 네독교억에서 추구한 두번 A-표는 민족적인 이유에 근거한 지속적 집촉유지이

디-.12S) 이깃은 동.서독이 서로 괸·련似이 분얼되어 지네는 것을 빙'지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헝테로든 지속적인 교류를 가짐으로 민족· 일체성을 유지하고자 했고 이를 통

61) 대성을 줄이고 이짇촤되는 젓을 막고자 榮다. 이러한 정책은 어러 분야애서 시도되있지만

히 동독의 관섬을 晋 수 있는 겅제분야o]]서 여리가지 유인장치가 도입되었다. 내%교역을 증

진시키고자 도입된 CLEARING체제나 SWING제2는 촨거레 및 금읍·적 측면에서의 유인장치라

고 할 수 있다. if융이진이라는 측먼에서 fE한 동독과 서독에 니·뉘0-]져 살던 이산가족들이나

친칙, 친지들 사익에 소액송금을 허용하여 줌으로 서로간에 가족적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동독인들은 이를 통헤 $활개신을'도모힐· 수 있있고 서독에 거주하는 가족듭은 혼자만

누리는 부에 대하역 죄의식을 딜 수 있었다, 이러한 여러 빙·면에서의 교 류, 특히 경제적인 5에

서의 교 류는 동독인둘과의 분젱가능성을 줄이고 민족 일체 l'을 높여주어 궁극적으로는 7]젱

을 억제하는 억할을 하고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

2.2, 남·북한간 환거래 및 금융협력의 방향

위 서 언급한 다-浴 니.라들의 에가 님'.북한간의 촨거래 愼 骨융협력에 관한 언구를 위헤 주

고있는 시사거을 민저 정리헤 벴기로 한다,

칫째, 촨거례 및 금융협력에 관한 징책적 방향이 구체촤되어야 한다. 즉, 남,북간의 거래에서

경X-l] 이득을 최우신으로 힐· 깃인지 아니면 전 익지나 긴장완촤와 같은 징치적 이득을 우선

으로 할 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가 정해진 다음이라이·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수이 나갈 수 있는 구체z] 징첵대- - 돌이 정헤지게 딜 것이다. 한2(의 경-( 형식적으로는

휴7J상테이지만 사싣상 종전이라고 해야 할만큼 속적으로 펑화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진

쟁이 다시 발발할 경우 납한과 북한은 지급까지 쌓·아온 부릅 파괴하고 함께 몰락의 길을 7]게

펄 것은 떵백한 사신이다, 따라서 통일各 논하기 이진에 긴장을 완촤하고 전젱반발믈 안정적으

로 이하는 젓이 납.북한 관계에 있어서 최우선 과 기.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남,북 경제교

퓨가 닙·한깅제에 이득을 가지올 수 있는 부분도 많다. 그러나 경제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자세

보L)-는 핑최.를 안정적으로 A-지하게 하는 데에 국가의 모든 징책이 모아저야 
'힐· 

것이다.

둠 , 관런 정첵돌이 일{l·성었게 유지되어야 힌-디-, 핀·냐1래나 흠i-헙력이란 남북교악애만 엉

힝·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겅제7·1빈·과 사최적인 교-E-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남.북한긴·에는 지

m 1 1 

m

128) 침·조 R&ch(1966), 3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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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까지 서로를 공식적인 거래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1980년대 후반부터 교역이 시

작되긴 했지만 직접적 송금이나 환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

나 일단 직접적 송금이나 환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교역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금융이전이 수반될 수 있는 모든 교 류에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교류가 가능한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금융이동에 대한 일반적 적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체적 규정이 마

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쟁억지와 같은 남북교류에

있어서의 전체적 목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목표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교 류가 가능해지고 지속적 접촉이 이루어지면 평화가 그 만큼 안정적이 필 것이다,

한국에서의 환거래와 금융협력의 방향은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 정해져야한다. 모

든 경제행위의 목적은 복지증진이다. 한반도에서의 복지는 평화가 확고해전 후에라야 안정을

얻게 된다, 환거래와 금융협력이 평화정착에 이바지 하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3 일반적 환거래 방식

국제간 수출입대금의 결제는 물물교환이나 金으로도 할 수 있으나 절차에 따른 거래비용때

문에 주로 송급, 신용장, 추심의 방뱁이 많이 사용된다. 이 중에서도 산용장을 이용한 대금결제

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대금결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금결제 방식을 특징별로 보

면 다음과 같다.

(가)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신용장이란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개설하는 서장으로 신용장상에 명시된 조건과 수출상이 제시하는 서류가 일치하기

만 하면 개설은행은 수출상이 대금결제를 받기 위해 발급하는 환어음을 인수, 지급, 또는 매입

을 확약하는 증서이다.

무역거래의 결제에 있어서 신용장이라고 하면 보통 화환신용장을 지청한다. 화환신용장이란

신용장으로 대금결제를 받을 때에 구비되어야 할 서류를 명시한 신용장이다. 이때 구비서류랸

보통 선적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운송서류 보험서류 상업송장등을 뜻한다. 이러한 화환신용장을

통한 대금결제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l <1) - 卽 수 자 은 - 借 수출상 장 1
l 통 - I 수출상은 상품을 한 후 류를 見 부받음 - t
l 伯 상은 용장 를 부하 환 함 자 i
i 은 수출 금 수 紛 화환 음을 한 은 은 용장 은 를 송부 !
l 하 을 상환 음 - 2 은 수 상 수 을 · l
l 류를 五 - 卷 수 상은 류 송 사 하 상풍을 兄받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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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은 수입상의 불확싣한 신용을 은헹의 끽·실한 신용으로 데체하여 수출상과 수출상의

촨어음을 인수한 은헹이 안십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관계 은헹들이 신적조건의 부

합성 여부를 조사하게 되므로 수입상으로서도 수입되는 물품들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7역을 원활하게하고 중진시키는 효과가 있다.129)

(나) 추심

추심에 의한 대금절제 방식은 신용장없이 수출입 당사자간의 계약을 근거로 화환어읍으로

걸제하는 짓을 말한다. 추심방식의 대금걸제 과정은 디·을과 갑다;

수출싱·이 게약에 의거 물건을 선적한 후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

에 추십을 의뢰한다. 추심을 의뢰받은 은행은 수입싱·의 거레은헹에 추심을 요칭하고 수입상은

선적서류를 인수하띠 즉시 대-計을 지불하기나 일탄 어음을 받은 후 만기일에 대급을 지불하게

된다. 수입상의 거리은헹은 지불받은 대글을 추심의뢰 은<01] 보내고 이 대금은 다시 수출상

게 진달된다,

이 방식에서 은헹은 단순히 수출대급의 추심의뢰와 추심입무만 헹하는 심부름꾼의 억할을

하고 대금겯제는 매메당사자간의 게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추심방식은 선적서류를 대금지불파

동시에 71겨주는 지급인도조건(D/P, Doculnellts a g(linst Acceptar1Ce)과 환0-]읍을 인수하1꾄 선적서

류도 함께 넘거주어 만기일에 지61함 수 있게 하는 인수인도조건(D/A, Documents a gainst

Acceptauco)의 두가지 형테가 가능하다. 이러한 추심방식은 대금짇제에 있어서의 위험이 남아있

는 까朝'애 신용장제도가 잎반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다) 송금방식

송급은 직접 대금을 빌을 당사자에게 해당금엑을 보네는 것으로 수출입대큐 결제씩·식은 물

품인도전에 대급이 미리 지불되는 단순송금 방식과 물품이니· 선적서류의 인도와 동시 혹은 이

후에 지불되는 대금교환도 방식이 있다, 대3교촨도 방식 중 물품과 상환하는 경우를 헌물상촨

도지급조건(Gsh Olt Delivery; COD )이라 하고 선적서류와 상환하는 졍우를 서류상촨도지급조견

(Cash a gaillS( Documens; CAD)이라고 한다, 딘-순4-금방식애 의한 수출대금지불은 송금촨수표,

우편송급횐·, 전신송금환, 수표전달을 통해 이루어진다. 단순송骨방식은 일반적으로 소엑거래에

이- - 편다. 대급교환도 빙-식의 적용에는 수출상의 지사, 대리인 또는 거래은행이 물품이나 서류

틀 전딜'하게 히-고 대급도 잉수하게 된디·.

團 團

團 團

團 團

r 

團

團 團 團 團

團

m 

團 團

122) 수출싱', 수웝상, AI산자가 갖게 되는 7체려 文꽈에 대히·어는 양영촨, 오원잉(1彈6), 2임쪽 이하骨

침·조할 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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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이 북한과 계속하여 위탁가공무역을 지속할 수 있다면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 또r한 다음

과 같은 직접적 이윤을 얻게 된다. 첫째, 받게 되는 가공임은 지속적 재화수출의 경우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지닌다, 둘째, 가공무역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세계시장에 접근하는 샹

산양식을 깨우치게 된다. 셋째, 생산품의 일부를 가공임으로 받을 경우 북한 국내에 필요한 재

화공급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

역 방식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가공임을 지급할 때 현금을 운반해 가거나 제3국의 은행을

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금운반에 따르는 위험요소나 간접금융거래방식의 비효율성은 누구

나 알고 있는 바이므로 직접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송금을 통한 현금결제 방식

송금을 통한 수출입대금 결제방식은 물품인도전에 대금이 미리 지불되는 단순송금 방식과

물품역나 선적서류의 인도와 동시 혹은 이후에 지불되는 대금교환도 방식이 었다. 대금교환도

방식 중 물픔과 상환하는 경우를 현물상환도지급조건(Cash on Delivery; COD)이라 하고 선적서

류와 상환하는 경우를 서류상환도지급조건(Cash 캡ainst Documents; CAD )이라고 한다, 단순송금

방식에 의한 수출대금지불은 송금환수표, 우편송금환, 전신송금환, 수표전달을 통해 이루어진다.

단순송금방식은 일반적으로 소액거래에 이용된다. 대금교환도 방식의 적용에는 수출상의 지사,

대리인 또는 거래은행이 물품이나 서류를 전달하게 하고 대금도 영수하게 된다.

현재 남,북간의 교역에서는 단순송금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방식의 문제점은 계약위

반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남,북간에 직접적 송금이나 수금을 가능하게 하

는 은행간 교류나 우체국간의 업무연결이 제도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단순

송금이라 할지라도 제3국을 통하는 간접결제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

서 지금까지 무역대금의 결제는 대부분 일본이나 홍콩에 있는 은헹들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것은 외국으로 우회하는 기간동안 자본의 기회비용 상실과 수수료 지불등의 손실

을 유발한다. 또한 중간에 개입하게 되는 중개업자나 은행의 숫자가 늘면 늘수록 안전한 지불

에 대한 위험성도 늘어날 소지가 많다. 또한가지 중요한 단점은 제3국을 거치는 송금의 毛우

대금결제시 항상 현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외화가 부족한 북한에게 있51서는 교

역을 위축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라) 신용장을 이용한 방식

무역거래의 대금결제 수단으로는 신용장이 가장 일반화된 지불방식이지만 남.북한의 경우 직

거래 은행이 없는 受으로 신용장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남,북한의 교 역에 신용장이 이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모두 일본이나 홍콩등지의 중개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비용 및 위험부

담이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신용장이 제3국에 도착하고 이項이 북한의 무역회사에 전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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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시간적 지체가 알어니·기가 쉽다. 骨易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어지는 깅로애도 시간적

비용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간적 지체는 교역물품의 보관 賀 저장비용을 싱·숭시킬 뿐만

이.q러- 농수산뭅의 경우 그 절한 관매시기를 놓치게 하고 상품의 신선도를 떨어뜨릴 수 있

다. 따라서 시간이 덜 소요되는 송금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마) 제3국화폐로 졀제하는 방식

헌재 남북간의 거래에 통용피는 화페는 주로 미국 달러이다. 이처럼 제3국의 화페로 겯제를

하기 위하여는 환율변동에 따른 거레적 위험이나 외국환 구입에 따른 비용둥을 추가로 부담하

여야 한다. 물론 이 비용은 외환을 사용하게 되는 일반적인 무역거리1에서' 항상 발생하는 것이

지만 납,북한의 거래는 국내적 거레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군이 외국과의 거래와 같은 방식을

따를 필요는 없다. 남한파 북한의 통화가 직접거레에 이용될 수 있다변 경화가 부족하여 무역

에 제한을 받고 있는 북한에게 외화의 압박을 덜어주고 낱.북한의 거래당사자들에게는 거래비

용을 절약하게할 것이다.

위에 옅거한 바와 갑이 헌제의 납북한간 급융거래 방식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도 불구하고 정치적 어긴이 성숙하지 -7했고 아직까지의 무역2모가 심각할 정도의 비各을 초

래할만한 수준이 되지 않았딘 탓으로 지금파 같은 대금결제 방식이 유지되0-1 兎·다. 그러나 무

억의 규모가 커지고 님-.북한간 자급이동이 D 빈도나 금액먼에서 증가하기 시작하먼 시긴-적 급

전짠1 손실과 거레의 위힘을 줄이기 위한 급융거레의 새로운 방식의 요구가 커질 것이 틀림없

디-. 이러한 요구는 남한의 고 임금구조로 인한 북한지억 투자가 더 큰 규모로 성장하고 남한의

이산가족들이 북한지억 친인척돌의 생계를 돕기위한 송2둥을 요칭해오기 시작하게 되연 현실

적 문제로 가시촤 될 수 있다. 왜냐하번 헌재외· 권·은 힝테의 대금결제 방식은 이외· 같은 요구를

수용하거에는 31절한 )z·식이 될 수 웠읍이 분명하기 떼문이다.

2.5. 헌 금융거래 방식의 개선방향

2S,1, 거레 방식의 문제 - 직거레의 필요싱

남.북간 경제교뷰를 위해 2合적 측띤에서 가장 먼저 헤결되어야 할 사'힝·은 남북간 직접적

급 
- 거레를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것은 우신직으로는 힌 의 교역이나 투자를 위한 자금

이진을 용이하게 하고 그 비各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저올 것이디.. 1995닌 寺1제 해외중게상을

통한 순수한 험톄의 간접교역 또는 북한덩'사자외. 직접헙의하되 게약 및 데금걸제는 해외중개상

을 통하는 방식으로 하어 긴·접교역이 이루어 지는 짓이 이.3%를 차지한디-.]피 이리한 간접교역
團 團 團 團 團 

삠 團

團 團 團 團 團 團 p 

團

134) 추>-조. 남북교르헙리동향, 제55호, 통오1%, 1996닌 1월, 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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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전, 시간, 행정에 있어서의 추가적 비용은 비용자체의 경제적 비효율 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 경제협력을 위축시키는 역할까지 하게된다. 이러한 문제는 남,북한간 적접적 금융거래가 가

능해지면 피할 수 있게될 것이다,

그러나 직거래 방식은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첫째 이유로 북한과의 교역이 헌재 까지는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장기적으로

는 중소기업쪽으로 그 저변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들 수 있다, 남한의 중소기업들은 상당

수가 근로자 임금의 상승으로 생산이 한계에 부딪쳐 있다. 현재 외국인 기술연수생이라는 명목

으로 값싼 노 동력을 수입하여 생산을 지속하고는 있으나 이들의 노 동력까지도 점점 더 비싸지

고 있어서 생산을 포기하거나 타국으로의 이전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체가 외

국에 새로이 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관련된 시간적, 행정적,

금전적 비용이 줄어들면 남북경제교류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들은 또한 시장의 수요에 빨리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억다. 지금은 아직 양측의 산품

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으로 접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이지만 서로 양측의 생산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접할수 있게 되면 대규모는 아니라 할지라도 중소기업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역

대상품목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지금까지의 남.북교역에서도 점차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을 뿐 아

니라 통일전의 동.서독간의 교역에서도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하였다는 사실이 보여주고 있

다.135) 이처럼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자금거래의 빈도수와 소액거래의 비율

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융면에서의 간접거래가 계속된다면 이에 따른 비

용 및 위험부담을 증가시켜 중소기업들에게는 실질적 부담이 필 수 있다. 따라서 거래규모가

위축되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두번째의 이유는 이전거래가 늘어날 젓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낱.북한간의 직

접적인 통신이나 우편이 실현되지 않아서 혈육간의 인위적 단절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

관계가 점점 긴밀해지면 경제인들만 왕래를 허용한다는 것은 성립되기 어려운 이야기이다. 어

떤 형태로든 민간의 교류도 현재보다는 증가될 것이며 이렬 경우 북한의 가족이나 毛척에게 생

활비를 돕고자하는 마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막는다면 정치적 부담이 되기도 할 뿐더

러 제3국을 통해서라도 자금을 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겨날 것이다. 결국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자금이전의 형태로 전이될 수 있다.

차라리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합법적으로 이전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V

135) 1985년도 통계에 의하면 동독과의 교역이 서독에게는 국 총생산의 0,4%, 무역에 있어서는

1.7%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한 기업의 수는 6
5
000에서 7

5
000개에 이르렀고

매년 60
,
000여개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통계는 이러한 기업들의 80%가 1

,
000명이하의 노 동자가 일하는

중소기업들이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참조, Rbsch(1286),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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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71-리 인 빙·법이 될 것이다. 이 정우 소액의 송금도 가능하도록 만들고 이를 법적

인 허용Y]위내에서 이루d-1 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어는 님',북한간의 직접적인 금융거레가

가능하어야 할 것이다.

2.5.A 거래통화의 문제 - 자국화폐 혹은 청산화폐로

(가) 자국화폐를 쓰는 방식

현재 납,북한간 경제교류에서 통용되는 회패는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화이다, 이처럼 제3국의

화페를 사용하는 가장 谷 이유는 호환성 떼문이다, 미국 달러화의 졍우 세게 어느 곳에서든지

통용될 수 있으므로 거헤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화페이다. 남한의 대외거레에 가장 많이 사용

되어지는 화폐 역시 미6(달러화이다,

이처럼 제3국의 화페를 骨 겅우 문제점은 남북거레가 외화보유에 엉향을 받을 수 있다는 깃

이다. 북한은 외촤 부족으로 경제발전에 심긱-한 어려움을 켜어 왔다, 아지 까지는 낱한과의 교

역이 그 품목이나 수량먼에서 미약한 편이지만 북한이 징제개발을 하리먼 남한으로부터 도입하

V자 하는 투자제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으로서는 그러한 가능성을 헌실촤할

수 있는 빙·안을 제공하어 주어야 한다. 즉, 북한이 구메하고자 하는 물건을 외화가 부족하어 구

71하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배러하자는 깃이 다.

이러한 문제에 내한 해짇책으로 남.북한간 교역 및 3융거래에 북한의 인민페와 남한의 화페

를 직접 사용할 수 았게 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릴 경우 북한으로서는 남한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 자국촤)611를 쓸 수 있게 되므로 외화부족으로 이러움을 겪게 되거나 외회.를 소진하

게 되는 두려움에서 빗어나고 자유롭게 물건을 5녀]할 수 있게 될 깃이고 북한으로 하이금 담

한과의 교억唱]을 늘리거] 하는 무억창출의 효과를 발셍시키게 틸 것이다.

이 경우 문제1]은 북한에 )g·품을 파는 님'한 기려은 세게시장에서 호촨성이 릴는 북한화페를

1감게 되므로 화페수익의 유동성에 제한을 받게핀디·, 따라시 북한과의 교역에서 이러한 유동성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을 만한 이득을 주거나 국가에시 호촨성 있는 화페로의 진환을 보장헤 주

기를 원할 깃이다. 그렇지 않은 겅우 북한과의 교의을 기피하는 기입들이 셍거나게 될 깃이다.

이것各 북한의 겅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에서 수출한 물품의 대급읖 51한촤페로 반있·을

겅우에 미국의 달러와 비교하였을 때 유동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블리하다고 핀·단할 수 있을 戌

이다. 따라서 북한 기입에 데하이도 화페의 호촨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O- )1장장치란 북한이 요구骨 시여는 언제든지 윈하는 제3의 촤페로 교 촨해주는 것을

보장하1친 宅다.

(나) 새로운 화폐를 창발하여 쓰는 방식

남.북한간에 세로운 화페틀 칭·발하어 거래에 필요한 통촤로 이용할 수 있다, 그 에로 유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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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이 ECU(현재 BURG )라는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유럽연합에 가입한 국가들 사이의 금융이전

에 사용하고 있는 젓을 들 수 있다. 이 국가들은 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한 국가내에

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거하고 생산요소들의 이동까지 자유

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이 유럽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교

역중 반 이상이 유럽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였다. 이들이 새로 창발하여

쓰고 있는 화폐는 어느 한 국가의 화폐가 공동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말지하고 역내 화폐들간에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각 화폐가 정해 놓은 환을변동 허용구

역을 벗어나면 의무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체제를 통해 환율의 안정을 유도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환율 변동에 따른 거래위헝을 감소시臧고 자본 및 상품의 교류가 가속화되는데

에 도움을 주었다.136) 그러나 이 국가들의 화폐는 모두 세계시장에서 호환성이 있는 화폐들인

데 비해 남북한의 화폐는 아직 국제적으로 호환이 가능하지 않고 특히 북한의 화폐는 시장경제

적 개념에서의 화폐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환율의 조절이나 화폐의

기능을 유럽연합의 경우에 유추하는 것은 남.북한의 헌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새로운 화폐적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북한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좀 더 가까운 예는

CONrncoN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용되었던 Transfer RubIe을 들 수 있다. CONrncoN 국가들 사

이에서는 각국들간의 생산구조도 서로 보완적이 되도록 생산분야를 서로 나누어 맡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로 교역되어져야 할 물품이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교역들에 대한 대금을 서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주고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확렵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간의 교역량

이나 부채관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계산 방식이 필요하였으므로 소련의 RubIe을 기준으로 한

정산체계를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RobIe은 실제 사용되는 화폐는 아니었으므로

Transfer RubIe 이라고 불兎다. CONrnco 국가들

� 

긴의 교역상의 부채 및 잉여는 이 화폐단위로

계산되었다, 각 화폐의 가치는 협약에 의해 정해졌다,

이와 비슷한 예로 동,서독간의 청산단위(Verrechnungseinheit)를 들 수 있다. 이 것은 동독과 서

독이 내독우역의 결제를 위해 만든 청산계정(Verrechnungskollto)에서 사용된 결제단위였다, 청산

계정은 양 지역간 실제 화폐가 교환되는 대신 청산은행의 계좌상으로만 부채 및 잉여가 계상된

다. 동,서독간에는 양측 중앙은행들이 청산은행의 역할을 했다. 이 제도에서는 예를 들어 서독

측 수입업자는 그 대금을 서독 연방은행의 동독이 예금주로 된 서독마르크 계좌에 지불하고 서

독측 수출업자는 이 계좍에서 대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서 청산단위는 동독과 서독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청산단위로 청산시 동독 마르크 한단위를 서독마르크 한단위와 동일하게 계산해

주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청산단위의 설정은 외환시장의 환율변동에 관계없이 합의된 국가들

끼리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교역에 있어서의 상대주의(Bilateralism)를 관철하는 수단으

136) 유럽통화제도의 자세한 비F唱익분석은 Emerson et 리.(1992), 61-20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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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로 이용된다,

남,북한간에도 이러한 칭산단위를 쓰고 자하는 제안이 되고 있으나 헌재 북한이 남한파의 교

억에서 헌저한 무익혹자를 남기고 있으므로 청산계정의 실치로 북한은 손헤를 보게 된다고 생

각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외화를 긴급히 필요로 할 겅우 평균잔고외· 관런하여 경화대출올

가능하게 하고 무역상내주의를 고집하지 當는디-는 보증을 하는 동의 보조수단이 마런되어야 북

한도 이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잔엑을 주기적으로 청산해주는 과정 서도 북한이 원

하는 촤페로 교 환헤 주고, 서독이 현싣환율보다 훨쎈 높게 동독화페를 평가해 준 깃처럼 북한

의 최.페기.치를 넉넉히 펑가해 준다먼 칭산게정 실치의 가능성온 더욱 높아질 젓이다. 실제로

이러한 청산게정이 일반적인 정우에서처럼 무역상데주의를 관철하고자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남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남.북한 교역량 중 가공무역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

고 생산요소 및 기술수준으로 보아 샨업구조가 보毛직 형태룰 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다,137> 북

한으로부터의 원자제 및 가공무 의 비율0
'

l 높아지면 남한애게 있어서 T&W산의 고 비용구조를 헤

졀하는데 도웁을 반을 수 있게된다,

3. 금융협력을 위한 방안과 문제점

3. 1 . 금융협럭의 필요성

금융협력은 남북한이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외- 빈엉을 추구해 나가는 동반자라는 의식을

가질 경우 필요한 사항이다, 제도적인 힘조 혹은 수림, 제정적 공조동을 통헤 북한이 겅제발전

을 위 펄요로 하고 있는 자본 및 기술을 공骨받을 수 있게하고 낱한의 자본생산성을 제고하

여 남북한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공동의 징제발전을 위헤서는 이에 맞는 효율적인 금융헙력체

제가 있어야 하기 떼문이다.

유71연힙-의 통화통'骨 움직임이나 아프리키-피· 프랑스간에 운영되고 있는 프링·지역(FraIlC

Zon래, 남미의 1광식둥이 이러한 금合협럭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연빙·의 붕괴후

구 소인방 지역들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는 지불동맹(PayInent Uldon)도 외화부족에 대응하기 위

하어 어러 국가들이 공동으로 서로 헙력하는 체제를 미.련하고자 한 시도로 2읍·꺼럭의 한 형테

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이미 70넌대에 외촤의 부족으로 경제의 게방정 을 포기하고 소위 4'

주체겅제"라

고하는 폐坤적이고 독림적인 경제긴설을 추구헤 致디·, 그러q· 세계시장으로 부터 7d리될으로

인해 셍1산성의 저하만 초래한 결파가 되어서 지금은 負의 성징을 거듭하고 있다. 북한은 이로

- 리 틸·피하고자하니· 지.본부족으로 인考 해외투자를 유치하거나 자본을 빌리지 않고는 새로운

團 團

x 團 r 團

團 團 團

團 I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디 團 團 團

137) y·&, 4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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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가능성이 없다, 낮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외화를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취약하고 국

제적 신용도도 낮은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긷은 남한이 직접투자를 하거나 북한이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서독의 경우 동독이 서독 물건을 수입해 갈 때 외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SWING 이라는 제도

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동독이 무너지기 직전에는 수십억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고 월

부는 이미 제공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금융협력은 동독으로 하여금 서독의 경제력으로부터 이득

을 얻게 함으로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동서독간의 교류를 확대하여 계속적인 유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 주였다. 또한 동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毛게될 때 차관을 약속함으로 경제회생

의 희망을 주였고 이들로 하여금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막아 주었다.

한국 정부는 상호협력을 통한 점진적 한반도통일정책을 거듭하어 천명해 왔다. 이러한 통일

정책은 평화를 정착시키고 서로간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결제수준의 격차를 줄여나

가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결국 이러한 정책은 양 정부가 평화공존과 공동의 발전을 위하여 협

력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결른적으로 금융협력은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어느 땐가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된

3.2. 금융협력의 방식과 문제점

우선 제도적 측변에서의 금융협력은 금융거래를 월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공조체제를 마

련하는 것을 哭한다. 남.북한은 서로 다른 금융체제를 운용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금융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서독에서는

상공신탁사무소(TreuhandsteUe filr Industrie un d Handel)를 설치하여 내독교역과 관련된 모든 문

제를 동독측 상대와 의논하도록 하였다. 양측 대표는 14일 마다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에서 번갈

아 가며 만나서 현안에 대한 의논을 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일찍 토 의 될 수 있

었고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었다. 또한 서독의 상설 대표부가 동베를린에 설치되어 있었다.138)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금융제도 자체가 개선되어야 한다. 북한의 금융분야 낙후성이 북한경제

의 침체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북한은 효율성이 없는 금융체제를 운영하고

있다.139) 북한의 금융분야 개선에 남한이 협력할 수 있다면 북한의 제도개선을 도울 뿐만 아니

라 남한과의 금융거래가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수렴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이나 협력관계는 북한이 그 꾈요성을 인셕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남한의 의도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일이다.

재정부문의 공조라는 측면에서 금융협력의 방식은 직접적인 신용대여 혹은 지불보증과 같은

i38 ) Treuhandstelle for 111dustrie un d Hat1del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Rdsch(1986) 96쪽 이하 참조.

133) 참조. 정종락(1996),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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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데여방식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무제한허으로 이러한 방식을 도입할 겅우 남

한경제 자제에도 위호1을 2레할 수 있으므로 구제적인 한도를 섣징헤야 할 젓이다, 가능한 項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민 다읍과 같다.

(O 금各헙력 기금설림 - 남북'唱릭기급파 같은 금各71릭을 위한 기금을 통하여 그 기3의 허

- 한도내에서 북한의 요칭에 따라 일정한 심사기준을 통과하민 저리 혹은 무이자로 대魯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빕이 가능하다. 이젓은 개발도상국들이 빌러쓰毛 쟝기차관이나 이차세게대전

후 독일의 겅제부홍을 가능케 慷딘 미 
· 

의 마샬플렌둥파 기본직으로는 동일한 개념이라 曾 수

있다. 가까운 에로 독릴의 통독과졍에서도 이러한 기금마련이 제안되었고 싣제로 De뼈sche

Full([S라는 기금은 통일이 된 후 동독지역의 자급수요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헹하게 되있다. 그

렇지만 통윌의 파견이 더 길어졌올 경우예도 동독지역의 경제부광을 위한 기금이 싣립되었을

깃은 당시 서독에서의 논의를 살피보띤 쉽게 알수 있다.140) 한국에서도 북한의 겅제부홍을 위

헤 필요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기긍조싱을 하여 운·7한다면 남북한의 신뢰구축과 펑화정착,

그리고 경제 걱차를 骨일 수 있는 좋은 도31-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남북교역에서 일정한도까지의 신·0레 히용 - 이것은 독일의 SWING과 같은 제도를 반

들자는 戌으로 북한이 필요한 물품들을 한국에서 구i]曾 깅우 이애 대한 내금지불을 이느 한도

액까지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짓은 북한이 다易나라보다 우신적으로 한국을

교억상대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인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3이 좋은 관게가

A-지되지 않을 때 까지V 서로긴의 교역관게가 y]]속 이어짇 수 있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러한 신용거래의 효용성은 동서可의 겅험을 통헤서도 이미 사싣로 입증되었다.141) 뿐만 아니라

최근의 북한사정과 갑이 급한수요가 있읍에V 뷸구하1E 자骨31박으로 인해 사회직 불안이 가중

되거나 북한주민들의 Ar게에

� 

문제가 야기뒬 정도가 된다4&) 남한에도 ) 불안요소기- 영향各 미

칟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안정 어약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년 이러한

신용기레의 허용은 -終-秒한 교역종진첵파 동시에 전생억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치.괸·상巷·의 구체적 한도까지 지불보증 - 북한은 70닌대 말 국제자본시장에서 상촨불능의

사정이 /g김으로 /]1병·촤졍책을 2기하고 자-牙자족힝태의 주체겅제를 추구해 兎·다.142) 미-라서

지금까지도 헤외지·본시쟝에서의 신용도가 낮다. 북한이 투자에 묄요한 자본을 해외차관을 통하

여 조달하려 할 때 신용도가 낮음으로 비- · 을 디 밀'이 지불해야하거나 아니먼 지.본을 빌리는

젓 자체가 어려合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이 보중 혹은 부분보骨 힝테旦 도외.줄 수 있다먼 북한

團

고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도 團 團 團 團 團 團 團

w a

160) 지·조. MMi]1胸$-Maiel'0990), 390쪽 이하,

141) 심-조, it&uh(19S6), 號 쪽.

142) 추}-조. f1willIg(W93),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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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회복에 도웅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재정적 공조측면의 남.북한간 금융협력은 결국 직접적 대출, 지불유예의 허용, 대출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 지는 것이 일반적 방안이 필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모두 직접 혹은 간접적으

로 남한에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 았다. 그리고 북한이 남한에서 정해놓은 한계이상으로 대

출을 받고자할 경우 남한이 거절한다면 그때까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도를 넘는 지원을 허용할 경우에는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따

라서 남한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어느 한도내에 묶어두고 지속적인 금융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억약 한다.

3.3. 금융협력과 환거래

금융협력을 북한이 필요한 물자롤 외화없이도 구득할 수 있게 하자는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환거래의 형태를 바꿈으로 금융협력을 꾀할 수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북한과의 교 역에서 달

러와 같은 경화를 사용하지않고 남북한이 자국화폐로 교환할 수 있게 하면 서로간의 경화부담

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남북간의 교역에서는 북한이 혹자상태를 지속하고 있어 남한

이 오히려 북한의 졍화공급을 도와주고 있는 살정이견하나 이러한 상황은 북한이 외화를 절약

하고 있어서 야기된 것일 가능성이 많다. 북한이 자국화폐를 거래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수

엽량이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물른 북한이 계속적으로 흑자상태를 유지할 경우

에는 북한의 요구에 따라 남한화폐를 북한이 원하는 경화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일정 기간을 설정해 두고 무역흑자분 만큼만 외화로 교환하여 주면

된다. 따라서 무역흑자를 얻는 편은 외국환을 교환하는 것으로 인해 생기는 비용을 전액 절약

할 수 있고 무역적자가 생기는 편은 적자분 만큼만 외환교환으로 생기는 거래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

.

거래에 었어서도 남북한 화폐를 직접 주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청산계정을 이용할 수도

였다. 즉, 남북간의 거래를 장부상으로만 결재하여 회계기간의 마지막에 가서 청산을 하던가 잔

금을 다음 회기로 이월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정부는 이러한 청산계정을 취급할 수 있는

은행만 지정하면 된다. 물론 남한의 기업들은 수출한 금액을 정부에서 지정한 은행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고 남북한 교 류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남북한 화폐간의 교 환비율은 양측 담당은행에서 협의를 거쳐 정하거나 달러와 같은 제3국과

의 환율을 원용하여 결정한다면 환율이 분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남북한이 교역시 경화

를 사용하지 않고 자국화폐를 사용하거나 청산계정을 이용한다면 서로간의 교역을 증진하는 효

과와 거래비용을 줄이는 효과, 그리고 재정적 곤란을 완화하는 효과를 얻게하는 금융협력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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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될 수 있다,

4. 화폐통합과 근융협력 및 환거래와의 관계

경제통합은 정치적, 사회적 통합과 함께 통일을 구성하는 중요요소이다, 경제통합은 싣짇적 
.

셍활방식의 통일을 가능하게 함으로 보는 이에 따라서는 징치적 통합보다 오히러 더 중요하고

긴닐한 통일의 요소라고 할 수 있디·. 화폐통합은 이러한 경제통합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

소중 하나이다, 왜냐하먼 실물경제적으로 통합이 모두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화폐

를 쓰는 毛제간에는 최소한 거래비용이 받 하므로 경 통하이 완성되었다고 보기가 이힘기 때

문이다.143) 남북간의 환거래 방식파 금융힙력의 틀을 짜는 데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화

페통합을 준비하는 측1펀을 함께 고려할 수 였다면 더욱 의미있는 빙'안이 될 것이다.
]

4. 1 . 화폐통합과 환거래의 관계

촤폐통합이란 둘 이상의 화폐공긴-이 공동의 촤페를 도입하먼서 단일 화폐공간으로 통합되는

젓을 말한다,144} 그러나 단일한 촤폐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상이 되는 국가간에 서로 아무런

제익<없이 화폐가 호촨이 되고 그 교환비율이 고 정되어 변동이 없다면 화폐의 호환과정에서 발

AI하는 비용외에는 다른 거레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촤페교환의 비용도 환거레의 방

식에 따라 발셍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에를 들어 唱기에와 룩셈부르크는 양국화페를 兮국가네에

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서 서로 공용하고 있어서 사실상 화폐통합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태에 있디-, 즉, 한 최.페를 다른 화페로 교환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화폐교촨에서 발샘하

는 비용도 없게 되고 양국가 서 다 통용이 되므로 호환성은 100%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

치 한나라의 화폐인양 양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어서 환율이 조정되어야 할 이유도 飯다. 고정

촨 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때때로 환율번동의 압력애 시달리는 겅우가 많으모로

화폐통합의 상테와 /분짓는 주요 판단기준이 되고 있는데 1꽹기에와 룩셈부르크는 앙 촤폐를

외환거레로 간주하지 않는 방식을 퉁해 2국 2화에를 마치 1국 1화페제도처림 사용하는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빙·식을 사용한 이유를 듣지·민 조1통적으로 한나라와 마찬가지로 교

류가 많았고 서로 의존직 겸제구조를 유지헤 왔기 떼문에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91는 화페체

m m m m m

143) 참조, Oros & Thygescu (1921), 230쪽 이하.

144) 깅·조짐에 따리· 서로 다른 화 간애 환合이 고정되이 있고 %환성이 무제한으로 가농省· 겅우도 화

페통'骨과 김은 경우로 인징하는 겅우가 밀으니- 궁극3'1으로 단일한 朴페의 사용이 회· 통켜-의 毛·진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p Irl 卷율의 卷·빅한 고 징이나 시로 다른 촤폐간의 무제한한 호환싱이란 毛싣적으

로 보장하기 이러운 까 1-에 단인한 최.페시- 名 필요요긴으로 인정히·는 추세에 었다. Gros
,

Thygcscn

(1991), p,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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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만들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남북한은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音일민족 국가吾이다. 남북

한은 단기적으로는 서로간의 경제교류를 넓혀 양측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 경제의 상호의존

도를 확대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안정적으로 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

로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처럼 한나라와 비슷한 상태로 까지 경제교류를 심화시키는 것이 실질

적 통일을 성취해가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화폐통힙은 거래수단을 단일화함으로 경제통합을 완결시키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화폐통합을 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중 하나는 생산성으로 흔히 대표되는 경제적 현

실을 왜곡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합화폐로의 교 환율을 결정하는 일이다. 남북한간의

환거래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면 이러한 환거래를 통하여 합리적인 화폐의 교 환율을 발

견할 수 있다. 적절한 교 환율의 발견은 화폐통합시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화폐통합을 위해 환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합되는 환율변동을 통해 통함된 지역간에 졍쟁

력 조절을 해야 하는 필요가 생기지 않도록 경제구조를 사전적으로 조정하는 일이다. 즉, 화폐

통합이라는 것은 이를 행하는 사건적 행위보다는 이후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화폐통합으로

의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145) 남북간의 경제교류를 증진시킴으로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등은 모두 이러한 사전준비의 일환이 될 수 있다. 환거

래의 형태를 이에 맞게 결정하여 운용하는 것은 화폐통합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 유럽연합에서도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구조조정을 위한 기금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제적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 력을 하고 있다. 남북한이 통일된 국가를 지향한

다면 적어도 유럼연합보다는 훨씬 더 많은 노 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4.2. 화폐통합과 금융협력의 관계

금융협력은 금융제도의 수렴, 재정적 공조, 화폐정책의 공동보조 둥을 대표적인 형태로 들 수

있다. 
'

서로 다른 두나라간에 화폐통합이 가능하려면 재정적인 통합이 중요한 조건이 되기도 한다.

그 첫번째 이유는 통합되는 국가간에 생산성의 차이가 존재함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가격이나 품질에 있어서의 경쟁력 상실을 초래하여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노 동력의 이

동, 가격이나 임금의 유연성 등이 이 생산성의 차이를 메꾸어 주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이전을

통하여 양 지역의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146) 두번째 이유는 재정구조의 차이이다. 재정을 충

145) Vaubel (1978)은 이러한 관점에서 화폐통합이론은 화폐통합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화폐통합과정에

대한 이론이라고 정의했다. 참조 Vaubel (1978), 180쪽.

146) Eichengreen(1990)은 미국 미시간주를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에서 새정이전이 노 동력의 이동이나 가

격 혹은 임금의 유연성과 마찬가지로 지역간의 생산성의 불균형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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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하는 방식이 국가마다 산71 일 사회31-조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재정을 충당하

는 방식도 나라마다 다르다. 특히 사회7의 국가에서는 은행이 모두 국가의 은행71·에 없기 때

to]) 骨앙은헹과 그 지짐들 8·1에 없디·고도 할 수 있다, 국민들이 셍산한 것 중 민간에 분배한

것 이외에는 국가예서 모두 사용하지만 화페의 발헹等도 모두 3가의 재량에 달려있다, 따라서

재정이 부족헌· 경우 언제리·도 화폐의 줌발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나리.가 화페통합으

로 인句 촤폐발헹의 권항을 제한 당하고 1쾅헹을 일정한 -R칙에 따라서만 하도록 힌·디.먼 담장

제정적 어며움에 직민할 수 있디·. 그러므로 제징이진은 이러한 곤란을 해걸할 수 있는 좋은 빙·

얀이 될 수 있다, 0러나 제정이전이 칭정한도를 님게 되1꾄 제정을 님거주는 지억주민의 반曾

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세번째는 제도적 수럼 혹온 힙조 방안의 모삭이다, 화페통함이전에 이미 금융 릭을 통헤 경

젱력 제고를 꾀할 昏 아니라 금융제- - 骨 어떻게 충격없이 통합함 수 있는지를 금융협럭의 과정

을 통하어 파악하고 제도적 준비를 해 간다민 화페통힙·시 갑작스러운 제도의 1진화로 인한 경제

적 충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필 것이다,

4.3. 화폐통합과 환거래와 금융협력

남한과 북한이 장기적으로는 경제통합을 추구' 간디고 가정할 경우에 쵠·거래외. 금융헙력의

방안을 촤페통합을 힘·께 고려하이 마런한다먼 더욱 의미있는 쟉업이 될 것이다. 지7까지의 이

론$l 고찰을 통해서 볼 때 환거레는 제징지 비各이나 겅촤부족 문 를 용이하게 헤주는 헝테로

결정한다떤 급융힙력의 일환이 될 수도 있디·. 뿐만 아니라 적정촨율을 발견하고 핀·율이라는 제

도적 장치가 賊이도 지억간 겅쟁력의 차이를 헤소할 수 있도록 금융협력을 할 수 있디.먼 촤폐

통합으로 이어지는 훌·름한 연결고리가 됨 것이다. 물론 이러한 원론적 장치가 합1싣에서 마린되

기 위하여는 금융힙럭의 헝태나 범위기·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한도내에 있어야 힐· 것이다, 남·으한간의 직접적 금웃·거래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상 이디..

따라서 환거레나 급 
-

'切력등을 
통하여 경제통管을 추구헤 L].가는 것은 아직 시간적으로 더 많

은 겅과를 요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기간동안 하나씩 J [[준히 언구하고 차레치.레 준비해 간

다띤 합리지이고 효을직인 叫페 합을 이룰 수 있도 환거래 및 급융힙력의 방안이 마린될 수

도 있을 것이다.

5. 남북 환거래 및 骨융협력 방안
이 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남,북간 걸제1M'안과 징'기적으로 북한파의 공조를 톰헤 북-한의 骨융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윈 團

團 團

團 團

입骨헤 보이고 있다.

참조. Biche11grccu (19SO), 2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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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개혁하는 방안, 그리고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화폐통합까지 이르게 하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본다.

5.1. 단기적 결제 방법으로서의 환거래 방식

답기적 결제방법으로서의 환거래 방식은 첫째로 현재 남북 경제협력의 중심이 되고 있는 교

역의 대금지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우선적 주안점이 놓여져야 할 것이다. 둘째

는 가능한 한 거래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교 역을 증진시키고 남북한간에 경제

적 상호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환거래의 형태가 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충족

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려면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므로 우선 헌재 법규정을 살펴보고

그 기초위에 가능한 형태의 환거래 방식과 그 개선방안을 보기로 한다.

5.11 남북한의 환거래를 위한 현재 법률체계

(가) 남한의 법률체계

남한의 법률체계 중 현실적으로 적용상의 필요가 가장 많은 교역에 따른 결제업무를 규정하

고 있는 법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A

- 관련 법조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교 류협력법) 제19조 1항, 남북교류 협력에 관

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40조

교 류협력법 제19조 1항은 결제기콴의 지정은 필요에 따라 통일원장관과 재정경제원 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40조를 통하여 한국은행, 한국수츨입은행, 그리고

외국환관리법 제8조에 의거 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밤은 자, 의국환관리법 제10조에 의거 환전상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를 결제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에

의하면 현재일반시중은행들도 대부분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남북교류에 따른 결

제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과의 직접적인 환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서 결제기관의 지정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상태이다.

- 관련 법조항: 교 류협력법 제19조 2항, 시행령 41조,

교 류협력법 제19조 2항에서는 지정된 결제기관이 행하는 결제의 범위, 방법 및 절차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고 시행령 41조 1항에서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항에서는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

경원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제업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는 것으

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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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들은 일단 북한을 다른 외국과 구별하지 않고 동일시하고 있디.. 그러q. 통일원장관이

득레를 통하여 치.별촤管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님·.북한 간애만 통용되는 지불빙.

식도 이버한 특呵%정으로 정할 정우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걸론이다,

전체직으로 남한에서는 냠북한간의 투자 및 물품의 교 역, 기타 경제협릭사업 및 이에 수반되

는 거라]에 대하여 특唱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僧다, 우션은 일반 외국에 骨하여 거래를 진'행

하고 필요가 생기면 그It)]가서 특별한 규징을 만들 수 있다는 기본취지만 밝허져 있을 뿐이다,

(나) 북한의 범률체계

북한 서도 남한을 대상으로 특별히 7[-정된 법륩은 似다. 오]국인을 위한 투자 필 정제교류에

관한 법를이 냠한에도 일팔적으로 적용되나 이리한 조항들에도 예외조'항들을 둘 수 있도록 되

어있으므로 필요애 따라 예외-]YA을 vI들 수 있는 어지는 존재한디.. 卷·기레나 대외검·융의 측면

에서 북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남한과의 거레를 디-른 외국과 구별하는 특벌한 빕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일반적인 환거래에 적2되는 법률은 [조{:1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이하 외촤관리법)

과 [외촤관리법 시헹v-정](이하 시행규정)이디·.

';'

. 길제.업Yi최.d ff괸Lt하야
- 관런 W조항: 외화관리법 제5조, 시唯규정 제 7조

북한의 외촤관리법 제5조외- 시헹7-정 제 7조에 의하먼 외국환 업무를 전담하는 은31은 무억

은헹으로 덩시되어 있다, 이 무역은'헹온 중잉·은弔의 외환부 기능을 수헹한다. 그러나 시행규징

7조는 7한 무억은헹밖의 다른 은헹도 외촤관리기관147)의 승인을 받아 외국촨업무를 
'曾 

수 있

다고 말한다. 헌재 무역은행외에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는 북한은헹으로는 대성은'행, 글강은헹이

있다.

:A[기뇨%밥1<訪1·

- 관린 보1조힝·: 외촤관리빕 제12조, 시 ·y/-징 
제17조

.

·낙한은 대외겅제거레에 따른 길제방법으로 외촤판리밥 제12조와 시-%)-v-정 제17조에 의하여

신용장, A-큼, 대급챵구, 지붙위닥의 t%끄1은 사성-한다. 이 조힝·들은 북한의 길제빙·식이 남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질 빙'식과 디·骨이 없읍을 보이주고 있다.

團 團 團 團

. w 團 

團 團

권 團 m 4 
團 團

147) 북한의 외촤괸-리기71-이란 제정부, 무역부, 조신중앙은행, J(역은헹을 민'한다. 한국수骨입은'SW(1934),
24 쪽 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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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현재의 법규정내에서 가능한 환거래 방안 .

남북한의 현재 법규정에 따르면 남한에서도 북한을 일반적인 다른 외국과 마찬가지로 간주

하여 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남한을 일반적인 외국과 동일

시하여 환거래를 한다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단지 현재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서로 거래은행을 개설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현재 북한의 주요 환거래은행은

일본이나 독일, 영국, 프랑스, 스 위스, 오스트리아등에 한정되고 있다.148) 남한이 북한의 세번째

큰 교역상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짖접적인 환거래를 위한 은행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정치적인 긴장상태가 해결되지 않았던 원인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관계를 반대방향

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다, 즉,직접적인 환거래를 통해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을 증가시킴으로

정치적 긴장상태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긴장관계가 해소되어 직접적 환거래가

가능해 질때 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환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면 오히려 평화를 정착시

키는 전략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적 환거래를 할 경우 가능한 거래은행은 북한측에서는 무역은행이 딜 것이고 낱한에서

는 한국은행이나 수출입은행만이 아니라 외환거래를 할 수 있는 모든 시중은행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149> 따라서 지정권이 있는 통일린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이 협의를 통해 업무성격에 적

합한 은행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는 제 3국을 통한 간접결제를 하고 있어서 지정거래

은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직거래를 하고 거래화폐를 자국화폐로 이용하거나 청산계정을 도

입한다면 청산은행은 법적 근거에 의해 . 한국은행 혹은 수출입 은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경우에도 거래은행은 여러 은행이 될 수 있으나 결국 모든 거래가 최종적으로 결제되는 것

은 청산은행이 되고 다른 은행은 중개역할만 하게된다.

거래방식에 대하여는 남한측에는 특별한 규정이 엾으나 북한측에서는 시행규정 제16조에 자

금결제의 무현금원칙을 밝히고 있다, 즉, 외화를 북한화폐인 
" 조선원"계좌, 전환성 있는 외화를

북한화폐로 바꾼 
il 

외화원"계좌, 그리고 외화계좌를 통해, 직접적 현금의 송출입이 아닌 부기적

거래를 통하여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기적 거래를 통한 결제도 국제

적으로 일반화된 것이므로 문제가 될 소지는 假다.

거래화폐에 대하여도 북한에서는 법적인 규정이 있다. 시행규정 제4조에 의하면 임의의 시기

와 장소에서 다른 나라의 화폐로 바꿀수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전환성 있는 외화와 전환성이

엾는 화폐로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용방식에도 차이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화폐

와 교 환하거나 환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외화의 종류는 외화관리기관이 정하게 되어 있다. 따

라서 남북한간의 직접적인 환거래가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어떠한 화폐를 거래화폐로 통용하게

148) 참조.수출입은행(1994), 20쪽.

149) 참조.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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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지의 이부는 이-직 예측하기가 어럽디-.

남한에서도 원촤의 7'1환성이 높지 않은 탓으로 대외거래에서는 미국 달러촤와 같은 경촤를

많이 사용해 왔다. 띠.라서 이러한 제3의 통촤를 사용하는 젓에는 아무런 문제가 械다, 다만 l·])

各> 측먼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른 l%'식도 가능하다는 짓이다,

결론직으로 힌재 남북한의 거적 테두리내에서 서로를 일반 외국과 동일시히.여 교익에 대한

대금긷제도 같은 방&i으로 하러고 한다면 직접적인 환거레가 가능하며 이러한 거래는 낱북한이

거래은헹의 지정에만 동의하먼 가능하다, 그리고 거래형테는 일반 디.른 외국과의 거레와 다를

비.가 업이 송骨, 신용장, 추심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51.3,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환거래 방안

앞에서 제안한 환거래 방안에시 법적으로 특省헌· 변동似이도 개선X50)할 수 있는 요소는 거래

를 위한 촤페선텍에 관한 것이다. 힌제 데외교억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인 깅화인

제i국촤페를 납북간 거레화페로 骨 겅우의 징·단접은 다음파 같다:

장짐 - 진화는 촤페의 전환성이 等으므로 유동성의 손실이 値다, 따라서 유동성의 측면에서

보린 경화를 사 하는 것이 기회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단접- 제X[화폐인 경촤를 骨 경우 촨율변동에 의한 손심의 위힘이 존제한다.

뭅론 場·율변동에 의한 이득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환거래를 통헤 이득을 추구하는 상

인이 아니고 교 역을 하는 사랍의 입장에서 환율의 안정은 거레에서 발4셍하는 이득의 안정을 뜻

히·므로 촨율변동이 일는 것이 좋다,151)

또 다른 탄점'은 경화를 구입하는데 드는 거레비용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대외거레가 적고

북한촤페에 대한 신용도가 낮기 떼문에 항상 경화부족에 시닿러 왔디-, 이리한 북한이 남한파의

거레를 위唯서 경촤를 사용하게 되변 꼭 필요한 물자에 한헤서만 교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맡

다. 따라서 일반 소비상품에까지 교역을 식대하기 위헤서는 겅촤점제 없이 교역이 이루0-1질 수

있는 방안이 >d-구도]어야 할 것이다, 그 예로 구상무역과 같은 언관무역의 확대나 결제화페를
1J북한의 자국화페로 지정하는 것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이 힌재까지는 낱한과의 교역에서 혹

자를 보고 있어서 오히리 남북교 1에서 싱촤를 얻고 있으니. 깅촤를 사용하지 일고도 님한에시
-趾건을 시·긷' 수 있게 된다변 북힌·으로의 반출량이 훨씬 더 늘이날 수도 있을 깃이다.

고

권 

團 團 團 團 團

코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a 

團

1 조 르 

團

르

150) 이기에서 기]신이란 의미는 기레비용.을 줄이고 교 역을 종가시킬 수 있는 t상향A.旦의 A도번최.를 旻
한다,

151) 촨율의 인·정은 V(익올 통한 이익舍 71정시 1으로 교익즘대의 효과블 가져오게 한다, 그외에도 환율
인-징을 위헤 지舍되는 비- - 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촨율의 안정은 효율서을 높이는 

-q위리.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Emersou C ( tI l,(1彈2), 64쪽 이히·). /J.러니. 이 주장에 데한 학세의 의긴이 일치21 깃온 아

니다.(Dc Grauwe (1勢2), Willms(1992), i5S쪽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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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의 환거래에 있어서 거래화폐에 대한 지정만 자국통화로 할 수 있게 된다면 교역량도

늘고 거래비용도 줄이는 효과를 갖게 필 것이다. 한가지 남는 문제는 교역의 불균형 문제이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흑자를 보일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정하여 북한에서 원하는 화폐로 교 환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해결될 수 있다, 반대로 남한이 혹자를 누리게 될 경우에는 서독의

SWING과 같은 신용제공의 방식도 남북교역을 증진시키게 될 項이다.

법적인 준비가 필요한 일이지만 교역대금의 지불방식도 또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남북한이

자국화폐를 통해 거래한다 하더라도 할 패마다 송금과 수금을 하고 일년에 한번썩 외화로 정산

을 한다면 남북화폐의 환율변동에 의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환차로 부터의

이악을 추구하는 투기꾼들이 개입할 경우에는 남.북한의 환시장이 크 지 않으므로 환율조작과

같은 부작용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담당부서가 협의하여 환율을 고정

시키고 잦은 송수금에 의한 거래비용도 절약하게 하는 이 더 효

율적 방안이 필 것이다.152) 그러나 이 졍우에는 묄요한 세부사항들이 협약에 의하여 정해지고

법제화 되어야 하므로 시간적 경과가 요구된다.

5,2. 금융협조방식으로서의 환거래

남북간의 금융협조는 남북간의 교역에 있어서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재정적 문제가 대두되

었을 경우 이를 해결하여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단기적 목표로 할 수 있다. 장기적으

로는 남북간의 자본시장을 교 류시킵으로 남한자본의 생산성을 높이고 북한에는 자본의 병목현

상으로 야기되는 경제발전의 장애를 해결할 수 있게 함을 목표로 할 수 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남북한은 모두 경제적 이득을 누리게 되고 특히 자본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북한지역의 경

제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금융협조의 가능한 방식을 찾아본다는 의미에서

먼저 독일에서 있었던 근융협조 방식의 예를 분석해 보 기로 한다.

5,21 동서독간 금융협력의 M]
a

여기에서 금융협력은 두가지 측면에서 보고자 한다. 첫째는 서독이 동독에게 제공한 금융신

용의 종류와 그의미를 보고자한다. 둘째는 서독과 동독의 금융기관들이 서로 다른 금융제도룰

운영하면서 어떻게 서로 금융거래를 했는지를 통해 제도적 공조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그

리고 끝으로 동.서독간 금융협력의 경제적 효과 및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서독이 동독에 제공한 금융신용의 가장 대표적인 젓으로는 SWING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동

독이 서독과의 교 역에서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어느 한도까지는 서독이 자동적으로 신용을 제공

152) 이 청산계정의 도입시에도 북한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외환으로의 정산 가능성이나 SWING과 같

은 신용공급이 부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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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 재도는 동독이 서독과의 교역을 지속하게 하는 유인효과를 제공하였다.

동독은 실제로 교 역상의 적자에도 各구하고 데금지불의 문제로 수입을 줄여야 하는 일은 없있

다. 또한 동독은 이 SWING제도를 타국에서의 교% 項 급융거래에서 간접보중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各하였다, 타국파의 거레에서 재정문제가 대두되면 SWING제도를 이용하이 사용할 수

있는 경촤의 신용한도가 많이 남아있음을 강조하여 q]외거래에 활용한 것이다.153)

그 외애 동독 말기에 수십억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한 사베가 있으나 이것은 일반적인 겅우는

아니었다. 이 보다는 여러 명목의 이전거래가 오히러 동독에 실질적 도 움을 준 것이라 할 수 있

다. 이전거레는 처음에는 개벌적 허락을 빌'아야 했으나 1988넌에 일반숭인이 도입되어 이전거

래가 자유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있다,154} 그리니· 전체적으로 01느 정도 정싱·허인 급융거레는

1979넌의 독일 연방은헹고시 제6002/79호를 거쳐 제 6002/83호로 정비되면서 기.능헤저 있있다,
%

이 동서독간의 초기 금융거래 형테가 남북한간 금융거래의 골격을 정비하는 데에 가장 많은 시
a

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디.. 그 골 을 아레에 징리해 보기로 한다.

23뾰요표프시 3]1. 睡 호 요Y프j보

언병은헹 고 시 제6002/83호는 1950넌 7월 15일 베를린의 미국, 영국, 프랑스 점렁군 사령콴믈

이 정한 시행령 제 500호와 외환관리법을 근간을 이루고는 있으나 전반적인 -y융거레를 가능하

게 하는 체 로 정비됴1었디-. 어기에는 지불빙$q에 관한 규정을 세가지 분야로 나누어 규징하고

있고 그 후에는 용어에 대한 규정 및 법적 발효에 관한 싣명을 담고 있다, 그리고 부룩에 동독

지역의 거레대싱·은弔 묵록과 Zi]좌운영에 대한 기술적 섣명이 들어 있다.

어기에는 우신 으로 베를린 협정(Berliner Abkommen)을 근간으로한 일반직인 원칙, 거래빙·

식, 송금을 위한 특벌v-징, 신용장을 위한 특省규정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찌) 부분은 동독과 서독간에 이루어지는 지불거레에 일반적으로 지커져야 하는 사싣들을

규정하고 있다,

- 인적대상: 이 고 시가 4용되는 대상은 동독주번과 서독주민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여이· 한

다.

- 거래은헹: 서독의 모든 은행, 동독의 지정된 은헹들.

- 弔신·은헹: 서독 인방은'毛(Btlndesbank), 동톡의 국가은행(Stratsbartk).

- )j]좌들: 반출물품에 대한 지불액-하부게고)- l/2 - 게좌번호 50402871

S 게좌 - 게좌번호 50402880

m

153) 참조. MIltt1虛11S-Maier(19聞),

154) 19889에 도입된 일반%인은 사싣상 금지원키(Verbolspriuzip)의 완전포기외. 같다, 이로 인헤 동 . 서

8간의 굼융거래가 진민리 자유촤의 긷로 들이서게 된 중IL한 사건이므로 그 기본 골걱을 정리하어

부복에 싣는디.. 침-조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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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물품에 대한 지불액-하부계좌 l/2 - 계좌번호 50402871 .

용역에 대한 지불액-하부계좌 3 - 계좌번호 50402873

그외 이 계좌들에 기입되어야할 항목들과 그 거래방식들에 대하여는 부록에 더 자세한 설명

을 해주고 있다.

두번째 부분에서는 지불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불거래의 방식들은 서독에서 동독으

로 보낼 때와 동독에서 서독으로 보내는 경우가 구별되어 있으나 기본적인 틀은 동일한 형태로

일반적 규정이 그 기초가 되고 있다. 이 규정은 상품구입시와 용역이용시의 사용계좌번호, 지불

거래를 위한 승인신청시의 서퓨양식, 그 조건등을 세밀하게 지정하고 있다, 또한 200마르크 이

하의 적은 금액의 송금과 같이 숭인이 펄요치 않은 경우등에 대하여도 자세한 규정을 하고 있

다. 그 다음에는 지불된 금액의 재송금에 관한 요건들이 정해 있으며 대리점이나 위탁 판매

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의 송금원칙에 대한 것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거래

는 기록으로 남겨야 할 의무와 6넌 이상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

세번째 부분에서는 송금거래에 있어서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들을 밝히고 있다. 즉, 동독지역

의 송금을 받을 사람이 지정은행에 계좌가 없을 경우에 대한 처리방식, 전신환의 경우 들어있

어야 할 내용들, 송금마감시간, 송금철회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정해져 있다.

네번째 부분에서는 신용쟝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될 특별한 사항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

정을 하고 있다. 서독에서 발행한 신용장의 경우 그 금액을 지불할 때 전신환으로 하며 동독에

서는 송금한 돈이 대금지불에 사용되지 않았을 때 만기 후 일주일 이내에 재송금해야 한다는

원칙들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독에서 서독에 발행한 신용장을 취소할 때의 방식에 관한 자

세한 규정이 들어 있다.

법적으로 동독은 서독에게 있어서 외국이 아니었다, 따라서 교역에 있어서도 왹국과의 무역

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서독의 역대정권들은 모두 이러한 입장을 취했고 1973년 7월 31일에는

힌법재판소에서 이사실을 인정하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155)

그러나 내독거래는 법적으로 특벌한 취급을 받았는데 그 내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

로는 동서독의 통일이전까지 서독지역에서는 군정법(NUfG) 제53조, 서베를린 지역에는 행정령

(V이 제500조가 기본이 되였다, 이 두 법은 행전구역이 다른 관계로 두가지로 발표되었지만 사

실상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은 다른 일반적인 외국과의 거래에 대한 규정과는 달

리 
it

금지원칙51(Verbotsprinzip)을 근간으로 한다. 즉, 법에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모든 거래는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금지원칙은 60년대말 일반승인(Al]gemeine Genehmin Ull gen)

이 도입되고 그 후 계속적으로 자유화(Liberalisierung)가 이루어지면서 완화되다가 나중에는 사

실상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이 되었다. 그래서 통일직전에는 오히려 처음과는 반대로 명시적으

15t ) 참조. Rbsch(1986),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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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급지된 것이 아닌 겅우에는 모든 것이 허용되는 
" 

에외적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상태에 이

르 개 되었다.156)

이러한 일반적 싱·집·은 금융거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8융거레가 가능하 된 것은 1974년

생게를 돕기 위헤 연금수헤자, AI활보호대상·자, 불구자, 고아 동에 대하어 특정한 賀妻 겅우 서

로 송규을 가X히.게 하자는 동서독 재무징·관의 합의에 의해 이전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

게 시직·된 이전 지출이 1彌3년에 와서는 개벌송7)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전지출 데한 일반승

인규정을 도입하면서 훨쎈 디 자우·로워진다. 어기서 일반y인이라힘·은 정해진 겅우에 해당하먼

그 사항을 입증하는 것만으로 자동숭인이 되도록 하는 것을 哭한다. 에를 들어 기·족적인 관계

로 인해 셍계비를 보조할 깅우 가족관기1상의 필요성을 증멍할 수 있는 서류만 정헤전 규정에

따라 1년에 1최이상 보어주면 가눙하도록 된 이다. 또한 손해를 베상해야 할 징우의 지불도

일반숭인이 가농해진 분야다. 에를 들어 교억을 위한 왼·레도중 교통사고를 낸 경< 이에 데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띤 쉽게 이해펄 수 있는 상촹이다.

공시 제 6002/8i흐는 일반숭인을 도입하먼서도 긱' 겅우에 해당하는 특별계좌를 모두 지정하

고 개1組숭인과 밀반승인이 적용되는 구체적 사항들에 대하여 자세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버나 1988년에 들어서 동독과 서독간의 거래에 힐씬 폭 넓은 일빈·승인이 도입키이 대부분

의 기呵가 자유로워지게 된다,IS7) 특히 중요한 사실은 동서독간에 자본거래가 기·능하게 된다,

동독지역의 제산권을 서독지역 주민이 구H]할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서독지역의 제산권도

동독주민이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체권 및 체드L관계애 데한 처리방식이나 유산에 대한 처리 및

분배에 데하여도 동.서독간 이진이 가능하게 되이셔 지급까지 단절도]었던 여러 분야의 겅제직,

사최A괸계가 정상촤피어지도록 하고 있다. 에를 들어 법적으로 싱·속권자가 서독에 살고 유산

을 남긴사람은 동독주민일 징우에도 상속이 기·능하도록 제도적 준비가 되어破다, 그 외에도 어

행자, 합영기엄, 지사, 대표부둥 영리 혹은 비영리지 목적으로 관린을 갖게 되는 어러 형테의

접촉에 필요한 자금이전들 대한 폭넓은 승인과 힘'께 필s-한 제 규정이 도입되었다.

동.서독간에 점전적으로 밥전된 이러한 규융교류 및 협릭의 방향은 통일을 있게한 제도적 주

요기반의 하나가 되였다, 독일의 사레는 딩·언히 남북한간에도 있게 될, 그리고 있어이· 할 앞으

로 의 빌'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디·. 독원의 경우에시 알 수 있旻, 굽융거래는 경제적인 판개만이

아넌 시·최직, 정치적 AI管의 교 류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흐름의 하나이다, 이 흐믐이 우w해

질수록 C-] )반리 v-l·짐이 극복될 수 있음을 昏,서독간의 금융관게 발전사레는 밍백히 보이주31

있다,

團

團 團 團

團

團 t 團 t 團 團

156) 71-조, 같은 첵 5-26쏙.

157) 략 내칭에 내히.이는 부록01> 번역, 요약된 연1-%1-은행 고시 6004/弱을 침·고하거나 1988년 11원 12

71 (표된 연방공고(13undesanzeigor) 213호를 침·조한 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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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남북한간 금융협조의 가능한 방향과 제도적 현실 .

남북한의 장기적 금융협조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금지불에 필요한 절차의 간소화 및 거래비용 축소,

둘째, 북한의 자본부족을 보완하고 남한의 경제성장을 돕는 일,

셋째, 사회적 교 류를 원활하게하는 화폐적 흐름을 창출하는 일.

첫번째 목표는 절차적인 문제이므로 남북한간에 합의만 되면 가능한 일이다, 또한 이러한 일

은 남북 모두에 이득을 주는 일이므로 합의에 이르기도 쉽다. 다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서

로간의(특히 북한의) 이득이 침해를 받올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구비되어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153>

두번째의 사항은 경제협력을 원활히 합으로 양측의 비교우위를 서로 충분히 활용하자는 것

이 그 주안점이다. 이 때의 경제협력은 생산요소의 이동, 특히 남에서 북으로의 자본이동을 통

한 형태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이동에 대하여는 우선

적으로 직접투자나 합작의 형태가 될 것이므로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 각자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飢다, 기업의 투자는 기뵘적으로 기업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하

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정부가 유인효과를 줄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에 대한 배려를 통해

경제교류가 더욱 활발히 있을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을 것이다. 단순한 예로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의 대출에 국가가 보증을 서

주거나 융자를 해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남한의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훨씬 폭 넓은 중진책을 마련

하고 있다. 경제 및 금융분야의 해당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남북협력 에서는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를 위하여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졍한다,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 

영"이라한다) 제8조에서는 이법의 시행이 남북협력기급운용관리

규정(이하 
"

규정"이라한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이 법의 적용이 기업의 일반적 목표가

달성될만한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한한다고 제한한다. 구체적 적용대상에는 규정 제7조 5

항에서 9항까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남한주민에 대하여 이 기금으로 보조를

한다고 되어 었다.;

- 남한주민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나 교역에서 손설을 입은 경우 손실보조를 위해

- 경제협력사업지원을 위한 남한 주민에 대한 융자

- 남한주민에 대한 반출자금대출

- 남한주민에 대한 반입자금대출

158) 이 분야에 대한 주요논의는 5.1.3항의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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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역이나 경제헙럭사업에 소요되는 자급을 대출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낱한 주민을 위

한 보증

위에 열거된 01>는 실제투자 및 교역에 있어서 발/{g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거나 금융이용에

펀의를 재공하며 남북경제교류를 普성촤하는 A-인효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어

준다, 투자자들이 경영의 실책으로 야기된 손싣의 경우애는 뭅론 이러한 교징들이 용되기 곤

란하겠지만 정치적 이유동으로 투자를 망섣이는 경우에는 좋은 유인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

다.159} 이러한 지원첵은 정치적 측먼군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합리적 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의 기업진출은 경제교류가 엾던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이므로 번저 교 류를 시쟉하는

시-람들은 그 만큼 더 많은 위호1부담을 안게 핀다. 이들이 경제교류를 통해 曾게되는 북한지억에

서의 경제활동 및 시징·상힝에 대한 세로& 정보는 차후의 교류를 위헤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

다. 즉, 경제적 측떤에서 긍정적 외부효과를 받생시킨다. 이러한 졍제적 외부효과에 데한 보)g-
a

으로서의 남북교류의 지원은 징제원 에서 벗0-]나지 않는다고 曾 수 있다,

2J표요.츠으즈그흐는 [남북교류.힙릭을 촉진하기 위하여 촨전동 대금결제의 펀의를 제공해 주

거나 자금을 융자헤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싣보전과 급융기관요로부티 대통령령

이 정하는 비지정통촤의 인수]를 위해 남북협럭기금울 사용할 수 있다고 旨힌다,

이 법은 첫쩨, 횐·전이니- 대금겯제, 즉, 송금이나 신용장등 겅제교류에 따른 급융업무를 하는

은행이 북한과의 거래나 북한통화의 키2둠으로 인한 손싣을 보전함으로 남.북간 骨융운용을

원촬하게 하고자 하논 의도가 남기 있다. 영 제8조 2호에 의하면 [환전업무등의 취급으旦 인하

여 AI한,,,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1동에 띠-른 손실, 기타 부대겅비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허 금 
- 기관의 허·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디-. 또한 영 제8조 2호에서는 [대금

견제 업무의 쥐급으로 인하여 받생한 이자손싣의 지원 및 체권의 인수를 위하이 궐요한 경우]

기금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로 이법은 은행들이 남북교류에 참가하는 기업들에게 활발한 자급융자를 해 주도록 제

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즉, 경제힙력에 참가하는 이들에 대하어 이 기금을 통한 직접

적 자3융자가 아니라 전문기관인 은헹이 자금융자를 하게하고 이 금융기관을 지원함으로 교 류

를 찰발하게 한데는 깃이디·, 이에 대하이는 영 제8조의 2호에서 경제분야 힙릭시.업의 융지.에

필요한 자금을 금- 
- 기관에 지원할 수 있으미 급융기관이 경제분야의 힙력시-업에 하어 지원

혹은 융자를 하다가 발/g한 경비나 손실애 한 지원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디..

세번 이 빕이 의도하고 있는 비·는 북한통최-lbO)를 취3하다가 국가에서 인수 할수 피-에 없
I

IS) 님-식·협릭기함·7정-괸-리규정은 가 항목미-다 지니궈첵시.우-에 헤당하지 않는 사항에 내하이만 손 을

보진한다고 i-징하진 않았다. 2:t러니- 이 규정 8조 2항의 채](조징 힘목에 기제된 지.기귀%1사-T는 일

밴'적인 시장깅제의 원리이므로 손싣보진의 신칭이 있을 경우 적용이부를 길정하는 기본기준이 될 수

있울 깃이디.. 참조. h.l-·봐'힌려겨67 운용-관리규징 제 8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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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정치적 이유로 갑자기 거래가 중단될 경우 북한통화를 소지.하고 있

는 은행들이 손실을 입게 하지 않겠다는 보장이 될 수 있는 조항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금융기

관들이 북한의 환취급에 따른 환위험의 일부에 대한 염려는 덜 수 있게 되였다.

지금까지 열거한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영 제8조 2호와 규정 제 7조 20항부터 13

항까지에서 세부적 설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북한의 금융협력에 대한 남한의 법적 준비를 보았다. 여러 분야에 유인효과를 줄 .

수 있는 장치들이 개발되어 있어서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지원책이 남한의 기업들에 대한 유인책에만 집중되어 있고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유발

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제공하는 것이 없다. 이 사실은 동서독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대조적인

양상이다. 동독이 서독과의 교역에 계속적 참여를 유발하기 위해 서독은 SWING을 통해 신용공

급을 하였지만 서독기엽들의 참여에 대하여는 특별한 유인책이 없玆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에

는 북한이 남한과의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유인책은 전혀 없는 대신 남한의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는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 가능한 이유로는 우선 당시 서독이

자뵘이동에 대하여 그리 적극적일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고르바쵸프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는 동서로 나뉘어져 이데올로기 대립을 지속해왔기 때문에 생계나 생활에

관련한 인본주의적 지원외에는 행하기가 어려웠던 여건이였다. 그외 정치적으로는 서독을 점령

하고 있는 연합군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세계대전을 일으킨 과거로 인해 독일

의 부활에 대한 견제를 의식해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남북교류를 지원하기

로 한 것은 9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이미 냉전이데올로기가 종식된 후 뿐아니라 중국 및 소

련과의 교 류도 이미 가능해 져 있던 때였다.161) 민족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아시아의

대륙과 연결하는 육로가 막혀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과의 교역은 경제성을 가질 수 있다. 그

러나 통일을 염두에 둘 경우에는 더더욱 북한의 경제발전과 개방이 남한의 경제발전과도 직결

된다는 의식이 생긴후이므로 남한의 거래 및 투자에 대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법적 내용에도 반

영되게 된 젓이다.

또 다른 이유를 들자면 남북한의 접촉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그리 환발하지 않았던 탓이라

고 볼 수도 있다. 북한과의 함의도 엾이 남한이 이런 저런 북한지원 제도를 만들 수는 없기 때

문이다. 그러나 기금법 제8조5호에서[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

류.협력에 펼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위한 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

160) 기금법의 
" 

비지정통화"가 북한통화를 의미한다는 사실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10조에서 밝히고

있다. 참조 남북헙력 기금법 제 10조,

161) 예를 들어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규정되어 있는 남북협력 기금법은 1990년 s월에 처

음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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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포팔적으로 밝히고 있고 기금영 제8조 3호애서는 이 빕의 적용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

합의 또는 협의최의 의질이 있는 졍우에 한한다]고 정히-어 정부간 협의를 통한 헙력이 가능하

도록 기본적인 법적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이다.162)

7·1체적으로 금융힙릭의 제1단게인 거래의 원활화 및 거래비용 축소에 관한 준비와 제2탄계인

자본의 이동 및 겅 협릭 차원의 준비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旻팔적 준비가 되어있는 상 이다,

단지 딩'-5[간 데화와 骨의만 있으면 더 구체촤되고 실毛에 옮김 수 있게 될 것이다.

급융협럭의 제3단계라고 볼 수 있는 시펴적2류를 원활하게 하는 금융의 흐름을 칭·출한다는

것은 사최적 제반 교 류 따를 급各왕레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과 같다. 낱북방문시 지출이나

선물을 위해 지참하는 돈, 이산가족들간의 생계비 지원, 공공요금이나 수수료, 체권이나 7식같

은 제산권의 유통, 부동산거레, 신各키.드사各과 관은 AW활에 뀔요한 제반 금各부분의 기래를 가

능하게 합으로 금융부분이 남북간의 교 류ci]] 장애가 되지嗚'고 오히리 先導하는 기능을 깆·게 하

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제도즈1준비가 필요할만한 여건이 되이있지

s·다. 힌재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남북한 왕레자의 츄데품검사 및 반출월요링에 관한 관세

성 고시7에서 외국환괸·리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들이 마찬가지로 적용되게 될 젓임을 旨히고

있다.163)

, 2,3. 남북한간 금융힘r 방안 및 환거 데안: Currency Hoard

(가) 님-북한간 금융협조 방안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근거로 보 남북한간의 급융거래는 자국통촤를 근거로한 직접거래로

이루어 지는 것이 거래비용도 가장 직고 교류도 늘어나게 한디., 그리고 자본이동을 통헤 남북

한 양측의 겅제성장을 들어나게하는 빙·안은 자본의 이동에 따른 위힘요소를 줄어주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직접적으로는 위험요소에 데한 보완책으로 손실보전이나 금융싱·의 특헤제공

이 있合 1 있다. 21러나 2본프1인 위힘요소는 남북한간의 서로 다론 제도적인 차이에 있다고

볼 수 9)다, 제도적차이로 인한 위험은 북한01] 장기적으로 중암은헹파 민간은헹의 이단계 금令

체제가 도입되고 이자율이 금 
- 분야의 희소성파 자본의 )%산성을 반엉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

어지민 해결될 수 있디·,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북한이 제도개혁의 필」1성을 L 끼서 게헉을

시작해야 힐· 替 0니라 가러한 제도가 자리를 잡기까지에도 밀·은 시간이 걸리게 될 짓이다. 남

한과의 장기적 급융협력各 띠·라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어이· 할 것이디.

16)) 침·조. b]'북힙리기-;]fy] BI 5호, 남북'힙력기甘31시행링 제8조 3호,

163) 참조, 님'북한 왕래주민의 휴대품김사 및 반출입 요령에 판한 관세칭고시 제 90-647&, 제2장 4조

(촤페등의 신고)와 제3장 제8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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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제도적 협약을 통한 위험요소 감소 및 투자지원) 이 기간에는 제도적인 협약을.통해 경

제협력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교 류.협력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지속 될 것이다. 이 때 북한

과의 협약을 통해 위험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급융협력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남북화폐의 교 환비율에 대한 안정성: 북한의 환율은 국가에서 결정하게 된다. 외환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고 강력한 외환관리제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환율의 변동이 북한당국

에 의해 임의로 결정되거나 변동되지 않도록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다.

- 대금지불 및 자금이동에 관한 계약준수! 금융거래에 대한 또 다른 위험은 정해진 금액과

정해진 시간에 계약이 준수되는 가의 여부에 달려었다, 북한의 모든 대외거래는 정부 당국

의 책임하에 있으므로 이러한 약속 준수에 대한 보장이 당국간 협약을 통해 있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경제개혁 협력기: 북한이 어떠한 정치체제를 유지하던 현재의 경제체제는 그 한

계에 도달해 있음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개혁을 시도할 때 안정적으

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남북한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 잘 기능하는 금융체제를 만드는

일은 이러한 경제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경제개혁을 시도한 여러 사회주의 국

가들의 가장 큰 첫번째 난관이 물가문제라는 사실은 금융분야의 }mow-how가 얼마나 중요한 일

인지를 말해준다. 중앙은행과 그지점들로만 운영되고 있는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일단계적 은행

체제를 자본을 축적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가장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자본의 흐름을 이끌어 가

는 이원적 은행체제로 바꾸는 일은 북한에 자본시장을·도입하는 중요한 일이다. 화폐의 가치가

실물경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은 화폐량을 조절하는 1mow-how 가 있어야

한다. 이처럼 수없이 열거할 수 있는 주요 骨융제도의 운영방식들은 한번 자리가 잡히면 바꾸

기가 힘들다, 유럽연합이 화폐통합을 위해 물가 인상율 한도, 환율변동폭, 재정적자폭, 등 네가

지 수렴조건들을 내걷고 이를 지향하고 있으나 각국은 지금까지의 금융운영방식을 버리지 못하

여 1995년도 현재 이 수렴기준을 모두 만족시킨 나라는 룩셈부르크한나라에 불과했다.164) 이 사

례는 한번 도입된 금융제도는 졍제적 충격없이 변화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의 개혁과정에 참여하면서 금융분야의 건셜을 돕게되면 양지역의 금융체제가 수렴

되도록 하거나 유기적 언관관계를 갖게하 는 방향설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남북간의 금읍거래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화폐통합 및 경제통합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생

길 때 그 길을 예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 CulTency Board 제도

여기서는 실제 북한의 금융체제 개혁에 남한 참여할 수 있을 경우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대안이 갖추어야할 조有은 북한에 가장 성공적인 금융개혁을 가능하게 하

164) 참조. 한국은행(1996), 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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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서 냠한과의 유기적 관련을 맺게'할 수 있는 방안이라야 한다. 이러한 조긴을 만족시킬 수 있

는 하나의 대안으로 북한에 Ct11T611Cy Bosrd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Curreucy Board 제도는 애초에 엉국이 식민지와의 3융거래의 편의를 위헤 만든 것이다, 식민

지에서 y[의 화베를 사용하기 위헤서는 영국으로부터 각 식민지로 화페를 운송해야하는 위험

스 럽고 번거로운일이 따론다. 이 번거로·완을 덜기위해 각 식민지에서 사용되는 영국촤 暑 거

둬 들여 긱· 나라마다 교환준비금으로 적립해두고 그 액수에 헤당하는 갹 식민지 화폐를 현지에

서 발행하였다, O- 이후 영국의 식민지 관리들에게도 임금을 영국에서 식민지로 수송하지않고

긱· 식민지의 화페로 지급하게 되있다, 그러나 이 식민지 촤폐를 영국화폐로 교 촨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銳이 교 환이 가능雙다. 따라서 식민지화폐나 명국화페나 아무린 차이가

似있다, 식민지화페의 통촤량은 100% 영3[화페와 교 휘·이 가능해야 했으므로 그 지역에서 추가

되거나 줄어드는 씽국촤페량에 따라 늘이니·거니· 骨이드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식민지

화페의 딸헹]과 판리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CurreIICy Board였디-, 따라서 Currency Board는 현제의

일반적 중앙은헹보다 훨씬 제한된 범위의 일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다,

Cummc y Board는 중앙은행이긴하나 촤페의 발행을 임의로 하지 묫하고 정해진 준비통화

(Reserve Ct11Tency)의 양에 일치하도록만 발헹할 수 있다, 따라서 규칙에 따른 화페정첵만이 가

능하게 되므로 항상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은 준비통촤와 Currency Goard에서 발헹하는

통촤와의 교환율이 고정뙤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일빔·3으로 이 교환율은 법으로 고

정하어 원칙적으로 변겅할 수 敍게 되0-1 있다. 또한 CllIlenc y Board에서 발헹한 촤페는 그 교촨
T

율로 촨산 兎을 떼 보유하고 있는 준비통화의 양과 일치해야 하므로 그 전촨성이 왼·전하다.

이러한 Currency Board제도가 최근들어 동구i·1의 에스토니아와. 같은 게헉국가나 남미의 아르

헨디나 같은 국가듈에서 다시 도입되31 있다. 욘만 아니라 홍콩은 오래전부디 이제도를 사各하

고 있있다. 물론 이 국가들이 식민지로서 Curreucy Board제도를 채택하게 퇸 9이 아니라 이제

도가 보장하는 촤페의 완진한 전촨싱고}- 화페가치의 안정성유지와 같은 이 도의 장짐을 활용하

기 위힌· 방안이었다, 게'헉국가나 개발도2삼국기·들에게 있어서 촤폐의 안정성파 완전한 전환성은

경 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들이다, 그러나 화페의 안정성과 전촨성은 국내외의 신임

合 필요로 하므로 10시일에 인을 수 없는 9들이기도 하다, CurretlC y Butr1' 는

� 

진촨성과 안정싱

을 깆'춘 외국의 화페외. 자국화21>의 가치를 묶어두는 빙·식이므로 외2[의 화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특성은 벨려오는 빙'시이리-고 할 수 있다. 따리·서 이때 骨비화페로 쓰이질 촤페는

국제지F로 O. 가치가 안정되고 전41-성이 보장된 9이라야 한디-. 에를 들면 에스토니아의 경우

0 독원의 마르크촤가, 혼콩과 아르헨티나의 겅우는 미국 달러촤기. 준비화페로 사용되고 있

다.165>

165) Curl'Ullcy Board제도-趾 사-9-히-는 녜표시인 니-라로 거룐되는 흥공은 1973년 무터 인반키인 骨잉·은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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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의 주요 장.단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장점: - Curretlcy Board는 도입이 용이하다. 이제도는 자의적인 통화관리가 불가능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만 운용하게 되므로 금응제도의 사전적 개혁이나 많은 지준비가 필요

없다. 따라서 쉽고 dill-旦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이 제도는 안정적이고 전환성이 완전한 화폐정책을 가능하게 한다. 그 이유는 100%

준비통화와 교 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이 제도는 복잡한 지식이나 규칙을 알 필요가 었으므로 적은 인원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비용이 적게드는 제도이다.

단점: - 이 제도를 도입하는 나라는 스스로 자국의 화폐정책의 자율성을 포기함으로 화페의

안정을 추구한다. 그리고 자국의 법 이외에는 구속받는 것이 엾으므로 업제든지 법만

개정하면 이제도를 포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신축적언 통화정책이 불가능하여 경제의 적응력이 제한받게

된닥.

- 통화의 공급이 준비통화의 양에 의해 결정되므로 경제개발기에 유동성결핍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Currency Board는 지금까지 열거한 장단점 때문에 특히 중앙은행 운영의 경험이 부족한 개혁

국가나 물가불안정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들에게 많은 완심을 끌고 있다.166)

(다> 남북한 금융협력 방안으로서의 Currency Bmrd

북한이 금읍분야의 개혁을 시도할 때 Currency Board 제도를 도입한다먼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의 초기에 가장 큰 문제로 겪게되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완전한

전환성을 가전 화폐를 사용하게 되므로 경화부족으로 인한 대외거래의 단절을 피할 수 있게된

다. 그리고 개혁을 시도하는 나라들에게 이 제도가 제공하는 가장 큰 장점은 제도의 운영방식

이 간단하여 사전적 지식이나 경험을 펼요로 하지 않을 뿐더러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가

복잡하지 않아서 단시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제도를 도입하기에 곤란을 야기시킬 項가지 점들도 있다.

첫째, 화폐의 발행이 준비외화의 양에 의해 결정되므로 경제상황에 맞는 적절한 화폐정책을

체제를 시도하였다가 1983년에 다시 US{를 준비통화로 하는CutTency Board체재로 복귀했다.(참조.

Sch.artz, 1993, 173-177쪽J 아르헨티나는 오랜 기간동안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벌이다가 i991년 4월

부터 usm를 준비통화로 하는 Currenc y Eoard를 도입하였다.(참조. 앞의 글, 178-179 ) 에스토니아는 구

소연방 최초의 개혁국가로 1992년 7월부터 독일의 DM 을 준비통화로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Buch,

1993, 斜1-464쪽) 이들 국가들은 현재 모두 화폐가치의 안정을 누리고 있다,

186) 이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정리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자료에서 두루 찾아볼 수 있으나 Buch (1993),

642쪽 이하에 간결 명료하게 요약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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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없게 퇸다, 즉, 촤페정첵이라는 중요한 경제정책적 수단의 하나를 앓이이리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지급까지 촤페정첵이 중요한 겅 정첵직 수단으로 사 4 적이 없있

으므로 일반적으로 /%긱·하는만骨 화페정첵의 상실이 북한의 경 정첵에 어리움을 이·기시키지

는 않을 것이다.

둘째. 준비화페를 미-런해야하는 이리움이 있다, 북한은 외화부족으로 오래전부티 어려움을

겪어왔기 u]1문에 준비화페를 마런히·기기- 어러을· 젓이다. 따리-서 외부의 도 움없이는 북한에 필

요 한 유동성을 씩·보할 만한 정도의 외촤를 마린하는 젓이 Curreucy Board를 도입하는 자체를 불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북한의 금융개힉에 남한이 헙력할 수 있다면 앞의 문 들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성공적인 개헉을 완수할 i 있도록 도움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게혁프로그ig에 남한이 북한에서 필요且 하는 준비통화를 공-gA여 준다먼 북한으로

서는 준비통화의 문제를 혜결할 수 있디-, 그러나 문제는 님·한이 이만한 외촤를 공2헤 줄만한

여릭이 있는 지의 이부와 공曾할 여럭이 있다하더라도 북한이 이 제도를 성공리으로 운영할 수

있을 지의 문제가 기퇸다. 따라서 님'한이 외화를 북한에 공급하는 것은 경제적, 정치적 비용

이 많이 드는 일이 될 것이다. 다른 대안으로 넙'한에서 남한촤페를 준비통촤로 북한에 공骨하

는 일을 셍1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가적 L(환성을 갖추고 물기. 상숭율이 낮은 통화를 준비

통촤로 체택하는 것이 상레이긴 하나남한이 북한으로 하여큼 기준통화로 사용할 남한통촤를 공

d하31 북한은 이 기준안에서 CurrellCy Boud 화폐를 도입한다면 어도 남한화페 정V의 전환

성과 인·정성은 얻 될 것이디-. 남한화페는 남한의 OECD 가입으로 세계3융시장에 완전한 개빙·을

헤야 할 것이고 촤페의 전환성은 디욱 높아지게 됨 깃이디·. 또한 헌제 남한의 물가상승률이 선

진국보다 높은 편이긴 하나 경제성장율을 비교해보먼 싱·대적으로 크 게 높은 것은 아니다, 북한

이 개힉을 통해 겅 성장이 기.속화되어 남한의 경제서장合을 앞지르게 될 경우 남한의 헌재 물

가싱·승율은 징 지으로 더더욱 문제될 것이 없다. 만약 북한이 겅제%혁을 시작한후 넘·한통촤

를 기준으로 한 Curreucy Board도입을 원하고 남한이 이에 동의만 한디-먼 남,북한 화페들 사이

에 환율이 고 정되고 한화메간의 전환성이 보장되므로 남.북한간의 거래비용은 환전에 따른 비

정-이외에는 존재하지 當게된다.

북한이 k(한의 도움을 빈'아 이 제도를 도 il하기로 한다면 이 제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기

본적 순서로 진헹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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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화폐발행 기능외의 중앙은행의 기능들을 다른 여러 기관 분산한다. l
1 2. A菩竝 티爭11 判씬軻 菩彼巷 刻斜. l
l 3. 烈例玆써 浦 著 · R]아浦 아 璘 途 玆 l
l ·]발아, l
l 4, C-·- , Bo·d 화 , l
1 5. 화 와 다. l
l 6. 喉어 미 Curr‥. , Eo·判·1 需 써 普 科 ·種 訣 脅 i
l 는 를 한 . l
l 7. 박삐 · l%하 쪄 ·16營 Curr… , Boar뻐 利·拏 徑料, l

참조( Harrke, Schuler(1994), 98쪽, Yoon (1995), 174쪽.

이 도표에 나타난 과정을 조금 더 내용적으로 구체화 해보기로 한다.

3의 과정에서 북한의 중앙은행은 Currency Board로서 발권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된다. 이 과정

에서 북한이 다른 개혁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해 투자재원이 팰요할 경우에는 남한에서 그 재정

의 부족분을 대여함으로 이 제도의 단점인 유동성 결핍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조한다.

2의 과정에서는 시장에서 적정환율을 찾기 위해서변동환율을 허용하는 것이지만 만약 그 이.

전에 거래를 통해 남북한 화폐사이의 적정 환율을 발견했다면 필요없는 과정이다. 다만 유의

할 것은 가능하면 북한통화를 약간 평가절하하는 것이 생산성의 적응을 위해 더유리하다,167)

3의 과정에서는 Currency Board를 도입한다는 사실과 운용방법을 북한주민들에게 알려서

투기적 반응으로 인한 부작용을 미리 방지한다,

4에서 6까지와 과정에서는 Currency Board의 화폐로 기존화폐를 교환해주는 것으로 2에서 발

견된 환율을 적용할 때 북한지역에 존재하는 화폐의 양을 회수할 수준의 남한 화폐를 미리 준

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 발행되는 Currebcy Board의 화폐는 이 남한 화폐와

l:1로 교환할 수 있는 정도로 발행하게 된다면 북한의 새로운 화폐와 남한의 화폐는 같은 단위

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게 된다.

7의 과정에서는 마지막으로 나머지 채권, 채무와 관련된 증서들을 교 환해주는 단계이다;

남한은 이 과정에서 평화정착이라는 정치적 이윤외에도 남.북한간의 금융거래에서 비용절감

의 효과와 남한의 화폐공간이 확장될으로 인한 Sei며orage 이득을 얻게 된다.168) 남한이 쉽게

167) HatIke & Schuler(1994), 61쪽,에서는 평가절상의 경우와 평가절하의 경우를 대비하여 그 경제적 의

미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168) Sei 11iorage 이득에 콴하어는 Grilli (1988 의

� 

연구를 함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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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도에 힙럭할 수있는 이유는 남한은 제공한 준비통화 이외에 다른 아무런 추가적 의무를 저

야管 깃이 似디.는 것이다. 그리고 제공하는 남한화페의 추가적 발행에 따른 비용은 북한이 이

제도를 운영하는 한 설질적으로 무시省'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결룐적으로 북한이 개힉프로그唱合 수헹하는 과정에서 d · 분야의 혁을 위해 남한의 도움

을 2청한다변 님·한촤페를 준비화폐로 한 Currency Board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히.는 깃이 좋다,

또한 이의 도입과정에서 남한이 준비화폐의 지원 및 발전기의 유동성공급을 위한 재정적 지윈

만 헤 준다민 북한의 성공적 개힉횬만 아니라 낱북한의 금융 및 화폐제도가 유기적 연관을 지

속적으로 유지管 수 있는 等은 방안이 될 깃이다.

5,3. 통일준비로서의 환거래 및 금융헙럭 : 화폐통합으로의 징검다리

3융 및 화폐적 측면에서의 통일준비를 가장 단순화하여 표헌한다면 화페통합의 준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통일이 似이는' 징치Zl 통일이 이루워지기 어럽고 화페통힌이 없이

는 경제적 통합이 완성되어질 수 없기 떼문이디·. 이러한 촤폐통합을 경제적 충격을 최소촤하면

서 이루는 것이 급융 및 촤페적 측면에서의 통일준비가 될 것이다.

화페퐁힙·의 충긱은 일1친·관1으로 통함되는 촤폐간의 교 촨비율의 걸정이 잘못되거나 통합되는

지익긴- 산성의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쟝치가 없을 때에 A4긴디·.169) 화폐간의 비율이 짇·

못 걷정되번 화페의 가치가 싱'대적으로 펑가절싱'된 지억은 산성이 티·격을 게된다, 동서독

의 최.폐통합에서 동독화폐의 과대평가는 동독지역의 대량싣입과 3격한 AI산의 감소를 야기시

컸다. 통 l-되는 지역간에 AA산성의 차이가 존제할 경우에는 임금이나 가격의 차이가 이러한 셍

산성의 치-이를 보완할 수 있거나 셍산요소의 이동 혹은 리접적인 이전지출둥의 보왼·적 장치가

있어야 한디·.170) CI렇지 않을 겅우에는 화패의 단일화로 인한 인위적인 화페공간의 통합은 )A

산성이 g-은 지역의 생산요소 및 상푼의 가격을 지나치게 )반리 -싱숭하게 하여 셍산성을 헤지고

진체 경제에 익·엉향을 미친다. CI러나 O-1떤촨율을 적징魯율로 결정해야하는지에 대하여도 판단

이 어렵거니외. 생산성의 차이를 보왼·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일은 통합되는 지역간 부의 제분배

를 필요로 하므로 사최 동의가 필요한 월이다. 이러한 화페통합의 충격은 어느 특정한 날에

특정한 교巷·비울·로 촤페통省'을 제도적 방린믈 통헤 실시하기 떼문에 야기되는 If·제이다.

화페통합은 제도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시장의 기V-에 민'겸 수도 있디·.171) 에를 들어 남.북한

촤페를 남.북한 암측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시장의 촤페사용자들은 인·정성이나

1핀·성이 더 -(수한 촤페를 Al玄하게필 것이므로 널 우수한 촤페는 시징·에서 점점 사라지게 핀

m

I 

m m

16E) 이외. 관린%) 다란한 이론에 대叫이 간릭7한 정리는 %리骨(1996) 침·1.

170) Willms(1992), 179쪽.

171 ) 초1-조. Vathd (37S) 45 쪽 이하,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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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逆그레샴의 법칙은 종국적으로 양측화폐중 하나만 시장에서 통용되게 만들 것이다.172)

이 경우 촤폐통합은 저절로 이루어 지게 되고 점진적 적응과정을 거치며 화폐통함이 도입되므

로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도 엾다. 이처럼 두개의 화페를 동시에 통용되게 하여 화폐통함을 이

루는 방식을 병행적 화폐통합(Parallel Currency Union)이라고 부른다. 이 경우의 단점은 화폐통

합이 도 대체 어느시점에 이루어 질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어느정도 화폐통합이

진행되였더라도 정치적 여건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무효화 만들 수 있다는 약점도 지니고 있다.

이제 남.북한이 아무런 충격없이 화폐통합을 할 수 였는 방법 한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

방안은 북한이 남한의 화폐를 준비통화로 하여 Currency Board를 만들고 이후에 병행적 화폐통

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때의 화폐통합은 남.북한 양지역에 아무런 중격을 주지않고도 이루어

질 수 있다.173> 왜냐하면 이미 교환비율이 고정되어 있고 양측화폐간의 전환성이 보장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병행적 화폐통합은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처럼 남북한을 공통의 화폐공간으로

이어주는 절차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역그레샴의 법착에 의한 화폐의 선별현상이 늦거나 빨리 일어나는 것은 실 경제에

아무런 변동을 야기하지 않는다. 두 화'폐간의 전환성이 완전하므로 화폐단위의 상이함으로 인

한 불편함만 없다면 두 화폐 모 두 계속해서 통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Currency Board의

도입시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남한의 화폐단위와 북한의 화폐단위를 동일하게 만든다면 병행

적 화폐통합은 그대로 화폐통합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즉, 현재 남한의 화폐중에도 같은금

액의 화폐중에 디자인이 변경되어 다른 모양의 화폐들이 통용되는 것처럼 북한의 화폐와 남한

의 화폐도 함께 통용될 것이다. 이 때의 화폐통합은 중앙은행만 통합되면 종결되게 된다.

여기에서는 화폐통합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아무런 부작용없이 화폐통합

이 이루어 질 수도 있는 한 가능성을 제시해 보았다. 화폐통합의 부작용에 대한 논의만 하기 보

다는 실제로 이러한 대안이 있을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환거래의 방식에서 금융혈력

그리고 화폐통합에 이르기 까지의 길을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간다면 끝없는 통일비용의

논의를 무색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172) 逆그레샴의 법칙에 따를 통화선별 과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의 책 82쪽 참조.

173) 여기에서는 화폐통합으로 가는 절차적 차원에서의 충격을 의미한다, 서로 생삳성의 차이가 높은데

도 화폐만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통합까지 동시에 진행된다면 노 동력의 이동을 동한 중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통합이 유보 됩으로 가격이나 임금의 차이가 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

다면 여기에서 제한한 형태의 화폐통합은 아무런 충격없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 때의 금융협력 형

태는 서로 다른 두나라 간에 가능한 최상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것이 바로 유럽의 통화통함에서

이루고자 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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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및 전망

지급까지 단기, 중장기, 장기직 측민에서 남.북한 관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촨거레, d융협력,

촤페통힙-의 관개를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합리적 네안을 도출하고자 兎다.

이러한 연구의 기본방향은 1毛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납,북한의 이헤관개를

서로 얽히게 하는 데에 두었다, 따라서 기·능한한 제 분야의 교 류를 증진 시키도록하는 환거레

및 d융협력 빙·안을 제시하고자 螢다,

우선 탄기적 측번에서 현재의 미국달러촤와 같은 3국의 촤페를 근기로한 간접졀제빙·식은

비용적연 측먼에서나 지체시간 및 위험도에서 비효율 이므로 자국촤페를 근간으로한 毛신·계

정의 신치가 가장 힙-리적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 방안이 북한01]게 유인효파를 줄 수 있으리

면 북한이 흑자를 누리게 될 경우를 대비해 주기적 경화칭산빙·식을, 북한이 지자를 서게 되는

겅우를 위해서는 SWING과 같은 신용제공을 포힘시키는 짓이 等다, 또한 경제교류싱·의 문제점

헤소를 위해 상싣 대표부를 교환하고 曾合 담당자 회힙·을 깆·는 젓이 불만의 조기헤질을 위한

벵-안으로 제시되있다.

중장기직 측민에서는 북한의 급 
- 분야 개헉시를 데비하어 개발도싱·국가나 게혁국가들애서

운용하기 쉬운 CurrellCy Soartl를 대안으로 제시하楚다. 이 제도에서 기본적으로 요 구되는 준비

화 로 닙-한회.폐骨 제공하이 닙'한이 이 게헉프로그렘에 참3한다뻔 북한의 v·r융개'희을 성공에

이르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식-한간 금융분야의 유기적 리관 를 구축하게 된다,

장기직으로는 촤페통합을 이루도목 준비하는 것이 화페 및 2융분야의 통일과 괸·71된 최종

목표가 될 깃이다, 이 인구에서는 남북한의 촤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빙헹적 화폐통합방안을

제시한다. 이 빙·안은 앞에서 중장기적 협럭방인·으로 제시된 CulTCncy Hoard가 이루어졌을 경우

에A 가장 무리없는 화페통합 빙-식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언관올 지어 시/L헤볼 수 있는 한가지 대안들의 연겯을 제시함으

로 금 
- 분야의 통일骨비도 환거래 방식으로부터 금융헙력을 거치 최. 통합에 이르는 질을 꾸준

히 준비헤 나간다먼 통일비용을 엄리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대안도 가능함을 보이고자 兎다.

남.북한 간에는 아직까지 긴·접11<역, 간접결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교역-1모의 증기-추세로

나 지속적인 관계曾 1의 가능성을 입두에 둘 때 지주]혀 급융거레가 가능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깃이다, 이 It]l·를 데비헤 딩·장 %L한 단기적인 촨거레]%·식에민 관심힐· 깃이 이.니리- 중

징'기적, 3.리고 장기적인 측111에서 금융기럭 및 화페통 ]-의 방향으로 지속직으로 끝)'1 갈 수

있는 대안들을 개발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것은 이러한 가능성의 한가지 에에 불과하

디-. 이 있·의 장단1)을 잘 살피 발진시거 나가든지, 다른 대안을 게발하든지 거시적이고 징·기

적 인·목으로 남북%J게骨 준비 니·가는 것이 중요하다.

누1.-<긴A 장기적 띤애서의 2거래 및 급융협력에 관힌· 데안들이 개발되민 딘·기리,즉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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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수립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갑작스러운 여건변동에도 장기적 큰틀의 기조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일관성 있는 정책들

은 통일에 따르는 비용들을 최소화 할 수 있게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통일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 보다도 역사가 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행운은

. 미리 준비하는 사람, 미리 준비하는 국가가 얻게 될 것이다.

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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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료: 독일 연방은행고시 6001/88, 6001/89(번역 및 요약)

출전: 내독건· 경제 및 지불거래에 관한 지침서, 독일 연빙·은헹, 1989넌 1월,

Merkb1att tiber den innerdeutschen Wit-1scha6s- Ulld z곤t1ullgsverkehr (Deutsche Bundesb(mk), 1989, l,

l, 연합군 외촨 관리법(AUierte Devisenbewir1schaf[Utrgsgesetze):

동,서독간의 경제 및 지불거레에 관한 법적 곤거는 1949년 내지는 2950년에 발효된 의횐.관리

범이 그 기초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는 미군 및 잉국군의 짐렁지역에서는 군정빔 53조, 프랑스

집렁지역은 행정렁 235조, CI리고 서베릅린 지역은 사릴관렁 500조 에 3거한 젓이다, 지볼거래

와 관련하어서 서독의 법은 단지 d제무역에 관한분야 서만 적용되었디·. 동,서독간의 무역 및

급융거래에 관런된 모든 거래는 다른 1(과의 거래에 적용되는 국제무익법과는 달리 허가제를

기본으로하는 금지원히이 적용되었다. 즉, 허가毛 사항이외는 모두 급지된 것으로 간주하 되

어 있있다.

2, 내독무역 및 굼융거래의 판리를 위한 독일 언방은헹의 승인제도 (Gene[Irnigllnggen der

Ileutscheu Bundesbank zur Regelung %s imlerdeLl[SCrIen Witchaf;s- un d Ah1un gsverkehrs)

서독의 연방은행은 상품의 동독지역으로의 반출이나 동독지역으로 부터의 반입 L1리고 그외.

관런된 용역에 대하어 숭인하는 권한을 가젼다. 송인은 일반승인과 개省숭인의 두가지 종류가

있다.

독일언빙·은헹은 솝示 6001/88 호와 6002/88 및 6002/83호로 자본거레에 관한 두가지의 일반

승인을 하었다.

- 고시 5002/88호를 통히·이 동可의 서독촤페[DM)게정에서 동베를린 소제의 Gel1b)[ 0eschelIk

Dienst OmbH 라는 회사에 메년 각' 계좌소유주마디· 개연적 수요를 위해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을

위헤 6050(]ODM 까지 지출할수 있게 하었다. 또힌· 205000DM까지는 Forum-8chocks의 구압을 위

해 지출할 수 있도록 인반%인읍 하였다.

- 57-시 6001/88은 5개의 주요분야로 이루어지 있디·.

(l) 가장 ]%·대한 분량의 칫빈쩨 분야는 서독지역 주민의 동독지역 제산에 대한 거래와 동독

지역 7민의 서可지역 소제 제산에 데한 거呵외- tI· }한 규징이다, 이 규정에 의'해 시독주삔들

의 -동독지역 1제의 제<(에 관한 모吾 거레에 띠·른 금 
- 이진은 동독지억에 개설되이 헤兮7민

의 게죄·를 통해 이%(어 지는 것이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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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주민들에게는 BI,la-g에 구체적으로 거명된 거래에 관해서 허용되어兎다. .

동독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DM게좌에 대하여는 특정한 목적에의 사용만 일반승인이 되었다.

예를 들면 ELla- g에 거명된 거래를 이루는데 필요한 지불을 위해서나 계좌주인이 한달에 51000

DM까지 현금으로 찾는 일 그리고 그 가족이 함께 서독에 방문 왔을 경우 같은 한도의 액수를

찾을 수 있다. 그외 세금지불, 공공 수수료, 요급, 재판비, 변호사나 공증인 수수료, 등도 지불할

수 있다. 열반적으로 숭인되어 지는 것으로는 또한 동독지역 주민이 서독지역주민에 대하여 갖

고 있는 채권요구에 대하여 동독지역의 채권자명의로된 DM계좌에 지불하거나 생활비지급방식

에 준한 회계방식으로 지불할 수 았도록 한 것을 吾 수 있다. 그 외에도 잔무행정과 잔무처리에

관련된 특정 업무도 처리되어 질 수 있다.

서독의 자연인들은 동독을 여행할 때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현금이나 유로수표, 혹은 여행자

수표나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다. 또한 동독주민들로부터 선물이나 현금, 그리고 재산권에 결

부된 증서등도 서독으로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 동독지역 주민들은 서독지역을 여행할 때 현

금이나 재산증서들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며 선물을 받을 수있고 가지고 온 현금의에 개인적 필

요를 충당시킬 수 있는 만큼의 현금을 돌아갈 때에 가지고 갈 수 었다.

(2) 두번째 분야는 서독내 금융기관들의 업무에 대한 규정이다.

금융기관들은 동독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독인용 DM계좌를 열 수 있고 동독인용 Ander

계좌, 그리고 동독인용 Depot를 운영할 수 있다, 단지 이러한 계좌들과 Depot가 특별히 표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다. 동독인용 DM 계좌와 AIlder계좌에 예입은' 어떠한 종

류라도 가능하나 인출의 경우엔 특정 조건들 아래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특헉 주요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앞에서 말한 계좌나 De pot를 운영하는 금융기관들이 근거

서류를 내보이게한다거나 서명을 미리 해보이도록하여 이들 계좌나 Depot들에 대한 이용자들이

결과적으로 숭인을 거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3) 세번째 부분은 상품 및 용역의 교역과 기업운영을 위한 지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실로는 점령지역간무역에 관한령과 내독경제교류에 관한 공시2호 및 3

호에 따른 지불이 있고 그오에 보증금 혹은 승안된 점령지역간의 무역 및 상품 및 용역의 교 환

에 대한 보증을 위한 보증과 관련한 지불, 그리고 이런류의 거래로 유발된 채권의 처리와 관련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동독과의 거래와 관련된 제3의 지역과의 기업운영을 위한 지출도

일반승인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특별한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 금융기관들이 지불을 하위

계정 혹은 S계정을 통해 예입 혹은 인출을 하고 또는 하위계정을 통해 지불을 시행하는 경우
w

그 지불의 근거가 되는 거래에 관하여 서명을 하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4) 네번째 부분에서는 상임 대표부의 업무나 청소년청을 통한 생활비보조의 관리 그리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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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최약의 실천에 따른 입무에 관한 규정이 되어있다.

(5) 다섯번째 부분은 마지막 정리 닐 정의들이 포힘·되어 있다.

승인되지 않은 업무-趾은 숭인이 될 [fl] 까지 효럭을 발생하지 못한다. 승인이 거부되0-1 길 겅

우 그 거래는 무효가 된디·. 외환관리71 제 7조에 따르민 뿐만 아L1라 승인되지 嗚'은 거래에 대

해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귀·정하고 있디·.

외촨빈상의 제 y-정울 준수하는 지에 대한 깁'시는 외린·관리법 제 3조에 의 l 감사를 실시하

/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은행기관들에 데하여는 상급금 - 관리국이 Ow리고

은헹기관들에 대하이는 인방은헹이 U 감시구1을 가지고 있디..

외毛.권-리·1의 위반사항에 대하이는 렁취·산사항들은 0WiG 에 근거하어 처벌하거나 1952닌 제

정된 경제'헝법상의 규 에 따라 힝시-소송71 IO, 12, 320조 와 관런하어 처빌한 수 있도록 하고

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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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

최근에 남북 최초의 합영사업인 (주)대우의 북한 남포공단이 모든 준비를 끝내고 시험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남북경협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唐韓의 寶本과 拔術, 4b韓의 勞動力과

土地 등을 결합해 합영사업체를 만들어 냄으로써 반세기 分斷皮,上 남과 북이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협력한 사례가 탄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앞으로 남북경협이 더울 활발해질 것이

예상되는데 과거의 투자 선례가 많지 않은데다가, 북한이 최근에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관련법을 많이 제정하였는데 이의 내용을 아는 것은 투자준비과정에 필수척 .

이라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海)Ii投資에 있어서는 그 어느 국면이나 단계를 막론하고 자본수입국의 國內法이

나 관련 국제볍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특히 외국투자가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면 무엇보

다도 먼저 자본수입국의 외국인 투자관계법제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왜 하면 헌법과 외

국인平자관계법의 규정은 외국투자가의 진출형삭을 비롯한 진출전략과 직결될 뿐만아니라 이

.

러한 관련법 규정의 검토를 통하여 비로소 외국투자가의 권익에 대한 현지국의 
' 

법적 보장의 형

식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2년 이후에 제정 또는 개정된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은 상당히 많다. 외국의 자본과 기

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제정한 핵심적인 법은 합영법,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자유

경제무역지대법, 대외경제계약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런데 이러한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은 최근의 改표 및 制定을 통하여 상당히 체계화되

고 내용도 방대해兎으나, 북한 보다 한발 앞서 경제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국과 비교를

하면 아직도 문제점이 많다. 첫째, 
·法健系上의 

不完全·It이다, 북한헌법이 暈上1호'法이고 경제개

방과 관련한 법중에는 外罷)<銳資法이 If立法이고 그 나머지 법이 T位法이라 볼 수 있는데 上

位法과 TI호'法이 모순되는 규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각종 관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用語의 정확한 定義規定이 엾어 법의 적용범위가 모호한 경우가 있고, 用語의 사용도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 한 법규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경우에는 북한 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적용이

우려毛다. 둘째, 까國)%,投효關聯'法의 여러 규정에 體制維持的 內접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그

러한 법을 유명무실하게 할 염려가 있다. 세째, 까國)t投寶企業에 대한 統制가 강하게 남아 있

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북한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다, 넷째, 북

한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저해되는 규정이 많다는 점이다. 다섯째, 분쟁

발생시 북한의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에 의한 해결에 의존해야 하는 조항들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지적할 수 있는 점은 外쁘)%,投資關聯法이 아무리 잘 정비되어

있더라도 북한이 진정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의지가 없다면 이러한 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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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적 멍분용에 불과할 위헙이 嗚'다는 깃이다. 그레서 우리가 데북투자인.징을 펑기.함에 있어

法靜]에 데한 것보다 어쩌면 정치A 촨경일 깃이디·, 지3까지 북한이 보어준 비-에 의하면 외국

인투자에 대한 W제의 불비로 인하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먼도 있지만 디욱 근본적인

깃은 안심<i 투자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31 띵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깅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고러한 후 투자위험을 줄이는 %

인-을 세운 뒤에 내북투자를 행하어야 할 깃이다.

또히·니· 투자위宅을 줄이는 1%·안으로서 반드시 고리되어야 할 점이 대북투자의 반的 妥當性

이다. 이러한 측먼에서 볼1[l) 북한진출기업은 대북투자에 앞서 북한의 외 인투자괸.렌빕들을 분

석하이 그에 대宅· 데첵을 마런하어야 한다. 또한 南北基本슴意書의 序文에서 남북한의 관계를
" 

쌍방사이의 관게가 니-라와 q.리.사이의 관게가 아닌 통일을 지방하는 과정에서 형셩되는 特殊
m

關係"라고 A정하고 있旻이 S[·제사회에서 남북간의 交易을 민족내부간 거레로 인징반을 수 있

도록 하이야 할 것이다. 이외· 같이 납북간의 관게가 국가간의 관게가 아니고 상호간에 국가로

승인하고 있지 않기 ll] 문에

� 

국제법싱- 히툉·되는 투지·보%방빕이 ]-대로 직용되기는 省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를 援用하여 적各힐· 수 있도록 그 대첵을 깅·구하역야 省· 것이디·.

다시 밀·헤서 남한의 기업둘이 대북투자를 검토합에 있어서 經濟的 妥當性 이외에도 投資의

安全·1生도 법적 시긱-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리하어야 할 것이다, 지骨까지의 북한의 테도로 보아

어L 지억의 헤외무자 보디- 投資危險이 크기 1%11문에 민저 대북平지·를 희망하는 기업 스스로 투

자보호방안을 강구헤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치·윈의 투자보호빙·법은 投資契約 綿結때 대

북투자애서 발생할 수 있는 紛爭合 점려하어 그 해결방안을 가 한 한 상세히 의·서애 병기하

는 방111이디-, 우리 정부차원에서는 南北投資保障協走 綿結이 가장 헌실적인 데북平자보%)x·빕

이라는 관점에서 동혭정의 체길을 적3적으로 추진헤야 한다. 특히 이 협정에는 4b韓의 國有<h

惜置骨 制限하는 조항과 投資原卒 및 果實을 지-·7로이 送金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북한은 거헹의 관행이 외부에 거의 알려져 있지 館'고 법의 구체성이니· 투멍성이 떨어지기

If11문에 데북투자의 경우에 기업차윈에서는 투자계약을 체결할 떼 사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

는 사안에 데坤서 상세히 규정하는 깃이 요구된다. 정부챠원에서도 투자보호 차% 서 -a한투

사정보를 정치·히 전날하는 빙-인'을 깅-o'L하고 平사추진방향을 정하며 平시·손실을 줄일 수 있는

12'안을 강'구하여야 71' 것이다.

외두자에 앞서서 투자대싱-국의 빕제도리 촨겅을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전략적 고러시-힝-으

21 취骨되는데 북한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도 미.찬가지이다. 님-한의 기업이 북한에 투자를 하는

경우애 앞에서 산버본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린법들에 2거하이 우리의 투자기.측과 북한측 딩·사

자와 누지·게약이 체짇되개 될 깃이다, 이C·1한 북平지.게약은 투자의 조긴.절차, 기업의 설립,운

영 등에 관하어 정하는 깃이 꼭·적이나 게약의 네용을 명화하게 힐으로써 투자보효의 역할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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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들이나 투자계약만으로는 대북투자의 안전성을 충분하게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북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적 보호 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법상 투자보장방법으로는 자본수입국과 자본수출국간에 체결하는 投資保障協定을 통한

방법을 비롯하여 投資家 國籍國의 外交的 係護權 행사를 통한 방법, 政府의 投資保證計劃 등에

의한 보호방범이 있다. 그러나 이들 보호방안은 대부분 2개국 이상의 國家閏에서 적용되는 방

법들인데, 남북한은 서로 상대방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 투자보호방법

은 대북투자의 경우 변형되어 윈용될 수 밖에 없다,

아직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볍들의 적용에 대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단계에서는

대북투자의 경우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 등 제도적 장치마련 이전에는 소규모 시범사업 투자로

상호신뢰와 경험을 쌓은 후 점차 대규모 투자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남북

정부간 차원의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현단계에서 북한에 진츨하여 투자하려는 기

업이 우선적으로 대북투자에 앞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업차원의 제도적 장치

의 확보는 남북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일단 기업간 게약에 의해 투자보호와 신변안

전 등을 보장받을 수 다에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대북투자규모가 커지면 기업자신이 스스로 투자위험을 줄이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平

자보호방법을 강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즉, 대북투자의 규모가 대형화되면 투자계약에 의한

투자보호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남북한 당국간 합의를 거쳐 남북경제협력의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투자보호를 법제화,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남북한 당국

간에 投資係障協定을 체결하는 것이다. 대북투자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북한 진출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曾 것이나 그 것은 법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틀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시 발생하는 분쟁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쟁해결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은 북한 당국의 자의적인 분쟁처리로 부터 객관적인 분쟁해결을 확보함으로

써 그 자체가 투자의 보호역할을 할 수 있는 면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

방볍으로 이용되는 분쟁해결방안을 활용하여 대북투자시 예상되는 분 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

과 절차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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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序 論 
'

1990년대에 접어들어 소련을 비롯한 社合主義國家들의 몰락과 그 들 국가의 경제체제에 자본

주의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은 북한에도 많은 자극을 주었다. 북한은 1991년 12월 라전-선봉지역

을 자유무역지대로 선포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하여 전향적인 개방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고 짜國)Q,投資關聯法令을 새로이

制定.公布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2994년 1월에는 외국의 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1984년에

제정한 合營·法을 개정하여 사실상 남한측의 대북투자를 허용하였 , 실제로 남한측 기업의 대

북투자가 전개되고. 있다.174) 최근의 대우의 남포공단 가동은 습營法을 제정한 이래 처음으로

조총련이나 해외자본이 아닌 남한의 자본을 합영의 상대로 맞이했다는 점에서 남북경협도 새로

운 국면을 맞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쌀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잔뜩 얼어붙은 상태에 놓여 있지만 일련의 북한의 경제개방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와 우리나라 기업의 북한에 대한 투자의지가 살아있는 한 南4b經協

의 발걸읖은 계속 진행될 젓이며175) 투자규모도 상당히 커질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對아經淸開放政策과 관련있는 4b韓法制를 살펴보고 對4b投資의 法的保護方案을 검토하고

자 한다. 효율적인 對4b投資準備와 발생할 수 있는 投資紛爭을 여]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북한

의 외국인투자와 관련있는 법령을 분석하는 것은 절싣하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海까投資에 있어서는 그 어느 국면이나 단계를 막론하고 자본수입국의 國內法이

나 관련 국제법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특히 외국투자가가 해외직졉투자를 하려면 무엿보

다도 먼저 자본수입국의 외국인 투자관계법제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과 외

국인투자관계법의 규정은 외국투자가의 진출형식을 비롯한 진출전략과 직결될 뿐만아니라 이

러한 관련법 규정의 검토를 통하여 비로소 외국투자가의 권익에 대한 현지국의 법적 보장의 형

174) 1991년 12월 13일 제5차 南46高位級솝談에서 남북한간의 경제.사회,문화교류의 법적 토대가 될 문서

로서 「南4b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 l]에 관한 슴意書」 (통칭하여 畵北슴意書라고 함)가 署名

되었는데 이의 실천을 위해 조직된 낱북한교류협력위원회는 여러 접촉을 통해 1992년 9월 7알 投責保

障, 二重區稅禁표 및 交易上 紛爭調停節次슴意, 淸算決濟方式의 物資交流 등 여러 분야에서 합의를 본

바 있으며 그 후 북한의 핵사찰과 관련한 대립으로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가 북미간의 북한경수로 합

의로 남한기업의 대북투자가 급진전되는 듯 하였으나 또 다시 북한의 버무장지대에서의 정전협정위반

등으로 다시 Q각되兎다. 그러나 그 후의 움직임은 이러한 정치적 대립과는 별도로 한국 기업들의 북

한투자를 위해 다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99E년 9월 13일에서 15일까지 북한 나진.선봉의 자

유경제무역지대에서 열련 국제투자포럼에 우리의 기업체를 파견하여 북한 투자를 위한 사전작업을 본

격적으로 시작하려 하였으나 국제투자포럼에 참가를 희망하던 우리 기업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초청하

여 북한 방문이 무산되었고, 잠수함 무장간첩사건으로 남북간의 뫈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당분간 데북

투자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175) 김영삼정부의 4자회답 제안을 계기로 남북경협을 위한 활발한 움 임이 있었다. 그러나 4자회담제

안에 대한 북한의 무반응으로 진전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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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떼문이다.17S)

띠·라서 본 놈문에서는 북한이 까資의 유치를 위혜 데외깅제개Ix·정첵을 세우게 된 背景과 yF

國)%J%資를' A-치하기 위한 개방정첵의 시弔을 위해서 관런법렁을 制走 또는 改正하게 된 배겅

과· 효法現'>묘에 데헤서 삳펴보고, 이러한 t령들의 초要內容과 問題點을 평가한 뒤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를 할 때 에상되는 문제점과 對4b投資의 法的保護方案에 데하이 고省·하고

자 한다.

남한의 기업들이 대북투지·를 검토힘'에 있어서 經淸的 妥當·洗 이외에도 投資의 安全性도 l%

적 시긱·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디·.177) 지금까지의 북한의 테도로 보아 어느 지

역의 헤외투자 보다 投資危險이 크기 떼문에 1펀저 대북투자를 희밍·하는 기업 스스로 투지.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반권1으로 기업차원의 투자보호방법은 投資契約 綿結때 대북투자

에서 발셍1할 수 있는 紛爭을 71진하이 그 헤걸방안을 기.능한 한 상세히 계약서에 l'X기하는 벙·
a

법이다. 우리 정부차원에서는 南41참爻資保障1i%定 縮結이 가정 헌실적인 데북平자보호빙·빕이라는

관점에서 동협정의 체짇을 적극적으로 추진헤야 한다. 특히 이 협정에는 40韓의 國有化推置를

制限하는 조항과 投資原卒 및 뿌實을 자유로이 送金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리한 대

. 볶平자의 보호방안을 이 연구에서 검토한다.

제2장 4b韓의 까國)l,投資關職法의 制定育景과 立法現謁

제1절 外國人投資關聯法의 繼1]定背景

북한은 1960넌내 중국과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기·의-의 경제교류와 겅제지윈을 통한 경제

개발을 추진하었으나 성공하지 旻하었다. 1970넌대에 들이서 자본주의국가의 자본과 기술음 도

fr 힘禍으로써

� 

정제개빌·을 도모하였으나 사최주의국가의 경제지원 갑소와 자뵨가 기술의 유치도

실적이 부진하어 경제성장애 심 11하고 밀-있·다.

l-래서 북한은 1984넌 9릴 8일 까國의 査本과 拔術을 도입하기 위하여 骨국이 1979넌에 제정

한 l l 1까合資經팜企業法」 을 모 방하여 前文과 5장 26개조로 구성된 「合營·法.] 17R)을 제졍하어

겅 체 의 대빈화를 o})고하있다, '힙·엉71제징 
이후 외자유치를 위한 제도 미.련에도 노 릭을 겅

주함으로써 서방국가 및 사회주의<T기·외·의 경제헙럭을 본격직으로 추진하였31, 특히 1989년에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176) 張孝相, 園際經濟法, 서울: 博英&L 1985, %면.

17 ) 위의 첵, 122면.

178) 이에 내해서는 法制處 編著, db韓의 合普(Trfl, 서-뙤한<·한1제연구원, 1992; 法制處, 4b韓法制槪·要, 法

制資料 제157집, 1392, 60S-628%긴; 亭 浩, 
'1韓의 1

재'엉1$] 採擇의 背景과 展望," 統-安保敎育(國[l<統
- 院, ]彌4), 14짐, 65-7S먼; 權五華, 

"db韓의 
經濟法," Clh'韓의 ·法과 

法理論(진남대 극동문제언구소,

1988), 446-453민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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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완전한 f스효슴營合社를 허용하였다.179) .

그러나 외자유치 관련 법제도의 마련 등 북한당국의 의욕적인 졍제개방정책의 추진에도 불

구하고 주체사상에 일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고수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폐쇄성, 북한의 낮

은 대의신용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不偏와 內需市場의 殃+ 등의 투자여건의 미성숙과 이윤보

장.투자회수 등 투자보장이 불투명하고 이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法卿]度가 

미비하였기 때문에

그 실적은 매우 부진하였다,160) 따라서 외자도입을 통한 개방정책은 재일교포회사와의 소액규

모의 합영을 제외하면 합영실적은 매우 미미한 상태에 머무를 수 밖에 似었다.181) 게다가 t韓

經濟는 북한의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의 몰락으로 趾숨

主義圈과의 경제관계가 악화됨으로더 경제침체를 더욱 심화시켰다.182>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외경제개방정책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의 결역에 있다. 북

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의 기조는 그 들의 社(초義優鄭1의 維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外廳의 資本과 拔術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체제수호적 개방정책은 외국의 자본

을 유치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하여 대의경제정책의 방향전환을 모 색

하지 않을 수 없었다.183) 그리하여 1991년부터 대외정책을 전환하기 시작하였는데, 외국인平자

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하여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하여 제한적인 개방정책을 채택하게 되었

다.184) 이는 북한의 경제체제가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해 기존의 자립형 경제체제에 수

정을 가하여 완전하지는 않지만 
' 

개방형 경제체제' 또는 
'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의 부분적 도

입'으로의 정책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lg5)

179) 동용승, 
ii북한의 

외국인平자관계범규 졍비의 배경 및 의미," 骨界經濟, 서울:三星經濟硏究所, 제41호,

1992
,

47면국8면.

180) 法制處 編普, 4b韓의 슴營法卵], 9-16면; 金永信, 
"南4b經協의 

展望," db韓硏究, 제3권 제4호(犬陸硏究

所, 1992
, 겨울), 102-104면.

181) 諸成鑛, 
t넉b韓 

까r國)k投資·法 - 5가지 문제점[ 羅潭.先錄或區 開習을 중심으로," 自由公論, 통권 제311

호, 1993
,

188면.

IS2 ) 束유럽趾홉主義國家들이 몰락하고 북한이 본격적으로 外國)c銳寶關聯法을 제정할 당시인 1992년의

북한의 무역규모를 보면 수출은 9.2억 달러이고 수입은 15.5억 달러로 총무역규모는 24.7억달러이었다,

이는 전년대비 4.37%가 감소된 규모이었다. 그리고 1992년 북한의 對11Wy經濟協尤[關係와 對까貿易赤字

에서 비롯된 >IIH貴는 97.2역 달러에 이르고, 經濟成長卒은 -7.6%로 전년도 - 5.2% 보다 더욱 저하되었었

다(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투자실무, 1993, Il-17면).

183) 이에 대하여는 金肖謙, 4b韓의 交易現楓과 對外煙濟政策,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

76-77면

-참조.

184) 1991년 부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취하게 된 배경으로는 1991년 7월 부터

豆滿[1地城開發計페에 유엔開發計劉(UNDP)이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諸處

錦, 
"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 분석 및 평가5" 統-硏究論晝, 제2권 제1호(민족통일 구원, 1993),

203-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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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까國人投賣關聯法의 立法現況

최<<의 식링난을 71고 있음에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이 심긱-한 경제난을 . 겪고 있다는 사실은

오레전 부터 질· 일'리진 사싣이다. 이러한 겅제난을 3복하기 위헤어 초보적인 단게로 1980닌대

부터 까國과의 經濟-l-息力과 拔術導)(,의 펄요성을 인식하고 대외무역의 화대와 %f인 투자유치

를 내- - 으로 하는 대외개방정체을 시헹하고 있다. 51러나 이러한 개방정첵의 시도에도 뷸구하

고 외국의 루자는 3소수에 /J振고 그들이 믿었던 조총런자본의 북한에의 A-있도 기대대로 되

지 않았다.la6)

이와 갑이 기존의 정책이나 법제도를 가지고는 십거·한 經濟難을 타개할 수 없다는 짐음 인식

한 북한당국은 平만>J- 인접지의에 조선, 칠강 석-7촤학 능의 산업을 유치하이 북한겅제에 활력

各 불이넣고자 1991넌 12 2S일 니·진,신봉지억 지·-1경제무억지대로 11포하效다.IR7) 21리고

1992닌 말부터 fl-國/<投資關聯'法을 대폭 改正 내지 制定하었다. 이는 까國資本各 적극적으로

유치하이 겅재난을 극복하凍다는 의지를 외적으로 친떵하고 있는 젓으로 보인다.

1992넌 이후의 구체적인 立法過租을 보면, 특히 주목'힐'만한 것은 1992넌 4월 9일 최고인민최

의 제9기 3치·최의에서 ry7 년의

� 

l 社合主羲憲'fl」 을 시헹한지 20년만에 대폭 게정하었다, 북한

經濟齒11度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는 북한의 現行憲法은 1972넌의 힌법과 비교하어 볼 1111

겅제에 관한 규정의 상당한 부분이 계정되었다,188) 특히 개정된 현행힌법은 제37조暑 신설하어

데의경제개빙·정첵을 基本·法인 憲'法에 의하이 뒷반침하고 있다. 즉 새로 개정된 헌행]힌 ] 제37

조는 
"

J [가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고 규정하이 자본주의 국가로부터의 자본유입의 결을 헌법적으로 터놓았다.

다시 말해서 이 규정은 북한의 대외겅제개방정책과 관련한 비제도의 기본틀로써 데외겅제분야

에서 정첵변촤를 할 수 있는 tp].제도적 기초가 되고 있다. 북한지역에 있는 외국인의 합법적

구1리와 이의의 보장과 <1기업 및 외국인들과의 企業 슴營파 合作을 장러하는 條項의 新設은

資卒과 抗術을 랙PL하이 깅제난을 극복해 보리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1990넌대 들이서 제

정 또는 개정인 
' 

끼we國)J{資關聰'法들'은 이 v-징에 의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디..

185) 吳刑動, 
'넉h韓의 

對끼-經濟政策 變]h展望," 統-問題硏究, 제4권 3호(統-院, 1卽2, 기.음), 100-1111된,

186) 北韓이 외-;i[자뵨을 유치하는 십페한 주요원인으로는 7외국자본의 투자各 유치하기에는 )il제도

가 미昏하었고, 帥%]소한 북헌-의 데수시징·과 내외체)/지-計지인분 , )잦은 게익·불이행파 외-g괴-의 
-힙·

잉젼힘의 j /-족, ( 주체사싱'식의 경재논리 V을 들 수 있다(李<右渥,, 略愚9)共11]國:Ab朝}詳1業6f)晋·l·조(京

京:亞紀書房, 1390), 3S-501d] 참조).

187) 정무원 김정 제74호.

188) 자세한 내용은 張明奉, 
'T韓憲法 

40-Y과 그. 動1%]," 북한범(서合:박앙사, 1993), 25-42삔 캄조; 그리고

稅11- dh韓憲法과 汚72<l 憲法上의 農(i齊規定에 관한 비)t(는 亭啓滿, 
'1韓 

經濟制度의 憲·法的 基礎,"

統-問2i硏·究, 第5卷 1號(서合: 統-院, 1903, 11), 261-2641tI 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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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에 제정된 
r 슴營法」 은 외국자본을 유치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여 외국기업들의 더욱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슴營法」 보다 진일보

한 「y}-國<投資·法] 189)을 비롯하여 「슴作·法」 190)
,

「All-國)%,쇼業·法」 191>을 1992년 10월 5일 최

인민회의 서 채택하 시행하고 있다.192) 들의 후속법령으로 1993년 1월 31일 「외화관리

법」 193)
,

「자유경제무역지대법」 194)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193)등을 제정하였고,196)

동년 10월 27일 「토지임대법」 197)을, 11월 24일 「외국투자은행법」 IV8)을 制定199)하였다. 그리고

1994년 1월 20일에는 그 동안 외국자본의 유치에 미흡하여 실제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

승營'法」 을 전면 改正하였다. 또한 1993년 11월 29일에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
200)을, 동년 32월 30일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201 )을, 1994년 2월 21일에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702)203)과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상주 대표사무소 규정」 204)둥 관

련부수법령을 정무원의 결정을 통하여 채택하였다.205) 또한 북한은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1995

년 2월 22일 「대외경제계약법」 206)을, 동년 9월 22일 「대외민사법」 207) 제정.공포하였다.

189)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7호, 총 22개조로 구성.

19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졍 제 28호, 총 22개조로 구성.

19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9호, 총 4장 31개조로 구성.

192) 이들 세 가지 법령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大韓貿易振異公趾, db方通鬪情報, 1992년 11월호, 1-9면,

193-199면 참조.

193)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7호, 총 4장 31개조로 구성.

19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8호, 총 7장 43개조로 구성,

19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6호, 총 8장 57개조로 구셩.

196). 이 들 법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民초平和統-請聞含議 事務處, 4b韓 fl國)<投資關聯法 解脫,

1993
,

16-25면 참조.

137)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0호, 총 6장 42개조로 구성.

128)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2호, 총 5장 32개조로 구성,

199) 한겨레신문, 1993년 11월 27일 2면.

2卽 ) 정무원 결정 제75호, 총 21개조로 구성.

201) 정무원 결정 제80호, 총8장 48개조로 구성.

202) 정무원 결정 제9호, 총 8장 79개조로 구성,

203) 
「자유경제무악지대 외국인출입규정, ,

r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

「외국투자기업 및 쇠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은 平+[1問凰硏究所, 統-問還硏究, 제6권 1호(1994년 억름호)의 부록에 全條文이 소개되어

있다,

204 ) 정무원 결정 제8호, 총 30개조로 구성.

205) 이들 법령의 입법과毛과 헌황에 대한 출처는 場鍾庫, 북한법(서울 : 博英趾, 1993) 統-院, 월간 북

한동寺, IS93년 1월호에서 12월호 까지 : 북한연구소, 북한, 3월 4월 5월 7월호 : 東夏H報, 1994년 1월

21일 5면 : 한국일보, 1994년 5월 28일 7면에서 인용하였다,

206)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총5장 42조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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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1992년 이후에 제정 또는 게정된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런법은 상딩·히 많다. 그러

니. 이 언구에서는 외 f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데 t ]심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는 ['
합엉법

」 ,

l' 외국인투자빕, , 「합작법.l ,

「외국인기업법」 ,

[자유경제무역지q]법] ,

「' 외경제계약

법」 에 대하어 그 주요내용파 분제졈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3절 外國)Q,投資關1[緣法의 體系

북한은 社合主義1yJ 計劃經濟208)에 헤당하기 떼문에 기본 으로는 데외경제징체은 기본적으

로 페쇄적이다. 그러나 1992넌 憲法改표時 제37조를 신설하여 대외경제개빙·정첵의 憲法的 根據

를 마런하玆다.209) 즉 新憲'法 제37조에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의 法)%, 또는 개

인들파의 기업합엉과 합작을 징·리한다고 규징하고, 이 規定을 근거로 하여 씨,國)l%,의 投資와 콴

린이 있는 외국인투자관린법吾을 제정하였다.

사최주의 국가인 북한의 빕체게를 우리니·라 빕체게와 비교하는 것은 정확할 수는 餓지만, 이

들 외국인투자관련빕을 法體系1h시켜보면, 헌11규정 제37조가 最上位規定이고, 끼,國)%b投資·法은

대외경제게방의 헥심 내용인 외국인투자에 관한 일번·윈칙과 기본질서에 데한 총칙적인 규정
' 

을 두고 있는 基本'法이라고 볼 수 있다.210) 즉 
r 까國)<投資法) 은 까國)Q의 북한투자외- 관런

된 총체직인 규정을 담고 있어 가장 기본이 피는 법이라 볼 수 있다, 이 빕의 T位法的 性格을

지닌 깃으로 r 다r國)6%,企業·法3 ,

l'合營法] , 「슴fh法.l 등이 있고, 앞에서 언骨한 니-l+1지 법렁

들은 0 부수법렁으로서의 성격을 갓는디-,211) 즉 
r 깨國)%T企業法] ,

「슴營法」 ,

l'습作法」 은 긱·

x]· If인기업, 합엉기엄, 힙작기업의 실 ],운영,헤산 및 분 헤질 등을 규정하고 91는 T位法이

리· 할 수 있다. 따리·서 이러한 법들의 규정과 외국인투자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법

이 상위밥으로서 우선적으로 적융되는 효파를 깆·는다,

제3장 아國)IV投資關聯法의 內容과 閏題點
51b韓의 사國/%,投資關聯·法들은 앞에서 살퍼본 바외. 같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데 헥심적인 법이라고 한 수 있는 C까園)%JX資法] ,

r 合營法」 ,

「「yrnf-國)IIJh業法., ,

l'슴作·%l ,

C 由經濟貿易地曹法」 ,

「「對까經濟契約法」 에 대하이 그 주요내

. I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도

207) 최고 J민희의 )g·섣회의 결정, 총5징· 52개조로 31싱,

208) 北韓의 -祈憲法 제20조와 제34조 71·조,

209) 權五乘, 
'되b韓의 

Ff-國)%J受資關係法", t韓硏究, 제4권 4호(大한硏究所, 1%3
, 겨울), 100%닌! 亭啓滿, 잎'

의 骨, 263 ,

210) 徐憲濟, 通1菌問題외· 法(시물: 單谷出版社, 1295), 412먼.

21 1) 李뱀滿, 
" 

최근의 뮤한 까國)%;投資關聯法", Clh韓硏究, 제571 3호(大陸硏究所, 1994, 가-紀, 178-1791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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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문제점을 고찰한다. .

w

제1절 까國人投責法

U 開放政策의 方向과 目約

외국인 투자법은 합영, 합작, 단독투자 둥 북한에서의 외국인투자 전반을 규율하고 외국인 平

자기업의 설립,운영에 관한 일반원칙과 질서를 포팔적으로 규정하는 基卒·法 내지 - 안法의 성

격을 갖는다.212) 이와 같이 까國)%,投資에 관한 -般法的인 性格을 갖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북한의 기본적 정책방향을 同法 제1조애서 표명하고 있다. 즉 세계 각국과

경제협조를 확대 · 발전시키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하고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

에 따라 외국투자가들이 북한의 영역안에서 투자하는 것을 국가가 장려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의 천명을 통하여 동법의 제정목적을 간접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1.2 3「i-國)l,投資企業의 類墮

외국인투자법의 목적은 외국투자가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섣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

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데 있다(동법 제2조), 이 법에서 말하는 yF國投資家란 북한

의 영역 안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을 말하며, 까國投資企業이란 외국투자가가 북

한의 영역 안에 북한측과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단독으로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따

라서 이 법에 의하여 북한에서 가능한 까國)Q,授寶企業의 조적형태는 슴營企業, 습作企業 그리

고 )1-國)[,企業의 세 가지이고(제2조), 기업형태에 따라 기업의 설립절차를 달리하고 있다.213) 合

營企業이란 북한측 투자가와 외국측의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몫

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하며, 合營'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며, 이는 전형적인 조인

트 벤처(io vertture)에 해당하는 것이다,214) 습+h企業이란 북한측의 투자가와 외국측의 투자가

가 공동으로 투자하지만 생산과 경영은 북한측이 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 투자몫을 상환

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하며(동 제2조 및 합작법 제2조), 쇼作法의 적용을 받는다. 합

영기업과 합작기업이 기본적으로 다른 점은 외국투자가가 경영에 직접 참가할 수 있는가의 여

부이다.

그리고 까國)<企業이란 외국인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

하며(동법 제2조 및 외국인기업법 제2조), 外國)Ik企業·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의

212) 諸處鑛, 
+t북한의 

외국안투자관련 법령 분석 및 평가," 統-硏究論蒙, 제2권 제1호(민족통일연구원,

1993), 205면,

213) 통일원,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절차, 1995
,

93면.

214) 徐憲濟, 앞의 책, 4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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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투자는 합작기업이나 합잉기업을 북한의 전지%1 서 설립한 수 있는 것파는 달리 自由劃(iA

貿易地帝內에서만 설립이 가능하기 때 에( 3조) 혠재로서는 羅律.先降自1-1)貿易地帝에서만 외

국인기71이 설림 · 깅쳔촬동을 管 수 있다.

힙A기71은 공동平지·,공동경영 lg·식으로 조직되고 이윤베분과 손실부답은 持分에 따르고, 힙·

작기입은 공동투지.,북한딘-독경영 빙'식으로 조직되고 이윤배분은 게약에 따르고 손실은 북한이

부딤-하는 기입헝테이디·. 외국인기업은 외2투지·가측의 단독平자,p-독경엉방식으로 조직되고 이

7과 손실부담은 1적으로 외국인투자가측에계 있는 기7]힝테이다.215)

1.3 投資의 t.懼 및 投資地域

북한 영역 안에 투자할 수 있는 주체는 외국의 기관, 회사, 기입소, 개인 및 기타 징제조직이

고 북한의 영익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들도 이 범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제5조),216) 이

기서 북한의 엉역 뷔페 거주하는 조선(포들이란 제일동포를 중심으로 한 親北韓系 海깨同胞

1만 아니라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조초1동포, 즉 한국인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며기진디-,217> 그

리고 힙·엉기업이나 힙·작기업의 실7],운엉지%F 북한의 전지역에서 가능하니. 외<·f인기입은 자

A-겪제무역지대인 나진-신봉내에서만 가능하다( 3조).

1,4 投壹部[벼과 投資僅替裕置

외국투자가의 投資 l]門은 공71, 농71, d실, 운수, 체신, 과학, 기술, 관광, 유통, 급융 동을 비

롯한 어리 부문에 걸허 비교적 광 ]위하게 인정하고 있다(제6조). 그러L}. t/1족경제의 발전파 국

가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겅제기술적으로 낙후된 부문이q. 환린오염유발산업에 대한 투자는 d

지하기나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특히 칩단기술을 포힘·한 헌대적 기술과 국 시장에서

깅$력이 높은 제풉을 샘]산하는 부문, 자원게발 및 하부구조 긴설부7, 과학인구 및 기술개빌부

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2-1하는 정을 두고 있고(제7고), 이러한 투자장러부문에 투자하어

설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히·이 소득세를 비旻한 어리 가지 세금의 김·면, 유리한 토지사용 조

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인 제공 동과 같은 우데틀 하고 있다(제8조),

O-리고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 싣립한 외3(인平지.기업은 關稅 및 IVff북稅 동에시 特惠的인 經

營活動을 보장하고 있는데, %한이 특벌히 징한 품목 이외에는 수출31물자에 대하여 관세를 부

m m m 5

215) 김- - &, 
" 

북한의 무자게방조치 분셕," 1要國際問題崇][(까r交安保硏究院, 1993), 15떤 칩·조.

21 아 북한에 투자할 수있는 t體에 外범)v 寄만이 아니고 
' 

북한의 영역 다에 기주히.는 조신동포들'도 Al

힐·시키고 있는 %各 외국3]투지·법 이외에도 合作法 제5조, 까國)<,企業法 제3)조 自111經濟貿易地帶法

제7조 2이 있다.

217 ) 根儒庫, 
"北韓'法의 

最近 動向파 特徵", 40韓硏究, 제RI 4호(犬陸硏究所, 1993, 거-紀, 2017)i 權표擊,
'지C韓의 

y(-國댜W資關係法", 北韓硏究, 제4trl 4호(大陸硏究所, 1993
, 기울), 1022; 徐憲濟, 잎·의 첵, 413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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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지 않고, 생산부문에서 이윤이 발생하는 해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범위내에서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고, 결간이윤에 대한 소득세율은

다른 지역에서 25%에 비해 14%로 낮는 등의 特嘉를 보장하고 있다(제9조). 또한 자유경제무역

지대내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그 운영을 위하여 입출국하는 외국투자가들의 手續節次와 方法을

간편화하고 있다(제10조).218)

1.5 投資의 係護

북한은 그들의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고

하고 있다(제4조), 또한 외국인투자기엽과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한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수용하

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다만 국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를 국유화하거나 수용하는 경우에

는 해당한 補慣을 하도록 되어 있다(제19조). 원칙적으로 국유화를 금지한 이 규정은 투자환경

흘 개선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외국투자가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항법적 이윤과 기타 수입,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

산은 북한의 Ffk貸管理法의 규정에 따라 國%II로 送순할 수 있도록 한고 있다(제20조).

1.6 Ffb國)%J貴資企業의 權利와 義務

외국투자가는 貸警財産 · 現物財産 · 知的財産權 둥 상당히 광범위하게 有形 · 無形寶産의 投

資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이들 투자하는 재산 및 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해당시

기의 국제시장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제12조).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은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 지사, 대표부,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자회사(새끼회사)

를 설 할 수 있으며(제13조), 북한 영 안에 설립한 의국인투자기업은 북한의 
·法/%,으로 

되지

만 북한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사, 대표부, 줄장소는 북한의 법인으로 되지 않는

다(제14조).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설립에 펼요한 토지는 최고 50년까지 賃貨하여 주는

데.319) 임대하여 준 토지는 임대받은 기간 안에 해당기관의 승인하에 이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제15조).

그리고 외국투자가는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의 영역 안에 再投資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재투자분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았다(제18조),

또한 북한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외국투자가와 합의

없이 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제21조).

團 團 團 V 

團 團

218) 기업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 직접 웝국하는 외국인투자가에게는 無査讓章]度

를 실시하고 있다(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저]41조).

219) 이와 같이 토지 임대기간을 
' 50년까지' 보장한 것은 중국의 천전공단, 러시아의 나호트카 경제특구

의 경우와 동일한 것이다(諸成錦, 앞의 
"

북한의 외국인투자콴련 법령 분석 및 평가," 208면),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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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펀, 외국인투자기업에 펄요한 勞動7J은 원칙적으로 북한사람을 체용하여야 하고, 이 겅우

헤당노동기관과 게약을 懷고 그에 따라 採用 · 解屬하어야 한다(제16조), 그리고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입은 북한의 해당법에 띠·라 소득세, 거레세,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17조).

1.7 紛爭解'決

%f인투자이. 관런하이 당사자간에 의건차이가 나타난 경우 일치·적으로 협의의 방법으로 헤

결하고, 협의의 l-M·빕으로 헤결할 수 없는 분 은 북한의 裁判機關 T는 仲裁機關에서 해당절차

에 따라 심의 · 헤결하거나 쌍방의 합의에 따리· 제3국의 중재기관220)을 통헤서도 해결할 수 있

도 록 하고 있다(제22조).

1.8 問題點

외국인투자법은 북한의 대외겅제개방과.관런한 기본법이다, 그런데 사회주의국가의 법률들에

서 원번·적으로 공통되는 현상인 규정의 추상성이 외국인투자법에도 나티·나고 있디.. 따라서

내용이 불분명한 규정들이 존제한다, 앞으로 보다 셰부직인 기준이 마런되지 임'을 경우 북한의

지-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있는 -]7-정들이 
다수 존제한다,

내표적인 例旦 북한의 영억 인페 투자할 수 있는 주체로 
'

공화국 잉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

선동포들'이라는 애매한 표헌을 사용하고 있기 떼문에 공촤국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보느니페 따

라 한국기업이 투자주체에서 베제필 가능성이 남아 있다, 또 투자가 3지되거나 제한되는 대싱·

을 
' 

민족겅제밥전과 니·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내상'이라는 불화정적인 표헌읍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하는 재산 및 재산권의 가치 펑가에 있어서도 펑가의 기준이나 빙·빕에 대한 구체

직인 규정이 없어 분 의 여지가 있다.221) 즉 북한은 토지, 시설 및 설비 둥을 곽대평가하리 할

것이고, IS·대로 우리측 기업의 지적제산권 또는 가술 데하여 곽소평가할 가는성이 있기 떼문

이디·. 또 투자하는 재산과 제산권의 가치는 국제시장가격을 기초로 하어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

히·여 결정한다고 규-징하고 있는데, 이 5'l'제시장가격이란 구체적으로 무잇을 뜻하는지 또는 O-1

디를 기준으로 결정되는지도 분껑치 每'다.222}

외국인平자기엄은 북한의 노 동럭을 체各하여야 하는데, 이것도 북한 노 동력을 직접 고 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헤담 노 동럭알신기핀·파 계약을 멧고 그에 따라 체용하거나 헤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북한당국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북한인과의 勤勞契約關係에 介入하는 것을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r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220) 분젱해길음 위한 %재기관에 관하이 A作法 제21조외. %-國)%,企業法 제31조, O-리고 合營法 제47조

에도 7r정하고 있- - 니- 前者의 두 14은 ' 제33'의 중 기관'이라고 밍시히·지 않고 단순히 i

중제기$·'이

라고민- 되어 있어 그 짓이 북한 인·에 았는 중제기권·.을 낄'하는 깃인지 북한 이외의 제3국의 중재기71·을

의미히.+:< 것인지 1(명叫지 않'디·.

221 ) 중-:·'[의 경- 제3지·에게 핑가를 의뢰하는 깃이 가능히-도록 되이 있다(i急憲濟, 잎'9·l 첵, 4141펜).

222 ) 2成錦, 옆·의 
"

1·f$l·의 7'l·인平지.괸-린 범링 ]f석 및 핑겨," 209민.



J

259

강화시키고 있다.223) .

&A이 해외에 투자함에 있어서 資卒輸)[,國의 國有化惜置를 금지하는 장치는 투자가의 입장

에서 중요한 제도이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은 원칙적으로 國有化를 금지하고 있으나 
4 

불가피

한 사정'이 있을 경우 國有化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판단에 있어서 북한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

지가 있다.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외국인투자기업과 db韓의 企業 또는 4h韓當局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해결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의 하나이다,224)

제2절 合營法

2.1 合營法의 基本

합영법은 북한과 세계 여러나라들 사이의 경제 · 기술협력과 교 류를 확대 . 발전시키는데 이

바지하고자 만든 법이다(동 제1조). 합영기업의 설립 · 운영의 당사자를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

체와 외국의 법인 또는 개인 그리고 북한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 동포들로 규정하고 있다(제2

조). 합영대상은 과학기술, 공업, 건설, 운수를 비롯한 여러 분야이고 특히 첨단기술을 포함한

현대적 기술을 도입하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하부구조 건

설대상,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대상들에 대한 합영을 장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3조), 이

러한 장려대상 합영기업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이용 조건의 제공과 같은 우대조치를 한다

(제7조). 합영기업은 해당 등록기간에 등록한 날로 부터 북한의 법인으로 되고(제6조), 합영당사

자들은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으며(제5조), 합영기

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건 채무는 자기 출자액 안에서만 책임을 진다(제4조). 즉 합영기업은

유한책임회사의 기업형태라고 볼 수 있다.

2.2 合普企業의 創設

합영당사자들, 즉 합영을 하려는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가는 관계기관과 협의

하고 합영계약을 맺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기업의 기본규

약, 계약서 사본 경제기술 타산서 같은 서류를 첨부한 합영기업창설 신청문건을 제출하고, 당해

기관은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안에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9조). 합영기업은 기업창설이 승인된 낳로부터 30일 안에 도(직할시)행정경제위원회 또

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등록하여야 하고5225) 등록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기업 소재지의

223) 통일원, 통일속보, 제92-11호, 1992
,

12
,

10면.

224 ) 徐憲濟, 앞의 책, 426면.

225) 기업을 등록한 낳이 합영기업의 창설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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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기관에 세무동록을 해야 한디·(제10조),

합영담사자는 출자%을 합·의하여 정하고(제11조), 정혜진 기간 안에 출지.하이야 하고 (제14

조), 자기의 출자A(을 싱-속할 수 있으며 제3지·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제12조), 출자는 화페재산,

헌물재산과 지적제산권, 기술, 토지이용권 건·은 것으로 管 수 있디(제11조), 합엉기업의 등록지.

본은 투지·7·모에 따리· 총투자액의 30% 내지 70% 이상되어야 하고, 등록자$올 늘리는 경우는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과 합의하고 빈경동록을 하면 가능하지만 둥록자본은 줄일 수는 입다

(제15조).226) 합영기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언어 북한 또는 외국에 지사를 설치할

수 있다(제13조).

2.3 合·歸企業의 機構와 經營植動

합엉기업의 기관은 최고의질기관인 이사최(제16조)와 책임자, 부첵임자, 제정부기성윈(제18

조), 제징검열원(제19조)이 있다. 우리나라'기업빔에서 최사의 기관과 용어가 다른 기관이 대부

분이나 무와 권한各 유사하게 언겯한 수 있을 짓이다. 理事合는 최고의결기관으로 합영기업

의 기본규약을 수정 · 보충하거나 합엉기업의 발전대책, 젼영활동 허, 길산파 분베, 책71자.부

책임지.,제정검열원의 임떵 및 헤임파 같은 중요한 문제를 토의 · 칠정한다(제17조), 첵임자는 자

기사업에 대하이 이사회 잎·에 첵임을 지고(제18조), 재정검열원은 기업의 겅영촬동은 일상리으

로 검열曾 쭈9한이 있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이사최 앞에 책임을 진다(제19조).

합엉기업은 기본규약, 이사회의 겯정에 따라 관리.운엉한다(제20조). 함영기엄은 정무원 대외

겅제기관 또는 자 - 징제무억지대 당국이 발급하는 영입허가骨서를 가져야 영업촬동·완 
'할 

수 있

다(제22조). 또한 管잉기업은 정헤진 기간안에 언간 물자구frel 및 판매게픽을 헤딩·기관에 제출하

띤 경엉촬동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 영익안에서 구H]하거나 생산한 제풉을 북한 잉역안에 펄· 수

있고(제23조), 반출입 승인민·合 얻어 겅엉촬동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거나 셍산한 제풉을 수출

할 수 있다(제24조). 합잉기입은 %인된 업骨1id위에서 경엉활동을 혜야 하고 업骨.읍 피.데하거Ll

번경하리는 겅우 정무원 대외경제기판 또는 자-H 경제무억지대 당국의 숭인을 빌·아야 한다(제25

1). 노 동력은 북한의 <L동빕과 외국투자기업에 적 - 되는 V 동규징227)에 따라 관리 . 이용히]야

하고 (제27조), 종%원은 원칙z]으로 북한사람이어야 한다(제26조). 이들 종입윈들은 직업 ·w

조직음 내세울 수 있으며, 합영기%은 직71동t']r조직의

� 

촬동조긴合 보장하이야 한다( 32조),

힙-엉기입은 북한의 은弔에 Ii)자리(計座)를 두어이· 하고 외화관리기관과 합의하o]] 외Of·의 은

團 團 a 團 f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q 

團

22h) 지.본의 간소불 
' 

2하지 암논 억러%1 
-g·정E 외국투자가吾에게 볼리한 짓으로 핑가된다(衰健'%IlL

"

Al·한의 까資法令의 慧備에 띠‥른 7리의 험t投資1]%策 면·향51, 輸銀調査月報, 12권 3%, 1993, 
'3, 

27

삔).

227) 「외-];[인투자기71 로동규정 , 이 1993닌 12월 30안 정·부원 길징 제60호V 제정되91다, 이 노 동d.징

은 ) FIll問題[11究所, 統-問題硏究, 제671 1호, 1백41이름, 부록 274-2801)l 7]·고.



행에 돈자리를 둘 수 있고(제28조), 필요한 자금올 북한 또는 외국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고

(제29조), 보험을 들려고 管 경우 북한 보험에 들어야 한다(제30조).

2.4 슴營企業의 ·決算과 
分配

합영기업은 해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경영활동을 결산하여야 한다. 결산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고 다음 해 2월 안에 결산하여야 한다(제33조). 결샨은 총수입에서 원가228)와

기타 경비를 공제하고 결산이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제34조), 그리고 결손된 자금을 보충

하고 등록자금을 확대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예비기금으로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한 금액이 될

때까지 해마다 얻은 결산이윤의 5%를 적립해야 한다(제35조). 이와 같은 예비기금 이외에 생산

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과 같은 필요한 기금

을 조성하여야 한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이용대상과 범위는 이사회에서 토의,결정한다(제36

조), 합영기업은 결산문건에 대하여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고 이사회에서 비준을 한 다음 이윤

을 분배하는데, 이윤분배는 결산이윤에서 소득세와 예비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기금을 공제한

다음 합영당사자들의 출자몫에 따라 나눈다(제37조). 합영기업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소득

세는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일정한 기간 감면받을 수 있고(제38조), 4년간 연속으로 전년도의

손실에 대해 당해년도의 결산이윤에서 보전할 수 있다(제39조). 의국측 합영당사자는 분배받은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고(제41조), 기업운영에서 얻은 이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분배

받은 자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제42조).

2.5 合營쇼業의 解散과 紛爭解決

합영기업은 存續期間의 滿7, 支拂能力의 喪失, - 方當事者의 契約義務 不履行, 自然災害 등

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解散된다(제43조).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理事合에서 토의.결정하고 기업창섣을 승인해 주었던 기관의 허가 또는 재판소의 판

결에 따라 해산할 수 았다. 前者의 허가로 해산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後者의 판결에 따라 해

산되는 경우에는 재판소가 淸算/k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한다, 청산위원회는 합영기업

의 모든 거래엽무를 종결하고 청산을 끌낸 다음 10일 안에 기업등록 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제

44조).

그리고 합영기업의 존속기간229)을 연장하려는 졍우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이사회에서

228) 원가에는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노력비(인건비), 감가상각비, 물자구입비, 기업관리비, 보

험료, 판매비 등을 포함한다(동법 제34조).

229) 존속기간의 계산은 도(직할시)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기업을 등룩한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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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결정한 후 기업설립을 숭인한 기관의 존속기간 연장승인을 반도록 하고 있다(제45조),

합잉기업은 행정기관의 지시 또는 행정기관일군의 행위에 대헤 의긴이 9)을 경우 헤딩· 윗기

관에 신소칭원을 할 수 있다(제46조). 管잉과 괸·린한 의진의 다툼은 힙의의 방법으로 해길하고,
'헙의의 

빙'법으로 해결할 수 릴을 겅우에는 dC韓의 裁判機關 또는 쑈裁機關에 XI]기하여 헤결하

며 第피圍의 仲裁機關에 제기하이 헤결하는 깃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7조).

2.6 問題點

해외투지.가骨 입장에서 보번 날은 문제를 얀고 있었던 1984년에 제징된 合營法230)에 비하면

1994에 계정된 합영71의 내용은 상당히 보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정된 합엉법에 의하

여 그 동안 에메모호하었던 남한의 기업이L]. 개인이 합·영딩·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어전히 문제집이 존제하고 있다, 북한 힙·영법은 합잉회사를 유한책임회사라고

규징하고 있는 북한은 회사라는 실체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合敎法이라는 깃이 없기 때문

에 骨엉회사의 빕적 지위가 모호하다, 또한 합영기입에는 출자지분에 따라 구성되는 lrh員總含

가 없기 떼문에 합영리싱· 법적 수임관계가 없는 이사최가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 되는 법

리상으로 어섹한 1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출자 및 기업지분에 대헤서는 契約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기업에 내한 소유권을 물권적 권리가 아닌 채권직 수준으로 진락시키는 질파를 가

지오고 있다,E31)

그리고 出資의 빙식이나 펑가에 있어서 북한이 자의직인 핀·]단을 曾 가능성이 높기 떼문에 게

약상으로 부실출자를 방지管 데책을 세워야 하고, 骨엉당시.자기· 합의하어 중립지인 제3국의 기

관이 공평하고 합리직인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펑기·하게 위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이· 할

것이다.

힙·영빕상 가잉기업의 종업원은 -쥐한 사랍으로 채용하여야 하는데, 용 및 헤고시에는 북한

딩·국과 합의하에 하여야 하므로 합잉기업이 자율A으로 근로괸·계를 헝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T

정이 존제하고 있디·.332) 또한 힘·엉기업의 종업윈듭은 직업동맹을 겯성할 수 있고, 힙·영기업은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w 

團

w 醉 w

230) 게정되 이전의 1984%/l,에 제징된 
'힙시뱁의 

꾼·제접 헤시는 
·法刺處 

編曹, Ih韓의 슘營·法制(시-皇·;한

국1[] 인구원, 1092), 225-245민! 諸成錦, 影]1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硏究(서울:民族統-硏究院,
1993), 

'34-36면: 
申京秀, 

" 

북한합영11의 W7]-직 비)$·," 統-·'韓國, 통 l 제12호, 1984, 56-65닌 참조.

231) 法制處 編著, :IU韓의 合營法制, 227민.

232) 사-1지.와 노 동자의 자유로운 게약에 의하억 ·근로관 가 힝섬되는 자본주의 시장정제체제외.는 딘·리

북한내에는 자유로운 ]- 
- 로게약의 제결을 전제로 히·는 노 동시장이 존제하지 鶴'으므로 3로의 공근과

수요에 /(%·한 정보에 접근하기 이렵고, 완고한 사최주의 게획경제롤 싣시하고 있는 di[한은 직장배치제
도를 체어하고 있이, 직업선텍·은 국가01] 의句 이7이지고 인단 취입한 후 임의로 지장을 命긴디.는 d

은 불가능하다, 따리-시 
'%l'영기입이 

사한 811을 싱·대로 자유로운 LL로게약을 체길히.는 깃은 원초적으

로 불가능한 인이니-고 볼 수 있디·(法制處 編著, 위의 피, 235-238민 취·조).



263

직엽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勞動組合과 職業同盟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직엽동맹은 형식상 노 동자들의 자발적 조직체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북한 노 동당의 하부조직이다. 만약 북한 노 동당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직업동맹을 동원하여 합영사업을 방해한다면 투자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제3졀 外國)v企業法

3.1 yf-國)l%,企業法의 基本

외국인기업법은 북한이 세계 각국과 경제관계를 확개.발전시키걱 위하여 나진.선봉지대의 자

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 외국의 법인과 개인들이 외국인기업을 창설.운영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

하여 제정한 법이다(동법 제1조). 여기서 외국인기업이란 외국의 법인과 개인이 기업의 설립에

펄요한 資本의 全部를 투자하여 창설한 기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 獨自的으로 經營活

動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제2조). 까國)s,企業은 국가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전자.자동차,기

계제쟉.식품가공. 피복가공.일용품 공업, 운수 및 봉사 등 비교적 광범위한 분야에서 설립.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그러나 북한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은 창설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동조 후단). 북한 당국은 외국인투자가를 법적으로 보호하

지만(제4조), 외국투자가는 북한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인민경제의

발전에 저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제5조). 외국인기업의 설립주체에 공화국영역 밖

에 거주하고 있는 조 선동포들도 포함하고 있다(제6조),

3.2 아國)v企業의 創設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외국인투자가는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를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 
'

제출하여야 하고(제7조)/33) 정무원의 대외경제기관은 접수한 낳로부터 80일 안에 숭인하거나

부겯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8조). 기업창설이 숭인되면 30일 안에 소재지의 도(직할시)행정

경제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 등록일이 외국인기업의 設프B이 된다. 그리고 등록일로부터

20일 안에 소재지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제9조).

외국투자가는 승인받은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에 지적된 기간 내에 투자하여야 하고(제12조),

정무원의 대외경제기관은 외국투자가가 정당한 이유없이 투자 기간 안에 투자하지 앙을 경우

이미 승인한 외국인기업창설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3조).

의국인기엄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얻어 북한내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대표부, 출

장소를 설립하거나 새끼회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제10조).

m m m

233) 펴국인기업창설신첨서를 제출할 때 기업의 규약, 제기술타산서, 투자가의 자금신용확인서를 비롯

하여 심의비준에 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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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싸國)%,企業의 經督植動

외국인기업의 겅엉활동은 정무윈 대외경제기관이 숭인한 기업의 규약 범위 안에서 진*1하어

야 하고(제14조), 기업을 등록한 도(직할시)행정경제위원최에 生産과 輸노入計劃을 제출하어야

한다(제15조). 경영촬동에 필요한 불자를 북한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외국으로 부터 수입할 수

도 있으fr], )W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도 있고 북한에 팔 수도 있으나(제16조), 원료 및 자재를 북

한에시 구입하거Ll 생산한 제품을 북한에서 판매힐· 정우에는 북한의 해틴·무역기관을 통하5도목

하고 있다(제17조). 자리(計座)는 웡칙적으로 북한의 貿易 財 에 두0-1야 하나 외환관리기관과

의 합의하에 북한의 다른 은헹이q. 외국의 은51에 돈자리를 두는 깃을 허용하고 있다(제18조).

또한 외국인기업은기업 소제지내에 재정부기문건을 두도록 하고 있다(제19조), 또한 정무원 데

외경제기관과 제정기관에 외국인 기업의 투자 및 세무정형을 겁얼.김독骨 수 있는 권한을 부어

하고 있다(제27조).

외국인기입은 근로지·를 기업소재지의 노 동알선기괸·과 맺은 게약에 따라 북한시·람·을 체용하

어야 하어 해고할 수도 입다- 다른 나라의 기술지·, 기능공을 재各하려고 힐· 겅.으에논 정무윈 대

외경제기관과 합의하어야 한다(제20조). yE園)%,企業의 종업원들은 職業祠還組織을 칠성할 수 있

으머, 외국인기업은 職業同盟組織의 쉼·동조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이러한 직업동1]r조적은

� 

북

한의 노 동빕규에 따라 종업원들의 5&1리외- 이익合 보호하미 외국인기업과 노 동조긴의 보장과 관

련한 게약을 戒고 CI 이행을 감독한다( 21조),

까國)Il,企業이 보험에 들려고 할 경우에는 북한의 보험에 가입하이야 하고(제23조), 오]국인기

업은 윈칙적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稅金을 물어야 하니., 셍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骨자를 수

입하거나 Ai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에는 그에 데한 關稅를 免除1완t다(제25조).

외국인기입은 登錄資卒을 늘릴 수는 있어도 줄일 수는 似고, 둥록자본을 타인에게 讓渡하고

지· 힐' 경우에는 정무윈 대외경제기관의 숭인을 반아야 한다(제26조), 외可인기업은 기업운영에

서 얻은 合法的 利潤各 제투자할 수 있으며, 國外로 送金할 수도 있다(제22조).

3.4 y님圍)Ik企業의 解.散, 淸算 및 紛爭解決

윈칙적으로 외국인기업은 承證,된 存續期間이 끝나면 解散되지만 존속기간이 끝나기 前에 기

3을 헤선·하리고 하거니- 21 기간을 인장하리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1일

아야 한다(제28조). 21리고 정무윈 대외깅제기괸·음 비롯한 헤딩·기관은 외국인기업이나 외국인두

자가가 외국인기업%을 위1$-한 겅우 그 징상애 따라 기업을 다1IL 또는 解散시키거Ll. 罰金을 賦

課할 수 있디·C%l)29조).

<·r인기%이 破産 또는 解'散된 겅우에 기입을 등록한 도(직할시)행정겅제위원회에 破産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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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解散登錄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기업의 殘餘財産은 淸算節次가 끝날 때까지는 마음대

로 처리해서는 안된다(제30조).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분쟁은 일차적으로 분쟁당사자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협의되지 않

으면 북한의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도록 하고 있다(제31조).

3.5 問題點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한 나진.선봉지역에 설립,운영이 가능항 외국인기업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는 외국인기업법 역시 기본적으로 법률용어나 법리가 불명확 점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합영법에서 지적되였던 문제점들도 거의 유사하게 발생할 여지를 나고

있는 점도 지적 될 수 있다.234) 
"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제3

조) 및 
" 

인민경제발전에 저해를 주는 행위"(제5조) 등의 표현은 매우 추상적으로 북한당국에 의

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 외국인투자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기업의 창설을 아직까지 平자여毛이 취약한 나진.선봉지역의 자우경제무역지대로 한정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가가 단독투자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진다. 나진.선봉지

역에는 우선 기업의 해외투자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공항, 항만, 전력, 통신 및 용수 등 사회기

반시설이 거의 없다)35) 따라서 북한의 의욕 만큼 매력적이지는 않다.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위하여 셜치한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설립.운영할 수

있는 의국인기업이 북한당국으로 부터 設立에서 解救·淸算에 이르기까지 干涉 내지 統制를 강

하게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들은 외국인투자가의 투자를 위축시킬 뿐만아니라 그 자유로운 경

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이는 외국자본, 특히 서방자본을 유치하여 정치체제의 위협을 받지

않고서도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할려는 의도가 용두사미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그리고 분쟁해결기관에 있어서도 외국인투자볍이나 합영법에서와는 달리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만을 규정하고 있어, 제3국의 중재기관에 분쟁해결을 부탁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모호하게 되어 있다.

제4절 合作法

4,1 合+h法의 基本

234) 職業同盟組織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 및 외국인기업의 滅資觀뇨 규정 등

235) 북한이 1991넌 12월 나진-선-9겨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는 하였으나 5년째 되는 최근의 현환

을 보더라도 현지는 아무것도 건설되지 않은 채 논밭과 허허벌판昏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나진.선봉거

리에서 소달구지를 흔히 볼 수 있고 대부분 폭이 좁은 비포장도로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고, 대규

모 공단조성을 위한 도로건설과 같은 공사는 커녕 소규모 공사장도 찾아 볼 수 엾었다고 한다(동아일

보, 199S
,

8월 4 일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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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빕은 북한파 세계 어러나라들 사이에 經濟協)0과 拔術交流를 擴大 . 發展시키기 위하어

제정한 빕으로서, 합작기업의 조 직과 설립, 겅영苟·동, 겯산, 분毛해결 등에 관하이 7-정하고 있

다, 합작기업이란 북한측 투자가와 외국투자가들이 공동으로 투자하지만 그 경엉권은 북한측이

기·지고5236> 외국투자가는 합작게약조d에 i l·라 平자%을 상毛·받거나 이윤을 분베하는 기업을

말한다(동법 제2조). 합작의 대상부문은 수출할 수 있는 제품, 선진기술이 도입된 제품을 산

하는 부문에 조직하는 짓을 기본으로 하면서 관광, 봉사부문에도 가능하다(제3조). 투자장려부

문은 외외국투자가가 헌대적인 설비와 첨딘·기술을 투자하거나 국제시장에서 경샘력이 높은제

품을 셍산하는 부문이디·(제4조). 힙·작기입의 섣省주체는 합영기업의 설럽주체와 동일하게 북한

의 기관, 기업소, 단체외- 외국의 허인 또는 개인이고, 공화국영역 라에 거주하는 있는 조선동포

들로 규정하고 있다(제5조).

4.2 合1fli企業의 All織과 設立 .

합작기업도 
'힘·영기업의 

섣립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밥작을 하려는 북한측 당사자는 해당

상급기관과 힙의하고 %[측 투자가와 깝작게약을 제길한 다읍 정무원의 대외경제겨관에 슴+y

申請書를 提出하어야 한다(제6조).237> 정무윈의 대외경제기관은 신청서를 집수한 날로부티 50일

안애 이를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질정을 내리야 한다(제7조), 정무원의 데외경제기관으로부터 합

직·기업설립 숭인을 빌-으면 30일 안에 소제지의 도(A할시)헹정경제위원최에 등록하여야 하고

그 동록알이 합작기업의 창설일이 毛디·(제8조).

한빈, 합직'기업의 經營權은 북한측 투자가에 있기 떼문에 합영기1에서91. 깁·은 理톼含 또는

實任者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238> 다반 합직%사자吾은 非當獸的인 共同協議機構를

조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세로운 拔術의 떡入과 品贊의 提高, 再投資를 비롯한 겅영에서 제

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제16조).

그리고 정무원 데외겅제기관으로부터 숭인을 받지 않고서는 처음에 송인된 합작업종을 마음

데로 111징할 수 似다(제9조). 7한 합직·기업 딩-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앙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s·작의 일방당사자기· 자기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잉·도하려고 省· 경우에

는 상대빙·딩·사자의 동의를 얻은 다음 정무웃) 외경제기관의 )인을 반아야 한다(제10조).

42 슈iP企業의 經普后動

m

2i6 ) 외국투자가는 투자민' 하고 셍)산과 직잉휜·동에는 키-이헐- 수 엾기 매문에 투자에 대한 부답이 크다

는 접各 A-의하이이· 한다,

237 ) 힙'직·신청서를 제출할 메 신청서에는 게익·서, 경제기舍티.산서를 미롯한 필요한 문긴을 칩부하어이·
한디..

238) 徐憲濟, 잎'의 책, 4]y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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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외국투자가측의 기술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제3국의 기술자는 정무

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하에 제3국의 기술자를 채용할 수 있다(제11조). 생산과 경영에 필요

한 물자는 국가의 승인하에 수입할 수 있고5239) 생산한 제품을 국가의 승인하에 수출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원금을 상환받거나 +l]潤을 J分配할 때에는 슴作製品으로 하는 것

을 기본으로 하며}240) 쌍방의 합의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제13조), 이윤을 분배

하는 경우에는 법에 정한 稅金을 납부하여야 한다(제18조). 그리고 합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이

나 수입은 상환이나 분배의무를 이행하는데 먼저 쓸 수 있다(제14조). 외국투자가가 합작기업에

서 얻은 합법적 이윤과 기타의 소득은 북한의 외화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國끼-로 送金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제15조).

경영활동에 대한 決算은 月別, 分期別, 61]로 하고 財政簿記決算書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며

財政銀行機關의 監督을 받아야 한다(제17조).

4,4 뜹fE企業의 解散과 紛爭解決

슴+b은 슴+X期間이 終7되면 끝난다(제20조), 또한 합작당사자의 일방이 합작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해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

경제기관의 승인241)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당사자가 진다(제19조). 합작기간이 종료되거나 기간 전에 해산되는 경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며 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제20조). 합작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합작을 계속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6개월 전에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동조).

합작당사자간의 意見蓋異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분쟁이 되는 사건은 북한의 裁슷1]機關

또는 仲裁機關242)에서 심의 · 해결한다(제21조),

4,5 問題點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직형태는 세 가지 종류인데 합작법에

239) 슴營企業과 까國)L企業에 대하여는 生産과 經營活動에 필요한 물자의 수입에 관하여 關稅가 免除

되고 있으나, 슴作企業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다,

240) 이윤분배와 투자에 대한 상환을 합쟉제품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투자가가 製品의 販路

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통일원, 통일속보, 92-11호0992, 11), D-18면).

241) 만약 북한측 당사자가 합작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업을 운영할 수 엾게 되도라도 정무원

대의경제기관이 승인하지 않으면 합좍기업올 해산할 수 없는데, 이는 의국투자가에게 불리하게 작용

할 우려가 었다(權五乘, 
'되h韓의 

Pf-國/%k投資關係法", db韓硏究, 제4권 4호(서울: 大陸硏究所, 1993
, 겨

울), 106먼).

242 )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분쟁을 제3국의 중재기관에 부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이 북한의 재판기

관과 중재기관에서만 심의 해결하도록 하고 있어 분쟁해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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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규율되는 합작기엄은 북한측 투자가기· 경영블 전담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위힘부답이

다른 &직헝테에 비하어 크 다고 꽐 수 있다. 북한 보디- 앞서서 대외겅제게방졍첵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파 비교하이 볼 때, 骨국의 
'管작기업의 

겅우 깅엉권 및 이윤분매 둥이 契伊]에 의헤 省

정되는데 비하이 북한의 합작기업의 경우는 북한측투자가가 경엉을 진담하고 이윤분배에 있어

서도 윈칙적으로 管직·제품으로 
-]f정하고 있기 때旻에, 사설상 외국인투자가측이 ] 핀.매에 따

른 위헙을 부혀-하여야 한다,243)

사회주의국가의 겅우 합작이q· 합영사i]에 담국의 介入,統制가 어느 정도는 볼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매윌 겅잉활동에 관한 겯산서를 헤딩'기관에 제출하어 재정은헹기괸.의 감독을 빌·도

록 하고 있는 지q-친 통 를 가져올 우리가 있다.

제5졀 自由經淸蹟易地帶法

5.1 1 111經濟貿易1t182의 法[SJ lit[1依

함경북도 동해안 최북단 나진.신봉지%의 자유경제므역지대는 사회주의 페 경제체제를 고 수

해온 북한이 시장경제방식을 제한적 범위에서나[l)4 VHC]하려고 실징한 특별구역이다, 이러한 나

진.선봉지역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실하어 효파적으로 관리.운엉하고,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함으로써 외경헙럭과 교 류를 회·대,발정시킬 %직으로 제정한 법이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이

다(동법 1조),244)

자유겅제무역지대는 
J-醉惠的인 貿易파 t繼輸送, 輸出]][IT, 金融, 奉仕地城으로 선포한 북한의

일정한 영역을 말한다(동빕 2조). 이 지억에도 db韓의 主權이 미치며2245) 이 지대에서 졍제무

역촬동을 하는 외국인기업 契 외국인 투자가는 북한이 특별히 수립한 제도와 질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동조). 71런데 까國의 資本과 拔術을 유치하기 위하여 북한사최주의 경제체제가 그대

로 직용되지 替고, 이 법에 의헤 중앙대외경제기관(對싸經濟委員含)와 자유겅제무역지대 당국을

통헤서 開發과 管쁘·運營이 지도된다(제3조). 띠-라서 외국투자가는 이 地管 안에서 기업관리와

깅영방볍을 자유로이 선텍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제5조).

5.2 管1]l{機關의 權眼과 任務

m

243) 諸成錦, 잎'의 
" 

북한의 외3f인 투자관린 법렁 분셕 멀 펑가," 212-213먼 힌조,

244) 북한이 싣치한 나진.선발지억의 겅제븍7의 거시적 징재友과는 외자도압과 고용픽.네, 임금회득, 산

입3t조.국세수지개선 효과 등이 예싱-되고 외국기입진출피. 노 동럭 조달, 인제육성, 섕)산%l.리 등에서 며

시식 효과를 에싱'힘' i 있을 깃이다, 이에 내히·여는 +F貞京, 북한의 經(齊% 鄧, 한<·:·게발·언구원, 1996
,

i23민-181먼 참조.

245) 이러한 규정은 북한이 시장경제방식을 한적인 지역에 도 입하지만 엉토주권의 제한에는 만대한디.
는 기본리인 입장을 l%링을 통헤 제픽·인히·고 었는 깃으로 핑가된다(內까通信, 1卽3넌 2윌 6일,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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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대의 관리기관에는 중앙대외경제기관(대외경제위원회)과 지대당국이 있는

데,346) 중앙대외경제기콴은 자유경제문역지대의 개발과 경제콴리.운영을 위임받은 중앙집행기

관이며 지대당국은 현지집행기관이다(제8조), 지대당국은 행정경제부서들과 외국투자와 관련한

사업을 맡아보는 대외경제부서믈로 구성한다(제11조),

중앙대외경제기관은 1북한의 정책에 기초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경제관리,운영과

관련한 집행대책을 세우고, 恭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제관리.운영사업을 관장하여 지도하고, 卷

총투자액 2천만원 이상의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총투자액 1천만원 이상의 그 밖의 부문에서 투자

대상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권한과 임무가 있다(제9조). 또한 중앙대외경제기관은 지대당국을 통

하여 받은 투자승인신청을 해당투자대상에 따라 판계기관들과 합의한 후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대당국에 통보해 준다(제10조).

이에 비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운영사업을 조직집행하는 지대 당국은 T

주민행정, 도시경영 등을 비롯한 행정경제사업 실시, 卷사회질서유지, 인신과 재산 보호, 倦지대

의 계발계획을 작성.선전.집행, m모든 투자신청 접수,247) 6기업등록과 영업허가, 卷平자가의

노 동력채용의 지원, 토지와 건물의 임대 또는 양도, 卷건물.구축물,작업장의 건설 및 개건에

대한 직.간접인 봉사제공, 卷기타 지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고 관리.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권한과 임무가 있다(제12조). 그리고 지대당국은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할 근

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인재양성기금을 설립하고 양성기관을 운영하고(제

15조), 지대당국의 대표, 해당기관, 기업소 대표 및 외국투자기업대표로 지대의 개발과 관리,운

영사엽을 협의.협조하는 자문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제16조).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은 외국인투자가의의 투자신청을 접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데5248) 1국가의 안전과 주민의 건강 및 동식물의 생장에 해를 줄 수 있는 대상, 借

국가가 정한 환경보호한계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卷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에 대해서는

투자를 禁1L 또는 制限할 수 있다(제13조). 또한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은 1平자조건을

어겼을 우, 倦북한의 법을 엄중히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승인된 기업의 창설 또는 영업허가를

246)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관리기관을 중앙대외경제기관(대@]경제위원회)과 지대당국으로 한정하고 였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대외개방을 통제하는 동시에 제한적이나마 지방분권적인 요소를 도입하

고 있음을 의미하는 젓이다. 중앙대외경제기관인 대외경제위원회를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중앙기관으로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과거 무역부와의 업무분담이 불분명雙던 대외경

제위원회가 향후 대외경제개방을 이끄는 핵심기구로 등장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諸成儀, 앞의 
'

북한

의 외국인투자콴련 법령 분서 및 평가5" 228면),

247 ) 하부구조건설부문얘서 총투자액이 2천만원 이하인 투자대상과 그 밖의 부문례서 1천만원 이하인 투

자대상은 지대당국이 직접 심의.승인한다.

248) 힙영기업과 합작기업은 투자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0일이내에, 외국인기업은 80일 이내에 기업창

설 승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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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1소하거나 영입음 중지시킬 수 있다(제16조),

5.3 經濟洛'動條1t의 係陣

외국인투자가는 자유겅제무역지대내에 기입을 설립,운엉할 수 있고(제18조 전문), 외국인투자

기업은 1司地替內에 지사, 대리접,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제19조), 북한의 다른 지억에서는 허

- - 되지 않'는 단독투지-, 즉 외5(·인기업의 섣립·운영도 가능하다(제18조 후문). 자유겅제무역지데

내에 모든 상품을 지·유骨게 둘여올 수 있으미, 그것을 貯藏, 保管, /JIll 分解, 選21], A包,裝, 修理

하거나 [司地帶안에서 國外로 徹出할 수 있디-. 0러나 국가의 인·전, 사회도딕)W활, 주민들의 긴

강에 헤로운 상품은 擔/IL할 수 없디-(제17조). 외구투자기엄과 외국인은 同地嘗 안에서 필요한

토지를 賃借管 수 있으며, 임데기핀의 송인하에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20조), 특히 장러

부문에 투자하는 투지.가에게는 입지조긴이 유리한 토지를 임대하어 주미 임대료를 낮추d-]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8조). 
.

地管勞動%幹]點鷗關과의 契約에 따라 필요한 勞動%을 확보함 수 있으머, 同地帶 當局 또는

대외경 부서v]-의 함의하에 일부 관리직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를 외국인으로 체용할 수 있

다(제21조), -O-리고 同途替 인페 있는 무역항에는 v]항선박과 선원의 국적에 관게없이 自[5롬게

入出航할 수 있다(제23조), 또한 자유겅제무역지대내에 직접 들0-1오는 외국인에가 無査謂窘]度를

실시한다(제411)249),

일부 대중필수품은 국가가 가격을 징하지민· 니·미지 상품의 가격은 판메자와 구메자간의 합

의에 의하어 징한다(제22조). 이는 제한적인 지역의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느 것이지만 상품의

기.긱졀정을 자유시징-겅제원리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상당히 히기직인 내용이다,

5.4 特惠關稅 등 便益의 提供

북한은 자유정제무억지대에서 特惠關稅鄒]度를 실시한디-고 선언하고 있다(제25조). 구체적으

로 지-유겅제무익지대에서 關稅가 免除되는 상풉은 가공수출을 5적으로 동지대내에 들어오

는 상품, 恭생산과 경엉에 필요한 물자외. 동지데내에서 AI산한 수출상품, 卷平자가에게 필요한

일정한 양의 사%L-1품과 )g활용품, 1지대건설애 펄요한 물자, 卷통과하는 외국의 무역촤물 동

이다(제26조), L:r러니. 외국으로 부터 동지대내에 싱'품을 팔·기 위하어 들여오는 경우와 동지대네

a

24% 데한-;/역투자진훙공사에 따르민 1 ;·한의 니·진.선봉시 행정겅제위워최 대표탄과 중국의 지린(길림)싱

인VI징부대표<l·은 1996년 6월 15인에서 17인까지 C증헉' 칭·춘에시 복한의 원정과 중5;·의 취인·히(권하)를

잇는 괴·걱세관통>iL의 제3국인 통헹 히경-을 위한 회딤-各 役고 제3국· 국적자로 구성된 닌-체의 윈정-취

안>간 통헹名 %:l·의'壺다] 한다. 북한과 중<·r은 미 최담에서 제3국의 국적을 지닌 단체가 이 국경세

괸·을 통-呵 니.진.신.t지역에

� 

R]<·'[혀-리 할 경-( 북한의 비자 없이도 통헹을 허가해 주기見 헙·의했다. 이

Al·의 Iq·르A%IJ 제3국적인은 團雅애 한하미 이 l 기티· t-言.한 증띵서와 초첨장合 갓고 있이이· 한다(한

지레신분, IMS6<l. 7월 10인 2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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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생산되었거나 수입한 상품을북한의 타지역에 팔기 위해 내가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제27조).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대안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지 않고 지대내에 판

매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생산에 사용한 수입원료, 자재와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물어야 한다(제

28조). 그리고 그리고 이러한 관세의 자료가 되는 세관의 검사문건과 송장을 비롯한 상품의 반

출입과 관련한 문건은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제29조).

그리고 同地嘗 내에서 기업팔동을 통하여 얻은 이윤과 이자, 배당급, 봉사료, 재산판매수익금

을 비롯한 所得을 國깨로 送金할 수 있으며, 國까에서 同地替로 들여왔던 재산을 경영기간이

끝나몄 제한없이 國1%i-로 내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賃다(제35조).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율은 원칙적으로 결산이윤의 25%이지만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 설립

된 외국투자기업의 . 소득세율은 14%로 한다(제36조).260) 251) 그리고 경영기간이 10년 이상되는

생산부문의 기업에 대하여 企業所得稅를 3년간 면제하고.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투자기업에 대

하여는 4년간 면제하고 그 이후 3년간은 509 범위 안에서 減額하고 있는 등 세금의 감면을 주

고 있다(제37조).

의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무역지대내의 정해진 장소에서 외화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91고(제34조),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투자가는 북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근

을 우선적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제39조). 그러나 지대내에서의 유통화폐는 조선원으로 하고,

모든 거래에 대한 결제는 조선원 또는 전환성의화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제30조).

5.5 紛爭解決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意見差異는 당사자들 사이의 協議의 方法으로

해결한다(제42조). 그리고 외국투자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紛爭事件은 Ib韓의 裁伊1]機關 또는

it陰識關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며 第3國의 伸裁機關에 제기하억 해결할 수도 있다

(제43조),

5,6 問題點

나진.선봉지역에 외국인투자 실적은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성공을 가름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이 지역은 나진항, 선봉항, 웅상항 등 기존의 항만과 중국 및 러시아와 연결되는 항만

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한반도 및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과 유럽을 연결하는 동북아의

요충지로서의 지리적인 이점도 가지고 있어 유엔개발계획(UNDP)가 주관하고 있는 두만강지역

250) 외국인투자기업 및 의국인 세금법 제}2조와 외국인투자볍 제9조에 자유경제무역지대내의 외국투자

기업의 소득세율을 14%로 규정하고 있다.

251)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건설구조부문, 과학연구 및 기숱개발부문의 소 득세

율은 10%로 하고 있다(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긍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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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피과 인접국들이 추천하X 있는 이 지익 게날계획의 성공01부에 따라 국제교류의 거짐으

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리 북한이 의욕하는 만큼의 성과는 니·타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은 사최

긴·접자본이 열악하기 Iq1문애 투자유인이 낮다, 북한이 경제회생의 돌파구로 적극 추진하고 있

는 니·진.선-y지·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특구빙·식을 모 빙-한 짓이나, 겅제체

제 개 이 뒷반침되지 암'고 다른 지역과 완벽한 차단 속에서 추진하는 있는 깃도 하니.의 윈인

이라고 볼 수 있다.252) 한적인 법위에서나마 시장경제원리를 수2하이 와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러는 정 이 깅제외적 정치논리에 의헤시 외국투자가가들에게 매럭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253)

제6절 對外經濟契約法

6. 1 對外經濟契約法의 基本

북한은 중국이 1彌5넌에 제정한 섭외겅제게약법을 - 딘빙·하여 1995년 r 대외깅제계약법, 을

정.공포하兎다.254) 이 빕의 制定 的은 대외경제게약의 체절과 이宅에서 규율과 짐서를 임걱히

하여 게약딩사자들의 권리와 이악을 보호하기 위'切·에 있다(제2조). 이기서 말하는 대외경제게약

에는 무익, 투자 봉사(시비A)와 괜·련한 게약이 포힐·된다(제2조),

특히 북한은 외<T平자가의 신 희·보를 위해 국제서 수준의 법윈칙이라 할 수 있는 T等과 互

惠의 原1111 및 信用의 原罰을 대외경제)])약의 걸파 이행에서 지커지도록 하고 있다(제4조). 게

약의 이헹과정에서 AA긴 채무에 대해서 계약당사자에게 첵입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구고 있으며

(제6조), 계약의 체징과 이헹에 대하어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김-독.통제히-V록 하고 있다(제7조).

6,2 對까經濟契&{J의 籍結

團

團 團 團 團 團 唱 團 

w 團 團 團 團 團

]

252) 趙明均, 
" 

님-북깅' 1의 7다9'과 과제," 전촨기의 님'북경헵, 힌데징제사최언구원, IW6
,

209면.

253) Al·한은 13960 g월 13인에서 15인까지 나진,신봉무3지네에시 국제부자$럽·풀 개최하였s% 사회기

빈·시설 설비투자 미비와 이에 띠.른 부징적 투자 진망을 씻기 위헤 정무윈의 겅제담담 최고위 판리인
冬성남 부총리가 환멸사블 하고, 김긱운 니.진.신꽁시 헹신겅제위원회 위윈장과 김정우 대외겅제헙릭주
진위인최 위원장 등이 리접 니.서 적3적인 투자-R-치활동을 전 하었다,

254) 힌싣리으로 남북한 상호간이 국가豆 숭인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이 남한의 기7]]I[ 체긷된
깅제게악 관헤시도 적용된 수 있도록 판 ]t%의 12칭을 k

國際1깅제계약11]이라 하지 鶴·고 %I)rf,·경제

게약법이라고 하31 았다. 이는 V국의 관%]ol의 엉향울 l/%는 , 중국의 국세직세1;L역중제위원최의
중 v·칙·은 중-)[과. 홍%, 대만, I·1.키.오 기입과의 사이에 무억거래로 인하이 발생한 분쟁이 同 중제위
원회의 중재내상에 Y함%1다는 9을 lg벡히 하기 위하이 

4 

國際 fE는 涉까3제무익거래M 발A%히.는

분젱은 해김한다고 iA문의 ·s·정을 두있디.plS헹정처, 북한의 %제제2, i995
,

136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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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는 상대편 계약당사자의 법인 또는 거주 등록과 재산, 이행담보 같은 신용상태를
T

확인하여 승인된 업종, 지표, 수량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9조), 그리고 계약체

결은 계약당사자들이 참가하여(제12조), 정무원대외경제기관이 만든 표준계약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제10조). 계약체결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지만 인쇄전신이나 모사전신으로 맺은 계약도 서

면계약으로 인정한다(제13조).

계약은 1계약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수표한 때, 卷계약서에 제시된 계약효력발생조건이 충족

된 때, 卷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약255)은 해당기관이 그 승인을 한 때에 效力이 발생하고(제14

조), 국가의 안전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적 이익에 손해를 주는 계약, 欺瞞이나 强要로 맺은 계

약은 效力을 가지지 못한다(제18조),

6.3 對外經濟契約의 置行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내에 契約義務를 이행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엾이 계약내용을 변

경시켜 이행할 수 飢다(제19조). 또한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정확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기의 게약상 의무이행을 보류

할 수 있다(제20조), 그러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自然災寄, 封鎖, 급성전염병발생과 같은
t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무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제21조)t256)

계약이행기간은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제25조).

6.4 對까經濟契約의 讓渡, 變更 및 取淸

계약은 양도, 변경, 취소할 수 있는데, 書面의 方式으로 하여야 하고 당해 계약을 승인한 기

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2조),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자기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讓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계약의 양도기간은 계약이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26조).

계약당사자들은 합의하에 계약내용을 월부 變몃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에는 수정, 삭

제, 보충이 포함된다(제27조).

또한 계약을 取淸할 수 있는데, 그 取勸'事由는 1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借계약당사자가 이유없이 계약의무이행을 중단하거나 완전히 포기한다

는 것을 선언한 경우, 卷계약윈반으로 계약체결을 달성할 수 賊거나 커다란 경제적 손섣을 입

은 경우, 伯계약을 시행하지 못하여 시정할 시간을 주었으나 그 기간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 卽

255) 북한 영역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한 계약, 거래액이 많거나 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계약의 체결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해당기관의 承謝을 받아야 한다(제11조),

256) 이런 경우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과 내용, 범위를 상대방에게 알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공증문건을

보내야 한다.

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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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럭의 사유가 게약이힝]기간 이상 지속되는 깅우, 卷기타 게약에서 정한 취소조견이 발/W

한 겅우 동이다(제28조). 게약의 취소는 게약위반 또는 불이51 정도에 따라 일부 fL는 진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제29조). 그러나 게약이 취소된 겅우라도 손해보상, 칭산 및 분쟁해결과 관런

한 조항의 효력은 지속된다(제31조),

6,5 蜀-外經濟契&(J 違反에 대한 責任과 紛爭解決

게익1을 위반한 자는 그에 데하여 책임을 지는데, 게약위반으로 인하여 손 를 입은 계약당사

자는 보상청구권을 가지머 손해를 입힌 게약당사자는 보싱·의무를 진다(제33조). 게의·을 위반한

자는 게약에서 징한 違約金을 물거나 헤당한 손해를 보-싱하여야 하는데, 손헤보상은 화페, 헌

물, 재산권으로 
'할 

수 있다(제34조).

손句배상청구는 계약에서 정한 손해빼상청구기간에 하여야 하고(제35조) 57} 게약당사자는 게

약서상에 약징한 약금과 s해보싱'骨, 위'약급 등을 정한 기일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이자 또는 인체료를 물어야 한디·(제39조), 그러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게약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이행하지 못하었거나 헤당 국가와 체결한 條(·J에서 責11負除事由를 규정하였을 겅우에는

게악위반에 대하여 實任이 免除된디·(제40조),

그리고 계약과 관린한 意見差異258)는 일차적으로 協議의 방법으로 결하고, 협의의 방볍으

로 해경할 수 없는 겅우에는 伸裁의 방법으로 헤결하는데, 당사자의 함의에 따라 第3國의 仲裁

機4i)에 제기하여 헤걸할 수 있다(제42조).

6.6 問題빤i

북한이 대외경제게약법을 제정하어 시헹함으로써 북한도 라yf-貿易, 投資 및 서비스 관린 제

IV· 商業契約의 綿結形式 및 節次와 契約履行의 內容괴. 效뿌 둥에 뫈한 법제의 기본골걱을 갖추

게 되었다.259) 이 71이 제정.시弔되기 이전에는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

과 그 시행규정들 및 IF법의 관린-Yt-정에 의하이 개벌적으로 대외겅제게약이 규율되이 게약체결

의 방시이나 효과, 계익7불이헹의 경우의 손헤보상', 게익낑·제이행수단, 분쟁헤걸절차 멋 방법 동

이 떵백하지 않았으나 이 빈이 제정·공포됨으로써 부분의 띤직 문제들이 떵확하게 규정되게

되었다.)60)

257) 契約書에 損害報償請求權이 징헤지지 않은 경t-에는 
'해딩· 

국가와 맷은 條約에 버.르미, 조익·도 없는

겅우에는 民事때效期問에 할 수 있다.

258 ) 이기서 1%'하는 契%{J과 관린한 :
'默見楚異란 

무역.투지..봉사(서비스) 계이리 체건, 이宅, 잉·도, Ipl깅, 2

소와 A!l·<9하이 닐·AA;叫·는 분 合 의미한다도 볼 수 있디..

250 ) 신&식, 
"

북한의 대외깅제>l>약)%," 윌간 겅영빕)/, 1995,s,, 20낀.

260) IW]원행징치, 북한의 %제제도, 136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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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사실은 앞에서 검토한 외국인투자관련법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의 절차 및 방법과는 달리 紛爭解決의 節次 및 方法에 있어서 북한의 재판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을 규정하지 않고 當事者의 協議, 북한의 仲裁機關에 의한 仲裁, 第3國의 伸裁機

關에 의한 仲裁만을 예정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남한이나 다른 외국의 문역,투자,서비

스 계약당사자를 북한의 통상재판소의 관할로 쉽게 끌어들일 수 없거니와 선거에 의해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는 통상재판소의 민사재판부가 무역분쟁을 해결할 전문적인 지

식을 결여하고 있다는 힌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외국과 남한의 당사자들이 북한 중재기관으로

자발적으로 접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았다.261)

제7절 종합적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은 최근의 改표 및 制定을 통하여 상당

히 체계화되고 내용도 방대해졌으나, 북한 보다 한발 앞서 경제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국

과 비교를 하면 아직도 문제점이 많다. 중국은 개방정책에 앞서 자국의 국내법을 대폭정비하여

이에 대비하고 있다.262) 이들 의국인투자관련법들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法儒系上의 

不完全·注이다. 북한헌법이 最上位·法이고 경제개방과 관련한 법중에는 마1國

A投資·法이 上位法이고 그 나머지 볍이 T位法이라 볼 수 였는데 1位法과 T位法이 모 순되는

규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관련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정이 최근에 많이 마련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제정되지 않은 분야가 있어서 관련법의 구체적 시행에 대한 분석을

어렵게 하고, 각종 관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用語의 정확한 定載溫定이 없어 법의 적용범위가

모호한 경a우가 있고, 用語의 사용도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263) 예를들면, 의국인투자가와 외

국인기업이 법을 위반한 경우 정상에 따라 처벌한다는 규정264)은 주체가 모호하며 법의 적용이

나 해석에 북한의 자의성이 개재될 여지가 많다. 또한 법규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경우에는 외국

인이 투자시 당사자간의 투자계약에 모든 조건들을 명시해야만 하는 번거러움이 발생한다m265>

둘째, Ff-國)%,投資關聯·法의 여러 규정에 慷謂維持的 內容이 나타나고 았는데 이는 그러한 법

을 유명무실하게 할 염려가 있다. 특히 勞動]]의 屬俯에 있어서 북한사람을 우선 채용하도록

261) 위은 책, 137면.
a

262 ) 김용호, 
"아시아 

사회주의국가의 경제개방과 법령정비에 관한 비교분석", 統-問還硏究, 제6권 1호,

T和問巡硏究所, 1994 여름. 256-158면 참고.

263) 徐憲濟, 앞의 책, 429먼.

264) 외국인기업법 제29조.

265)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연구보고서 94-17
,

1994
,

49면,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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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v 있는 종업원 체용의 배타샹266)과 職業1司盟組織의 結成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대표

적인 例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북한에 투자를 희밍·하는 외국기%에게는 상당히 부

남이 되는 내덜-이라 낳 수 있다.267)

세쩨, yIk國)%,投資企業에 데한 統海]기· 강하게 남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먼, 合營企業, 合作

企業, 까m國)L%業의 설립은 정무원의 대외경제기관의 承謝을 반아야 하미, 이들 기업이 承認을

받게 되민 도(리할시)1정경제위원최에 登錄을 하도록 하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統制機能舍

수윌하게 할 수 있도록 님'거두고 있다. 기업경영에 대한 북한당국의 지나친 간섭은 외국인기업

01) 대한 -%신· l 수출입계획의 제출요구268)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넷쩨, 북한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의 자유로운 징영활동에 저해되는 규정이 嗚다L 짐이다. 예

를 들면, 생산과 깅영에 필요한 물자수입에 대한 사전숭인을 받도록 하어26T 합작기엽의 물자

조달이 보장되지 替고, 외국안기업 및 합임기업이 보힘을 들 경우 반드시 북한의 보 힘에 가입

하이야 한디·는 교정270)은 외9[인기업 및 管영기업에 사실상 이중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저온다,

자·본을 둘일 수는 있어도 줄일 수는 없도록 하고 있는 깃271)도 문제점으로 지 할 수 있다.

다섯째, 분쟁발생시 북한의 제판기관이나 중제기관에 의한 헤결에 의존해야 하는 조항들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지적할 수 있는 점은 外國2M%資關聯·法이 아무리 잘 정비되어 있이라

도 북한이 진정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의지가 없다면 이러한 빕들이 데외적

멍분용애 불파할 위험이 많다는 것이다.

제4장 南韓의 對4h投資와 法的 保護方案

제1졀 南北經惱의 헌황과 展望

최d 님4북 최초의 힘A사업인 (주)대우의 북한 남포공단이 모든 준비를 끝내고 시험가동에
럼

들어감에 따라 남북경햅이 새로운 국먼을 맞게 되었디·. 南韓의 資本과 拔術, db韓의 勞動力파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266) 이러한 내%은 %f인平자1% 제16조, 외<·l·인기업뱁 제20조, 자유경제무역지내빈 제21조, 힙·엉161 제
26조 등에 if징q어 있다.

267) 舊蘇聯에서도 勞務管理에 데한 임걱한 -規制는 함직·투자사업의 싱페에 길정적인 엉힝·을 미치는 젓
으로 지적되었다(Tracty E,Aronsou, 

"

The New Sovktr loint Veu1ure: Aual ysh ,
Issues au d ApprotIches for

Ille Americtm Invester," Uw SlI d Policy ilT Into1TIrnional Btuiinesi, Vol.D)
,

1987, p.S75),

266) 외국인기업111 제15조,

26% 힙'작1% 제12조.

270) 외<·;·인기업11 ·제23조, 힙·엉빔 제31조,

271) 외2[인기입1W · 261, 71'영11 제15조,



土地 등을 결합해 합영사업체를 만들어 냄으로써 반세기 分斷皮上 남과 북이 가장 구체적이T

실질적으로 협력한 사례가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1996년 9월 13일에서 15일까지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에서 열련 투자포럼에의 우리기

업의 참여가 좌절되고5272) 18일 무장간첩 침平사건까지 발생하여 남북경제협력이 급속히 냉각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g273)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을 포함한 국제환경의 변

화와 북한이 담면한 식량난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

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통일원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

교 류협력법이 제정된 후 북한의 초청장을 받아 방북한 기업은 모 두 31개, 횟수로는 49차례에

이른다.

4표1%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방북기업

272) 한겨레신문, 1996 넌 9월 23일 6면.

273) 1996년 9월 13일에서 15일까지 나진.선봉지역에서 열란 국제투자포럼에 참석한 미국측 참가자나 일

본측 참가자의 반응은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투자가 어려울 것이라든가 또는 남북관계

가 개선되지 않으면 투자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인식 아래 상황탐색이 대부분이었다(束亞6報,
1996년 9월 17얄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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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骨처: 한지레신꾜., 1996년 9윌 23일 6띤.

G3닌과 4년엔 님'-Efi))11기· 겅*11되어 빙-叫.기업이 인다가 제네바합의로 북한 헥{i%가 헤걸핀

직후 94년 12苟부터 빙-북이 허융되모1서 다시 骨꼬가 트 이기 시작하였디·, 그 < 데기업들이 잇

딜·아 북한을 빙·문하였고, 한국旦지공사가 공기업 중 처음으로 나진.신봉지억을 조 사하고 돌아왔

다, 지근까지 북한을 빙'문한 총31개 기업 중 휘러사입자 승인을 반은 기업은 10개 기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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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274) 그리고 이 가운데 실제 협력사업에 들여간 기업은 대우 한개 뿐이다. 4자회담제의에

대한 거부와 무장간첩사건으로 당분간 남북毛제협력사업이 주춤하겠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다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라라고 전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남북경협은 남북한 모 두에게 이익

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경협은 다른 분야의 교 류협력과 긴장완화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볼때도 통일 이후 막대하게 들

어길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75)

앞으로 남북경협은 남북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진젼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

하 나가야 할 젓이다. 그리고 남북한 당국은 이러한 경제협력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청산결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산업재산권 보호와 왕래절차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하여야 할 것이다.276)

제2절 對北投資의 法的 保護 )y案

2.1 브4b投資의 法的 問題

국내외를 막론하고 投贊에는 언제나 法律問遇가 발생한다. 해외투자도 물론이고 낱한의 북한

에 대한 投資도 마찬가지로 투자기업의 해외진출이나 투자에 있01서 法的 妥當·院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자본수입국의 외국인투자관련볍의 규정은 투자의 낸용과 형셕을 정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보장과 관련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

. 투자가의 보호와 관련있는 국제조약의 적용가능성의 검토는 해외에 진출한 자국민의 보호를 꾀

하는 해당국가의 입장에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海까投贊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른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란 非事業的 危險277>을 일컫는 것

으로 이것을 政治的 危險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해외투자의 법적 보호의

문제이다,278] 해외투자가는 이러한 정치적 위험이 항상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음을 유의하고 해

외 진출과 투자에 앞서 經濟的.拔術的.法的 妥當性을 두루 검토하고 投資에 따르는 權益의 保護

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279) 오늘날 해외투자의 법적 보호방안에 대

274)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10개 기업은 대우, 고합물산, 한일합섬, 국제상사, 녹십자, 동양시멘트, 동룡

해운, 삼성전자, 태창, 대우전자 등이고, 이들과 성격이 다른 것으로 북한의 신포지구에 건설될 경수로

의 주계약자로 지정된 한국전력도 올해 7월 협력사업자 숭인을 받았다,

275) 趙明均, 앞의 
" 

남북경협의 전망과 과제," 205면,

276) 趙明均, 위의 글, 214면.

277) 예를들면 換偏의 제약, 收用惜置, 정부계약의 위반, 전쟁이나 내란으로 인한 손실 등이 이에 해당된

다.

278) 張孝相, 앞의 책, 97면.

279 ) 위의 책,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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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외국투자가 자신을 비롯하여 그의 국적국과 자본수입국이 긱·기 그 나름의 방안을 강구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1데 우리의 데북투자에 있어서는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린법에 대한 불신과 남북한 정부차

윈의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에 대북투자를 준비하는 우리 기업의 불안이 적

지 않다, 북한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런빕을 다수 제정하였으나 빕체게와 그 네용

이 미비하여 괸·런 17/·에 내한 해치에 대한 분젱의 소지가 다분하다,280)

해외투자에 앞서서 지·-E수입국의 거제도적 환직을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1략적 고려사힝·으

로 취급되는 북한애 대한 투자에 있0-1서도 마찬가지이다. 남한의 기임이 북한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앞에서 삳펴본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런71들에 근거하여 우리의 투자가측과 북한측 딩·사

자와 투자계약이 체결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북투자게약은 투자의 조긴.절차, 기업의 설립,운

잉 둥에 괸·하며 징하는 것이 목적이나 게약의 내5을 떵확하게 함으로씨 투자보호의 역할도 한

다. 1러나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린볍듭이나 투자계약만으로는 대북투자의 안진성을 충분하게

보장할 수 似다, 따라서 대북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21)빕적 보호 방법의 관]용 가능성을 검토

하어야 힐' 것이다.

3(제빕상 투자보장방빕으로는 자본수입국과 자본수출국간에 체절하는 投 업畢障協定을 통한

방법을 비롯하어 投資家 國籍國의 싸交的 保鶴權 사를 통한 방법, 政府의 投資保證計劃 듭에

의한 보호방법이 있다.2au 그러니· 이들 보호빙'안은 대부분 2게국 이상의 國家問에서 적용되는

병'Y들인데, 남북한은 서로 상대방을 국가로 숭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빕상 平자보호방

Y]은 대북투자의 경우 변힝되어 원용될 수 밥에 似다,262) 특히 남북한은 상호간에 國家承麗율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보호를 위한 까交的 保踐權의 行使는 헌십적으로 불기.능하다,

2.2 南北韓의 國內法에 의한 保踐)7法

2,2,1 ;Ib韓의 싸WMl資關聯法의 規定에 의한 j)法

투지·가R]장에서 볼1111 헤외누지.의 보호를 위헤서는 기본적으로 투자국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似凍지만 ·자본의 수임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도 외국인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어 힛 뵤호책을 마-

런하고 9)는 것이 일빈·히이다. 즉 자본수입국의 힌빔 규정에 제산권을 뵤징·하고 국유화나 수용

및 lifl'償에 관하여 7문조항읗 두 )나 외국인 투지.관런빕에 투자에 대한 보호&g·안을 31-정하기도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280) 張孝%H, 
"

法17J 니.딩'성 측t친에서 본 階北韓 經淸交流와 協)J方案," 國際法)흐倉論兼, 35/ 제1호(통

71 지)67호), 1290, 53%친,

281) 張孝4[l, 앞의체, 開면; 洪·院<b, 國1隆'法槪論, d<{대출%1부, {q95
,

3501된 참조.

282) 張孝相, 國際經濟法, 134-142<Il 71·조; 民族統-硏究院, Mt投資保濯 및 紛爭解決方案 硏究, 1993,

64-65면 %h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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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283) .

그 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법보다는 휴의 綱領이 우선하는 정치체제284)이기 때문에 법 자체의

실행여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투자환졍의 판단기준

은 현실적으로 외국인平자관련법들에 의존할 수 밖에 飯다. 따라서 앞에서 지적한 바 있는 북

한의 외국연투자관련법들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모습을 북한 당국온 보여주어야 그 들이 의도하

는 외국인투자가 활발해 질 것이다. 또한 북한 당국이 관련법의 개정에 소극적일 때는 우리 정

부가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북한 당국에 대해 외국인투자관련법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특히 북한이 외국인투자관련법들을 해석,적용할 때

자의적인 판단이 행해지지 않도록 구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4b韓의 FF國/k投資關聯法들 중에 남한측에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경우 우리 정부가

개정을 요청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 동조합과 관런된 북한의

노 동관계법규가 없는 대신 생상현장에 직업동맹(직맹) 등의 노동당의 외곽단체인 근로탄체가

있다. 외국인투자관련법들에 의해 설립이 인정되고 직업동맹에 대하여구 조직을 비롯한 활동

을 자유롭게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직업동맹은 형식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자발적 조직체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규약에서 보듯이 노 동당의 하부조직이다. 이 직업동맹이 노 동당의 지

시에 따라 회사경영에 반대하는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 북한의 노 동관계법규에 파업 등 노 동3

권의 보장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동맹의 단체행동, 특히 직업동맹의 정치적 동기

의 쟁의행위 등이 허용되느냐의 문제이다. 만일 이것이 허용되면 북한당국(노동당)은 직업동맹

을 동원하여 외국인투자기업(합영.합작.외국인기업)의 사업을 방해할 수 있어 투자침해가 야기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침해로부터 투자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의 명문

화를 요구하여야 한다.285) 도한 북한의 근로자들의 정치활동·군사훈련·행적적 동원 둥으로 근로

시간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관련계약을 통하여 시간을 직업동맹 등의 단체대표와 협상하여 이

를 정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헌법이나 외국인투자관련법령에 일정기간 동안 수용이나 국유화가 업을 것임을

보장하거나 보상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2 韓國政府의 旨4讚資 支援과 係踐對策

한국정부가 남북경협을 지원하면서 대북투자에 보호에 대비하는 것도 대북투자의 간접적 보

283) 金核健, 
"海外投資의 

國際'法的 諸問亂" 國際法畢응論蠻, 제38권 4)2호(통권 제74호), 1993, 24면.

284) 북한의 권력체계는 처음부터 국가를 유지하는 3권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조직되는 것이 아

나라 당을 핵심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조선노동당이 국가와 정부의 원동력이고 모든 정치적,경제

적.사상적 활동의 중추이기 때문에 당이 입법.행정.사법기관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기관의 임무를 조정

하고 지도하고 있다(통일원, 북한의 사법제도와 통일안보, 1995, 32면).

285) 法制處 編著, 4h韓의 슴營法卿], 한국법제연구원, 1992
,

236-23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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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방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94넌 1 1윌 8일 [
남북관계 헌안문제에 대한 정부 조치 1 를 내놓고

그 후속지침으로 
' 

남북전협처리규정' 
'

국내기입 및 경제단체의 북한사무소 설치지참%을 제정하

고 위탁가공 활성화를 위한 <E련 설니를 만출할 수 있도록 관런규4정을 개정하였다. 그럼에도

닙'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남북경협을 지원하기 위한 딸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디., 또한 북한투자에 앞서 필요한 징보를 지원하는데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하어야 헌.다. 북

한측 교역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고 징확해야 사 
'1에 

투자위험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9)기 때문이다. 상尋·이 허락한다면 일정장소 무역상담소를 설치하여 남북교역 당사자간

싱·남 및 게약체절, 정보교환의 징'소로 촬옹하는 것도 平지·보호의 간접적 V법이 될 수 있을 깃

이디-.

그리고 아직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런빕들의 적용에 대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단-게

에서는 대북투자의 겅우 남북한간 투자보장헙정 동 제도적 장치마린이전에는 소규모 시넘사업
a

투자로 상&신司외· 겅험을 쌓은 후 점차 대규모 투자로 발진시커나가는 것이 비.람리하다,2S6)

q]북平자에 따른 진출기업의 위힘부답이 크기 u]1문에 남북한간 뭅자교역 밀 힙릭사입에 대

한 정부차원의 법제도적 지진이 요구된다. 그러한 지필방안으로 - 리 정부는 對4E投資係險鄭1度

를 적극적으로 운엉하면서 기업의 투자손실을 補墳하는 빙·안을 강구할 수 있으며, 최대한 이를

제도리으로 뒷唱·침하여야 한다,287)

남북교역을 내국간기레로 취급하어야 하旻이 대북투자를 3내투자로 긴-주하어 우리 기업들

의 대북투자 뎨헤서는 여건이 좋지 않은 국내공단에 입주할때 정책31으로 지원하는 것파 같

은 세제,금융상의 헤텍을 제공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리을 제정하여 세금감민 등 지·종 인

티브骨 제시할 필요가 있다,268}

또한 데북투자 남한기업의 투자손실의 일부를 보호헤 주는 빙·법을 )W긱-할 수 있다, 징부는

대북투자의 위험을 보전하는 대북투자보 1 네지 수출보힘법의 데북한 적용을 위한 근거를 미-련

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화대헤 니·가야 할 것이디..269)

m

m m

266) +'F良雨, 
"

북한진各 기업의 지원정책," 전촨기의 남박경힙, 서울: %겅제사회언3L윈, 1996
,

275민.

287) 인반직으로 銳'資保證러·劃이란 資本'輸/d國 정부가 事業싸w的 危險에 데한 일종의 보험자아 긴·은 s

恒'음 7]·으로씨 t<11간기업의 헤외투자를 속진히·리t 깃이다. 1제 미s·.입본,독인을 비롯한 내부분의 자
본수舍국에서 이러한 제도를 各엉하고 있디·(張孝相, 잎'의 책, 137-1381된 참조). 7요<T가의 投資係證計

劃 +J(fy,ol) 네헤서는 民族統-i(l+究院, 잎'의 첵, 136tV)-143번 71·조).

288) 징성첩-, 
"

북한의 대외게닝'관린 징제직 응빙'인-," 경 교뮤,'헙릭분야 ' 95넌도 1문가 위吟과제 종'<1,

통일원, 1995, 143-146먼.

2卽) 이에 내한 지·세%1 내용은 民族統-硏究院, 더1MI資保體 및 分爭解決方案 硏究, 12Q3, 7-136먼 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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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南韓의 旨t投資家의 투자보호를 위한 자구책

일반적으로 束西貿易에 있어서도 貿易協定과 貿易契約의 규정에 따라 輸出)k이 이루어진다. 
'

즉 외국에 투자를 하는 기업은 일차적으로 投資契約合 체결하여 그 규정에 의하여 투자가 이루

어 지고 동시에 平자보호를 위한 방법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투자기업의 국적국과 자본수입국

간에 투자보장협정이 坤결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당해 투자기업 차원에서 투자계약을 통하여 투

자보호를 강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290) 남북한간에 있어서도 투자위험을 줄이면서 경제교

류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진출기업이 대북투자에 앞서 자구책을 강구

하지 않으면 안된다,291) 따라서 남북정부간 차원의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헌단계

에서 북한에 진출하여 투자하려는 기업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투자보장방법은 북한측 투

자가와 체결하는 투자계약에서 정부간 차원에서 체결되는 투자보장협정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중 투자보장에 관한 조항을 함작平자계약에 명시가능한 것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送金保障이나 免換通貨로의 전환을 위한 공동노력 등에 관하여 투자계약에 명시하는 것

이 현명하다. 기업차원의 제도적 장치의 확보는 남북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일단

기업간 계약에 의해 투자보호와 신변안전 등을 보장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

될 수 있는 방안이다.292)
w

북한에 진출하는 남한기업이 투자보호를 위해 몇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북한은 변함

엾이 아직도 하나의 조선정책에 입각하여 한반도 전체를 공화국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런데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들에는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인적 범위 중에 
'

공화국 영역밖에

290) 원래 합작투자계약은 계약당사자들이 목적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합작투자기업의 설립, 출자

비율과 형태, 기업의 기관 등 기업운영에 필수적인 기본적 사항에 대한 합의로써 그 자체가 투자보호

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합작투자계약의 내용이 투자보호와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합의할수록 투자의 안전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짐에서 투자보

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民族統-硏究騰, 對46投寶保襲 및 分爭解決方案 硏究, 1993
,

65-66면).

291) 대북투자의 경우 북한체제의 불안전성과 경직성으로 인하여 非事業的 投資危險이 여타지역의 해외

투자보다 크기 때문에 북한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은 스스로 나름대로의 투자보호를 위한 自衛手段을

강구하여야 한다. 즉 북한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投寶形態, 適正 投資凰模의 策定 및 資金의 多邊化,

進出地城 및 投資種 . 合作先, 販路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經濟的 妥當性이 있다고 판졍될 경우에

대북투자를 추진하여약 한다. 이와 같은 북한진출기업이 투자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는 民族統-硏

究院, 對北授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硏究, 49-63면 참조; 앞에서(제3장)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외국

인투자콴련법들에 의하먼 북한이 허용하는 외국투자가의 투자기업 조직형태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및

외국인기업 세 종류이다. 즉 남한 기업이나 개인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의 조직형태는 북한측

투자가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는 합영기업. 북한측平자가가와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

측 투자가가 단독으로 경영하는 합작기업, 우리측 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단독으로 경영하는 의

국인기업 형태 등 세 가지이다. 이중 어느 형태의 기업으로 진출하는 것이 투자위험을 줄이는 것인가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여야 할 젓이다,

292) 趙明均, 앞의 
" 

남북경협의 전망과 과제," 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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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조선동포들'이라고 표헌하고 있어, 남한기입에도 외o·인투자관런법들이 적용되는지

불분멍하다. 그레서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시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런법들이 용되는지 분명하

지 鶴·다. 따라서 이러한 불분멍한 사힝흘 제거하기 위헤서는 기업자신이 반드시 투자게약 체걸

시에 남한기업의 대-A투지·에 대해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린법들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기함으로

씨 적어도 북한이 인정하는 투지·보호를 빌·도록하는 것이 필요하다,293) 그리고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에 있어서 판로의 확보, 투자자骨의 다면촤 동의 방샥에 의해 기업 스스로 투자보호방법을

강구헤야 한다.W]4) %·한 북한측 당사자외· 투자게약을 체결할 떼 불가'십력조항이나 분毛해길 ]$·

안 등 간점적인 투자보호방법이 될 수 있는 관련규정을 딥확하게 삽입하어 투지·위험을 줄이는

노 력을 하어야 한다.295)

2.3 l(Ib韓開의 合意骨 통한 保護方案

헌단게에서는 대북투자의 경제외적 위'험이 존제하고 있고 겅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규모

위탁기-공시.업부터 시작하어 탄게A으로 회·대하는 짓이 바람직하다, 그린데 디북平자규모가 커

지먼 기업자신이 스스로 투자위험을 줄이는 자3L책을 마런하고 투자보호방빕을 강구하는데는

한게가 있디.. 즉, 대북투자의 규모가 대형화되먼 투자게약에 의한 투자보호만으로는 불충분하므

로 남북한 당국간 합의를 거치 남북정제 릭의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런하어 平자보호를

W제촤.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남북한 딩·국간에 投資保障協定을 체길하는

짓이다.

13,1 낱북한간의 投資保障'Ii}l,定

투지·보호를 위해서 일차적으로는 자본수입국의 국네법을 통하어 보징·받는 械이 111-림·직하凍

으 나 그동안의 경험으로 비춰보거나 특히 북한 당국의 관런T]에 데한 분석을 통해보더라도 이

젓만으로는 믿음 스 럽지 旻하디·. 자본수입국의 국내7]은 인제든지 자의적으로 개페됨 수 있기

매문이다, 따라서 자본수출국파 지·본수입국간의 政府次元에서 투자보장헙정을 체걷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國有<b나 收用과 괸·린한 국·제관습7]규가 불차셜헤짐에 따라 지·본수출<g-들로서

는 졈조] 더 투자보징·힙정 체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浦6> 資率輸뇨1國과 資率輸)V國간의 投資

1畢障1ia走이라는 兩者條1&J을 통하어 국제투자의 ·法的 
係護를 도모하는데, 투자의 );t장을 위한

이 잉:자조약은 헤외투지-에 관한 國際法規의 혼걷을 보완하기 위하어 체걸되는 조의·으로서, 雨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윈 

團

293) 
'諸]禽鑛, " 

님'벅-겅$에 따른 1리1(제의· 대웅임'안," 진환기의 님·북경'唱, 서웁: 헌대경제시.최언7원,
1996, 1211긴,

294) 1로族統-·硏究院, 附[t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硏究, 면3L보고서 Q3-09, 1993
,

52-65닌 침·조,

295) 위의 책, 65-91민 71·조[ 超5)]均, 앞의 
" 

님'J·[징i]의 전밍·과 과제," 215민.

56 ) Michud Akehul'st, A Modem ill{fOdu디1on to 111tontational Law
, 6{Il cd,, Londom Alleu & Unwin, 19S7,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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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事國의 국가이익의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297) 다수의. 국가들

이 이러한 雨者條約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資卒輸2A,國이 )11-효의 유치와 외국인 투자의 법적 안

전성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이 입증되는 것이고, 당사국간의 개별적인 필요성에 따른

젓이기 때문에 多者條約보다도 오히려 효과적인 투자보장방안이 된다+2백>

북한 당국이 북한에 투자하고 있는 남한의 기업을 收用하거나 남한측平자가의 財産을 沒收.

制限하여 투자를 침해하는 경우와 북한 당국의 f法行爲에 의하여 북한과 투자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투자분쟁은 기본적으로는 投寶保障에 관한 문제이고 국제법상의 국가

책임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대북투자에 있어서 投資保障協定과 같은 정부차원의 협정이 없

기 때문에 우리기업의 불안이 적지 않다.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 강구할 수 있는 보호방안으로

는 제일 기본적으로 投資保障協定을 생각할 수 있다.

북한내에서 외국인의 平자침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북한은 그것을 북한내의 司·法的.行政

的 節3)C로 해겯하여'야 한다는 國內的 救濟原則을 주장하여 관철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알

반 불법행위가 아닌 立法的·37政的 惜置를 통하여 투자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북한에서 이용

가능한 구제수단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c-1구나 남한측平자가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南北韓의 特殊關係로 인하여 남한 정부가 남한측平자가가 입은 투자침해를 구제받기 위

하여 外交的 保體權合 행사할 수 있는 젓도 아니다.

남북한이 投資保障協定을 체결하여 투자에 대한 수용.몰수.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명문

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수용.몰수,제한하는 毛우에도 退速.充分,有效한 補償의 지급299)

(prompt, adequate atl d effectivepayment)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북투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投資保障協定을 政府間協定의 형식으로 체결한다는

것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300) 그렇다면 당분간은 다른 투자보호방법을 강구해야 할 젓이

다.301)

297) Zouhair A. Kronfol, Protection o f Foreign Investment(Leiderl: A,W, Si]thoff, 2972), p. 154.

298) 張孝相, 앞의 책, 140면,

299) 여기서 말하는 신속성은 보상의 시기를 의미하며, 충분성은 보상액수를, 실효성은 보상수단과 관련

한 요건으로서 피해의국인이 즉각 이용할 수 앴는 道貸(currency)로 보상금익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

다(金大惇, 國際法論, 서울:三英趾, 1996
,

379면).

300) 張孝相, 
"法的 

타당성의 측면에서 본 南48韓 經濟交流와 協力方案5" 國際法擧含論蠻, 제35권 제1호

(통권 67호), 1990
,

59면.

301 )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金正字위원장은 1996년 7월 29일부터 홍콩에서 개최피었던 나진.선'

봉지역투자셜명회에서 한국기업의 나진.선봉지역의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면 남북한간에도 투자보

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을 맺을 용의가 있으나 그 문제에 대한 협의는 유엔개발계획(UNDP)내

에 설치된 「두만강개발사업 5개국공동위원회」 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束표B報,
1996년 8월 1일 2면)r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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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友'i'(道商航海條鮮)

민간인의 해외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조약으로서는 투자보장협정 이피에 友好過

商航海·條約을 들 수 있디-.302> 대체로 통상조약의 체결은 세계 2-f-국에 투자를 히·고 있는 미국이

쥐하여 온 방식이다, 이 조약에는 투자 이외에 항해.y억,샹i]활동애 종사하지 않는 自國民의

거주 둥과 갑이 다양한 내용이 포힘·되나, 投資의 保飜에 대해서도 상당히 굉·범위하게 그정하고

있다.303) 友好通商航>順畵約은 대체로 兩者間에 체결되는 조약3으로 다자간조약 보디· 좀더 세부

적으로 양당사자간의 특별한 문제를 다를 수 있다는 장%)이 있다.

앞으로 데북투자 보호를 위해 남북한간의 通商條約을 체결된다면 우리 정부가 유넘하어야

할 것은 이 조약이 국제법적으로 티-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무엇보디·도 이 
'唱정의 

헝식과

당사자 어하에 따라서는 그 체결이 국제빕애서 말하는 國家承證,의 문제를 제기하기 떼문이

다.304) 남북한은 상호간에 상대빙·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지 않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통상힙정 체걷이 상호간에 국가숭인의 빕적 효파가 나타나지 않는 형식을 취하어야 한다. 남북

교억을 위한 통싱·힙정은 內國閨 交易이라는 그 본苟 특성파 남북한관게의 헌주소에 비추어

국가승인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그 형식파 당사자 및 그내용을 정하이야 한다.3()5)

2.3.3 二重課稅11)iJH島血

해외투자에 따른 국제적 조세처리의 단순촤외- 해외平자기업의 조세부담毛김'을 통해 상호투

자-趾 증진시키기 위한 政府間 協定으로 그重講%g訪1L協定이 있다.306) 남북한이 각자의 조세

법307)에 따라 남북한간의 투자의 項과로 발싱1한 개인소득 項 기업의 사엽소득에 하이 남북한

이 이중과세하거나 과세를 하지 못하는 과세상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국

의 d :·내3만으로 해결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 를 디·루기 위坤 됴1억당사 과 이중

과세의 최피 및 管세의 빙·지에 괸·한 힙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러한 헙정은 이중과세의 회피 및

탈세빙'지에 관한 국내빕의 흠결을 보완하고 당사국들이 조세A 측면에서 상호이익이 조징된 징

핀·게를 협정에 의하이 적질하게 보호한디·는 측민에서 그 의의를 칠'을 수 있다.308) 투자11장

헙정이 힙·직·투자보호 데한 상징적 의미가 큰 반먼 이중과세방지협정은 투자촉진을 위한 싣짇

적 의미가 크므로 平지·힙력의 픽대를 위해서는 이중과세방지헙정의 체걸도 중요하다.309) 남북

302) 金+寅健, 앞의 
" 

海까投資의 國際法的 諸問廳," 241코.

303) 張孝相, 잎'의 첵, l%면.

304) 張孝相, 
t%·

法-的 티.딩·성 측년에서 뵨 南%韓 經濟交流와 fi0)方案," 4S띤.

305 ) 이에 한 자세한 깃은 장효상, 위의 논$, 49-50낀 참조,

306) 金核안, 잎'의 샙g까投資의 國際法7J 諸問題," 27면

307) 북한온 사최 의 정제체제로 세if제도를 페지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외<c[인투지·%()·d소득세1/]싱·에

서는 소6에 내한 괴세를 인정하고 있다,

308) 法制處 編著, 앞'의 첵, 251-252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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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간에 있어서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간접적으로 남한기업의 대북투자의 촉진 및 보호기능

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보장협정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다.310) 남북한이 체결하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는 기본적으로 이중과세 방지대상 조 세의

범위에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운수소득, 배당, 이자, 양도소득 등을 포함시키되우리기업의 대북

투자와 관련하여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한 비용을 공제하는데 대한 보증을 획득하는

것이 펄요하다.311)

제3절 헛dd陵 夢 障7 및 )y法

북한의 관련 국내법 및 우리 정부와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를 통하여 투자의 보호에 관하여

아무리 상세한 규정을 그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예상할 수 있다. 투자목적이 무엇이든간에 해외투자에 있어서는 갹 당사자가 서로 다른
a

법제와 상관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投資契約에 사호간의 權利·義務關係를 아무리 상세히 규

정한다고해도 분쟁의 소지는 언제나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 기엄의 대북투자시 발생하는

분쟁을 객관적인 분쟁해결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은 북한 당국의 자의적인 분쟁처

리로 부터 객관적인 분쟁해결을 확보함으로써 그 자체가 투자의 보호역할을 할 수 있는 면도

있다.

국제관행상 투자의 분쟁해결은 분쟁당사자에 따라,312) 즉 1분쟁당사자가 모 두 개인인 경우,

卷일방은 국가이고 다른 일방은 타국의 국민인 경우, 卷분쟁당사자가 모두 국가인 렵우로 나누

어 볼 수 있고, 분쟁당사자에 따라 그 해결방법도 달리하고 있다, 남북한간에도 투자분쟁해결에

대하여 이와 같이 차별적으로 접근하여 분쟁해결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 필요성과 법리적

타당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남북한간의 투자분쟁해결에만 적용할 수 있는 방

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국제투자분쟁의 해결방

법을 원용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국제투자분쟁을 해겯하는 방법은 直接交涉

(negotiation), 調停(conciliation), 仲裁(arbitration), 現地國 法院에 의한 訴訟(litigation) 또는 司法的

309) 韓國開發硏究院 db韓經濟硏究센터, 南2b韓 經濟協%의 當面課遇와 두만강地城 開登計劉, 1992
,

27-28면.

320) 諸成錦, 앞의 
" 

남북경협에 따른 법적문제와 대웅방안," 125면.

311) 이외에 남북한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시에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諸成鑛, 위의 논문,

125-127 면 참조-

312) 대개 국제투자분쟁은 서방 투자가와 사회주의 국가 및 제3세계그룹에 속하는 국가간에 발생하고 이

를 처리하면서 이에 관한 국제관행이 나타났다. 북한도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고 그동

안의 국제투자분쟁해결도 북한과 정치체제가 유사한 국가들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

제관행을 살펴보는 젓은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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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決0udicial settlement) 동이 있다.

調停이나 伸裁를 통하여 투지.분 을 해징해온 대다수 사회주의 국기·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한 한 북한의 제핀·기괸 보다 무익중제기관에서 투자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부자가에게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핀다. 물론 북한의 司法機關 및 仲裁機關에 투자분毛을 해짐하는 것이 님·

한측 투자가의 종국적인 권의이-보에 만전을 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平자분

은 북한의 제판기관이L]. 중제기관 이외에 제3국의 재판기관이나 %%투자분毛해결센터

(lCSIO) 둥 국제기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리할 필요가 있다.313)

平자분毛 발생시 북한의 71원에 그 전속적 괸·할귄을 인정하는 것은 정당한 사립판한이 O-1렵

다고 보 아야 한다. 북한 힌법 제155조는 
" 

제판소는 제판활동을 통하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

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외· 사회힙동단체 제산, 인민의 합빕적 권리와 )W멍 제신·을 보호

하고,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와 고T민둘이 국가의 빕을 정확히 지키고, 게급적 윈쑤들파 온
된

깆· 위법자들읗 반 하어 적측투젱하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았다, 이는 처읍

부터 사법기관의 존림목적은 사회주의체제의 수호와 그것의 유지.빌·진에 두고 있음을 보어주고

있는 것이다.314)

제5장 結 論

지급까지 겁토한 바와 같이 북한의 외국인투지·관련7]은 최근의 改1 및 制定을 통하여 상당

히 체계촤되고 내용도 방 해玆으니·, 북한 보다 한발 앞서 정 개방정책을 시헹하고 있는 중국

과 비교를 하먼 아A도 문제점이 씹다, 칫쩨, 法體系上의 不完全·111이다. 북한현 ]이 最上位法이

고 졍A-11개%g-과 관련한 빕중에는 PR國)혀受資法이 上位法이고 1 L}-머지 빕이 T位法이라 볼 수

있는데 上位法과 T位·法이 JA순되는 규정이 아직도 존제하고 있다, 또한 긱·종 관런법에서 사용

하고 있는 用語의 정희·한 定義規定이 없어 빔의 적용71위가 모호한 겅우가 있고, 用語의 사용

도 일관성이 엄는 경우가 띵다. 또한 빕규가 모호하고 추싱>인 겅우예는 북한 당국의 자의적

인 헤석.직용이 우려된다, 둘 , 까처M%資關聯法의 여리 규정에 慨鄭]維持的 內容이 L).타나고

있는5]1 이는 그 러한 ]d名 A-명무실히-게 할 염려가 있다. 세째, 끼b미M%資企業 대한 統制가

강하게 남아 있디·는 점이다. 어리한 hi%정들은 북한에 진骨하리는 기업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디·. 넷 , 북한지역에 투자하는 기71의 지·A-로운 경영꽐동에 저해되는 뒤·정이 많다는 짐이

다, 다섯A 분%빌'A%시 북한의 재관기관이니. 중제기관에 의한 해걸에 의존헤야 하는 조항들V

문 로 지력된 수 3)디·. 이러한 · 점파 骨께 지저할 수 있는 %]은 끼-國)%J$資關聯法이 아부

고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w 

團

團 團

團

團

團

313) 諸成鎖, 위의 논문, 124먼,

314) 통일%·l, A·f한의 사)ll 도외· 동인인')1, 1995,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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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리 잘 정비되어 있더라도 북한이 진정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의지가 없다면

이러한 법들이 대외적 명분용에 불과할 위험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북투자환경을 
-

평가함에 있어 法制에 대한 젓보다 어쩌면 정치적 환경일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바

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제의 불비로 인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면도 있지만

더욱 근본적인 젓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 투자위

험을 줄이는 방안을 세운 뒤에 대북투자를 행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하나 투자위험을 줄이는 방안으로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이 대북투자의 
·法的 

妥當·a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북한진출기업은 대북투자에 앞서 북한의 의국인투자관련법들을 분

석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南4b基本습意書의 序文에서 남북한의 관계를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特殊

關係"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국제사회에서 남북간의 交易을 민족내부간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

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간의 관게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고 상호간에 국가로

승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상 허용되는 平자보호방법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힉를 援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법집행의 관행이 외부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법의 구체성이나 투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북투자의 우에 기업차원에서는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

는 사안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정부차원에서도 투자보호 차원에서 북한투

자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투자추진방향을 정하여 투자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해외투자에 앞서서 투자대상국의 법제도적 환경을 컴토하는 것은 중요한 전략적 고 려사항으

로 취급되는데 북한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남한의 기업이 북한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앞에서 살펴본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들에 근거하여 우리의 투자가측과 북한측 당사

자와 투자계약이 체결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북투자계약은 투자의 조건.졀차, 기업의 섣립.운

영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이 목적이나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투자보호의 역할도 한

다. 그러나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들이나 투자계약만으로는 대북투자의 안전성을 충분하게

보장할 수 엾다. 따라서 대북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적 보호 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법상 투자보장방법으로는 자본수입국과 자본수출국간에 체결하는 投資係障協定을 통한

방법을 비롯하여 授資家 國籍國의 外交的 係踐權 행사를 통한 방범, 政府의 投資保證計劉 등에

의한 보호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들 보호방안은 대부분 2개국 이상의 國家間에서 적용되는 방

법들인데, 남북한은 서로 상대방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 투자보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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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북투자의 경우 y!형되어 윈-1필 i 밖'애 似다.

아직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빕들의 적융에 데한 심상을 정학히 파악할 수 없는 단계에서는

대북투자의 경우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 骨 제도적 장치마런 이전에는 소(모 시법사업 투자로

상호신뢰와 징험을 쌓은 후 점차 데31모 투자로 발전시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남북

정부간 차권의 투지·보징·힙정이 체결되이 있지 않은 현단게에시 북한에 진출하어 투지-하리는 기

업이 우선쟉으로 대북투자에 規·서 자구책을 깅·구하지 않으면 인·된다, 기업차원의 제도적 장치

의 확보는 남북간 제三적 징·치가 마련되기 t I까지 일단 기업간 게약에 의헤 투자보호와 신빈안

진 등을 보장받을 수 1사에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필 수 있는 빙·안이다,

그러나 대북투지.규모가 커지인 기업자신이 스스로 투자위험을 줄이는 자구책을 마린하고 투

자보호빙·법을 강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즉, 데북투자의 규모가 대형화되먼 투자게약에 의한

투지.보호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남북한 당국간 힙·의를 거처 남북경제협력의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런하어 투자보호를 씹제회..제도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남북한 당국

간에 投資保障協定을 체길하는 것이다. 대북투자의 법적 보호를 위헤서는 북한 진출기입 뿐만

아니라 징부차원에서V 디·각적인 방안을 깅·구해야 할 것이나 그것은 법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틀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디-.

또한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시 발/g하는 분毛·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 해결절차 및 1광뱁에

의하이 해결하는 것은 북한 담국의 자의적인 분 처리로 부터 케판적인 분젱해결을 확보함으로

써 그 자체가 투자의 보호익'할을 曾 수 있는 먼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f제두자분 헤길

방법으로 이용되는 분쟁헤결방안을 활各하어 데북투자시 에상되는 분毛이 신로]할 수 있는 기관

과 절차에 의헤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이야 
'惱'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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